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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과서구음식문화의차이점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음식을 개인별로

나누어 먹지 않고 다같이 함께 먹는 음식

문화가 발달해 왔다. 밥과국은자기것을

먹지만 찌개라든가 김치 등 그 외 대부분

의 음식은 한 그릇에 담아 모두 공유하면

서 식사를 하는데 익숙해져있는것이다.

이렇게 음식을 공유하며 같이 먹는 가운데 공감대도

형성되고 친밀감도 높아지는 것을 누구나가 경험했을

것이다. 이러한 음식공유 습관은 우리나라의 소위 선

진적의식을갖고있다는엘리트 계층들에게있어서도

자연스럽게받아들여지고있다. 이처럼우리나라의음

식문화는 집단주의적이고 공동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할 수 있다. 그러나서구의경우는우리와는다

른 음식문화를가지고 있다. 그들은함께식사를 하면

서도음식을 한 그릇에 담아서로공유하면서먹지않

는다. 서구에서는 음식을 개인별로 배분하여 각자가

자기에게배분된음식만을먹는다. 

얼마 전 일이다. 옛학창시절미국교수내외분이은

퇴하여난생처음한국을방문했을때 인사동한국문화

의 거리를 보고 싶어했고한국음식을먹고 싶어했다.

인사동의전통한국음식점으로안내하였더니처음먹는

김치, 나물, 파전등을그렇게좋아했다. 그러나여러사

람이같이먹어야하는된장찌개에는숟가락을같이집

어넣지 못하며 머뭇거렸다. 된장찌개자체는 싫어하지

않지만침 묻은각자의숟가락을된장찌개

그릇에 같이 집어넣어 먹어야 하는 것에

대해매우거북스러워하던기억이새롭다.

우리에게는친숙하여자연스러운 것도 서

구인들에게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

은 어쩔 수 없다. 이러한우리나라와서구

의 음식문화차이는기업경영및 경제질서

의차이로그대로나타나고있는것으로보인다.

2. IMF의위기로경제질서의탐색은불가피

기존 한국기업의 경영문화는 공동체 경영으로 특징

지어졌다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교육부가 대학교수와

초·중등 교사들에게 차등성과급을 지급하려고 했을

때 강한집단적 반발이 있었다. 서구의개인주의적 책

임문화에서는당연히받아들여지는차별적성과급지급

이 공동체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완강히 거부되

고 있는것이현실이다. 공동체적기업문화는우리나라

의 개발연대경제정책과정을거치면서자연스러운것

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O E C D에 가입하게 되

고,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고, 국제적인

개방화 추세가 자리잡아가는가운데 1 9 9 7년 말 I M F

위기가 발생하게되었다. 전통적인공동체적경영문화

에서는 투명성이결여되어있고, 경제규모가커져가는

과정에서의 투명성 결여는 비효율성과 부패의 온상이

되어왔다는비판이제기되었다. IMF 경제위기는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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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경제질서로는 더 이상 고속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IMF 위기과정을극복하려는노력가운데글로벌스탠

다드(Global Standard)의도입으로 기업경영의 투명

성을제고하는것이제도개혁의중요한이슈로 자리잡

게 되었다. 결국IMF 위기극복의결과로3 0개 대기업

집단중 상당수가퇴출되었고이러한 결과는 세계적으

로도유래를찾아볼수 없을정도로우리나라의경제질

서전반에걸쳐엄청난지각변동을가져왔던것이다.

3. 21세기Post - IMF 시대선진경제로가는과정

IMF 위기 이후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정부의

규제개혁 및 역할 변화, 각종 제도의 개선 등 많은 부

분에있어서 변화가일어났고이러한변화는 우리나라

가 선진경제로도약하는데 있어서 새로운경제질서의

수립을 위한 지각변동의 시작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

러나 앞으로 우리나라 전 산업분야에 과연 서구화된

글로벌 스탠다드를계속적용할것인지 아니면우리나

라의 자주적인 스탠다드를 확립하여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문제는 숙제로 남아있고 이에대해여러가지견

해가있는것이사실이다. 

IMF 위기 이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한국의 시장

경제질서의 조성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전반적으

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에

서 성공한 경제제도와 기업경영기법이 우리나라에 도

입되었고 앞으로도 추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서구의 개인주의적 책임의식에 기초한 경제제도와

기업경영기법이 우리나라 풍토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분명한것은무조건

적인글로벌 스탠다드의적용또한우리나라기업경영

의 불투명성을치유할 수 있는만능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차별적 성과급제

도를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공동체적 경제질서도 어느

정도수정이불가피하게되어가고있다는점이다. 

4. 글로벌스탠다드의선별적적용

이제어제의경제질서와기업문화로서는안된다. 그

렇다고 서구식 글로벌 스탠다드를 하루아침에 전면적

으로 실시해서도 성공할 수 없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별적으로수용하면서우리체질에 맞는자주적경제

질서를 발굴하여야 한다.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데 있

어서 이제 우리는 산업의 특성에 따라 글로벌 스탠다

드를선별적으로적용해야한다. 국내산업은국제화와

관련이 깊은산업과국제화와무관한 내수산업등으로

두 분류로나누어질수 있다. 금융산업및 무역산업등

에 있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스탠다드를 적용하

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반면 내수 위주의 생산 및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는 굳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스탠다드를

적용할 필요없이 전통적으로 확립된 스탠다드를 적용

하여내수적환경에부합하는방향으로효율성을제고

할 수 있을것이다. 

결론적으로각 산업의특성별로분류하여그에부합

하는 스탠다드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아무리

고유한 우리문화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세계의 한

부분이므로, 세계를 향하여 진취적 자세로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것을 지키면서 남의 것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우리의 것을 만들어 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것이 사회발전 과정이 아니겠는가? 아

마도새로운경제질서를전반적으로모든산업에적용

하여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적어도 한 세대의 시간이

걸릴지도모른다. 그러나지금부터라도차근차근준비

한다면 다음 세대에는 보다 나은 선진경제 시스템을

소유할수 있게될 것이다.

음식문화와새로운경제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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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카지노세 논의배경과
도입방안

金 正 勳 연구위원( j u n k i m @ k i p f . r e . k r )

Ⅰ. 논의의배경

최근강원도의폐광지역에위치한 내국인 대상카지노 사업에 대하여 강원도가 지방세를

부과하고자하는논의가진행중에있다. 카지노와같은도박산업을중앙정부또는지방정부

가 허용하고그 대신 이로부터재정수입을확보하여 교육, 노후보장등과같은재정지출의

재원으로활용하는추세는1 9 9 0년 들어미국에서활발하게관찰된다. 또한호주에서는도박

산업에대한재정수입이매우큰 것으로알려져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도박산업에대한

과세가생소한것은아니다. 이미경마나경륜과같은도박산업에대하여경주마권세가지방

세로부과되어왔으며, 2002년부터는그 이름이레저세로개칭되어향후다양한종류의도

박에대하여지방세를부과할수있는 채비를갖추었다.

본고에서는각종도박산업중에서1 9 9 9년 강원도의폐광지역에설립된내국인대상카지

노 사업에 대한지방세 부과방안을검토하고자하는데, 강원도카지노에대한지방세 과세

문제는도박에대하여세금을부과하는것에대한일반적인논의와몇 가지측면에서구별된

다. 외국의경우카지노사업은민간인들의사업권한으로서허용되고, 정부는이에대하여

과세권을행사하는것이보통이다. 그러나강원도 카지노는정부의 출자지분이5 1 %를 차

지하고, 또한강원도이외의기타지역에는내국인대상카지노사업을허용하지않음으로써

동 사업에대한독점권을행사하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본다면담배를정부가독점적으로

판매하고판매수익을재정수입으로확보하는담배전매사업과폐광지역경제활성화를목적

현
안
분
석
( 1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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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카지노세논의배경과도입방안▶▶

으로설립된강원도카지노사업은비슷한측면이있다. 강원도카지노사업에대한과세문

제가일반도박산업에대한과세문제와구별되는또 한 가지측면은강원도카지노에대해서

이미중앙정부가 폐광지역개발기금과문화관광진흥기금을부과하여 큰 규모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고있다는점이다. 따라서강원도카지노에대한지방세부과에대한논의는중앙정부

와 지방정부간재정관계의관점, 그리고정부재원의효율적운용이라는관점에서평가할필

요가있다.

카지노사업에대한과세문제를검토함에있어서가장중요한것은정부가카지노사업에

대하여 독점권을행사하고, 사업수익을재정수입으로전환하는것이과연바람직한가에관

한 것이다. 담배전매사업의경우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해로움 때문에 정부의 담배사업은

그 정당성이약화되고있으며결과적으로담배사업의민영화가추진중에있다. 또한한편으

로 정부주도의금연운동이확산되고있는실정이다. 마찬가지로, 카지노사업과같은도박

행위의경우재정수입도중요하지만동사업이 사회에미치는부작용을감안할때 굳이정부

가 주도하여카지노사업을할 필요가있는가에대한근본적인의문이제기된다. 따라서담

배 사업의경우와마찬가지로카지노사업의경우에도이를민영화하고대신정부는과세권

한을충분히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주장이타당성을가질수 있다. 하지만, 강원도카

지노에대한보다근본적인질문은과연강원도폐광지역에만내국인대상카지노를허용하

여 이 지역에대한재정수입을보장할필요가있는가에관한것이다. 카지노사업에대한민

간인의권한문제, 지역간형평성문제등을고려한다면굳이강원도 지역에만내국인카지

노를허용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볼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강원도지역의 폐광지역에대한경제활성화를위한특단의 조치로동 지역에내

국인카지노를허용하는특별법이제정되었다는역사적사실을감안할때 본고에서이에대

한 재평가를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본다. 반면, 이왕에강원도의폐광지역에설립된내

국인대상카지노가지역경제활성화라는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중앙정부와지방

정부간재정관계를어떻게설정하는것이바람직한것인가에대한문제는1 , 0 0 0억원이넘는

재정수입의효율적활용을위하여중요한문제라고아니할수 없다. 또한지방정부가지역개

강원도의폐광지역에설립된내국인대상카지노가지역경제활성화라는소기의목적을달성하기

위해서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재정관계를어떻게설정하는것이바람직한것인가에대한문제는

1 , 0 0 0억원이넘는재정수입의효율적활용을위하여중요한문제라고아니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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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위하여카지노에대한과세를할 경우그 재원을어떠한방식으로운영하는것이바람

직한가에대한문제도정부재원활용의효율성이라는측면에서매우중요하다. 따라서본고

에서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재정관계의관점, 그리고특별재원의효율적 운영관점에서

강원도카지노사업에대한지방정부의과세문제를검토하고자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강원도 카지노 사업의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

고, 제3장에서는지방세로서카지노세부과의적정성을검토한다. 제4장에서는지방세로서

카지노세의유형, 관련특별회계의설치여부, 그리고카지노세의과표와세율문제를 검토

한다. 제5장은결론이다.

Ⅱ. 강원도카지노 사업의 현황

강원도 카지노 사업의 주체인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의

하여전국에서유일하게내국인대상카지노로설립되었다. 2002년현재종업원은1 , 0 0 0명

가량이며, 총출자액은출자 당시2 , 3 2 3억원이었다. 출자액의지분중 5 1 %는 6개기관으로

구성된공공부분에서가지고 있는데, 산업자원부의사업단인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전

체 지분의3 6 %를 출자하였고, 강원도개발공사가6.6%, 그리고강원도폐광지역을둘러싼

4개의기초자치단체중 정선군이이 중 가장많은4 . 9 %의 지분을출자하였다. 나머지기초

<표Ⅱ-1> 강원도카지노 출자내역

구 분
1주당가액 소유주식수 지분율 금 액

(원) (천주) ( % ) (억원)

계 - 2 0 , 0 0 0 1 0 0 . 0 0 2 , 3 2 3

공공부분( 6개기관) 5 , 0 0 0 1 0 , 2 0 0 5 1 . 0 0 5 1 0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 7 , 2 0 0 3 6 . 0 0 3 6 0

·강원도개발공사 - 1 , 3 2 0 6 . 6 0 6 6

·정선군 - 9 8 0 4 . 9 0 4 9

·삼척시 - 2 5 0 1 . 2 5 1 2 . 5

·태백시 - 2 5 0 1 . 2 5 1 2 . 5

·영월군 - 2 0 0 1 . 0 0 1 0

민간부분( 3 8 , 0 0 0여명) 1 8 , 5 0 0 9 , 8 0 0 4 9 . 0 0 1 , 8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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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들 중 삼척시와 태백시가 각각 전체 1 . 2 5 %를 출자하였으며 영월군은 이 중 가장

적은1 %의 지분율을가지고있다.

강원도카지노는스몰카지노와2 0 0 6년까지확장될예정인메인카지노로구성되어있는

데, 2000년개장한 스몰카지노는연면적이6 , 7 9 6평으로 4 8 0대의슬롯머신, 30대의테이

블로구성되어있다. 강원도의스몰카지노는2 0 0 2년말까지슬롯머신2 , 1 0 0대를갖춘메인

카지노로확장될예정이며2 0 0 6년까지9 1 0대의슬롯머신이추가될예정이다. 강원도카지

노는현재까지불과3년밖에 운영되지않았으나이로부터의재정수입은상당히 큰 편이다.

〈표Ⅱ- 2 >에 나타난 바와같이카지노 사업에 대하여 각종의 세금과 기금이 부과되고있는

데, 2001년을기준으로카지노매출액약 4 , 5 0 0억원중에서2 , 0 0 0억원이재정수입으로확

보되었으며 이 중 가장큰 규모를 차지한 것은 법인세로서9 6 0억원이 납부되었다. 법인세

다음으로큰 규모를차지하는재정수입은카지노사업에부과되는기금으로, 전체매출액의

1 0 %를 부과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4 4 8억원, 카지노수익금의 1 0 %를 부과하는 폐광지

역개발기금이약 3 1 8억원징수되었다. 법인세와기금이외의재정수입으로는주민세, 법인

세, 소득세등이있다.

카지노사업에대하여부과되는세금과기금중 가장큰 규모를차지하는것은법인세이며, 그다

음으로큰 규모를차지하는재정수입은전체매출액의1 0 %를 부과하는관광진흥개발기금, 카지

노 수익금의1 0 %를 부과하는폐광지역개발기금이고그외의 재정수입으로주민세, 법인세, 소득

세등이있다.

<표Ⅱ-2> 강원도카지노 재정수입현황( 2 0 0 1년)

(단위: 억원)

구 분
국가수입( 7 8 % ) 지방수입( 2 2 % )

세목등 금액 세목등 금액

계 - 1 , 4 9 9 - 4 2 0

소계( 9 1 % ) 1 , 0 5 1 소계( 9 % ) 1 0 2

·법인세 9 6 0 ·주민세 9 9

·소득세 3 7 ·사업소세 2

·특별소비세 3 5 ·기타(재산세, 종토세등) 1

·기타(교육세, 부가세등) 1 9

소계( 5 8 % ) 4 4 8 소계( 4 2 % ) 3 1 8
·기금( 4 0 % )

·관광진흥개발기금 4 4 8 ·폐광지역개발기금 3 1 8

·세금( 6 0 % )



1 0 2 0 0 3 년1월호

현
안
분
석
( 1 )

강원도카지노로부터의재정수입은2 , 0 0 0억원이나되기때문에상당히큰 규모이기는하

지만, 우리나라의각종도박산업으로부터징수되는재정수입과비교하면그다지 큰 규모는

아니다. <표Ⅱ- 3 >에는각종도박산업으로부터의재정수입이나타나있는데, 2001년의경우

경마사업으로부터국세가3 , 2 8 5억원징수되었고, 지방세는무려1조2 , 9 1 5억원이나징수되

었다. 경륜·경정의경우에도2 0 0 1년국세가 6 0 8억원, 지방세가3 , 6 11억원징수되었다. 

Ⅲ. 카지노세부과의 적정성 검토

1. 카지노사업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 의의

지방세로서카지노세를부과하는것을고려할경우, 먼저검토해야하는것은지방세로서

카지노세의적정성인데, 통상적으로바람직한지방세의성격으로다음과 같은것들이 열거

된다. ①과세표준의신장성이충분히높을것 ② 세수의안정성과예측성이있을것 ③ 세부

<표Ⅱ-3> 도박산업에대한재정수입

(단위: 억원)

구 분 매출액
조 세

기금 기타
재정

국세 지방세 소계 수입계

9 9 3 4 , 2 3 0 2 , 8 6 9 3 , 5 0 9 6 , 3 7 8 5 3 2 1 5 3 7 , 0 6 3

경마 0 1 6 0 , 1 8 7 2 , 6 6 9 9 , 7 9 6 1 2 , 4 6 5 9 8 3 2 7 1 1 3 , 7 1 9

0 2 7 8 , 0 0 0 3 , 2 8 5 1 2 , 9 1 5 1 6 , 2 0 0 1 , 2 1 5 3 7 3 1 7 , 7 8 8

9 9 5 , 9 5 6 1 6 0 8 9 3 1 , 0 5 3 3 4 5 4 9 1 , 4 4 7

0 1 1 7 , 3 8 9 4 7 7 2 , 7 8 3 3 , 2 6 0 1 , 3 5 6 1 9 4 4 , 8 1 0

0 2 2 2 , 5 6 2 6 0 8 3 , 6 1 1 4 , 2 1 9 1 , 9 5 0 2 7 9 6 , 4 4 8

9 9 - - - - - - -

0 1 4 , 6 2 0 1 , 1 6 4 1 1 7 1 , 2 8 1 7 6 5 4 0 2 , 0 8 6

0 2 4 , 9 5 5 1 , 0 8 2 1 1 1 1 , 1 9 3 8 2 2 - 2 , 0 1 5

9 9 4 , 2 1 6 - - - 1 , 3 4 8 - 1 , 3 4 8

복권 0 1 7 , 1 1 2 - - - 1 , 8 3 4 - 1 , 8 3 4

0 2 1 0 , 0 2 2 - - - 1 , 7 7 6 - 1 , 7 7 6

9 9 4 4 , 4 0 2 3 , 0 2 9 4 , 4 0 2 7 , 4 3 1 2 , 2 2 5 2 0 2 9 , 8 5 8

합계 0 1 8 9 , 3 0 8 4 , 3 1 0 1 2 , 6 9 6 1 7 , 0 0 6 4 , 9 3 8 5 0 5 2 2 , 4 4 9

0 2 1 1 5 , 5 3 9 4 , 9 7 5 1 6 , 6 3 7 2 1 , 6 1 2 5 , 7 6 3 6 5 2 2 8 , 0 2 7

경륜

경정

카지노

(강원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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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이공평할것 ④ 조세행정비용이높지않을 것⑤ 세부담과조세행정이투명할것 ⑥ 과세

표준의지역간이동성이적어서지역간조세경쟁여지가적을것 ⑦ 각 지역의주민이나기

업이 지는 지방세 부담과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지방공공재의 편익이 일치하여 조세수출이

발생하지않을것. 

이러한일곱가지특징중에서①∼⑤까지는지방세뿐만아니라국세를포함한조세의전

반적인세목이갖추어야할 바람직한특성을나타내는반면, ⑥과⑦은지방세가지녀야할

중요한특징으로간주된다. 이러한기준으로본다면강원도카지노사업에대한지방세부과

는 그다지적정하지않을것이라할 수있는데, 그이유는강원도카지노사업에부과되는세

금은주로강원도 지역이외의사람들이부담할것이므로위의항목중 일곱번째인조세수

출의문제가발생하기때문이다. 

반면에, 정부가의도적으로독점력을행사하여강원도지역에내국인 카지노를설립하였

다는점에서 강원도 카지노 사업에 대한지방세 부과는 단순히 교과서적기준에 의하여 그

장·단점을평가하기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내국인카지노 사업을 강원도 폐광지역에서

만 가능하게한 이유는 폐광지역의경제활성화를위한것이목적이기때문에카지노 사업

자는동 사업으로부터의이익에서폐광지역의경제활성화를위하여충분한조세부담을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폐광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지역도로의개설및 유지,

관광지 조성, 그리고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세

를 통하여 확보하는것은강원도지역에 카지노를설립한 취지에 맞는다고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폐광지역에설립된카지노사업에대한지방세부과는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그 의의

를 우선적으로찾을수 있지만 지방세와 지방자치의원리측면에서도장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오랜 중앙집권의 영향으로 지방세의 전국적인 균일화가 고착되어 있는데,

지방세제의전국적인통일성과보편성만강조될경우지방자치단체의지역적특색을살리는

지방자치를구현하기어렵다. 물론국가적차원에서, 바람직한국세와지방세의운영을위해

전국적인관점에서지방세제를운영하는기조를 유지하는 것이필요하겠지만, 지방세를통

폐광지역에설립된카지노사업에대한지방세부과는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그 의의를우선

적으로찾을수 있지만지방세와지방자치의원리측면에서도장점을지니고있다. 지방세를통하

여 지방자치단체의다양성과지역적특수성이신장될수 있다면이는지방자치의발전을위해서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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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지방자치단체의다양성과지역적 특수성이신장될수 있다면이는지방자치의발전을

위해서바람직하다. 

강원도 지역에서의카지노 사업허가는 일차적으로폐광지역의경제활성화에 목적이 있

지만, 그배경에는이러한폐광지역이재정자립도가낮은강원도에위치해있다는점이감안

되었을것이라는점도고려할필요가있다. 즉, 카지노사업의수혜자는일차적으로폐광지

역의주민이지만보다광범위하게볼 경우강원도지역주민들이라고볼 수 있다. 따라서, 강

원도지역의내국인카지노사업이허가된이유로폐광지역의경제활성화와함께강원도의

낙후된재정력이감안되었다면, 카지노사업에대한지방세부과를통하여강원도가강원도

지역전반에걸쳐행정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고할 수 있다. 물론중앙

정부는각 지역의 재정력을감안한 지방재정조정제도를지원하고있기때문에카지노 사업

에대한 지방세부과를통하여강원도의재정력이신장될경우이러한변화를감안하여지방

재정조정제도는조정될 것이다. 그러나지방자치단체의재정력은이전재원보다는지방세로

강화되는것이바람직하다는측면에서본다면카지노 사업에 대한강원도의과세권 행사가

지방자치및지방세의역할을강화하는긍정적인효과를발휘할것이다.

2. 기존기금과의 중복문제

강원도의카지노사업은강원도지역에소재한폐광지역의경제 활성화를일차적인목표로

도입되었지만, 이는국가적인차원에서검토된사업이므로중앙부처가동사업에대하여기금

을징수하여전국의폐광지역지원과문화관광사업지원에사용하고있다. 카지노사업에는폐

광지역개발기금과관광진흥개발기금이징수되고있는데, 폐광지역개발기금의징수주체는강

원도이고관광진흥개발기금의징수주체는문화관광부이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의경우폐광지

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하폐광특별법시행령)의제1 6조에서 도가영업개시일로부

터 5년까지는이익금의10%, 영업개시일6차년이후부터는이익금의20% 이내에서조례로

정할수 있도록규정하고있다. 동기금은강원도가징수하므로그재원이모두강원도의세입

으로 귀속된다고볼 수 있으나폐광특별법시행령에는강원도지사가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

의 심의를거쳐산업자원부가지정하는폐광지역진흥지구의개발과관련한사업에동 재원을

쓰도록하고있다. 그런데, 폐광지역진흥지구는강원도뿐만아니라다른지방자치단체에도위

치하고있으므로폐광지역개발기금은전국적으로배분되고있으며동 기금의약 8 0 %가 강원

도에위치한폐광지역진흥지구의개발에투자되고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경우관광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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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카지노 사업 총 매출액의 1 0 %가 동 기금의 재원이 되고 있고 관광시설 건설및

개·보수, 국민관광진흥사업, 외래관광객유치지원과같은사업에투자된다. 

이처럼 카지노 사업에 대해서는이미8 0 0억원( 2 0 0 1년 기준) 가량의기금이 징수되고있

기 때문에카지노사업자나주주의입장에서지방세가추가적으로부과될경우기금과지방

세의중복문제, 그리고카지노사업에대한재정압박이라는문제가제기될수 있다. 기금과

지방세의성격상중복문제를먼저살펴보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경우동 재원의목적이폐

광지역의경제활성화와는상관이없기때문에지방세와이 기금간성격의중복성문제는없

다고할 수 있다. 따라서카지노 사업매출액의1 0 %에 달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내국인

대상카지노사업에반드시부과되어야하는가에대한적정성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카지노에대한관광진흥개발기금은1 9 9 4년에개정된관광진흥법에근거하여부과되기시작

하였는데, 이때에는 외국인을대상으로하는카지노 사업자를염두에두고카지노사업매

출액의1 0 %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의재원이되었다. 강원도카지노의경우이를설치한목적

이 폐광지역의경제활성화에있기때문에외화수입을목적으로하는외국인대상카지노사

업과는성격이근본적으로다르다. 따라서내국인대상카지노가폐광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목적을위하여설립되었다는점을감안하여내국인대상카지노사업과외국인대상카지노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매출액의 1 0 %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과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관광진흥법의관련조항을수정하는것도고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폐광지역개발기금과카지노세는목적이비슷하여성격의중복성이뚜렷하므로양자의장·

단점을잘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목적이폐광지역진흥지구의개발이라

고뚜렷하게설정되어있으며징수주체도강원도이기때문에강원도가폐광지역개발을주목

적으로카지노세를부과할경우양재원의중복성이크다. 그러나양자간성격의중복성에도불

구하고다음과같은면에서는각각이장·단점을지니고있다고도평가할수 있다. 우선, 폐광

지역개발기금이지방세에비하여가지고있는단점은이기금이2 0 0 5년말까지한시적으로운

영되며, 또한운영의실질적인주체가강원도지사가아니라중앙부처라는점이다. 폐광지역개

발지원위원회의구성원다수는중앙부처의차관급공무원으로되어있기때문에지방세에비하

폐광지역개발기금과카지노세는목적이비슷하여 성격의 중복성이뚜렷하므로양자의 장·단점

을 잘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목적이폐광지역진흥지구의개발이라고뚜렷

하게설정되어있으며징수주체도강원도이기때문에강원도가폐광지역개발을주 목적으로카

지노세를부과할경우양재원의중복성이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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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동 기금의안정성과독립성이떨어진다. 반면카지노사업에대하여지방세를부과할경우

지방세세입과세출간연계성이뚜렷하지않아폐광지역개발기금에비하여폐광지역경제활성

화에대한기여도가낮을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문제점은카지노에대한지방세를목적세로

부과하고동재원의관리를위한특별회계를설치하여해결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지역경제활성화의 재원확충측면에서지방세가 폐광지역개발기금에비하여 갖는또 한

가지단점은지방세부과로인한강원도의재정력증가가중앙정부가강원도에지원하는지

방재정조정제도의약화로이어질수 있다는것이다. 그러나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의 제2 2조에“행정자치부장관은개발사업의원활한시행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당해진흥

지구가소재하는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지방교부세법이정하는바에따라교부세를확대하

여 지원할수 있다.”는 조항이있으므로이를통하여이러한문제점을해결할수 있다. 결론

적으로폐광지역개발기금과지방세간에는성격의중복성이있는데, 카지노사업에부과되는

지방세를 잘 운용할 경우 지방세가 폐광지역개발기금에비하여 안정성과 독립성 차원에서

더바람직할수 있다고생각된다.

카지노사업에대한지방세와기금간성격의중복성은지방세의운용을통하여해결할수

있지만현재카지노사업에 부과되는기금을그대로 유지하면서지방세를추가적으로부과

할 경우카지노사업자와주주들의조세저항은분명하게예상되는문제점이다. 그러나지방

자치의원리및 지방정부의과세권행사차원에서카지노사업에대한지방세부과의정당성

이인정되면납세자의조세저항이지방세부과를못 하게하는요인이될 수는없다. 그리고,

모든세금은납세자들의조세저항에도불구하고징수되고있기때문에조세저항보다는세금

의성격을바탕으로세금이존재하는의의를평가해야한다. 

세금의적정성은정부가필요로하는재원을마련할때 자원왜곡에대한효과가얼마나적

고, 또한세부담이형평한것인가를기준으로판단된다. 카지노사업의경우매출액또는이

익금에지방세가 추가적으로부과되더라도자원배분의왜곡효과가크지는 않을것이다. 소

득세나부가가치세와같은세금들은국가적으로중요한생산활동(노동의공급, 부가가치의

창출)을제약하는효과를갖는반면, 카지노에대한세부담증가는여가활동(카지노이용)을

줄이는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세부담 증가로 인하여 카지노 이용이

크게줄어들것으로예상되지않기때문에카지노에대한지방세부과에따른자원배분왜곡

효과는우려할정도는아니다.

형평성측면에서카지노에대한세부담효과를 평가하면, 세부담은주로카지노 사업자와

주주들의 소득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카지노사업에 대한 주식의 5 1 %를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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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고있기 때문에 소액주주가부담하는세부담은 그리크지 않다. 또한 이익금과같은

자본소득에대한과세는 근로소득이나소비재에대한과세보다형평성 측면에서우월한것

으로알려져있기때문에형평성측면에서도카지노사업에대한과세가큰 문제점을지니고

있는것은아니다. 또한카지노사업에대한세부담이증가할경우부담의일부가카지노이

용자에게전가되는문제도발생할수 있지만, 법으로정해져있는카지노시설의승률에변

화가없을경우세부담은주로카지노사업자가부담하게될 것이다. 따라서카지노세도입

으로인하여카지노를이용하는저소득층에대한세부담증가문제는기술적으로해결할수

있는문제라할수 있다.

그러나, 비록카지노사업에대한지방세부과가자원배분및 세부담형평성에미치는효과

측면에서크게우려할만한것이 아닐지라도조세정책을포함한정부정책의일관성측면에서

는 지방세부과에대한비판이제기될수 있다. 카지노사업이시작될당시에동 사업에투자

한 소액주주들이중앙정부또는강원도가기금이나지방세를통하여 이익금의규모를 줄일

것이라는것을예측하지못했을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최근폐광지역개발기금의매출액에

서 차지하는비중을 1 0 %에서2 0 %로 올린다는계획이발표된후, 예상하지못했던이익금

감소가능성에대하여소액주주들이강력하게반발하고있다는것이이를잘 반증한다. 따라

서 카지노사업에대하여지방세가부과될경우, 될수 있는한 지방세세입이지역경제에재

투입되어카지노사업과관련된주변환경을개선하고도로등 기반시설사업의확충에기여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세부과를통하여폐광지역주변지역의행정·공공서비스의질

과 양이가시적으로개선될경우지방세가단순한재원확충수단이아니라지역개발및 카지

노사업활성화수단으로인식되어조세저항이최소화될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3. 국세와지방세의 조정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세원분리의 원칙

을 적용하고있으며세부적인내용은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에명시되어있다. 따

카지노사업에대한지방세부과는법제정형식상문제가되지않을것이다. 국세와지방세의현

실적인운영현황을보면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소득세, 법인세등을통하여실질적으로는광범

위하게중복과세가허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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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국세와카지노사업에새로운지방세부과를고려할때에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동

일한세원에 중복과세할수 없다는 이 원칙에 저촉되는지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

다. 그런데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의내용을 보면 제2조와 제3조에 국세와 지방

세가열거되어있고제4조에는제2조와 제3조에 열거된 세목들 이외에 과세물건이중복되

는 여하한 명목의세법도제정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만약카지노사업에대

한 지방세가제3조에이미열거되어있는레저세또는지역개발세의형태로도입될경우법

제정형식상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에저촉되지아니하며수정도요하지않을것

으로보인다. 즉, 카지노사업에 대한지방세 부과는 법제정 형식상 문제가되지않을것이

다. 국세와지방세의현실적인운영현황을보면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소득세, 법인세등을

통하여실질적으로는광범위하게중복과세가허용되고있다. 

4. 광역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간재원조정 문제

카지노사업에대하여강원도가지방세를부과할경우지방세의형태를도세로할 것인가

아니면시·군세로할것인가를검토할필요가있다. 현실적으로검토할수 있는카지노세의

대안은 레저세 또는 지역개발세인데, 카지노 사업이 여러 기초자치단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세의 형태로 카지노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카지노 사

업장이소재한기초자치단체가지방세과세권을행사하여지방세수입을해당지역에투자

하는것이타당하다는주장도제기될수 있다. 그러나폐광주변지역은여러개의지방자치

단체를포함한개념이고따라서카지노사업장이위치한단일기초자치단체가지방세를징

수하는 것보다는 폐광 주변지역 전반에 걸친 광역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광역자

치단체가과세권을행사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다만, 카지노사업에대한지방

세 부과가 폐광지역에위치한 기초자치단체의재정력과세출에 기여한다는점을명백하게

하기위해서는특별회계법을제정하여카지노세의세출목표를명확하게설정해주는것이

바람직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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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카지노세의도입방안

1. 카지노세의선택대안

카지노사업에대하여지방세를부과하게될경우이를지역개발세에포함시키거나또는레

저세에포함시키는방안을고려할수 있다. 지역개발세의과세표준은발전용수, 지하수, 지하

자원, 컨테이너로되어있어서지역개발세의형태로 카지노세를도입하고자할 경우 카지노

사업의매출액또는수익금을지역개발세의과세표준에추가하면된다. 보다구체적으로, 지

방세법제2 5 8조에는“지역개발세를부과할지역과부과징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도조례

가정하는바에의한다.”고되어있으므로도조례를통하여카지노사업에대한지역개발세의

부과기간을결정하면된다. 부산시가운영하는컨테이너세를예로들면, 컨테이너에대한지

역개발세의부과는애초1 0년간 한시적으로운영할것을부산시조례가정하였으나2 0 0 2년

부터그 기간이5년더 연장되었다. 또한교육세의경우목적세이지만시한이정해져있지않

기때문에지역개발세의경우에도실효기간이반드시한시적일필요는없다.

레저세는 종전의 경주·마권세가 2 0 0 2년부터 바뀌어진 세목인데, 과세표준은 경륜·경

정, 경마,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등의발매금 총액으로되어있다. 따라서카지노 사업에

대한지방세부과를레저세형태로도입하고자할 경우에는과세표준에카지노사업의판매

액을추가하면된다. 또한레저세에는이미경륜, 경정, 경마와같은오락행위에대한매출

액이과세표준으로설정되어있기때문에외형상 카지노 사업에대한지방세가포함되기에

적합한세목이라고볼 수 있다. 다만지역개발세는목적이지역개발이라고되어있어서과세

근거가뚜렷한 반면레저세는보통세이기때문에 폐광지역개발이라는정책목표와의연계

성이상대적으로떨어진다.

카지노세를도입할경우이를보통세인레저세로할 것인가, 아니면목적세인지역개발세

로 할 것인가가중요한결정사항이될것인데, 이에대한답을구하기위해서는우선목적세

로서의카지노세의장·단점을구체적으로생각해 볼 필요가있다. 특히, 카지노사업에대

폐광주변지역은여러개의지방자치단체를포함한개념이고따라서카지노 사업장이위치한단

일 기초자치단체가지방세를징수하는것보다는폐광주변지역전반에걸친광역적인개발계획을

수립할수있는광역자치단체가과세권을행사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1 8 2 0 0 3 년1월호

현
안
분
석
( 1 )

한지방세 부과방안을고려할때에는우선적으로왜 폐광지역에내국인카지노사업을국가

가 허용하였는가를생각해볼 필요가있다. 내국인카지노사업은강원도 지역이아닌다른

지역에도얼마든지허가할수 있기때문에카지노사업과폐광지역의경제활성화는불가분

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카지노사업에 대하여지방세를부과할때에는 세입이카지노사업

의허가 취지에맞게활용될것이라는점을명백하게할 필요가있다. 이러한관점에서, 카지

노 사업에대한지방세는목적세의형태를띠는것이바람직하다. 현재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특별법에따라폐광지역종합계획이추진되고있으므로여기에소요되는재원의일부가

지방세로부터확보될 경우, 지방세에대한조세저항도줄이면서강원도가 지방세 과세권을

행사하여지방자치발전에기여한다는두가지목적이동시에달성될수있다.

카지노 사업에 대하여 목적세를 부과하는것에 대한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로다음과같은것들을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비록국가의허가로시작된카지노사

업이지만 이는 이미 강원도에 소재하는 영업행위가 되었으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는다른

영업행위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카지노 사업에 대하여 일반적인 과세권한을 행사하고 그

세입을일반재원으로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제기할수 있다. 또한국가가 다른지방자치

단체에도폐광이있지만굳이강원도지역의폐광지역에내국인을대상으로하는카지노사

업을허가한이유는강원도지역의열악한재정상황이반영되었기때문이고, 따라서카지노

사업에대한지방세세입도강원도의열악한재정상황을개선하는데 활용되는것이바람직

하다는주장도제기할수있다. 

이러한 주장들은모두 지방자치 및 지방세의 원칙론적입장에서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

다. 특히강원도폐광지역의낙후는국가부담이전에당해광역자치단체인강원도의부담이

기 때문에강원도의재정상태를개선함으로써폐광지역의경제활성화를도모하는것이지

방자치의원리에맞다고볼 수도있다. 그러나, 폐광지역에허가된내국인상대카지노사업

은 사회적으로합의된폐광지역의경제활성화라는절대적인목표가없이는이루어질수 없

다. 또한국가는필요한경우다른지역에도얼마든지내국인상대카지노사업을허락할권

한을보유하고있다는점에서카지노사업에대한지방세과세권행사가강원도고유의권한

이라고보는데에는무리가있다. 따라서카지노사업에대한강원도의과세권행사는국가

가 폐광지역에카지노사업을허락한취지와조화를이루는것이바람직하다. 이러한관점에

서 지방세수입을 폐광지역의경제활성화와연계시키는것을분명한목적으로설정하는목

적세의형태로카지노사업에대한지방세를부과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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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회계의도입여부

현재 지방세에는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등 다섯개

의 목적세가있지만이러한목적세와관련된특별회계가별도로설치되어있지않아서목적

세의세입은 보통세의경우와 마찬가지로모두지방자치단체의일반세입에포함되고있다.

지방재정에서목적세의특별회계가존재하지않는다는점은법 형식상비일관성의문제점이

있고, 보다근본적으로는목적세와연계된특별회계가없어서중앙정부의지방재정조정제도

운영에있어서목적세의의의가인정되지않고있다는문제점이있다.

만약목적세가 실질적인의미를 갖는다면 사실상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나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보통세보다는수수료·사용료와같은 세외수입적 성격을 많이

지니게된다. 즉, 목적세세입은지방자치단체의재정력에비례하는것이아니라지방자치단

체가특정공공재를공급할때 소요되는비용으로인정될수 있기때문에지방교부세를산정

할 때 기준재정수입액에서제외될 수 있는여지가 있다. 지방교부세법제8조에서는지방자

치단체의재정력을 나타내는 기준재정수입액을산정할 때 보통세 세입의 8 0 %를 기준으로

하고, 이러한방식이불합리할경우이를보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리고지방교부세법시

행규칙제5조의2 제2항에는기준재정수입액의보정에관한자세한사항을다음과같이규

정하고있다. ①목적세수입액의80% ②지방세결산액정산분의50% ③시·군이받은일

반재정보전금과일반재정보전금결산액정산분의50% ④세외수입중 사용료·수수료·재

산임대및이자수입의8 0 % .

세외수입이기준재정수입액의보정에 반영된 것은 2 0 0 1년부터인데, 그이유는 세외수입

과 관련공공서비스의비용간연계가 미약한 반면재정력이풍부한 지방자치단체에서세외

수입의증가가 뚜렷하게관찰되었기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이나영국, 그리고대부분의미

국 주정부에서 일반보조금을 산정할 때 세외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반영하지 않고 있는

데, 이는세외수입이특정서비스의공급비용과비례한다는원칙을받아들이고있기때문이

카지노사업에대한강원도의과세권행사는국가가폐광지역에카지노사업을허락한취지와조

화를이루는 것이바람직하다. 이러한관점에서지방세수입을 폐광지역의경제활성화와연계시

키는것을분명한목적으로설정하는목적세의형태로카지노사업에대한지방세를부과하는것

이타당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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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만약카지노 사업에 대한지방세가목적세로 부과되고 관련특별회계가설치될

경우수입의 용도는폐광지역개발이라는특수한 목적에사용되는재원이므로이를일반세

입에서제외하더라도지방교부세법제8조제2항에서규정하고있는기준재정수입액의불합

리한계산이라고볼수 없다고할 수있다
1 )

.  

이러한 관점에서본다면, 카지노사업에 대한지방세를부과할 때 이를목적세로하고특

별회계를설치하는것은카지노사업을폐광지역에허가한국가의목적과합치된다. 또한중

앙정부의이전재원산정에있어서도불이익을받지않는근거를마련하는것이다. 또한지금

까지지방재정의운영에있어서명목상의목적세운영이비판의대상이되어왔던바, 명실상

부한목적세 및 특별회계의설치는 다른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 목적세를보다실질적으로

운영하게유도하는긍정적인효과를발휘할것이다.

3. 카지노세의과표 및 세율

카지노사업에대한지방세부과의적정성에대한결론을내리기에앞서카지노에대한지

방세의과표와세율설정문제를간략하게살펴보면, 우선과표의경우매출액과수익금중

에서매출액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외국의경우를살펴보면미국의주정부, 영국, 호주등

에서부과되는도박과세의과세표준은총매출액에서상금을공제한순매출액을도박산업에

대한과세표준으로주로사용하고있다. 만약카지노세의과세표준을카지노사업의이익금

으로한다면, 법인세의과세표준과중복된다는주장이제기될수 있고, 법적성격의 해석에

있어서도 카지노세가 지방자치단체가부과하는 법인세의 일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카지노세는카지노 사업을운영하는법인의 이익에 부과되는소득과세가아니라 카

지노사업이창출하는서비스의소비행위에부과되는특별소비세적성격을지닌것으로보

아야할 것이다. 외국의경우에도 카지노세는 소득과세나 재산과세로 분류되지 않고주세,

담배소비세등과함께특별소비세(excise tax)로분류되고있다. 

세율의 결정은 훨씬더 복잡한 문제이다. 정부가부과하는다양한 세금들의세율과 부담

수준은 정치적인 요인, 경제적인요인, 역사적인요인, 제도적인요인등 현실적으로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기때문에 객관적으로 적정 세율을 도출하기는힘들다. 물론

1) 이러한법취지를지방교부세법체계상에서반영하려면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제5조의2 제2항제1호를‘특별회계가설치되

지아니한목적세수입액의8 0 %’로수정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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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카지노세논의배경과도입방안▶▶

세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이론이 없는 것은 아닌데, 재정학의 적정조세이론( o p t i m a l

taxation theory)에의하면 특정세목의 적정세율은 ① 정부가 필요한 세입의 규모 ② 세

금 부과에 따른 자원배분 왜곡효과 ③ 세부담을 주로 어떤 계층이 지는가를 기준으로 한

세부담형평성문제등을고려하여결정한다. 그러나, 이러한요인들을감안하더라도객관

적으로 인정될 만한카지노세 세율을 도출하기는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럼에도일종의 비

교대상으로서 현재 부과되고 있는 폐광지역개발기금과 문화관광진흥기금의 세율이 모두

1 0 %라는점을고려하여지방세 세율역시1 0 %로 설정하는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세율이부담이된다면 낮은세율로카지노사업에 대한지방세를부과하고차후기

금의통·폐합문제가 발생할 때 지방세 세율을 조정하여 기금을 지방세로흡수하는방안

을 채택하면될 것이다.

Ⅴ. 결론

강원도 카지노는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탄광지역이 폐광지역이 됨에 따라 야기되는

경제적, 사회적문제점을해소하기위한일환으로도입되었다. 따라서강원도카지노는지금

까지국내에서 운영되어온 외국인 대상카지노와는근본적으로 다른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강원도카지노에대한출자지분에서공공부분이51%, 민간부분이4 9 %를 차지하는점

에서알 수 있듯이 강원도카지노는단순한 도박시설이라기보다는공공재적목적을 다분히

포함하고있는사업이다. 

강원도카지노가이처럼공공목적을위하여도입되었다는점을감안할때 동 사업으로부

터의수익금이폐광지역의개발과 지역경제활성화라는취지에맞게사용되어야한다는점

은 자명한사실이다. 이러한이유때문에카지노사업으로부터의재원확충과폐광지역의지

역경제활성화에있어서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성공적인역할이요구된다. 또한양자간상

카지노사업에대한지방세를부과할때이를목적세로하고특별회계를설치하는것은카지노사

업을폐광지역에허가한국가의목적과합치된다. 또한중앙정부의이전재원산정에있어서도불

이익을받지않는근거를마련하는것이며, 다른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목적세를보다실질적으

로운영하게유도하는긍정적인효과를발휘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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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보완적이면서효과적인정책이입안·집행되는것이중요하다.

폐광지역에 대한투자재원확보를 위하여 현재징수되고있는 것은폐광지역개발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인데, 양 기금은 안정성이나 합목적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

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법적 운영주체가 강원도이지만 재원에 대한 사실상의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으며 시한이 한시적이다. 또한각종 기금의 통·폐합이라는정부 재

정정책의 큰 틀에서 보았을 때 향후이를일반조세·일반회계의틀 안에포함시켜야한다

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지노에대한관광진흥개발기금은원래 국내를 관광

하는외국인을대상으로하는카지노에서외화를확보하고이를관광사업에재투입하고자

도입되었는데, 강원도에성격이 전혀 다른 내국인 대상 카지노가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이에대하여 기금이 징수되고있다. 따라서폐광지역개발이라는명백한목적으로도입

된 카지노에 대하여 관광기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목적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향후 계속

제기될것으로보인다.

강원도카지노에대하여걷히고있는기금의이러한불안정성을감안할때 장기적인관점

에서이러한기금을조세체계의틀 안에포함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 국세의경우카지노

에대한 법인세가많이걷히고있으나이는폐광지역발전이라는특별한목적을위하여징수

되는세금은아니다. 따라서강원도에서카지노에대하여지방세를부과하는것은폐광지역

개발을위한재원확충의장기적안정성관점에서바람직하고,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지역

개발의역할분담의관점에서도바람직하다. 

강원도 카지노 사업에 대해 지방세가 부과될 경우 이것이 기존 기금에 덧붙여 카지노

사업자에게 중복적인 부담만을 안기고 폐광지역 발전에 가시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면 동

세금에 대한 조세저항이 클 것이다. 따라서 카지노세를 지역개발세의 형태로 부과하고,

‘폐광지역개발특별회계’(가칭)를 설치하여 동 재원을 폐광지역 개발에 투자한다면 카지

노에 대한 지방세의 취지가 살고 또한 카지노세의 순기능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도 제

고될 것이다. 외국의 경우 도박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다른 세금들과는 달리 관

련 위원회가 있고, 지방정부가 이 세금으로부터 확보되는 재원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분

야(교육, 노인복지, 치안 등)에 투입된다는 점을 매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

을 감안할 때 도박산업에 대한 재정수입을 사회적으로 합의된 바람직한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동 세제의 정당성을 얻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조치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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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카지노세의도입은 폐광지역 개발이라는특수한 목적을 위한것이므로 이로

인한지방세 확충이 지방교부세와같은이전재원의축소로 이어지는것은바람직하지않을

것이다. 현재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과지방교부세법에폐광지역개발을위한지방

세의경우지방교부세의기준재정수입액에산입하지않을수 있는근거조항들이있으므로

이를참고로하여카지노세가실질적인지방재정확충으로연계될수 있는보완조치를중앙

정부가마련해주는것이필요할것이다.

강원도카지노세논의배경과도입방안▶▶

외국의경우도박행위에대하여부과되는세금으로부터확보되는재원이사회적으로중요한분야

(교육, 노인복지, 치안등)에투입된다는점을매우적극적으로홍보하고있다는사실을감안할때

도박산업에대한재정수입을사회적으로합의된바람직한용도에한정하여사용하는것이동 세

제의정당성을얻기위하여매우중요한조치라는점을인식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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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불균형에 관한 소고
- 선행연구, 현행제도및정책요약-

金 顯 娥 초청연구위원( h y u n a @ k i p f . r e . k r )

Ⅰ. 서론

지난1 0월1일민주당노무현 대통령후보가중앙선대위출범식에서‘행정수도의충청이전’

을 대선공약으로공식천명함에따라효과, 비용등을둘러싼정치사회적논쟁이있었고, 한

나라당이회창후보도수도권집중해소문제가대선쟁점이되고있는것을인정하여“일부중

앙부처등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산하단체, 국·공립대학의지방이전을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이 후보는경실련초청경제정책토론회에서연설을통해이같이밝히고“공공부

문에이어민간기업이뒤따라이전하도록인센티브를부여하고, 보험료와각종공과금의차별

화를유도해지방이전의혜택을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몽준후보는이에대해“수도권에

돈과권력이모두집중돼있는것이문제”라면서대기업본사지방이전등을통한교육, 주택

불균형문제등의해결방안을제시하였다. 민주노동당권영길후보는“행정수도이전보다는

경제력집중, 교육, 산업시설집중완화와전 국토균형발전인프라구축등이먼저해결돼야

한다.”고유보적인입장을보였다. 

위와같이대선후보들이지역간균형발전을중요한쟁점으로삼는이유는지방의유권자를

인식한그들의정치적제스츄어때문이기도하지만, 근본적으로는국토면적의11 . 8 %에전 인

구의4 6 . 2 5 %가집중되어있는상황인수도권집중화현상이우리사회가안고있는현안임에

현
안
분
석
( 2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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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불균형에관한소고▶▶

틀림없다는사실을보여주는한 예이기때문이다
1 )

. 게다가지방화시대를맞이하여자치단체

에경제적역할정립을통한친기업적경영환경을조성하여지방기업의경쟁력을제고하고, 나

아가지역경제성장을촉진하고자하는것이지방정부의역할로대두되는요즈음에와서‘지역

간균형발전’이란이슈는재정력이빈약한지방정부에있어서반가운일이아닐수없다.

본고에서의균형( E q u i l i b r i u m )이란경제학에서의미하는외부교란요인이없는한 영원히

유지될수 있는안정적인상태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 현재의각 자치단체간의재정능력의

차이를 포함한 상태를 불균형이라고보았을때 이를완화한 상태, 즉 지역간 불균형 격차를

줄인상태( B a l a n c e d )를 의미한다
2 )

.

지역간균형이이루어져야만반드시옳은것인지에대해서는논란이있다. 대도시인구집중

억제정책의타당성을평가하기위해서는인구집중에따른 사회적비용(음의효과)이규모의

경제(양의효과)에비해큰가를검증해야만한다. Tolley 등( Tolley et al, 1979)의연구는미

국 도시에대해공해와교통혼잡의비용, 지방재정의추가부담등 사회비용과규모의경제에

따른 사회적편익을함께계산한결과, 인구가10% 늘어난다는것을가정할때, 사회비용과

사회적 편익의 차이는 도시민의 총생산액의 0 . 6 %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김경환

( 1 9 9 9 )이 국토개발연구원과 한국토지개발공사( 1 9 9 2 )의 실증분석결과를인용한 것에 따르

면, 도시규모와제조업의효율성사이에양의상관관계가있다는증거를보여주고있다. 이밖

에도, 인구증가에따른외부불경제의비용이규모의경제에따른사회적편익보다반드시크

지는않다는등의실증결과들이다양한방법을통해서검증되고있다. 다시말해, 경제논리에

따른다면 수도권 분산정책은 그 본질적인 면에서 계속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김경환

( 1 9 9 9 )은 이에대해수도권의생산성이여타지역에비해높다는사실과국제화시대에있어

서수도권을동아시아의중심도시로발전시켜야할필요성을감안할때수도권분산정책을통

지방화시대를맞이하여자치단체의경제적 역할정립을 통한친기업적경영환경을조성하여지

방기업의경쟁력을제고하고, 나아가지역경제성장을촉진하고자하는것이지방정부의역할로

대두되는요즈음에와서‘지역간균형발전’이란이슈는재정력이빈약한지방정부에있어서반가

운일이아닐수없다.

1) 수도권인구비율은1 9 7 0년28.30%, 1980년35.53%, 1990년42.79%, 2000년4 6 . 2 5 % (통계청)으로집계되고있다. 국가공공

기관의84.3%, 30대대기업본사의88.5%, 벤처기업의83.3%, 벤처기업집적시설의66.4%, 기업부설연구소의72.6%, 10대명

문대학의80.8%, 외국인투자기업의72.9%, 은행예금의66.4%, 은행대출의5 6 . 7 %가수도권에집중되어있다(양지청, 2001).

2) 원내의세미나에서지역간불균형에관한개념정립이우선되어야함이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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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역간균형발전은국가경제전체의효율과국제경쟁력의약화를초래할우려가있다고보

고, 따라서수도권정책은수도권의효율을희생하지않으면서집중에따른외부효과를시정

하는방식으로전환되어야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주장하고있다
3 )

. 결론적으로, 수도권집중

화 억제를통한지역간균형발전에대한근본적인시각의차이는있을지몰라도, 집중화로인

한음의외부효과를막고자하는방안에대해서는이론의여지가있을수없다.  

지금까지지역간불균형완화를위해시도된연구는다양한방법으로이루어져왔는데, 크

게두 부분으로나눌수 있다. 먼저① 행정및 지역경제차원에서는각 자치단체가성장하기

위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자치단체의경제, 행정규제완화방안모색과지역발전을위한

재정, 조세, 개발제도및 투자에의한지원유형분석및 지원체계의합리화모색방안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② 실증적으로 접근한 방법으로는 경제의 집적화 현상(Economies of

s c a l e )에 따른수도권과밀화현상이과연외부불경제를일으켜서정부가개입하여야만하는

가 하는정부개입의당위성, 지역간격차와 각 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재정지출포함)와의

상관관계분석등에대한경제학적인분석과수도권억제정책의효과를평가한내용등을다

룬것 등을들 수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불균형과관련한연구는균형을반드시이루어야만

하는가하는본질적인문제에서부터, 지역간불균형을완화할수 있는각종지원방안에이르

는기술적인부문까지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 이는모두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장기적으로협력하여풀어내야할 과제이다. 실

제로지역경제활성화의주역할을할 수있는 해당기업들은과밀부담을안고서라도일정수

익이 안정적으로보장된다면지방으로이전하고자하지않을것이며, 따라서기업들의지방

이전을위해서는규제를통한지방이전에대한당위성을확보해주어야하고, 기업이이전하

고 나서고용인력및 해당지역주민들이안정적으로살아갈수 있는사회적인프라가갖추어

져야 있어야한다. 또한, 주민들의효용바스켓에환경이나통근시간거리확대에따른불편

함, 녹지의감소등이 효용의변수로자리잡기까지는어느정도소득수준이향상되어삶의

질이 중요한 이슈가되어야만한다. 따라서, 대선후보들은단기적인공약사항으로접근하기

보다는우리나라국민들전체가삶의질을 중요하게만들수 있도록하는것, 다시말해, 사는

수준에있어서도선진국이될수있도록하는것에초점을맞추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본고에서는지금까지의지역간불균형에관한이론적, 실증적연구와그 논의의방향을요

3) 수도권정책에 대한평가 결과로는, 경제논리를무시한물리적인입지규제를통한수도권 제한정책이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다(서승환, 1997, 황만익,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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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고, 대선때마다논의되고있는지방이전조치등의문제점을지적하여, 향후지역간균형

을위한정책 및 연구의방향을제시해보고자한다. 

Ⅱ. 선행연구요약

1. 지역발전지원 제도관련 선행연구

<표1 >에서제시하는선행연구이외에도지역개발과관련해서는많은연구가 이루어졌는

데, 그연구의범위가종합적이지못하고특정지원책이나제도에그쳐지역간불균형완화

를 위한전반적인지원실태나효과, 개선방향에대한연구는미흡한실정이다. 그러나, 지역

간 불균형완화를위한연구 자체가매우광범위한연구대상일수밖에없다는점을감안하면

이와같은결과는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현재우리나라의지역간 불균형 정도는 해방이후

우리경제가지금껏성장발전위주로달려온성과의산물이기도하며, 이에따른정치적, 사

회적문제의모든면이응축되어보여지는결과라고도볼 수 있다. 따라서, 어느한 요인을

해결함으로써해결될수 있는문제는 아니다. 많은연구중에서, 제도개선책이나단순지원

실태를보고한것을제외하고, 보다근본적인문제를제시하고자했던연구를간단히소개하

면다음과같다.  

Armstrong and Ta y l o r ( 2 0 0 0 )는 지역정책은 미시정책, 협력수단의 정책, 거시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고, 미시정책의수단에는 노동의 재분배 정책과 자본의 재분배 정책이

있고, 협력수단은지역내에서의협력과지역사이의협력으로구분되며, 거시정책은무역정

책, 재정정책, 화폐금융정책이지역에 미치는영향에 의해결정된다고보았다. 중앙의거시

정책의조정은세금과지출정책의지역적차별화, 화폐금융정책의지역적차별화, 그리고세

율의지역적차별화와무역조정(예: EU 관세, 수입쿼터등)으로이루어진다. 세금과지출정

책의지역적차별화는소득세등자동안정장치와자유재량에의해가능하다고보았다.  

그 밖에도 신해룡( 1 9 9 9 )은 지방조정제도의의의와 역할에대하여 정의한후, 국고보조금

지역경제 불균형과 관련한 연구는 균형을 반드시 이루어야만하는가 하는본질적인 문제에서부

터, 지역간불균형을완화할수 있는각종지원방안에이르는기술적인부문까지광범위하게이루

어지고있다. 예를들면, 규제를통한지방이전에대한당위성을확보해주어야하고, 기업이이전

하고나서고용인력및 해당지역주민들이안정적으로살아갈수있는 사회적인프라가갖추어져

야가능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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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획과사업추진의일관성결여, 국가·지방사무구분의미흡및 지방부담의과중, 지방

재정의자율성저해, 실효성없는신청주의와차등보조율제도등 문제점을지적하였다. 이

<표1> 기존의실증연구요약

연구자(연도) 연구의내용 분석방법 종속변수 연구의결과

사회경제적변수군과정치, 행정적변수군 가운

데후자의영향력이강함

인구증가는3차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서

울과비교해 볼 때 경기도와인천의 경우그 영

향력이더높음

지역개발의결정요인및 요

인별지역격차효과추정

산업부문별 고용증가와 인

구증가와의관계추정

집적회귀분석

연립방정식

회귀분석

입지상분석

1인당지역내

총생산

인구증가율

7 0년대 이후중화학공업이본격 육성되면서도

시집적의성격이변화하고있음

공업화전략과지역간

격차와의관계
분산분석

제조업의성장은전통적인입지요인보다는기업

들이인식하는외부환경의불확실성과위험부담

을최소화하는행태를보임

제조업성장의지역간

격차요인

분산분석

t - t e s t

기반부문의 성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

고, 따라서8 0년대수도권정비계획의실효성이

의문시됨

수도권의지역성장

요인
회귀분석

산업부문별

고용성장률

대도시와지방도시간, 수도권및 동남권과기타

지역간에뚜렷한격차가발생함
지역발전격차의원인

L o r e n z곡선

G i n i계수

선도산업의 입지는 공업화 및 도시화를 촉진하

며, 산업구조를2 , 3차산업중심으로재편시킴

선도적 기업입지가 지역성

장에미치는효과
전이-할당분석

김상호

( 1 9 9 4 )

김영모외

( 1 9 9 2 )

김영정

( 1 9 8 9 )

김용웅

( 1 9 9 3 )

김헌민

( 1 9 9 2 )

8 0년대에는 지역간 상호교류와 상대적 입지성

이, 90년대에는고용기회와 산업생산성이 가장

중요한요인임
지역발전의결정요인 회귀분석

삶의 질을 포

함한 종합적

지역발전도

조상필

( 1 9 9 4 )

광역시와 도는 지역개발의 결정요인에 있어 차

이가있으며, 지방자치의실시로 지역개발에대

한중앙에의의존도가감소하고있음

광역자치단체의 지역개발

결정요인의차이

집적시계열

회귀분석

1인당지역

내총생산액

강정석

( 1 9 9 7 )

분석년도 균형성장 경로를 벗어나며, 경제성장

과 지역간 소득균형간의 관계가 우하향하는 곡

선으로나타남

한국의경제성장과

역소득격차

노동, 자본의이동

성계수, 균형성장

경로의안정성

지역별 생산

요소의증감

김영웅,

박진석

( 1 9 9 6 )

한국경제가성장함에GRP 절대적격차와 상대

적 격차심화, 1인당G R P의 절대적 격차는 심

화, 상대적격차는줄어듦

지역간절대적경제력격차

의원인분석
회귀분석 G R P의변화

김성태

( 1 9 9 2 )

지역경제성장이가속화됨에따라지역간경제력

격차감소. GI의승수효과가G C보다크고, 장기

적이며 누진적이고, GC는 G I보다 작지만 빠른

기간내효과가나타남

지역경제성장과 지방재정

의인과관계분석

재정집중도

계수

노근호외

( 1 9 9 5 )

박성복

( 1 9 9 6 )

이정구

( 1 9 9 3 )

주: 박범조, 고석찬(1998.12) 「지역불균형발전결정요인」, 『지역연구』제1 4권제2호참조재작성, 
양지청(2001) 『지역발전을위한지원실태와정책과제』, p.9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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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개선방안으로는국고보조사업의지방이양, 국고보조사업에대한재검토및 통폐합,

지방의사반영기능의강화, 기준보조율제도의합리화, 포괄보조금제도의도입, 운영, 차등

보조율제도의활성화, 국고보조금제도운영의효율화등을언급했다. 김정훈( 2 0 0 0 )은 국고

보조금사업을성격별로구분하였고, 재원의경직성을완화하기위해포괄보조금의도입, 보

조대상의사후관리를위해선진감사기법의도입등을개선방안으로제시한바 있다. 박상

우·권혁진( 1 9 9 7 )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시책의효용성에대하여평가하고개선방안을제

시한바 있다. 정부의여러정책중, 수도권시책, 산업단지조성, 특정지역개발, 성장거점

개발전략등에 대해계량적으로평가·분석하였다. 박양호등( 2 0 0 0 )은 지역불균형의실태

와 기존시책에대해서 평가한 후, 지역균형발전을위한기본방향으로수도권에서지방으로

주요기능을분산하는추진방안을제시한바있다. 

2. 지역격차의원인
4 )

지역격차는지역총생산(Gross Regional Product: GRP) 또는그 성장률, 실업률등 경제

지표와삶의질을나타내는복지지표들의지역간상대적차이를말한다(김경환, 「지역격차논

의」, 2001, 참고정리). 이론적으로는신고전학파성장이론에따르면시간이흐름에따라출

발시점의소득이 낮은지역의 성장률이더 높아서궁극적으로소득격차가해소된다고보고

있다
5 )

. Grant(1996)는지역개발의효과성결정요인에관한연구에서, 복지비지출이높을수

록, 지방정부의부채가 증가할수록, 주지사선거가 있는 경우 기업창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지역격차는지역총생산(Gross Regional Product: GRP) 또는그성장률, 실업률등경제지표와

삶의질을나타내는복지지표들의지역간상대적차이를말한다(김경환, 「지역격차논의」, 2001,

참고정리). 이론적으로는신고전학파성장이론에따르면시간이흐름에따라출발시점의소득이

낮은지역의성장률이더높아서궁극적으로소득격차가해소된다고보고있다.

4) 양지청( 2 0 0 1 )의논의를재정리한것임.

5) 이러한1인당소득의수렴은두가지유형으로정리된다. 첫번째는β- c o n v e r g e n c e로1인당소득의증가율이출발점의1인당

소득과마이너스상관관계를나타내어부유한지역에비해빈곤한지역이더빠른속도로성장하는현상을말한다. 두번째는

σ- c o n v e r g e n c e로1인당소득의지역간분산( d i s p e r s i o n )이시간이흐름에따라줄어드는현상을지칭한다. 여러나라의실증

분석결과를보면1인당소득의수렴현상은일어나더라도그속도가완만한것으로나타났다.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자료를분석한결과이들국가에서공통적으로지역격차가매년평균2 %씩감소하였음을발견하였

다. (Amstrong and Taylor, 2000. pp.81∼8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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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것으로분석하였다. 

지역격차의결정요인에 대하여 박범조, 고석찬( 1 9 9 8 )의 연구는 지역불균형 발전의 결정

요인을잘 설명해주고있다. 계량분석을통해방법론의재정립이필요함을제기하면서부가

가치가 높은 제조업이나, 첨단창업기업을유치, 육성하여산업의 공간적 편중을 해소하는

것을시급한것으로제안하고있다. 또한, EU의지역정책은국가를넘어유럽전체를대상으

로 하고있어한 나라의지역정책과는다를수 있는데, 분권화를통한지역대상지역의자발

적인참여와 협동(partnership), 조정( c o o r d i n a t i o n )이 그 핵심이라는사실은 시사하는 바

가크다(김경환, 『분권화와지역발전정책』, 2001).

우리나라의 지역경제성장과지방재정지출간의 동태적 인과관계 분석을 시도한 노근호·

정초시·김성태( 1 9 9 5 )에서는세 가지중요한결과를도출해내었다. 첫째, 상대적불평등도

지수를통하여쿠즈네츠가설이명확하게입증되어지역경제성장이가속화됨에따라지역간

경제력 격차는 감소하는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케인지언가설( G→Y )과 와그너 가설( Y

→G) 모두가설명될 수 있는데그 효과에관해서는케인지언가설이더욱지배적인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상비적지출의성격을갖는지방소비지출은지역경제에빠른그리고뚜렷

한 효과를 발휘하지만, 지방투자지출은지역경제의취약성과높은대외의존성등의구조적

특성때문에투자지출효과가지역외로유출하는데 기인하여나타나는결과라고해석할수

있다(이계식외 2인(1990)), 이에따른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동태적인과관계 검정

시 정부지방투자지출, 지방소비지출의각각밝혀진최적시차는각각1 0년, 4년으로나타났

다. 지방자치실현에있어서단기적인효과를위한지방재정지출계획을수립하는것은현실

적인의의가 없으므로, 중·장기의재정지출계획을수립하여실천하는것이필요하다고밝

히고있다. 둘째, 지방투자지출의투자승수가지방소비지출의승수보다월등히크므로지방

자치하에서지역경제성장을위해서는지방소비지출을줄이고투자지출의비중을점차증대

시키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하였다.   

이상에서보는바와같이, 지역간불균형에관한이슈는접근방법에 따라다양한 결과를

도출해낼수 있다. 지원제도관련선행연구는지역간불균형을극복하고자하는단기적인세

부 지원제도개선방안에초점을 맞추고 있는반면, 경제학관련 연구들은지역간 불균형의

원인규명과평가에주안점을두고있다. 

이와같은두 가지연구진행방향은중앙정부및 지방정부가주체가되는방법의유형을전

제로그 세부사항을제시하고있다. 다시말해, 지역간불균형완화를위한위로부터의개선

방안이라고볼 수 있는데, 보다근본적인접근방법은지역간이동주체인해당지역주민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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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부터의개선방안이제시되어야한다고본다. 또한다른어떤문제보다도지역간불균

형에관한문제는다분히한국적이라고해석되어지므로, 지역간불균형도가심각한다른나

라들과도확연히다른양상을취할것이라고여겨진다. 수도권으로몰려드는것을막기위한

수도권 억제정책보다는수도권시민들이보다쾌적한 환경과양질의 교육서비스를다른곳

에서찾을수 있도록하여자발적으로이전(voting by feet)할수 있도록 하는것이오늘날

지역간불균형완화정책의핵심이라고판단한다. 

Ⅲ. 지역간불균형 현황조사

1. 지역간불균형 실태

최근수도권에서고소득기회, 본사(本社)경제, 금융활동이더욱강화됨으로써소득과금

융·재정의수도권집중현상이더욱가속화되고있으며, 그에반해제조업생산기능은지방

지금까지의연구진행방향은중앙정부및 지방정부가주체가되는방법의유형을전제로그 세부

사항을제시하고있는데, 이는지역간불균형완화를위한위로부터의개선방안이라고볼수 있으

며, 보다근본적으로는지역간이동주체인 해당지역주민들인아래로부터의개선방안이제시되

어야한다고본다. 

<표2> 총량경제력의수도권과지방간비교: 2000

(단위: %)

인구 총량경제력

구분 집중도 지역내 제조업 도소매업 금융 경제활동
수출

조세
합계

평균 B / A

( A ) 총생산* 고용* 고용* 거래 인구 수입 ( B )

전국 1 0 0 . 0 1 0 0 . 0 1 0 0 . 0 1 0 0 . 0 1 0 0 . 0 1 0 0 . 0 1 0 0 . 0 1 0 0 . 0 7 0 0 . 0 1 0 0 . 0 1 . 0 0

수도권 4 6 . 3 4 6 . 3 4 5 . 3 4 7 . 5 6 6 . 8 4 6 . 4 4 5 . 0 7 0 . 9 3 6 8 . 2 5 2 . 6 1 . 1 4

지방 5 3 . 7 5 3 . 7 5 4 . 7 5 2 . 5 3 3 . 2 5 3 . 6 5 5 . 0 2 9 . 1 3 3 1 . 8 4 7 . 4 0 . 8 8

주: 1. 인구는주민등록인구기준, 제조업고용기회는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기준. 도소매업고용에는음식숙박업이포함되어

있으며, 금융거래규모는예금은행예금액과대출액의합계기준이고, 조세수입은국세(직접세)와지방세의합계기준임. 

2. *는1 9 9 9년자료기준임. 

자료: 통계청. 2001. 5. 『지역경제동향』통계청, 각연도. 

『지역통계연보』통계청홈페이지(www.nso.go.kr : KOSIS(통계DB)): 

재정경제부홈페이지(www.mofe.go.kr : 재정정보시스템), (박양호외, 2001,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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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산되어 지방경제가 공장형 생산활동 중심의 구조로 더욱 고착화됨으로써수도권과

지방간의경제력격차가확대되고있음을알 수있다.

소득수준의향상과 더불어 지역간 불균형 정도가 완화된다는신고전학파성장이론및 노

근호외( 1 9 9 5 )의 연구와는달리, 우리나라의경우수도권과지방간의총량경제력변화추이

에따르면, 1995년과2 0 0 0년 사이에수도권의총량경제력은1 9 9 5년의5 1 . 6 %로 확대된반

면 지방의 총량경제력은같은기간동안4 8 . 4 %에서 4 7 . 4 %로 감소하여수도권
6 )

과 지방간

의 총량경제력격차가3 . 2 %에서5 . 2 %로 확대되었다고나타났다. 외환위기전후로하여나

누어보면, 외환위기이전까지는총량경제력
7 )

의 수도권과지방간격차가축소되는추세를보

이다가외환위기이후오히려격차가확대되는추이를보여주고있다. 우리나라주요경제활

동의수도권집중이확대되는가운데, 특히외환위기이후그 폭이확대되고있음을알 수 있

다. 이는최근수도권에서고소득기회, 본사(本社)경제, 금융활동이더욱강화됨으로써소득

과 금융·재정의수도권집중현상이더욱가속화되고있으며, 그에반해제조업생산기능은

지방으로확산되어지방경제가공장형생산활동중심의구조로더욱고착화됨으로써수도권

과지방간의경제력격차가확대되고있음을시사하는것이라볼수 있다.  

그 밖에도지역간불균형정도를나타내주는재정력지수들은재정자립도를포함하여여러

가지로확인해볼 수 있다. 이외에도이전재원을포함시키고난 후의지방재정전부를놓고

봤을때도중앙재정과지방재정전체의변화의추이또한대동소이하게나타난다고볼 수 있

다. 2001년도의지자체평균재정자립도를살펴보면특별시및광역시84.8%, 도35.2%, 시

49.6%, 군21.0%, 자치구45.0% 등으로서로큰 격차를보이고있다. 지역별재정자립도에

서는전남(22.0%), 전북(27.7%), 강원도(29.8%) 등이최하위를기록하고있다.

지역간 재정자립도의격차가 심한현실에서지방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은지역간균형발전을도모하는중요한수단중의하나이다. 전국적

으로지방에대한국고보조금은2 0 0 0년8조 8 , 2 5 3억원, 2001년1 0조4 3 1억원규모이다.

6 )

7) 자세한산정방식은박양호외( 2 0 0 1 )의p.13 및부록참조.

※과밀억제권역의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및동법시행령별표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복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대곡

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은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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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재정적 지원의 문제점은부족한 재원, 지역별배분의 불합리, 영세보조사업, 타정

책과의연계부족, 사업실효성검증제의부재등으로, 중앙의지방에대한지원을통합관리

할수 있는종합적인지원체계의부재에서오는문제라고볼수 있다. 

최근수도권에서고소득기회, 본사(本社)경제, 금융활동이더욱강화됨으로써소득과금융·재정

의 수도권집중현상이더욱가속화되고있으며, 그에반해제조업생산기능은지방으로확산되어

지방경제가공장형생산활동중심의구조로더욱고착화됨으로써수도권과지방간의경제력격차

가확대되고있음을알수있다.

구 분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전 국 6 9 . 5 6 3 . 2 6 3 . 9 6 3 . 8 5 9 . 4 5 7 . 6

서울특별시 9 7 . 9 9 8 . 3 9 5 . 2 9 0 . 7 9 5 . 3 9 5 . 6

부산광역시 8 9 . 3 8 5 . 3 7 8 . 2 7 2 . 0 8 1 . 9 7 4 . 4

대구광역시 8 4 . 5 6 9 . 2 6 5 . 1 7 2 . 9 7 8 . 6 7 5 . 3

인천광역시 8 6 . 7 8 2 . 6 7 8 . 7 7 4 . 1 7 7 . 0 7 7 . 7

광주광역시 7 3 . 8 6 9 . 1 7 4 . 0 6 9 . 5 6 5 . 8 6 3 . 6

대전광역시 8 3 . 5 7 0 . 7 6 8 . 1 7 2 . 1 7 6 . 9 7 4 . 9

울산광역시 - 8 8 . 2 7 7 . 3 7 3 . 7 7 8 . 3 7 6 . 4

경 기 도 8 4 . 9 8 1 . 4 8 0 . 0 7 6 . 5 7 7 . 5 7 8 . 0

강 원 도 4 1 . 7 3 5 . 4 4 7 . 3 4 4 . 2 3 2 . 4 2 9 . 8

충청북도 5 6 . 0 4 4 . 5 4 8 . 5 5 4 . 5 3 7 . 0 3 6 . 5

충청남도 4 9 . 8 3 5 . 2 4 4 . 6 4 8 . 3 3 2 . 2 3 0 . 5

전라북도 4 3 . 4 3 3 . 0 4 4 . 4 4 2 . 5 3 1 . 4 2 7 . 7

전라남도 3 8 . 0 2 9 . 8 4 0 . 4 4 1 . 4 2 3 . 5 2 2 . 0

경상북도 4 7 . 7 3 8 . 0 4 1 . 1 4 9 . 6 3 3 . 9 3 1 . 3

경상남도 6 1 . 1 4 7 . 3 5 3 . 7 5 3 . 9 4 2 . 3 3 9 . 5

제 주 도 4 6 . 0 3 8 . 0 4 9 . 1 4 2 . 0 3 6 . 3 3 3 . 6

<표3> 지역별재정자립도추이

(단위: %)

주: 지방재정자립도= (지방세수입+세외수입) /세입총계×1 0 0

일반회계결산순계임. 단체간및회계간에중복계상된예산액은공제됨. 

자료: ‘9 6∼’99 자료: 통계청

2 0 0 0년자료: 순계규모, 지방행정연구소 h t t p : / / w w w . l a r i . r e . k r / z i b a n g / j a c h i / 2 0 0 0 _ j e a j u n g . h t m

2 0 0 1년자료: 순계규모, 자치정보h t t p : / / w w w . j a c h i . c o . k r / t a x _ m e n u 0 2 . h t m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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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업본사위치를 통해서 본 지역간 불균형 현황

현재와같이서울을중심으로하는수도권에정부등 주요기간시설이밀집한상황을나타

내는지수로는재정력집중지수이외에도수없이많다. 그중, 이번대선에서정몽준후보가

내세운대기업본사들의지방이전관련공약사항에따르면, 300대기업중 2 3 6개, 100대기

업기준으로는서울6 7개를포함하여8 7개가수도권에위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고발

표했다. 100대기업자산및 매출총계에서이들이차지하는비중은8 8 . 6 %와 9 0 . 1 %에 이

르고있다. 부산의경우에는우리나라제2의도시라는위상에걸맞지않게1 0 0대기업중 단

한 개의기업만이본사를두고있다. 강원도,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제주는1 0 0대의본사

를한 기업도유치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집중되어 있는 본사를 이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전 국 1 0 0 . 0 1 0 0 . 0 1 0 0 . 0 1 0 0 . 0

서 울 1 2 . 2 0 . 4 0 . 0 2 8 . 9

부 산 2 9 . 8 6 . 8 2 1 . 2 5 5 . 9

대 구 4 5 . 4 7 . 7 3 2 . 3 8 7 . 9

인 천 3 4 . 6 1 4 . 3 2 4 . 5 5 8 . 6

광 주 5 4 . 3 2 8 . 0 3 2 . 2 8 9 . 3

대 전 4 2 . 8 1 6 . 9 3 2 . 1 7 2 . 6

울 산 4 3 . 9 1 4 . 4 4 8 . 3 7 1 . 1

경 기 3 8 . 9 2 2 . 3 4 6 . 0 5 2 . 2

강 원 1 9 5 . 1 2 4 7 . 0 2 1 6 . 8 1 3 5 . 3

충 북 1 2 7 . 3 1 5 7 . 0 1 4 9 . 1 8 9 . 3

충 남 1 5 1 . 6 1 7 3 . 0 1 6 0 . 1 1 2 7 . 2

전 북 1 5 4 . 1 1 8 0 . 4 1 5 5 . 4 1 2 7 . 9

전 남 2 2 0 . 7 2 5 3 . 8 1 9 7 . 4 1 9 7 . 9

경 북 1 5 3 . 5 1 8 3 . 7 1 6 6 . 8 1 1 8 . 4

경 남 1 2 3 . 6 1 2 9 . 2 1 3 6 . 4 1 1 2 . 8

제 주 1 7 2 . 0 1 6 5 . 3 1 8 1 . 5 1 7 4 . 6

<표4> 지역별주민1인당 국고지원수준

(2000, 전국평균= 1 0 0 )

(단위: %)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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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재원 중, 해당 기업이 납부하는 지방세의 수도권 이외 지역으

로의 이전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보고 지방세를 추정하였다. 300대기업 중 서울을 포함

한 수도권 소재 2 3 6개 기업의 본사 중 3 0 %에 해당하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중 사업소세와주민세(법인세할) 등을중심으로지방세의이전효과가약 2 , 7 0 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추정지방세의5 0 %가 지방으로 이전될 것을 가정). 100대

기업의경우도 3 0 %만 지방으로이전하는경우에도지방세의이전효과는약 2 , 4 4 5억원으

로 발표했다
8 )

.

이러한 미시자료의 근거는 우선 현대 계열사 몇 개 그룹의 예를 근거로 전체 기업들의

지방세를추정한것으로보여진다. 사실상, 위의추정이 실제치에근사하다고할지라도근

본적으로지역간균형에있어서 지방세가차지하는위치는그리크지않다. 책임있는지방

자치실현을위하여 자체세입인지방세가확충되어야함은물론이나, 세액자체가 지방재

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지방재정에 단기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지는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러한접근은 그동안 지역간 균형발전을위한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으로주요 기관이전을 내세울 때, 공공부문을앞세운 이전을 내세우

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나 문제점에 대해선 논의된 바가 없는데, 주요기관의 이전에 앞서

민간부문(대기업)이 이전한다는 전제하에 그 경제력 효과를 추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은 지방의 고용창출과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우리나라3 0 0대 기업중 수도권에본사를 두고있는기업의 매출액 중 2 0 %에 해당

하는 부분이 지방에서 발생되어 이 중 약 5 %만 지역경제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사용된

다면 약 4조 5천억원의 경제력 이전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했다. 경제적 수치는 아니지

대기업본사위치를통해서본 지역간불균형현황을살펴보면, 300대기업중 2 3 6개, 100대기

업기준으로는서울6 7개를포함하여8 7개가수도권에위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100대

기업자산및 매출총계에서이들이차지하는비중은각각8 8 . 6 %와 9 0 . 1 %에 달하고있는것으

로나타났다.

8) 2 0 0 1년조세규모는지방세 2 3조 4 , 7 4 7억원, 국세9 5조 9 , 9 9 1억원으로총 1 1 9조 3 , 7 3 8억원이다. 지방세대 국세의비율은

19.66% 대80.34% 수준이며, 2002년도법인세추정액만약2 0조원으로보고있다. 본원의세미나에서는, 주민세중에서법

인세소득할만을계산해보더라도2조에가까운세액이지방세액으로잡힌다고본다면, 여기에서 추정한2천5백억원보다는

훨씬더많은지방세이전효과를볼수있을것으로보인다고지적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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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전효과에대한설문을통한선행연구결과에따르면, 양지청(2001, p.71)의설문조

사에서, 정부의 기업이전정책의 실효성은 보통(41.2%), 비효과적(21.6%), 매우비효과

적(29.4%), 효과적( 2 9 . 4 % )으로대체로 효과가 크지않은것으로 인식하고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자금지원효과에 대해서는 매우 효과적

(10.8%), 효과적(31.4%), 보통(31.4%), 비효과적( 2 3 . 5 % )으로 그다지 크게 긍정적이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9 )

. 그러나, 정부의 지역별 차등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보통

(30.4%), 비합리적( 2 0 . 6 % )이라는 데 반해 합리적( 4 6 . 1 % )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큰

것을볼 수 있다. 

지역구분 기업수 자산 매출액

서울시 6 9 2 8 3 , 9 1 7 ( 6 4 . 7 ) 2 7 0 , 3 7 2 ( 6 7 . 2 )

수도권 인천시 4 8 , 7 0 1 ( 2 . 1 ) 8 , 7 0 1 ( 2 . 2 )

경기도 1 4 8 9 , 5 1 0 ( 2 1 . 8 ) 8 9 , 5 1 0 ( 2 2 . 2 )

수도권합계 8 7 3 8 8 , 8 5 8 ( 8 8 . 6 ) 3 6 8 , 5 8 2 ( 9 1 . 6 )

부산시 1 2 , 7 8 1 ( 0 . 6 ) 1 , 8 3 4 ( 0 . 5 )

대구시 1 8 5 5 ( 0 . 2 ) 3 5 4 ( 0 . 1 )

대전시 1 3 , 6 7 1 ( 0 . 8 ) 1 , 7 0 1 ( 0 . 4 )

광주시 1 3 , 8 9 2 ( 0 . 9 ) 2 , 6 7 1 ( 0 . 7 )

울산시 4 1 3 , 2 5 4 ( 3 . 0 ) 9 , 8 7 5 ( 2 . 5 )

강원도 0 - -

지 방 경상북도 3 2 4 , 5 4 0 ( 4 . 7 ) 1 3 , 6 5 3 ( 3 . 4 )

경상남도 2 4 , 9 9 5 ( 1 . 1 ) 3 , 8 2 4 ( 1 . 0 )

전라북도 0 - -

전라남도 0 - -

충청북도 0 - -

충청남도 0 - -

제주도 0 - -

지방합계 1 3 4 9 , 9 8 8 ( 1 1 . 4 ) 3 3 , 9 1 6 ( 8 . 4 )

전체합계 1 0 0 4 3 5 , 8 4 6 ( 1 0 0 . 0 ) 4 0 2 , 4 9 8 ( 1 0 0 . 0 )

<표5> 100대기업의 지역별 분포

( 2 0 0 1년말기준, 단위: 개, 십억원)

주: 상장기업및코스닥등록기업중금융기관을제외하였으며(  )안의숫자는전국합계에대한비율임. 

9) 설문에대한 조사대상은수도권중심의공무원, 교수, 연구원등의전문가, 학회, 지방공무원포함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국비지원실적에따르면2 0 0 0년 3 , 6 6 2억 4 , 4 0 0만원에서2 0 0 1년 3 , 6 6 2억원이며지역간연도별격차가매우심한것으로나

타났다(중소기업청내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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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업의지방이전은지방의고용창출과생산유발효과를가져온다고보고, 우리나라3 0 0대

기업중 수도권에본사를두고있는기업의매출액중 2 0 %에 해당하는부분이지방에서발생되

어 이중 약 5 %만 지역경제를위해직·간접적으로사용된다면약4조 5천억원의경제력이전효

과가발생한다고보고했다.

지역구분 기업수 자산 매출액

서울시 1 8 8 ( 6 4 . 5 ) 3 3 3 , 5 7 8 ( 6 4 . 5 ) 3 4 3 , 9 1 6 ( 6 8 . 8 )

수도권 인천시 1 0 ( 3 . 3 ) 1 1 , 2 8 9 ( 2 . 2 ) 1 0 , 4 6 0 ( 2 . 1 )

경기도 3 8 ( 1 2 . 7 ) 1 0 2 , 9 9 8 ( 1 9 . 9 ) 9 6 , 4 1 8 ( 1 9 . 3 )

수도권합계 2 3 6 ( 7 8 . 7 ) 4 4 7 , 8 6 5 ( 8 6 . 6 ) 4 5 0 , 7 9 5 ( 9 0 . 1 )

부산시 8 ( 2 . 7 ) 4 , 9 9 6 ( 1 . 0 ) 3 , 2 7 1 ( 0 . 7 )

대구시 7 ( 2 . 3 ) 3 , 5 4 0 ( 0 . 7 ) 2 , 8 3 6 ( 0 . 6 )

대전시 5 ( 1 . 7 ) 5 , 1 0 3 ( 1 . 0 ) 3 , 3 4 5 ( 0 . 7 )

광주시 1 ( 0 . 3 ) 3 , 8 9 2 ( 0 . 8 ) 2 , 6 7 1 ( 0 . 5 )

울산시 1 0 ( 3 . 3 ) 1 5 , 4 3 7 ( 3 . 0 ) 1 1 , 8 7 1 ( 2 . 4 )

강원도 2 ( 0 . 7 ) 9 4 3 ( 0 . 2 ) 5 0 6 ( 0 . 1 )

지 방 경상북도 8 ( 2 . 7 ) 2 2 , 5 9 1 ( 4 . 4 ) 1 5 , 4 4 8 ( 3 . 1 )

경상남도 1 1 ( 3 . 7 ) 8 , 7 5 2 ( 1 . 7 ) 6 , 6 5 4 ( 1 . 3 )

전라북도 4 ( 1 . 3 ) 1 , 3 8 6 ( 0 . 3 ) 1 , 2 3 3 ( 0 . 2 )

전라남도 2 ( 0 . 7 ) 4 5 9 ( 0 . 1 ) 3 6 2 ( 0 . 1 )

충청북도 1 ( 0 . 3 ) 3 6 8 ( 0 . 1 ) 1 2 8 ( 0 . 0 )

충청남도 5 ( 1 . 7 ) 1 , 5 8 7 ( 0 . 3 ) 1 , 0 4 1 ( 0 . 2 )

제주도 0 ( 0 . 0 ) - -

지방합계 6 4 ( 2 1 . 3 ) 6 9 , 0 5 5 ( 1 3 . 4 ) 4 9 , 3 6 5 ( 9 . 9 )

전체합계 3 0 0 ( 1 0 0 . 0 ) 5 1 6 , 9 2 0 ( 1 0 0 . 0 ) 5 0 0 , 1 6 0 ( 1 0 0 . 0 )

<표6> 300대기업의 지역별 분포

( 2 0 0 1년말기준, 단위: 개, 십억원)

주: 상장기업및코스닥등록기업중금융기관을제외하였으며(  )안의숫자는전국합계에대한비율임. 

자료: 한국상장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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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분
지방세추계액

3 0 0대기업 1 0 0대기업

서울시 1 3 , 4 0 8 ( 6 4 . 5 ) 1 1 , 4 1 2 ( 6 4 . 7 )

수도권 인천시 4 5 4 ( 2 . 2 ) 3 7 0 ( 2 . 1 )

경기도 4 , 1 4 0 ( 1 9 . 9 ) 3 , 8 4 8 ( 2 1 . 8 )

수도권합계 1 8 , 0 0 2 ( 8 6 . 6 ) 1 5 , 6 3 0 ( 8 8 . 6 )

부산시 2 0 1 ( 1 . 0 ) 1 1 2 ( 0 . 6 )

대구시 1 4 2 ( 0 . 7 ) 3 4 ( 0 . 2 )

대전시 2 0 5 ( 1 . 0 ) 1 4 8 ( 0 . 8 )

광주시 1 5 6 ( 0 . 8 ) 1 5 6 ( 0 . 9 )

울산시 6 2 0 ( 3 . 0 ) 5 3 3 ( 3 . 0 )

강원도 3 8 ( 0 . 2 ) -

지 방 경상북도 9 0 8 ( 4 . 4 ) 8 2 6 ( 4 . 7 )

경상남도 3 5 2 ( 1 . 7 ) 2 0 1 ( 1 . 1 )

전라북도 5 6 ( 0 . 3 ) -

전라남도 1 8 ( 0 . 1 ) -

충청북도 1 5 ( 0 . 1 ) -

충청남도 6 4 ( 0 . 3 ) -

제주도 - -

지방합계 2 , 7 7 6 ( 1 3 . 4 ) 2 , 0 0 9 ( 1 1 . 4 )

전체합계 2 0 , 7 7 8 ( 1 0 0 . 0 ) 1 7 , 6 3 9 ( 1 0 0 . 0 )

<표7> 300대및 1 0 0대 기업의 지방세 추계

( 2 0 0 1년말기준, 단위: 억원, %)

주: 지방세는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주민세를합산한것으로주민세중소득세할을제외한지방세의경우

기업의자산규모와밀접한상관관계를가짐으로자산을기준으로지방세추정한것으로보임. 

자료: 한국상장사협의회

Ⅳ. 지원제도및 정책현황

1. 수도권억제정책

지금까지의수도권억제정책은수도권정비계획에의한수도권의성장억제와관련된정책

의 반대급부를지방이 누리는 양상을 띠어왔다. 일단, 난개발에따른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억제정책을 세워놓고 이에 따른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소극적인 지역발전 전략으로 판단된

다. 그중조세와관련한내용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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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수도권집중요인을억제하는것을주 내용으로하는소극적, 규제중심적정책에서기능분

산 및 지방경제활성화에중점을둔 적극적, 유인중심적정책으로전환하였다. 그방안으로경제

의 성장기반이마련될수 있도록수도권에집중된 주요기능의지방이전을촉진하며, 경제활동의

중심이되는기업의지방이전에중점을두고있다.

<수도권규제를통한지방지원(수도권에대한불이익규제) >

○세제차원

1.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배제(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조세특례제한법상수도권감면배제지역: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2. 수도권안의투자에대한조세감면배제(동법제1 3 0조)

3. 수도권내로의공장이전등에대한양도소득세등의감면배제(동법제1 3 1조)

4. 지방세법상중과세제도운영: 기본세율의3∼5배중과

1) 취득세(제1 1 2조제3항)

2) 등록세(제1 3 8조제1항)

3) 재산세(제1 8 8조제2항) 

2. 지방이전정책

위와같은수도권 집중억제정책외에, 정부는수도권집중요인을억제하는것을주 내용

으로하는소극적, 규제중심적정책에서기능분산및 지방경제활성화에중점을둔 적극적,

유인중심적정책으로전환하였다. 그방안으로경제의성장기반이마련될수 있도록수도권

에 집중된주요기능의지방이전을촉진하며, 경제활동의중심이되는기업의지방이전에중

점을두고있다. 정부의지방이전기업에대한조세지원책은다음과같다. 

수도권기업의지역별이전현황에따르면, 2000년의경우1 0 2개 업체가2 0 0 0년 1월1일

부터 2 0 0 0년 1 2월 3 1일까지 지방이전을 완료하였거나 이전을 확정하고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2001년6월까지 2 9개 업체가 이전완료또는추진중인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전

업체수는강원도(30), 충청북도(17), 대전(16), 부산(14) 순이고, 총종업원수는3 , 8 2 9명

으로업체당 평균3 7 . 5명의중소기업규모인것으로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방이전 지원제도는 수도권의 교통난, 주거난, 환경오염등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담금 및 규제 위주의 수도권 시책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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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것으로판단된다. 규제위주의시책은수도권집중추세를다소완화시킨것으로보여

지나, 그 이후에도 수도권의 집중은 계속되었고지역간 불균형 현상은 더욱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반영하여지방이전기업에대해세제, 금융, 이전부지매입, 배후도시개발등

포괄적으로지원하는<기업의지방이전촉진대책>을확정하여발표하였다
1 0 )

. 

이러한 조세에 의한지원은 중요한 정책수단중 하나이지만, 실질적으로교육, 문화등의

보상이수반되지않는한 여러가지한계가있다. 지방이전에인센티브를부여하는지방지원

방식이좀더구조지향적으로변화되어야할 것으로판단된다. 

<지방이전에인센티브부여를통한지방지원>

○세제차원

1. 공장의지방이전시세제지원

1) 특별부가세감면또는과세이연(조특법제6 0조제1항) 

2) 법인세과세이연(조특법제6 0조제2항)

3) 취득세, 등록세면제(지방세법제2 7 5조)

2. 법인본사지방이전지원

1) 특별부가세감면또는과세이연(조특법제6 1조제1항)

2) 법인세과세이연(조특법제6 1조제2항)

3) 취득세, 등록세면제(지방세법제2 7 4조): 과밀억제권역내의본점또는주사무소를매각하고

그외지역이전시2002. 12. 31까지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면제

3. 지방이전중소기업세제지원

- 법인세감면(조특법제6 3조)

- 수도권안의중소기업이수도권 외 지역으로공장을 이전할 경우소득세또는법인세를 7년간1 0 0 % ,

그후3년간50% 감면(산업입지법, 공업배치법등에의한산업단지수도권에서제외하여대상축소)

10) 핵심사항은산업은행, 산업기반기금등에서장기저리로자금을융자하고, 법인세, 종합토지세등각종세금을감면하는내용

과토지공사에서이전대상본사사옥, 공장등을매입하고, 대기업에게배후도시개발권을부여하는것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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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존제도의문제점 및 향후연구방향

이상에서는지역간 불균형에관한이론적 접근방법에 따른요약, 지역간불균등 정도,

지방으로의이전을 위한조세, 재정이에따른이전현황등 지역간균형을 위한현재까지의

다양한시도를정리해보았다. 지역간균형을위한해당관련사무는매우다양하며, 모든부

처가얽혀있는복잡한사안임엔틀림없다. 예를들면, 제도면에서비슷한성격의사업이많

으며한 지역의개발사업이통합된하나의개발제도에의해진행되는것이아니라여러가지

개발제도가혼재되어진행되어체계적인지역발전을저해하는문제점을드러내고있다. 또

한 법률적으로도체계화된법률체계에의한지원이아닌특별법에의한지원은신속한사업

지역간불균형완화를위한정책및연구를 위해서는우선지역별경제현황에대한객관적이고종

합적인실태조사를통하여 지역간경제력 격차를비교분석하며, 부문별로지역간에경제구조적

으로어떠한차이가존재하고있는지를규명함으로써지역간경제력격차와경제회복정도의격차

에관한원인이무엇인지를밝혀내는것이무엇보다시급하다.

지 역 별 계 2 0 0 0 2 0 0 1

계 1 3 1 1 0 2 2 9

부산광역시 1 4 8 6

대구광역시 1 1

광주광역시 2 2

대전광역시 1 6 1 0 6

울산광역시 2 2

강 원 도 3 0 2 4 6

전라북도 1 0 4 6

전라남도 2 2

충청북도 1 7 1 7

충청남도 2 9 2 6 3

경상북도 7 5 2

경상남도 1 1

제 주 도

<표8> 수도권기업의 지역별 이전현황

( 2 0 0 1년말기준, 단위: 개)

주: 이전을완료하였거나이전을확정하고추진중인기업대상

자료: 양지청, 『지역발전지원제도의효과와평가』, 한국지역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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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행을 가져올 수는있으나 개발제도의근본적인 체계를 정립하는데 장애요인이될 수

있음이지적된바 있다. 이외에도사실상현재이루어지고있는각종지원제도및 각 지방자

치단체간의지역활성화방안들을살펴보면, 거의포화상태에이르고있는것으로보인다. 중

앙정부나지방정부가가능한모든정책을다 내세우고있다고보아도과언이아니다. 

다만, 공공기관, 기업등의지방이전에따른저해요인중 하나는 임직원들의이전저항이

며, 그이면에는이전지역의낮은삶의질에대한우려가중요한사항이다
11 )

. 따라서, 교육환

경이수도권과밀화의주된원인중의하나라는점, 그외에이전하고난후의본사사옥 등의

비업무용부동산의지정유예등 정부의 정책의지와관련한 몇 가지제안이 가능하다고할

수 있겠다. 그러나, 서론에서도밝혔듯이, 지역특성에맞는자립적발전기반구축에따른살

만한지방도시의건립등 지역간균형을위한다른어떠한지원정책보다도우리나라전체의

소득수준및삶의수준이지금보다나아지는데서출발한다고판단한다.

앞으로의지역간불균형완화를위한정책및 연구를위해서는우선지역별경제현황에대

한 객관적이고종합적인실태조사를통하여지역간경제력격차를비교분석하며, 부문별로

11) 본원의세미나결과, 기업들의이전사항중가장큰요인으로는매출이익감소에따른우려가더욱큰것으로나타났다고지

적된바있다.

부 서 소관업무

재정경제부 ·지방경제활성화, 지식기반산업육성, 국세·지방세조정

행정자치부 ·도서, 오지개발, 지방양여금, 지방세제

교 육 부 ·지방대학지원및육성계획등

과학기술부 ·지역과학기술진흥, 과학연구센터, 공학연구센터, 첨단기술사업화센터, 연구정보센터등

문화관광부 ·지역관광산업육성, 관광문화권계획및사업추진

농 림 부 ·농어촌개발, 지역농수산업지원프로그램등

산업자원부 ·지역특화산업육성계획, 테크노파크조성, 테크노비지니인큐베이터, 테크노마트지역산업지원시책등

정보통신부 ·지역통신망, 정보통신산업육성(소프트웨어진흥구역, 소프트웨어지원센타, 정보통신산업단지등)

노 동 부 ·직업훈련등지방인력육성

건설교통부 ·국토계획, 광역권, 개발촉진지구등공간적지역개발

·도로, 철도, 공항, 산업단지등인프라구축

기획예산처 ·국가·지방간재원배분, 지역개발사업예산배분등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및벤처기업지원·육성(기술창업보육) 

<표9> 부처별지역발전정책소관업무현황(예시)

출처: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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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에경제구조적으로어떠한차이가존재하고있는지를규명함으로써지역간경제력격

차와경제회복정도의격차에관한원인이무엇인지를밝혀야한다. 그다음, 이러한지역간

경제력및 경제구조상의격차에 관한분석결과를바탕으로지방경제의활성화를위한정책

방안을제시하는것 등이향후과제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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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주 요 내 용

비과세 ·과세권자의입장에서과세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여과세권을포기한소득

세액면제(감면) ·특정소득에대해세금을면제(또는감면)하는제도

소득공제 ·과세연도에정상적으로계산한소득금액에서일정한요건과방법에따라일정액을공제하는제도

세액공제
·정상적으로계산된산출세액에서특정한정책적목적을위해일정한요건과방법으로세액의

일부를공제하는제도

경감세율의적용
·납세의무자에대해조세를전적으로면제또는경감하든지일정기간면제또는경감하고그이

후에과세하는제도

준비금
·특정한목적에충당하기위한비용을준비금으로설정하여이를손금에산입하도록하고, 일정

기간내에실제로당해목적을위해지출한비용이있을때에는이를설정한준비금과상계하

고남은잔액은다시익금에산입하도록하는제도

특별상각 ·정상적인상각에비해상각기간을단축시키거나추가상각을용인하는제도

<부표 1> 조세지원의유형

직접지원

간접지원

<부록>

자금명 융자기관 융자대상 자금용도 한도액 금리( 1년) 융자기간

산업은행 산업은행 지방이전 시설자금 소요금액내

자금 시중은행 기업 운영자금

기준금리(‘01. 2월말

현재 4.15%) 및 취

급금융기관 우대금리

범위내에서결정

시설: 1년거치

5년상환

운영: 2년 만기 일시상

환(취득금융기관에 따

라차등적용) 

산업기반 한국산업 수도권외산업단지로 시설자금 시설자금:소요금액내

기금 단지공단 이전기업 운영자금 운영자금:40% 이내
6 . 0 %

3년거치

5년상환

신용보증

기금

기술신보

기금

신용보증

기금

기술신보

지방이전

기업

시설자금

운영자금

통합한도:업체당

1 0 0억원

보증료율: 0.5∼2 . 0 %

(신용도등에따라차등)

시설자금: 소요금액내

운전자금: 당기또는최근

4개월(추정) 매출액의

1/3 범위내

중소기업

경영안전

자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제조업등3년이상

영위(전업률:

30% 이상충족) 

운전자금

업체당연간

5억원(매출액에따라

차등)

6 . 7 5 %
1년거치

2년상환

지방중소

기업

육성자금

시·도
중소제조업체

및유통업체

시설자금

운영자금

시설: 8억원

운전: 3억원
6 . 7 5 %

시설: 3년거치

5년상환

운전: 1년거치

2년상환

국민주택

기금
평화은행

연소득 3 , 0 0 0만원

이하+ 6개월이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

구입자금

전세자금

6 , 0 0 0만원

5 , 0 0 0만원
7 . 5 %

구입: 5년거치

1 0년상환

전세: 2년만기

일시상환

<부표 2> 금융지원제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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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내용 대상 일몰기한 현행입지 이전입지

·법인세6년간100%, 그후5년간50% 감면 법인

·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3년간유예 공장

·특별부가세과세이연또는50%  감면 본사

·특별부가세과세이연또는50% 감면

·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3년간 유예
공장

·특별부가세과세이연또는50% 감면
본사

·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3년간 유예

·법인세3년간100%, 그후5년간50% 감면
중소기업

공장

·재산세·종합토지세5년간100%, 그후 공장

3년간50% 감면 본사

공장
·취득세·등록세면제

본사

2 0 0 2년말( 2 0 0 2년말까지 부

지취득등이전착수한경우부

지취득일부터3년이내이전)

2 0 0 3년말 대도시 대도시외

2 0 0 3년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일부성장관리지역
나머지지역

2 0 0 3년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일부성장관리지역
나머지 지역

2 0 0 2년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외

2 0 0 2년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외

<부표3> 조세감면제도비교

<지역별총량경제력의분석방법과지표> 

●총량경제력의분석방법

●총량경제력의측정부문과지표

·생 산: 지역내총생산

·고 용: 제조업고용자수, 도소매·음식숙박업고용자수

·금 융: 예금은행예금액과대출액

·노동인력: 경제활동인구

·수 출: 수출

·소득·재정: 국세(직접세)와지방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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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제의 정책과제

金 珍 洙 선임연구위원( j i n s k i m @ k i p f . r e . k r )

I. 서론

1 9 9 0년대 우리나라 상장법인들의 배당성향은 1 9 9 6년을 제외하고 매년 2 0 %에서 4 0 %

사이에 머물렀다. 또한1 9 9 0년대 연평균 배당수익률은1 . 7 %에 불과하여 같은 기간의 국

채수익률 1 2 . 8 %나 정기예금이자 9 . 5 %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정책의 특징은 낮은 배당성향과 낮은 배당수익률로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최근외국인투자자의증대와소액주주의권익보호등으로인해배당압력이커짐에

따라배당성향과배당수익률이점차높아지는경향이있다.

기업의 배당정책은 기업의 경영활동 결과로서 획득한 순이익을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에

대한배당금과미래성장을위한사내유보금으로나누는결정을의미한다. 배당금은주주에

게는이익이 되는 당장의 현금수입으로서그 중요성을 가지며, 사내유보금은장차 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장기자금의 주요한 내부원천으로서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기업

의 목적은 단기적으로는당기순이익의 최대화라 할 수 있으며, 이는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의 극대화또는주주의부의극대화라고할 수 있다. 따라서기업의배당정책은기업가치의

극대화라는기업목표를달성하기위해순이익중 배당금과기업내유보를어떻게설정하는

가 하는것이다.

기업의 배당정책과기업가치와의상관관계가없으려면 사내유보액만큼주가가 상승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과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 사이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 즉, Miller와

현
안
분
석
( 3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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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o d i g l i a n i ( 1 9 6 1 )의 주장대로 주주가 기업의 소유주이기때문에 이익을 사내에 유보하거

나 주주의 수중에 넣어두거나차이가 없어야 하는것이다. 그러나우리나라의현행배당소

득세제는다음과같은비중립적인측면이있기때문에 기업가치와무관하다고보기어려울

것이다. 첫째, 법인기업의소득에대해법인단계에서법인세를부과하고법인세차감후 소

득이주주에게배당될 때 주주에게소득세(또는법인세)를과세하도록하기때문에 이중과

세 문제가발생한다. 둘째, 기업이익의내부유보를배당에비하여세제상우대하고있다. 배

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또는 법인세)로이중과세하는 반면 유보된 소득은 법

인세만 과세하고소득발생단계인 주식양도차익에대해서는과세하지않고 있다. 셋째, 타

인자본을 자기자본에 비하여 세제상으로우대하고 있다. 기업차원에서지급이자는 손금산

입이되지만배당은손금산입이되지않아기업이증자등을통한자기자본조달보다는상대

적으로자본비용이저렴한차입경영을선호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 

본고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우리나라 배당소득세제의비중립성 문제를 검토해

보고정책방향을모색해보고자한다.

II. 배당정책에관한제이론

기업의적절한배당정책이기업가치의극대화에기여할수있는가하는문제는많은연구와

논쟁의대상이되어왔는데, 이와관련한논의는아래와같이세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첫째, 배당은 기업의 가치에 유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전통적인 주장으로서 배당으로 지

급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시킨 이익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배당되어 주주의 수중에 있

는 현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특히 시장의 불완전성( i m p e r f e c t

market) 및현실의 불확실성( u n c e r t a i n t y )에 그 초첨을 맞추고 있으며, 투자자들은그들

의 지분이불확실한기업의미래투자기회에재투자되는것보다는안전한배당으로지급받

기를 선호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Gordon(1959)에의하면, 투자자들이인식하는 불확

실성의 크기는 소득이 실현될 미래까지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증가하게 되므로 주주들은

기업의 배당정책과기업가치와의상관관계가없으려면 사내유보액만큼주가가상승하고 배당소

득에 대한 세율과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 사이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 즉, Miller와

M o d i g l i a n i ( 1 9 6 1 )의 주장대로주주가기업의소유주이기때문에이익을사내에유보하거나주주

의수중에넣어두거나차이가없어야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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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배당및 자본이득의증가를 가져오는유보이익보다는당기배당을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1 )

.

둘째, 배당정책은기업의 가치와는 무관하다는주장으로서주주가 기업의 소유주이기때

문에이익을사내에유보하거나주주의수중에 넣어두거나차이가없다는주장이다. Miller

and Modigliani(1961)는몇 가지가정
2 )

하에서 일정한배당의 수령에의한부의증가는동

일한정도의주가하락에의하여상쇄되고, 또한배당의포기로인한유보이익의증가는포기

한 배당액크기만큼의주가상승을가져오기때문에 주주의 부는변하지 않는다고주장하였

다. 이러한주장은배당정책과기업가치에대한학자들간에논쟁의동기를부여하였다
3 )

. 

셋째, 배당이기업가치에불리한영향을미친다는주장으로서세금이존재하기때문에배

당이기업의가치, 즉주가에부( - )의 영향을미치게된다는것이다. 이와같은이론의핵심

은 투자자들에게궁극적으로문제가되는것이세금을차감한후의가처분소득이며, 따라서

배당금에 대하여 부과되는 배당소득세와주가상승으로 실현되는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 중

어느것이높으냐에따라배당정책이주가에미치는영향은다르게나타나게된다는것이다.

자본소득세율이배당소득세율보다낮은세제하에서는 투자자들은 유보이익에의한 자본이

득의실현을보다선호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
4 )

.

1) M.J. Gordon, “Dividends, Earnings and Stock Prices,”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May, 1959, pp.99∼1 0 5 .

2) 주요한가정들은아래와같다. 

①기업이나개인의소득에대하여세금은없으며, 배당소득과자본이득사이에도차별과세가존재하지않는다. 

②경영자와주주또는주주와기업의다른이해관계인간에는완전한정보가존재한다. 즉비대칭정보가존재하지않는다. 

③배당을주식으로전환하거나기업이신규로주식을발행하는데있어서거래비용이발생하지않는다. 

④투자와자금조달결정은배당과는별개의문제이다. 

⑤대리비용이존재하지않는다. 기업의경영자, 주주, 채권자등의사이에이해관계에대한다툼이발생하지않는다. 

3) M.H. Miller and F. Modigliani, “Dividend Policy, Growth and the Valuation of Shares,”Journal of Business34, October

1961, pp. 411∼4 3 3 .

4) D. Farrar and L. Selwyn, “Taxes, Corporate Financial Policy and Return to Investors,”National Tax Journal, December

1967, pp. 444∼454.  M. Brennan, “Taxes Market Valuation and Corporate Financial Policy,”National Tax Journal,

December 1970, pp. 417∼427.  R.H. Litzenberg and K. Ramaswamy, “The Effect of Personal Taxes and Dividends on

Capital Asset Prices: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7, 1979, pp. 163∼1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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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배당및 배당정책의의의와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현황

1. 배당및 배당정책의 의의

배당은기업이경영활동의결과로부터얻은이익을주주총회의결의로주주들에게각자의

지분에 따라분배해 주는 것을말한다. 이러한배당은 이익배당과주식배당으로구분된다.

이익배당은회사가영업활동의결과벌어들인이익을주주들에게분배하는것으로서일반적

으로현금배당이이에해당한다. 주식배당은회사가주주에게주식을분배하는것이다. 

상법은 회사의 배당이배당가능이익을넘지못하도록하고있다. 상법제4 6 2조에서는배

당가능이익을대차대조표상의순자산액으로부터자본액과 그 결산기까지적립된 자본준비

금과이익준비금의합계액그리고결산기에적립하여야할 이익준비금을공제한차액이라고

규정하고있다. 

기업의배당정책은이익금을배당과재투자를위한사내유보금으로나누는재무적의사결

정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기업의 가치, 즉 주가는 배당과 미래성장률의함수로 표시되고

다른조건이일정하다고가정할때 배당금이클수록기업의가치가커지며, 성장률이높을수

록 주가가높아진다. 그러나배당금이증가한다는것은그만큼재투자를위한사내유보금이

줄어들어미래성장률이둔화된다는것을의미하기때문에 배당의지급은 기업의 가치에두

가지서로상반된영향을미치게된다. 

따라서기업의배당정책은배당과사내유보의비율을적절히조절함으로써기업의가치를

극대화시키도록해야한다는 점에서 기업입장에서는매우중요하다. 또한기업의 배당정책

은 그 기업이배당을증가시키면결국계획된투자안의실현을위한자금의원천을외부로부

터 구해야하기때문에투자계획이나자금조달과도밀접한관계를갖는다. 이러한관점에서

볼 때 기업의배당정책은기업의고유한의사결정분야로서기업이처한환경이나상황에따

라 기업자체 내에서자율적으로수립되어야한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기업의 배당정책

이정책당국에의해직접또는간접적으로규제되어왔음을부인하기어렵다. 

기업의배당정책은배당과사내유보의비율을적절히조절함으로써기업의가치를극대화시키도

록해야한다는 점에서기업입장에서는매우중요하다. 또한기업의배당정책은그기업이 배당을

증가시키면결국계획된투자안의실현을위한자금의원천을외부로부터구해야하기때문에투

자계획이나자금조달과도밀접한관계를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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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기업의 배당현황

우리나라기업의배당현황을살펴보면, 배당성향이매우낮고배당수익률또한매우낮음

을알 수 있다. 우리나라기업들의배당금의규모를정확히산출하는것은매우어렵지만, 상

장기업들의배당금규모를추정할수 있다. 상장기업들의배당금규모와관련하여한국증권

거래소가조사한상장기업들의배당금규모추이는<표1 >과 같다. 

조사대상이된 1 2월 결산법인들중에서 배당금지급회사비율은점차감소하고있는것으

로 나타났다. 1990년의경우총 5 6 1개 조사대상기업들중에서 배당을실시한 법인의 수는

4 4 1개로그 비율이 9 5 . 7 %였으나, 그후 점차감소하여외환위기가시작된1 9 9 7년의경우

4 8 5개 조사대상법인중 2 9 9개 법인만 배당을 실시하여 6 1 . 6 %의 배당비율을 나타내었다.

2 0 0 1년의 경우조사대상이 된 4 5 0개 법인중 6 4 . 7 %인 2 9 1개 법인이 배당을 실시하였으

며, 배당을실시한법인들의총 배당금규모는3조3 , 2 9 0억원으로나타났다
5 )

. 

5) 한편코스닥시장에서도2 0 0 1년의경우 1 2월결산등록법인들의배당현황을추정하고있다. 2001년1 2월말현재등록된 1 2

월결산법인7 0 4개중에서정기주주총회미개최법인2개사및법정관리기업5개사를제외한6 9 7개사가운데배당을실시한

법인은3 5 6개사로유배당법인비율은5 1 . 1 %에불과하여상장기업에비해유배당법인비율이현저히낮은것으로나타났다.

배당금의총규모는4 , 9 1 9억원으로액면가대비배당률은1 6 . 2 3 %인것으로나타났다.

<표1> 12월결산상장법인배당현황추이

(단위: 개, 억원, %)

결산 회사수(유배당법인) 당기순이익( A ) 배당금총액( B ) 배당성향

연도 비율 증감률 증감률 B / A

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4 6 1

4 6 5

4 5 8

4 6 2

4 8 0

5 0 0

5 2 8

4 8 5

4 4 5

4 4 0

4 1 9

4 5 0

( 4 4 1 )

( 4 3 9 )

( 3 7 5 )

( 3 7 5 )

( 3 9 9 )

( 4 0 4 )

( 4 0 3 )

( 2 9 9 )

( 2 8 6 )

( 3 2 4 )

( 2 9 9 )

( 2 9 1 )

9 5 . 7

9 4 . 4

8 1 . 9

8 1 . 2

8 3 . 1

8 0 . 8

7 6 . 3

6 1 . 6

6 4 . 3

7 3 . 6

7 1 . 4

6 4 . 7

2 4 , 0 7 2

2 6 , 2 2 7

2 4 , 8 4 5

2 1 , 9 4 2

4 4 , 4 7 0

6 8 , 1 6 2

2 4 , 3 4 3

- 4 , 8 5 9

- 3 0 , 5 1 7

1 4 8 , 2 8 5

1 3 0 , 8 7 7

5 2 , 8 5 9

-  0.3

+  9.0

-  5.3

- 11.7

+ 1 0 2 . 7

+ 53.3

- 64.3

-

-

-

- 11.7

- 5 9 . 6

9 , 3 9 8

8 , 6 1 9

8 , 7 7 4

9 , 3 3 5

1 1 , 9 4 1

1 4 , 9 7 9

1 4 , 8 4 0

9 , 6 2 3

1 5 , 1 1 3

2 8 , 5 1 4

3 3 , 5 8 6

3 3 , 2 9 0

+ 9 . 5

- 8.3

+ 1.8

+ 6.4 

+27.9 

+ 2 5 . 4

- 0.9

- 3 5 . 2

+ 5 7 . 1

+ 8 8 . 7

+ 1 7 . 8

- 0.9

3 9 . 0

3 2 . 9

3 5 . 3

4 2 . 5

2 6 . 9

2 2 . 0

6 1 . 0

-

-

1 9 . 2

2 5 . 7

6 3 . 0

주: 12월결산상장법인중금융업, 관리종목, 감사의견이적정이아닌회사등은제외.

자료: 한국증권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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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 결산상장법인들의배당성향은1 9 9 6년과2 0 0 1년에각각6 1 %와 6 3 %로 높은편이

었으나, 그이외의연도에는2 0 %에서4 0 %사이에머물렀다. 이는1 9 9 0년대미국의배당성

향7 3 . 7 %와일본의배당성향6 0 %와 비교하면매우낮은수준임을알수 있다.

현금배당을실시한회사들의2 0 0 1년 액면가 기준평균배당률은<표2 >에서보는바와같

이1 4 . 5 %로 1 9 9 0년이후가장 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 1990년1 0 . 3 %에 이르던평균배당

률은그 이후점차감소하여왔으나1 9 9 9년에11 . 4 %로 크게증가하기시작하였고2 0 0 0년

에는13.3%, 2001년에는1 4 . 5 %로증가하여왔다. 

주식의 시가를기준으로한 상장기업의2 0 0 1년 배당수익률은<표3 >에서보는바와같이

2 . 2 %로 나타났다. 1990년대우리나라의연평균배당수익률은1 . 7 %에 불과하여같은기간

의 국채수익률1 2 . 8 %나 정기예금이자9 . 5 %에 비해너무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다.  

우리나라상장기업의배당정책은낮은배당성향과낮은배당수익률로특징지을수 있다. 1990년

대 배당성향은 3 0 . 5 %로 미국(73.7%), 일본( 6 0 % )에 비해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배당수익률

역시1 9 9 0년대연평균1 . 7 %에 불과하여국채수익률(12.8%), 정기예금이자( 9 . 5 % )에 비해현

저히낮다.

<표2> 연도별배당률 추이

(단위: %)

구 분 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구 분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배당률 1 0 . 3 9 . 2 8 . 4 8 . 4 8 . 6 8 . 7

배당률 8 . 7 8 . 5 9 . 4 1 1 . 4 1 3 . 3 1 4 . 5

주: 배당률은각회사(유배당법인)의배당률을회사수로나누어단순평균함.

자료: 한국증권거래소. 

<표3> 배당수익률추이

(단위: %)

구 분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배당률 1 . 9 1 . 7 0 . 7 1 . 8 2 . 2

주: 배당수익률=
대상종목의1주당배당금합계

×1 0 0
대상종목의주가합계

자료: 한국증권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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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V. 우리나라의배당소득세제

1. 배당소득의범위와 내용

현행우리나라소득세법에규정된배당소득의범위와내용을살펴보면아래와같다
6 )

. 

가. 일반배당

내국법인으로부터받은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및 상법 제4 6 3조의 규정에

의한건설이자의배당
7 )

이 이에해당한다.  

나. 법인으로보는단체로부터받는배당또는분배금

현행법인세법에서는법인격이없는사단, 재단및 기타단체에대해서도국세기본법제1 3

조에의하여그 단체를법인으로보고과세하고있기때문에이와같은단체로부터받는배

당이나분배금도법인으로부터받는배당금등과같이취급하여소득세를과세하고있다. 

다. 내국법인으로부터받는증권투자신탁수익의분배금

증권투자신탁이란증권투자신탁법에의한증권투자신탁을말하며, 공채및 사채투자신탁

을제외한다. 

라. 법인세법에의하여배당으로처분된금액

기업회계에서는배당으로처리되지않았음에도법인세법의규정에의하여 배당된 것으로

6) 소득세법제1 7조.

7) 상법제4 6 3조(건설이자의배당): ①회사는그목적인사업의성질에의하여회사의성립후2년이상그영업전부를개시하

기가불가능하다고인정한때에는정관으로일정한주식에대하여개업전일정한기간내에일정한이자를그주주에게배당

할수있음을정할수있다. 그러나그이율은연5分을초과하지못한다.

②전항의정관의규정또는그변경은법원의인가를얻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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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되는것으로서예를들면법인세법시행령 제1 0 6조 제1항제1호에서배당으로처리된

사외유출금액같은것을말한다. 

마. 의제배당

아래에서열거한여섯가지의경우주주나기타출자자가법인으로부터받는일정한금액

또는주식등을배당소득으로의제하여과세하고있다. 즉, 아래열거항목에서의금액은이

를당해주주, 사원, 기타출자자에게배당한것으로본다. 

①주식의소각이나자본의감소로인하여주주가취득하는금전, 기타재산의가액또는퇴사·

탈퇴나출자의감소로인하여사원이나출자자가취득하는금전, 기타재산의가액이주주·

사원이나출자자가당해주식또는출자를취득하기위하여소요된금액을초과하는금액

② 법인의잉여금의전부또는일부를자본또는출자의금액에전입함으로써취득하는주

식 또는출자의가액(다만, 상법제4 5 9조의규정에의한자본준비금과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의한재평가적립금은제외한다.) 

③ 해산한법인(법인으로보는단체포함)의주주·사원·출자자또는구성원이그 법인의

해산으로인한잔여재산의분배로서취득하는금전, 기타재산의 가액이 당해주식및

출자또는자본을취득하기위하여소요된금액을초과하는금액

④ 합병으로인하여소멸한법인의주주·사원또는출자자가합병후 존속하는법인또는

합병으로인하여설립된법인으로부터그 합병으로인하여취득하는주식또는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합병으로 인해소멸한 법인의 주식또는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소요된금액을초과하는금액

⑤ 법인이자기주식또는자기출자지분을보유한 상태에서자본전입을함에따라당해법

인외의 주주등의지분비율이증가한경우증가한지분비율에상당하는주식등의가액

⑥ 법인이분할하는경우분할되는법인(이하분할법인) 또는소멸한분할합병의상대방법

인의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법인으로부터분할로

소득세법제1 7조에규정된배당소득은일반배당, 법인으로보는단체로부터받은배당또는 분

배금, 내국법인으로부터받은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법인세법에의하여 배당으로처분된

금액, 의제배당, 외국법인으로부터받는이익이나 잉여금의배당또는분배금과외국의 법률에

의한건설이자의배당등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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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취득하는주식의가액과금전기타재산가액의합계액(분할대가)이그 분할법인

또는소멸한 분할합병의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존속하는경우에는 소각등에

의하여감소된주식에한함)을취득하기위하여소요된금액을초과하는금액

바. 기타배당소득

이외에아래와같은소득도배당소득으로과세된다. 

① 외국법인으로부터받는이익이나잉여금의배당또는분배금과당해외국의법률에의

한 건설이자의배당및 이와유사한성질의배당

② ①에서언급한소득과유사한소득으로서수익분배의성격이있는것

2. 우리나라의배당소득세제

개인주주가받는배당소득은종합과세의대상이된다. 즉현행소득세법제1 4조 제2항에서

는 종합과세의대상소득으로서이자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

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및 기타소득금액과더불어배당소득금액을포함하고

있다. 1998년이후시행이유보되었던금융소득종합과세가2 0 0 1년 1월 1일부터다시시행

되면서그동안종합과세에서누락되었던배당소득도종합과세대상으로바뀌게된것이다.

이에따라제도금융권의배당, 소액주주의상장법인배당및 기타의배당은금융소득종합

과세의기준금액인4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종합소득합산대상이되며, 대주주의상장법인

배당과비상장법인의배당은 항상종합과세된다. 현재배당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율은소

득세1 5 %와주민세 1 . 5 %를 합하여1 6 . 5 %이다. 

그러나 거주자가 상장법인 또는협회등록법인의소액주주로서동 법인의 주식을 상장및

협회등록 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2 0 0 3년 1 2월 3 1일까지 배당받는 소득에 대하여

1 0 %의 세율을적용하고종합소득과세표준의계산에있어서합산하지않도록하고있다. 또

한 이러한조건을만족하는주주가배당기준일현재당해 법인주식의액면가액의합계액을

기준으로5천만원이하를보유한경우에는당해법인으로부터2 0 0 3년 1 2월 3 1일까지받는

배당소득에대하여소득세를부과하지않고있다
8 )

. 

8) 조세특례제한법제9 1조제1항및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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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주가받는배당소득은익금산입함으로써당해연도의타 소득과합산하여법인세를

부과한다. 즉법인의배당소득에대해서는원천징수하지아니하고타 소득과합산하여법인

세를징수함으로써과세가완료된다. 

한편주주가받는배당은법인관계에서법인의소득으로서법인세가부담된것이고, 이에

대하여개인주주의배당에대해서는소득세가부과되고법인주주의배당에대해서는법인세

가 다시부과되기때문에이중과세의문제가발생하게된다. 이러한이중과세의문제를해결

하기위하여현행소득세법에서는배당세액공제제도를규정하고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배

당수입금액의익금불산입제도를규정하고있다.

가. 소득세법상의배당세액공제제도

배당소득에대한이중과세를조정하는방법은이중과세문제를완전해소하는완전조정방

법과이를부분적으로해소하는부분조정방법이있다. 현행우리나라 소득세법상의배당세

액공제제도는부분조정방법으로서gross-up 방식을사용하고있다. gross-up 방식이란소

득세를과세할 때 개인이 수령한 배당금에대하여법인단계에서과세된 법인세를배당소득

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산출한 후, 동 합산한 법인세액을배당세액공제액으로공제하는

제도이다. 이때 배당가산액, 즉귀속법인세를gross-up 금액이라고한다. 

현행소득세법상gross-up 금액은배당소득에1 9 %를 곱한금액으로한다
9 )

.

gross-up 율1 9 %는 2 0 0 1년 말 세법개정이전의법인세율(고세율28%, 저세율16%) 중

저세율인1 6 %를 기준으로계산된것이다. gross-up 금액은다음과같이구할수있다. 

현행우리나라 소득세법상의배당세액공제제도는부분조정방법으로서gross-up 방식을사용하

고 있다. gross-up 방식이란소득세를과세할 때 개인이 수령한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과세된법인세를배당소득에합산하여종합소득세를산출한후, 동 합산한법인세액을배당세액

공제액으로공제하는제도이다.

9) 소득세법제1 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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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ross-up 금액= (배당소득× ---------)  ×0 . 1 6

1 - 0.16               

따라서gross-up 율은다음과같다.

0.16           19
gross-up 율 = ---------  =  ----- 

1 - 0.16        100

이에 따라 저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반면, 고세율이적용되는법인소득에대해서는불충분한조정이이루어지고있다. 

이상과같은배당세액공제제도에의한이중과세의조정은배당소득을여타종합소득과합

산하여소득세액을산출하는개인의경우에적용되는것이므로분리과세되는배당소득은배

당세액공제제도의혜택을받을수 없다. 또한배당세액공제제도의적용을받기위해서는당

해배당소득이아래와같은세 가지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한다. 

① 종합과세되는배당소득이어야한다. 

② 법인세가과세된잉여금을재원으로하는배당소득이어야한다. 

③ 내국법인으로부터받는배당소득이어야한다. 

마지막으로소득세법제5 6조 제3항에서는배당세액공제의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

래와같은한도 내에서공제가가능하다. 

배당소득
○배당세액공제한도액= 산출세액× - - - - - - - - - - - -

종합소득

나. 법인세법상수입배당금의익금불산입제도

법인주주가받는 배당소득에대하여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법인세를 과세할 경우역시

이중과세의문제가발생하므로법인세법은2 0 0 1년 1월1일이후최초로배당받는소득분부

터 배당소득의일정액을익금불산입하는제도를신설하였다. 즉지주회사를제외한일반내

국법인이다른내국법인의주주로서2 0 0 1년 1월 1일 이후최초로받는수입배당분부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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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를조정하기위하여수입배당금중일정금액을익금불산입한다
1 0 )

.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제도는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받는 수입배당금

에대하여적용하며, 아래에열거한수입배당금에대해서는적용을배제하고있다. 

① 배당기준일전3개월이내에취득한주식등에서발생한수입배당금액

② 기관투자자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규정, 지주회사수입배당금의익금불산입규정의적

용을받는수입배당금액

③ 배당에따른소득공제를적용받는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

사로부터받는수입배당금액

한편익금불산입액의계산은아래와같다. 

○익금불산입액= 익금불산입대상액- 익금불산입배제액

○익금불산입대상액= 수입배당금액×익금불산입비율

법인세법은2 0 0 1년 1월1일이후 최초로배당받는소득분부터배당소득의일정액을익금불산입

하는수입배당금의익금불산입제도를 신설하였다. 즉지주회사를제외한 일반내국법인이다른

내국법인의주주로서 2 0 0 1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받는수입배당분부터이중과세를조정하기

위하여수입배당금중일정금액을익금불산입한다.

10) 법인세법제1 8조의3 제1항

<표4> 일반법인의익금불산입비율

출자대상법인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

상장법인및등록법인
30% 초과 5 0 %

30% 이하 3 0 %

비상장·비등록법인
50% 초과 5 0 %

50% 이하 3 0 %

주: 지분비율은배당기준일현재3개월이상계속보유하고있는주식비율을기준으로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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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내국법인주식가액×익금불산입비율
익금불산입배제액= 지급이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산총액

이때지급이자는손금불산입되는지급이자(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등6종)를제외한차입금

이자를말하며, 다른내국법인주식가액이란익금불산입규정을적용받는다른내국법인주식의

장부가액을말한다. 또한자산총액이란사업연도종료일현재대차대조표상의자산총액이다.

다. 법인세법상지주회사의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

한편법인세법제1 8조의2에서는지주회사가자회사로부터받는배당소득에대한익금불산입

제도를규정하고있다. 즉내국법인중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의한지주회사(금융지

주회사법에의한금융지주회사를포함)가자회사
11 )

로부터받은수입배당금액중 아래의① 및

②에의하여계산한금액의합계액이③및④에의하여계산한금액의합계액을초과하는경우

그초과하는금액은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이를익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① 자회사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1 0 0분의8 0 (주권상장법인또는협회등록법인

의 경우에는1 0 0분의4 0 )을 초과하여출자한경우에는당해자회사로부터받은수입배

당금액에1 0 0분의9 0을 곱하여산출한금액. 다만, 자회사의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

액의전액을출자한경우에는자회사로부터받은수입배당금액전액에상당하는금액

② 자회사에출자한비율이위의①에제시된비율이하인경우에는당해자회사로부터받

은 수입배당금액에1 0 0분의6 0을 곱하여산출한금액

③ 지주회사가각사업연도에지급한차입금의이자가있는경우에는자회사에의출자와관

련된차입금의이자중위의①및②에의한익금불산입비율을감안하여계산한금액
1 2 )

④ 자회사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의한계열회사에출자하였거나계열회사외

의 다른내국법인에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1 0 0분의1을초과하여출자한 경

우 당해자회사로부터받은수입배당금액에당해자회사가다른법인에 출자한금액을

감안하여일정한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
1 3 )

11) 당해지주회사가출자한법인으로서지주회사의자회사에대한출자비율등을감안하여법인세법시행령제1 7조의2에서정

하는요건을갖춘내국법인을말한다. 

12) 법인세법시행령제1 7조의2 제5항.

13) 법인세법시행령제1 7조의2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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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와 같은 법인세법의 규정은 지주회사가 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거의전액을익금불산입함으로써이에대한법인세를감면하는제도로서30% 또는

5 0 %의 익금불산입비율을규정하고있는일반내국법인의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와는

크게차이가난다. 그러나그 적용에있어서는일반내국법인의경우와마찬가지로지주회사

가 자회사의배당기준일전 3개월이내에 취득한자회사의주식등을보유함으로써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대하여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V. 주요국의배당소득세제

1. 미국의배당소득과세

가.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와 관련하여 종합과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여타소득과 합산하여 통상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배당소득을 포함하는모든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는지주회사가출자한 자회사로부터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거의 전액을 익금불산입함으로써 이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로서 30% 또는

5 0 %의 익금불산입비율을규정하고 있는 일반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와는크

게 차이가난다. 

<표5> 지주회사의익금불산입비율

출자대상법인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

상장법인및등록법인
40% 초과 9 0 %

40% 이하 6 0 %

비상장·비등록법인
80% 초과 9 0 %

80% 이하 6 0 %

주: 1. 지분비율은배당기준일현재3개월이상계속보유하고있는주식비율을기준으로계산함.

2. 자회사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전액을출자한경우에는자회사로부터받은수입배당금액전액에상당하는금

액이익금불산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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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연방국세청( I R S )에 신고하고소득세를납부하여야한다. 이 때 소득을정확히 신고

하도록 하기 위하여 납세자번호(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제도를시행하고 있으

며, 납세자가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1% 세율의 특수원천세(Back-Up Wi t h h o l d i n g

Ta x )를 부과한다.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하여 1 9 8 6년의 세제개혁 이전에는 개인단계에서 받은

배당소득을1 0 0달러까지소득공제받을수 있었지만현재에는이중과세를조정하는조치를

시행하지않고있다
1 4 )

.또한 수취배당소득공제의폐지와 관련하여1 9 9 2년에발표된 재무부

의 보고서에서는개인과법인의소득과세를통합함으로써기업형태나자금조달의의사결정

에 있어서조세의중립성을지키는4가지방안, 즉수취배당공제방식, 주주할당방식, 포괄사

업소득세방식, 임퓨테이션( i m p u t a t i o n )방식을제안한 바 있다. 이에대한결론으로서재무

부는주주할당방식은집행상곤란할뿐 아니라외국투자가, 비과세투자가등에게이익을미

칠 수 있으므로부적당하고, 임퓨테이션방식도복잡하므로수취배당소득공제방식이상대적

으로간소하고법 개정도용이하다는점을밝히고 있다. 그러나이러한 재무부의보고는입

법화를목적으로하는보고가아니었으며, 실제로입법화작업도이루어지지않고현재에이

르고있다.  

나. 법인세

미국에서는원칙적으로 모든수취배당은법인세의 과세대상이되고있다. 그러나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받은 배당금이 총소득에 포함됨으로써 이중과세의문제가 발생하게 된

다. 따라서이러한이중과세의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법인이다른법인으로부터수취한배

당금은일정부분익금에불산입함으로써소득공제하고있다. 

우선국내법인으로부터수취한배당금은지분율에따라총과세대상소득에서공제하고있

다. 20% 이하의지분을소유하고있는법인으로부터수취한배당금은그 소득의7 0 %를 소

득공제하고있으며, 20%∼8 0 %의 지분을소유할경우에는80% 공제, 지분율이8 0 %를 초

과하면 수취배당소득의 1 0 0 %를 공제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투자법인(small business

14) 이세제개혁의원안이된 1 9 8 4년의재무부보고는배당에대한이중과세의문제점으로서법인의 차입금에대한의존심화,

투자자금의배분왜곡, 저축·투자억제등을지적하면서개인의수취배당에대한반액의소득공제제도도입을제안하였다. 또

한 1 0 0달러까지의소득공제에대해서도투자자극의효과가적은반면세수의감소효과가 커폐지할것을제안하였다. 富永

秀和(1997), 『世界各國の證券稅制』, 稅務硏究會出版局,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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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와관련하여종합과세제도를운용하고있는미국에서는배당소득에대해서도여타소

득과합산하여통상의세율을적용하고있다. 이에따라배당소득을포함하는모든소득은연방국

세청( I R S )에 신고하고소득세를납부하여야한다. 법인이수취한배당소득에대하여 20% 이하

의 지분을소유하고있는법인으로부터수취한배당금은그소득의7 0 %를 소득공제하고있으며,

2 0 %∼8 0 %의 지분을 소유할 경우에는80% 공제, 지분율이8 0 %를 초과하면수취배당소득의

1 0 0 %를공제하도록하고있다.

investment company)으로부터수취한배당금은100% 소득공제가가능하다. 이러한규정

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특수관계법인그룹내의 법인은

그룹내다른 법인으로부터지급받는배당에대하여100% 배당소득공제를받을수있다. 

미국에의하여과세된소득이없는외국기업으로부터지급받는배당은배당소득공제가적

용되지않는다. 그러나미국내에서수행된사업에서발생하여미국에의해서과세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에 대해서는 7 0 % (소유지분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80%) 소득공제가허용되고 있다. 당해 과세연도에외국계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한

국내법인은100% 공제가허용되고해외영업법인(foreign sales corporation)으로부터수취

한배당금에대해서도100% 소득공제가허용되고있다. 

2. 일본의배당소득과세

가. 개인소득세

일본에서는개인이 수취한 배당소득에대하여 연간배당소득을여타소득과 합산하여과

세하는 종합과세가 원칙이지만 수취배당금의액수에 따라 원천분리과세와소액배당신고면

제제도를통하여과세하고있다. 

1) 종합과세

개인의 배당소득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종합과세되지만배당액의지불시먼저해당회사

에서2 0 %의 세율로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액과소득세액과의차이는확정신고때에청산

을 하게된다. 또한종합과세에있어서는법인세와의이중과세를조정하기위하여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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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정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아래와같이배당소득에일정률을곱한금액이소득세액으

로부터공제된다.  

① 과세총소득금액이1천만엔이하인경우: 배당소득금액의10% 상당액

② 과세총소득금액이1천만엔을초과하는경우: 아래의A와B의합계액

A: 배당소득금액중 과세총소득금액으로부터1천만엔을공제한금액에상당하는부분

(배당소득금액의5% 상당금액)

B: 배당소득금액중 위의A 이외의부분(10% 상당액) 

또한차입금으로주식을구입한경우에는차입금의이자를부채이자로하여배당수입금액

으로부터공제할수있다. 

2) 원천분리과세

개인이수취하는중간배당에대해서는납세자의선택에 의해종합과세대신3 5 %의 세율

에 의한원천분리과세를받을수 있다. 구체적으로는1종목당1회의수취금액이5만엔초과

2 5만엔미만(계산기간이1년이상인때에는1 0만엔초과5 0만엔미만)인경우이다. 그러나

그 법인이발생한총 주식수의5% 이상에상당하는주식을소유하고있는경우에는원천분

리과세를선택할수없다. 

원천분리과세를선택한경우에는그 원천징수에의해소득세의과세문제는모두종료되지

만, 차후에종합과세로변경하는것은불가능하며, 또한배당수입에서채무이자를공제하거

나소득세의배당공제를적용받는것도불가능하다. 

3) 소액배당신고면제제도

소액배당에대해서는확정신고를하는것이아니라 2 0 %의 원천징수를함으로써모든과

세문제를종료하는것이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1종목당1회의수취금액이5만엔이하(계

산기간이1년 이상인 때에는 1 0만엔이하)인 경우이다. 소액배당신고면제제도를이용하는

경우에는배당수입에서이자를공제하거나배당공제를적용받는것은불가능하다. 소액배당

신고면제제도의이용여부는납세자의자유이며, 확정신고를하거나종합과세를적용받는것

도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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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인세

수취배당과관련하여법인의소득은최종적으로개인에게귀속하는것이기때문에법인·

개인을통하는 이중과세의문제를 회피하기위하여법인주주가받는배당에대해서는원칙

적으로 익금불산입되고있다. 즉법인의 손익계산에있어서는 수익으로계상하더라도법인

세의과세소득계산에있어서는익금에산입하지않는것이다. 구체적으로는법인의익금에

서이 익금불산입액을공제함으로써소득을계산한다. 

그러나親子會社의관계가아닌주식은일종의투자물건이라는성격을가지고있고, 이와

같은주식의배당까지익금에산입하지않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관점에서실제로는특

정주식 등과그 이외의 주식으로 구분하여익금불산입액에차이를 두고있다. 이에 따라서

배당 등의 지불의무가 확정되는 날(주주총회일 등)의 6개월 전부터 발행된 총 주식 수의

25% 이상의주식을소유하고있는경우는특정주식으로보아배당금의전액이익금불산입

된다. 반면에그 이외의주식에대해서는배당금의8 0 %만 익금불산입액의대상이된다. 

한편배당금의 원천이 되는유가증권을단기간 동안만 소유한 경우에는 수취배당금은익

금에산입된다. 이는배당락전후에주식등을매매함으로써법인의세부담을회피하고자하

는 불합리성을방지하기위하여설정된것이다. 즉법인이배당시에높은가격으로취득하고

배당락이될 때 매각하면, 매매에의해손실이발생하고더구나배당금의익금불산입에의해

이중으로세부담의경감이이루어지는것이된다. 따라서이러한불합리성을해소하기위하

여 그 종목의결산일이전1개월이내에취득한주식중에서결산일이후2개월이내에매각

한수량의원금에상당하는금액은익금불산입의계산대상이되지않는다. 

또한당해사업연도에있어서 지불하는부채이자가있는경우에는 수취배당의원금이 되

는 주식을취득하기위해필요로된 부채이자를공제하지않으면안되기때문에수취배당이

전액익금불산입의대상이되지않는다. 따라서익금불산입액은아래의산식에의하여구할

수있다. 

일본에서는개인이 수취한 배당소득에대하여 연간 배당소득을여타소득과 합산하여과세하는

종합과세가원칙이지만수취배당금의액수에따라원천분리과세와소액배당신고면제제도를통하

여 과세하고있으며, 법인이수취한배당소득에대하여25% 이상의주식을소유하고있는경우

에는 특정주식으로 보아 배당금의 전액이 익금불산입되며, 그 외의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금의

8 0 %만익금불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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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취배당금- 단기소유분배당금= 수취배당금익금불산입의기초금액

○ 익금불산입액= (수취배당금익금불산입의기초금액- 부채이자) ×8 0 % (특정주식의

경우1 0 0 % )

법인주주가다른법인으로부터배당을받는때에는20% 세율로원천징수하고있다. 즉당

해 법인주주의법인세보다선납되고있는것이며, 차후에납부할법인세가있는경우에는납

부하는법인세에서이 부분을차감하게되고, 공제하지않는때 또는납부할 법인세가없는

때에는세무서로부터환금을받게된다. 

마지막으로일본의세법상이익배당이나잉여금의분배를의미하는본래의배당이외에도

법인이해산할때 자본및 자본적립금의전액을초과하는잔여재산의분배를행한경우나이

익적립금의자본추가등을행한경우등에는법인의 유보이익이주주에게귀속되므로이익

배당과동일한효과가발생하였다고할 수 있으므로, 그귀속되었다고보는유보이익상당액

이 배당으로간주되어본래의배당과마찬가지로소득세및 법인세의과세대상이된다. 따라

서 통상의배당의개념에는포함되지않지만세법의규정에의해서배당으로간주되는것을

‘간주배당’이라고하며, 이에대한과세를‘간주배당과세’라고한다.  

VI. 우리나라 배당소득세제의정책과제

1. 배당소득의이중과세 문제

우리나라의현행세법은법인기업의소득에대해법인단계에서법인세를부과하고법인세

차감후 소득이주주에게배당될때 주주에게소득세(또는법인세)를과세하도록하고있다.

이와같은법인기업소득에대한두 단계에걸친과세를이중과세로볼 것인가에대하여법

률적인견지에서는법인실재설을따르느냐아니면법인의제설을따르느냐에따라이견의여

지가있다고하겠다. 법인실재설은법인이법률이의제한가공물이아니고사회적실재체라

고 보는것이며, 법인의제설은자연인과같이천부적으로권리능력을인정받은것이아니고

사회적수요에따라법률에의하여권리능력이가설되었다고보는것이다. 즉, 법인실재설은

법인소득에대해법인세를과세해야한다는 입장이고, 법인의제설은법인소득의과세를 반

대하는입장이다. 법인의제설을따른다면법인기업소득에대한두 단계에걸친과세는이중

과세이므로법인세는당연히폐지되어야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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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본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법학적인 법인본질론에서출발한 법인원천소득에

대한이중과세논쟁은어떤결론에도달하였다고보기는어렵다. 다만개인기업소득에대한

과세와법인기업소득에 대한과세를단순비교해볼 때, 법인기업소득이 이중과세되고있

음은분명하다. 개인기업에대한과세는 기업소득에대해서 소득세를 부담함으로써납세의

무가종결되나법인기업에대한과세에있어서는그 기업소득에대하여 법인단계에서법인

세를부담하고다시배당과정에서주주의배당소득에대해서소득세(또는법인세)를부담해

야 하기때문이다. 법인기업소득의이중과세로인해법인기업이개인기업에비해세부담이

크다면, 이는조세의중립성을저해하여경제적비효율성을초래할것이며결과적으로자원

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법인부문으로의자원배분이과소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될 것이다.

이러한 이중과세의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현행소득세법에서는배당세액공제제도를규

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배당수입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과세를해결해야한다는관점에서볼 때 우리나라배당세액공제제도와배당수입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는몇가지문제점이있는것으로지적될수 있다. 

먼저배당소득공제제도는다음과같은문제점이있다. 첫째, 이중과세의조정이충분하지

않다는문제점이있다. 현행배당세액공제제도는19% gross-up 방식을취하고있다. 이에

따라법인세율 중 저세율( 1 5 % )이 적용되는 법인소득에대해서는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만, 고세율( 2 7 % )이 적용되는법인소득에대해서는이중과세문제가충분히조정되

지 못하고있다. 둘째, 배당세액공제의한도를정하고이 한도내에서만배당세액의공제를

허용하고있다는문제점이있다.

다음으로 배당수입금액의익금불산입제도는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이중과세

의 조정이충분하지않다는문제점이있다. 배당금전액의익금산입은자회사의발행주식의

전액을출자한지주회사의경우에만허용하고있다. 둘째, 법인주주가일반법인인경우와지

주회사인경우를구분하여이중과세를차별적으로조정해주고있다는문제점이있다. 지주

회사제도의활성화를위해지주회사에대한익금불산입비율을더 높게하고있는것이지만,

우리나라배당소득의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소득세법에서는배당세액공제제도

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배당수입금액의익금불산입제도를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과세를완전히해결하기에는우리나라배당세액공제제도와배당수입금액의익금불산입제도

는몇가지문제점이있는것으로지적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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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에혜택을주기위해서상대적으로일반법인에대해불이익을주는것은바람직하

지않다고생각된다.  

그런데 문제는 법인단계와 주주단계를 합치면 법인기업의 조세부담률이 개인기업의 조

세부담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1 5 )

. <표 6 >에서와 같이

소득세와법인세의최고세율을기준으로개인기업과법인기업의세부담을단순비교해 보

자. 개인기업의경우 소득세 최고세율인3 6 %에 소득세의1 0 %인 주민세소득할을더하여

소득의 3 9 . 6 %를 세금으로 부담한다. 법인기업의경우법인세 최고세율인 2 7 %에 법인세

의 1 0 %인 주민세소득할을더하여법인기업소득의2 9 . 7 %를 세금으로부담한다. 이법인

기업이 소득을 전혀 배당하지 않는다면 법인기업 소득의 2 9 . 7 %의 세금부담으로 끝나는

것이며, 이 법인기업의주주가 모두개인이고 소득을 모두 배당한다면 법인기업은소득의

4 9 . 5 %를 세금으로부담하게되는것이다. 주주의구성이 다양할 것이므로결국법인기업

의 법인단계와주주단계의세부담률을합치면그 비율은 2 9 . 7 %와 4 9 . 5 %의 중간어느부

분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법인기업의 세부담이 개인기업의 세부담에 비해 낮을 수도 있

고 높을수도있을것이다. 

이와같이법인기업의조세부담률이개인기업의조세부담률에비해오히려낮은경우가발

생하는것은법인세율의최고세율이소득세율의최고세율에비해낮고법인소득의사내유보

를 우리나라세법이배당에비해우대하고있기때문이다. 만일우리나라법인기업의조세부

15) 이준규·이은상( 1 9 9 6 )의연구에서도1 9 7 7년부터1 9 9 5년까지기간동안의법인기업과개인기업의조세부담률을비교해본

결과, 법인기업의조세부담율이개인기업의조세부담률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은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표6> 법인기업및 개인기업의조세부담률(최고세율기준)

법인기업 개인기업

최 고 세 율 2 7 . 0 % 3 6 . 0 %

주민세소득할 법인세액의1 0 . 0 % 소득세액의1 0 . 0 %

전 체 2 9 . 7 % 3 9 . 6 %

배 당 소 득 4 9 . 5 %
1 )

유 보 소 득 2 9 . 7 %



재정포럼 6 7

배당소득세제의정책과제▶▶

담률이개인기업의조세부담률에비해낮다고, 흔히제기되고있는주장대로gross-up 율을

높인다면조세중립성의차원에서만본다면이를악화시키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다. 현재와

같이 법인세율과소득세율이차이가나는 상황에서단순히배당소득이이중과세되지않도록

gross-up 율을높이는것만으로법인기업과개인기업간조세의비중립성을해결할수는없다.

따라서다음에논의할배당소득과유보이익간조세의비중립성문제와배당소득과차입금지

급이자간조세의비중립성문제를함께고려하여해결해야할것이다.

2.  배당소득과유보이익간 조세의 비중립성 문제

앞에서도논의한바와같은배당소득의이중과세문제는법인이배당과이익의유보사이의결

정에있어서도이익의유보를선호하도록하고있다. 배당소득의경우법인기업의소득에대해법

인단계에서법인세를부과하고법인세차감후소득이주주에게배당될때주주에게소득세(또는

법인세)를과세하는반면, 유보된소득은법인세만과세된것으로과세문제가끝나기때문이다.

기업이이익을사내에유보할때유보된금액만큼주식의가격이상승한다고가정하고주식양도

차익에대하여적절히과세한다면유보와배당간조세의비중립성문제는발생하지않을수도있

을것이다. 그러나현재상장및등록주식의자본이득에는대주주를제외한주주들에게소득세가

부과되지않는등주식양도차익에대해서는<표7 >에서보는바와같이 완벽하게과세되고있지

않기때문에이익을유보하는것이이익을주주에게배당하는것보다훨씬유리할것이다.

세법이이익의유보에대해배당보다상대적으로세제상우대를하는이유는기업의재무

구조개선과자본시장육성이라는경제정책적목표를 달성하기위한것으로볼 수 있다. 이

익의유보에대해세제상상대적인우대를하는것은경제성장의과정에서기업의자본축적

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나, 주식시장의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있을것이다. 왜냐하면장기적주식보유를목적으로현금배당을선호하는투자가들

보다는단기적시세차익을선호하는투자가들의증시접근을유도하여증권시장의변동성을

증폭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기때문이다. 

주주는 배당되지않고유보된 법인의 이윤을 주가의 상승에 의해우회적으로배당을 받는것이

므로, 자본이득에대한과세를 완벽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주식양도차익에대해상장·비상

장, 대주주·소액주주, 보유기간의구별없이 종합소득세율과 같은 세율로 과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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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문제점의해결을 위해서는배당과 내부유보의조세비중립적인면이 시정되어

야 할 것이다. 특히경제가고도성장기를벗어나안정성장으로진입한상황에서내부유보를

통하여기업의성장을도모하는것도중요하지만, 안정된배당을지급할수 있도록일정수준

의 배당성향을유지하도록할 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세제가배당에비해서내부유보를

지나치게우대해서는안 될 것이다. 따라서주주는배당되지않고유보된 법인의이윤을주

가의상승에의해우회적으로배당을받는것이므로, 자본이득에대한과세를완벽하게정비

할 필요가있다. 주식양도차익에대해상장·비상장, 대주주·소액주주, 보유기간의구별없

이종합소득세율과같은세율로과세하도록해야할 것이다.

3. 배당소득과차입금 지급이자간 조세의 비중립성 문제

법인은신규투자를위한자금을조달함에있어서자기자본을이용할것인가또는 타인자본

을이용할것인가를결정하게된다. 만일배당소득과차입금지급이자간조세의비중립성이존

재한다면기업의자금조달체계에많은영향을주게될것이다. 현행세법에서는자기자본을이

용하는경우가타인자본을이용하는경우에비해불리하도록규정하고있다. 기업이차입에의

해서자금을조달하는경우주주단계에서이자소득에대해서소득세를부담하지만법인단계에

서 보면타인자본사용에대한차입금지급이자는손금산입되므로이중과세문제가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기업이자기자본을사용하는경우주주단계에서배당에대해소득세(또는법인

<표7> 주식양도차익과세

구 분 세 율

중소기업발행주식 1 0 %

대기업발행주식
소액주주및대주주( 1년이상보유) 2 0 %

대주주( 1년미만보유) 3 0 %

중소기업발행주식 1 0 %

대주주1 ) 대기업발행주식
1년이상보유 2 0 %

1년미만보유 3 0 %

소액주주2 ) 비과세

비상장·비등록주식

상장·등록주식

주: 1) 대주주의범위는지분비율3% 이상또는시가총액1 0 0억이상

2) 상장·코스닥법인의소액주주가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외에서 거래하는경우는 과세됨(세율: 중소기업주식1 0 % ,

대기업주식2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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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자본과자기자본의사용에대한조세의비중립성문제는양 자본에 대해동일한세재상혜택

을줌으로써해결하는방안이있을수 있다. 이러한방법으로①배당의이중과세를법인단계에서

완전히해결하는방안, ②배당의이중과세를주주단계에서완전히해결하는방안, ③①과②를

혼용하여해결하는방안이있을수있다.

세)를부담해야하고, 법인단계에서배당지급액의손금산입이허용되지않아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현행 법인세법 제2 8조에서는 손금불산입제도를 규정하여 과도한 국내외 차입을

직접 규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의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

는다
1 6 )

. 즉 기업이 비생산적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때 타인자본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

금으로 인정하지않음으로써타인자본의조달비용을상승시켜 타인자본의사용을 억제하

려는목적을갖고있는제도이다.

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사유로는비업무용부동산취득·보유에관련된 지급이자,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보유에 관련한 지급이자, 특수관계자에게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관련한이자, 차입금과다법인(차입금이자기자본의4배 이상인 기업)이타법인

의 주식이나임야, 농경지, 목장용부동산, 연수원·휴양소용부동산등을보유함으로써발생

하는지급이자등이다. 

이와같이지급이자손금불산입제도에의해지급이자의무제한적인손금불산입을방지하

고 있지만한도내에서는손금산입을할 수 있으므로법인이신규투자를위한자금을조달함

에 있어서타인자본을이용하는것이자기자본을이용하는것보다유리하다. 따라서법인기

업이자기자본으로조달한자금에서발생하는소득에대한유효세율은타인자본으로조달한

자금에서발생한소득에대한유효세율보다높게된다. 이로인해기업이당연히타인자본에

의존하게되는자본조달결정의왜곡이 발생하게되며, 과도하게부채를 사용함으로써기업

16) 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액을산출하는산식은아래와같다. 

손금불산입사유에해당하는금액(한도는총차입금)
손금불산입액= 지급이자× ------------------------------------------------------ 

총차입금

또한차입금과다법인의손금불산입액을산출하는산식은아래와같다. 

총차입금- 자기자본4배에상당하는금액
손금불산입액= 지급이자×----------------------------------------------- 

총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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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산위험을증가시킬수있게된다.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의 사용에 대한 조세의 비중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타인자본과자기자본의사용에 대해동일하게 세제상

혜택을주지않음으로써비중립성을해결하는방법이다. 이러한방법으로 차입금 지금이자

를 손금에 산입하지못하도록하는방안을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타인자본과자기자

본에대해동일하게세제상혜택을줌으로써비중립성을해결하는방안이있을수 있다. 이

러한방법으로① 배당의이중과세를법인단계에서완전히해결하는방안, ②배당의이중과

세를주주단계에서완전히 해결하는 방안, ③ ①안과 ②안을 혼용하여 배당의 이중과세를

완전히해결하는방안이있을수있다. 

차입금지금이자를손금에산입하지못하도록하는방안은타인자본과자기자본의사용에

대해조세의비중립성을해결해주기는하지만, 배당이이중과세되는상황에서차입금지급

이자도손금에산입되지않게되어기업의부담이 매우커진다는문제가발생한다. 이런관

점에서 본다면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에 대해 동일하게 세제상 혜택을 줌으로써 비중립성을

해결하려는방안이더타당하다고생각된다. 여기서제시된세 가지방안들중에서는①안은

법인단계에서배당을자기자본에대한자본비용으로보아법인원천중 배당되는부분의 전

체를법인의과세소득을계산할때 공제해주는방안이다. 이방안은공제방법이간편하다는

장점이있으나, 법인이법인세부담을감소시키기위해서배당을과도하게촉진함으로써기

업의재무구조를악화시킬우려가있다. 

②안은 현행저세율을기준으로한 gross-up 방식에추가하여고세율이적용되는법인소

득에대해서는고세율을기준으로귀속법인세를계산하여그 귀속법인세액을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공제하도록하는방안이다. 이방안은법인에게직접적인세제상이익이귀속되지

않기때문에배당성향을높인다거나차입금의존경영에서탈피하려는유인을제공하지못할

수도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저세율을기준으로한 gross-up 율과고세율을 기준으로

한 gross-up 율의두 가지gross-up 율이필요하므로제도가복잡하다는문제가있다. 제도

를 간편하게하기위해서는법인세율체계를현행복수세율체계에서단일세율체계로전환하

고 배당세액공제제도를단일세율을 기준으로 전액g r o s s - u p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인세

의 복수세율체계는이익을 적게내는법인을지원하려는목적에서만들어진제도이므로배

당의이중과세문제만을해결하기위해서법인세율을단일세율체계로전환해야한다고주장

하기는어려울것이다.

③안은법인단계에서배당금의절반정도에대해서배당세액공제해주고주주단계에서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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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우리나라의배당소득세제는법인단계와주주단계로이중과세되고있으며, 기업이익의내부

유보를배당에비해세제상우대하고있으며, 타인자본을자기자본에비해서세제상우대하고있

다는데에문제가있다.

지절반정도에대해서귀속법인세액을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하도록하는방안이다
1 7 )

. 이

방안은제도가복잡하다는단점이있으나, 법인에게는직접적인세제상의이익이귀속되기때

문에배당여력을증대시켜배당성향을높이는유인을제공하고, 주주에게는실질적인배당세액

의감소효과를가져다준다는장점이있다. 따라서③안이제도가복잡하다는단점에도불구하

고다른방안들에비해서더타당한방안이라고생각된다.

Ⅶ. 결론

현행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제는 법인단계와 주주단계로 이중과세되고 있으며, 기업이

익의 내부유보를 배당에 비해 세제상 우대하고 있으며, 타인자본을자기자본에 비해서 세

제상우대하고있다는데에문제가있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나 자본시장 육성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배당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업스스로가 결정해야 할 것임을 감안할 때 배당과 유보

이익사이에조세의중립성이확보되어야할 것이다. 이를위해서주주는배당되지않고유

보된 법인의 이윤을 주가의 상승에 의해 우회적으로배당을 받는 것이므로 주식의 양도차

익에 대해 상장·비상장, 대주주·소액주주, 보유기간의구별 없이 종합소득세율과 같은

세율로과세하도록해야할 것이다.

또한 자기자본의 사용에 비해 타인자본의 사용을 세제상 우대함으로써타인자본에 의존

하게되는자본조달결정의왜곡이발생하게되므로자기자본과타인자본에대해세제의중

립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에 대해

동일하게세제상혜택을줌으로써비중립성을해결해야할 것이다.

이와같이배당소득세제를개편함으로써배당소득의이중과세문제, 배당소득과내부유

보간 조세의 비중립성 문제, 그리고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 조세의 비중립성 문제를 해결

17) 이방안은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배당소득세제의개선방안』, 1997. 이제안한정책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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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할 수 있을것이다. 다만이렇게 하더라도법인기업과개인기업간조세의 비중립성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는 방법은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일치
1 8 )

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배당세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일치시키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며, 이러한문제는 향후전체조세체계및 세율과 관련하

여 심도있게논의되어야할 것이다.

18) 만일완전한금융소득종합과세가시행되고유보이윤에대한과세로서주식양도차익에대한과세제도가완벽히정비되고법

인세율과소득세율이동일하다고가정하면, 이는법인세를폐지한것이나마찬가지로볼수있다.



1) 제1장은「경제회복의전망」, 제3장은「일본경제의활성화를위한과제」이다.
2) 현재일본은自民黨, 公明黨, 保守黨의연립정권이나실권은자민당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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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최근 일본 세제개혁의 흐름

본고는 일본의 개인소득과세와 법인소득과세의

경제효과를주요내용으로다루고있다. 일본내각

부가 2 0 0 2년 11월 발행한『경제재정백서』제2장

에서「경제활력을위한세제개혁방향」이라는제목

으로 일본 소득과세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1 )

. 본고

는 일본세제개혁과관련된최근상황등을설명하

고, 동 백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일본 소득과세의

경제적인 효과를 정리하고 있다. 다만, 필자 나름

대로 동 백서의 복잡한 전개 등을 다듬고 다른 참

고문헌을보충하여가능한한 알기쉬운설명이되

도록노력하였다. 

일본의 세제개혁은 크게 나누어 세 기관에서 담

당한다. 일본정부 세제조사회, 여당(자민당)의세

제조사회
2 )

, 경제재정자문회의가 그것이다. 일본정

부 세제조사회는내각총리(수상)에게자문하는 형

식으로 세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세제개혁의 실

행계획( p l a n )을 만드는데, 이 실행계획을 정리한

것이 수상의 자문에 대한 답신이 된다. 여당 세제

조사회에서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정치적으로 그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 세제조사회가

제출한 답신의 내용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경우

도 있다. 최근에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의 세제

개혁 논의도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재정자문회의

는 세제를 전문적으로논의하는기관이라기보다는

조세정책을경제정책의일환으로위치시켜논의하

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세제를 둘러싼 각

기관의입장차이가있기때문에정책실시를둘러

싸고 긴 시간을 두고 조정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세제개정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되는 심의회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감세정책으로 치우치

기 쉽다는속성을지닌다.

최근 일본 세제개혁과 관련된 상황 전개를 보기

로 하자. 1990년대초 거품경제의붕괴와 함께진

행된 경기침체로 세수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되

면서재정적자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음은 우리

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다. 일본의 국세 수입은

1 9 9 1년 6 2 . 3조엔으로피크에달했으나, 2003년의

예산치를 보면 4 1 . 8조엔으로 1 9 9 1년 규모의 3분

의 2 ( 6 7 . 0 % )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일본 중앙정

부 일반회계세출추이를보면1 9 9 1년 7 0 . 5조엔에

서 2 0 0 3년도예산은8 1 . 8조엔으로증가하고있다.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일본소득과세의경제효과

鞠 重 鎬 일본요코하마시립대학경제학과교수



3) 稻垣光隆編(2002), 內閣府(2002) ,朝日(아사히)新聞(2002. 12. 24). 
4) 이기본지침은일본官邸홈페이지h t t p : / / w w w . k a n t e i . g o . j p /로부터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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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향
해외
동향

그 결과 중앙정부 세출에서 차지하는 국세수입의

비중은 1 9 9 1년 8 4 . 8 %에서 2 0 0 3년 5 1 . 1 %로 크

게 하락하고있다
3 )

. 

이와 같은 심각한 재정상황을 인식하여 일본 정

부(경제재정자문회의)는2 0 0 2년 1월 1 8일「구조

개혁과 경제재정의 중기 전망」을 발표하였다. 그

후 2 0 0 2년 6월 2 5일「경제재정 운영과 구조개혁

에 관한 기본지침 2 0 0 2」를 발표하고 있는데(간단

히「기본지침 2 0 0 2」)
4 )

, 이 기본지침은 고이즈미

(小泉純一郞) 정권이내세우고 있는‘구조개혁없

이 경제성장 없다.’라는 슬로건을 실현하기 위한

지침이다. 「기본지침2 0 0 2」의 세제개혁에관한언

급을 보면, “2 1세기에 걸맞는 포괄적이고근본(발

본)적인 세제개혁을 단행하여 과세베이스를 넓히

고, 세율을낮게하며간소한 세제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일본정부 세제조사회( 2 0 0 1 ,

2 0 0 2 )가 내세우고 있는 세제개혁 방향과 크게 다

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제개혁의 원칙

을 둘러싸고신경전이있었다. 이를소개하면다음

과 같다. 

고이즈미정권이전일본에는세제개혁의방향을

담당하는 기관이 크게 정부 세제조사회와 자민당

세제조사회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러다가 고이즈

미 정권에서 구조개혁을 실시하여 경제성장을 실

현한다고하는취지에서경제재정자문회의라는기

구에서 경제재정의다방면에 걸친개혁 방향을 제

시하여 온 것이다. 경제재정자문회의는 타케나카

(竹中平藏) 경제재정담당장관등이 깊이관여하고

있는데, 동자문회의에서는그 동안일본정부세제

조사회가‘공평·중립·간소’로 하고있던 세제개

혁의 기본원칙을‘공정·활력·간소’로 하여‘중

립’보다는‘활력’이라는원칙을내세우고있다. 

이에 대해 이시(石弘光) 일본 정부 세제조사회

회장은, ‘활력’이 아닌‘중립’을 세제개혁의 기준

으로해야한다고하는내용의기고문을2 0 0 2년 4

월2 0일자아사히(朝日)신문의「나의관점」란에발

표하였다. 이시(石) 회장의기고는경제재정자문회

의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기고문에서밝힌 이

시(石) 회장의입장은다음과같다. 

“중립의원칙을무시하고활력이라는관점으로부

터 세제를변경할수 있는경우는환경오염이나연

구개발비의 부족등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여 정부

의 개입이 인정될 때이다. 또는 자가주택 취득 등

의 개별정책이국익과 관련이 깊다고 국민적인 합

의가 형성되는 때에 한하여 활력이라는 관점에서

세제의변경이용인되어야하는것이다. 요컨대활

력이라는관점(기준)은신중하게도입되어야하며,

무원칙으로활용되어서는안될것이다.”

이에비해‘중립’과‘활력’의기준을그리대립하지

않는기준으로보고있는것이『경제재정백서』( 2 0 0 2 )

의입장이라고할수있다. 이에관한언급을보자.

“일반적으로바람직한세제의기준으로서‘공평·중

립·간소’를들고있는데, 「기본지침2 0 0 2」에서는이를

‘공정·활력·간소’로하고있다. 이때‘중립’의기준

은세제가가능한한개인이나기업이행하는경제활동

에왜곡을가져오지않도록한다는의미이다. 또한‘활



5) 大武健一郞編( 1 9 9 2 )『圖說日本の稅制』. 1990년광역자치단체의도부현민세는도부현세수입의32.6%, 기초자치단체의시정촌민세는시정촌
세수입의 5 4 . 3 %를차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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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란시장의자원배분기능을저해하지않고효율적

인자원배분이최대한발휘되도록한다는의미로파악

할수있다. 시장기능발휘에따른자원배분이종전보다

중시되고정부의역할도바뀌고있으며, 개인이나기업

의 잠재능력을최대한발휘하여경제사회의‘활력’을

촉진한다는관점에서‘중립’의 원칙은한층중요성이

더해가고있다고생각된다(내각부(2002, p.91)).”

이상과같이‘중립’과‘활력’의 기준이그리차이

가 나지않는다고보는동 백서의입장을감안한다

면, 경제활력을 지탱하는 새로운 세제의 디자인을

위한 세제개혁을 어떻게 단행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동

백서에서는 개인소득과세와 법인소득과세의 세부

담의실태를다면적으로분석하고있는것이다. 이

는 소득과세의 경제효과에 관한 분석이나 세제개

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연구자나 실무자에게 많

은 참고가될 것으로생각된다.

이하의제2절에서는개인소득과세의국제비교와

소득세부담의누진성에 대해살펴보고, 제3절에서

는 법인과세의국제비교 및 부담수준과함께 일반

균형( C G E )모델에 따른 법인과세효과의시뮬레이

션 분석결과를 소개한다. 마지막제4절은 일본 소

득과세에대한평가와시사점에관한언급이다.

제2절 개인소득과세

1. 국제비교

1) 소득세의누진구조비교

현행 일본의 개인소득과세는 1 9 8 7년과 1 9 8 8년

의 발본(근본)적인 세제개혁에 의거하고 있다. 이

시기의개혁으로개인소득과세의부담을낮추고세

제에대한불공평감을해소하고자소비세의창설과

함께 개인소득과세의 세율구조 완화, 인적공제의

대폭적인 확충을 통한 소득세·주민세의감세, 노

인저축우대제도(마루유)의원칙폐지 및 이자소득

의 원천분리과세, 주식양도익원칙 과세화를 통한

자산성 소득에 대한 과세강화가 이루어졌다. 그후

1 9 9 4년의세제개혁을통한세율구조의개정, 개인

소득과세의부담경감, 1999년경기진작을위한최

고세율인하와2 0 %의정률감세가있었다.

이처럼일본의개인소득과세는1 9 8 0년대이후의

계속적인감세정책과경기침체로인하여 위축되어

왔다. 일본의 국세소득세는 1 9 9 0년 국세 수입의

41.4%, 주민세(도부현민세와시정촌세의합계)는

지방세 수입의 4 4 . 1 %를 차지하는등 기간세로자

리잡고있었다
5 )

. 2002년(예산) 국세소득세는국세

수입의32.4%, 주민세는지방세 수입의3 3 . 6 %에

머물고 있다. 주요국의 현행 개인소득세 누진구조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일본소득과세의경제효과

「기본지침 2 0 0 2」의 세제개혁에 관한언급을 보면,

“2 1세기에 걸맞는 포괄적이고 근본(발본)적인 세

제개혁을 단행하여 과세베이스를 넓히고, 세율을

낮게하며간소한세제를구축한다.”고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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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낸<표1 >을 참조하면서일본의누진세율구

조를주요국과비교하여보자.

1 9 8 6년 미국에서는그 동안11 %와 5 0 %의 세율

범위 내에서 1 4단계의 누진구조로 되어 있던 소득

세체계를, 각종공제제도의폐지와함께과세베이스

의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세율구조도 1 5 %와 2 8 %

의 2단계로 대폭 완화하였다. 1993년에는1 5 %와

3 9 . 6 %의 세율범위내에서 5단계의누진구조로하

였으며, 과세베이스의확대를단행하였다. <표1 >에

서 보듯이 현재는최저세율1 0 %와 최고세율4 0 %

의 세율범위내에서3단계의누진구조로되어있으

나, 2002년부시정권의감세정책에따라2 0 0 6년까

지 단계적으로 누진세율구조를1 0 %와 3 5 %의 세

율범위내에서6단계로할것을계획하고있다.

1 9 7 9년 탄생한 영국의 대처 정권은 부가가치세

율을8 %에서1 7 . 5 %로 인상하는개혁과 함께, 소

득세 누진세율구조의 간소화 및 누진 완화조치를

취하였다. 그후일련의개혁을거쳐현행소득세의

누진세율구조는1 0 %에서4 0 %의 세율범위와3단

계 누진구조로 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는 1 9 9 0년

대 후반부터 누진세율을 인하하는 경향이 있으며,

최저세율 2 0 %와 최고세율 4 8 . 5 %로 되어 있으나

세율방정식체계로되어있어세율계층수가없다.

독일은 2 0 0 5년까지 최저세율 1 5 %와 최고세율

4 2 %로 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1 9 8 2년 5 %에서 6 5 %까지의 세율범위와 1 3단계

의 누진구조로 되어있었으나 그후 점차간소화하

여 현재는 최저세율7.5%, 최고세율5 2 . 7 5 %의 6

단계누진구조로되어있다. 

이에 비해 일본의 국세소득세는 10%, 20%,

30%, 37%의4단계의누진세율구조로되어있다.

이러한 세율구조는 1 9 8 0년 소득세의 누진구조가

최저세율 10%, 최고세율 7 5 %의 1 9단계로 되어

있었던 것에비하면매우간소화된것이다. <표1 >

로부터 일본의 최저·최고 세율구조 모두 우리나

라를제외한다른주요국과비교할때 낮은수준에

있음을알 수 있다. 

2) 소득과세의부담률비교

국민소득 대비 국세소득세의 부담률을 보면

1 9 8 0년 7 . 4 %에서2 0 0 2년 4 . 3 %로 감소하고있으

며, 국세소득세와지방세주민세의합계로 본 개인

소득과세의 국민소득대비 부담률도 1980년

1 0 . 4 %에서2 0 0 2년 6 . 8 %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1 9 8 7년 9월의 발본적인 세제개혁 이후 계속적인

누진구조의완화와 과세최저한의인상조치로인하

여 실제로 소득과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줄어드

는 개인소득과세의공동화가나타나고있다. 이공

동화를 막아개인소득과세를기간세로재정립하고

자 하는 것이 일본정부 세제조사회( 2 0 0 2 )의 기본

입장이다.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최저세율( % ) 9 1 0 1 0 1 0 2 0 7 . 5

최저세율( % ) 3 6 3 7 4 0 4 0 4 8 . 5 5 2 . 7 5

세율계층수 4 4 3 3 - * 6

<표1> 국채발행추이(누계기준)

*독일은세율방정식체계로되어있어세율계층수가없다.

자료: 재정경제부(2002) 『조세개요』.

내각부(2002) 『경제재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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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개인소득과세 부담률을 보인 <표 2 >를

참고하여 일본 소득과세의 부담을 주요국의 소득

과세와비교하여보자. 

<표2 >로부터주요국의국세수입에서국세소득세

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일본이 3 2 . 4 %인 데 비

하여, 미국74.5%, 영국36.6%, 독일38.0%, 프

랑스 3 2 . 7 %로 되어 있다. 이처럼 일본은 현재 다

른 주요국에 비하여 개인소득과세의 비율이 낮은

상황이다. 국민소득에서차지하는 국세 및 지방세

의 비중을보아도, 일본이6 . 8 %인 데 비하여, 미국

14.2%, 영국13.9%, 독일12.8%, 프랑스11 . 2 %

의 수준으로 국민소득 대비 부담률도 다른주요국

에 비하여낮은수준이다. 

일본의 개인소득과세 부담률이 낮게 된 주요 원

인으로서는 1 9 9 0년대의 경기침체, 소득세감세정

책, 그리고 소비과세의 상대적인 증가를 들 수 있

다. 일본은 경기부양정책의 일환으로 1 9 9 0년대에

도 개인소득과세의 감세정책을 실시하였으나, 경

기는 회복되지 않았고 개인소득과세의 비중을 감

소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여왔다. 

일본의개인소득과세가비록다른 주요선진국에

비하여낮다고는하나 <표2 >에서보듯이우리나라

는 국세수입에서국세소득세의비중이2 1 . 6 %로서

일본에 비하여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국민소득에

로 차지하는국세소득세의부담률을 보아도 3 . 9 %

로일본에비해낮은수준이다. OECD 회원국과비

교하여 보아도 우리나라 개인소득세는 OECD 29

개 국가중 최하위( 1 9 9 9 )를 기록하고있다
6 )

. 이는

우리나라소득세제의열악성을보여주는것으로해

석할수있을것이다.

2. 소득세부담의누진성

실질적인 세부담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물가변동

을 고려한 세부담의 실질가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

다. 『경제재정백서』에서는물가변동을고려하여급

여소득을대상으로세대유형별로소득세의실효세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일본소득과세의경제효과

6) OECD, Revenue Statistics.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국세소득세/국세수입 2 1 . 6 3 2 . 4 7 4 . 5 3 6 . 3 3 8 . 0 3 2 . 7

국세소득세/국민소득 3 . 9 4 . 3 1 1 . 7 1 3 . 9 1 0 . 2 1 1 . 2

[지방소득세포함시] [ 4 . 6 ] [ 6 . 8 ] [ 1 4 . 2 ] - [ 1 2 . 8 ] -

<표2> 개인소득과세부담률의국제비교

(단위: %)

주: 한국은2 0 0 1년실적베이스이고, 국민소득의경우2 0 0 1년국민

처분가능소득을이용하였다. 일본은2 0 0 2년당초예산베이스이

고, 그외의국가는모두1 9 9 9년의값이다.

자료:재정경제부(2002) 『조세개요』.

한국은행(2002) 『경제통계연보』.

내각부(2002) 『경제재정백서』.

일본의국세소득세는10%, 20%, 30%, 37%의4

단계의누진세율구조로되어있다. 이러한세율구조

는 1 9 8 0년 소득세의 누진구조가 최저세율 1 0 % ,

최고세율7 5 %의 1 9단계로되어있었던 것에비하

면매우간소화된것이다.



7) 『경제재정백서』에서는남편을세대주, 부인을소득이없는전업주부, 자녀는1 7세와1 5세의2명, 인구5 ~ 5 0만명규모의도시에거주하는세
대를가정하고있다. 일본에서는그동안‘전업주부+자녀2인’을표준세대로하여이들세대의세부담을제시하는경우가많았지만, 여성의사
회진출이늘어나면서이표준세대의개념도변하고있는과정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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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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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정 후의 세율)의

추이를계산하고있다. 이중‘전업주부+자녀2인’

의 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부담 정도를 계산

한 결과에따르면
7 )

, 1970년대에는1 9 7 4년의급격

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대폭적인

감세정책으로 인하여 실효세율이 크게 저하한 것

으로나타나고있다. 

그후물가상승의영향도있어 실효세율이상승하

였으나, 1987~1989년의계속적인세율인하와 세

율구조의개정으로실효세율은다시하락하였다. 이

러한세율인하가가능하였던것은거품경제의영향

으로 일본의 소득세 세수의 증대가 있었기 때문이

다. 1990년대에도1 9 9 4년의특별감세및 동년11

월의 발본개정, 1998년의특별감세, 1999년의정

률감세 등으로 인하여 1 9 9 0년대를 통하여 실효세

율이하락하는결과를 가져왔다. 이에따라개인소

득과세의소득재분배기능도저하하게되었다. 

일본의 1 9 9 0년대급여소득과소득세액의분포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로 개인소득과세 부담의 누진

성을보기로하자. 소득세부담의누진성이라고하는

것은소득에비하여얼마나많은세부담을하는가를

나타내는척도이므로각 소득계층의‘소득세액비율

/급여수입비율’을 누진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

로이용할수 있다. 이값이클수록소득금액에비하

여 세부담액이많다고하는것, 즉누진성이강함을

의미한다. 1990년, 1995년, 2000년을취하여소득

세부담의누진성을‘소득세액비율/급여수입비율’의

값을계산하여나타내고있는것이<표3> 이다.

<표 3 >을 세로로 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높

을수록) ‘소득세액비율/급여수입비율’로 나타낸

누진성 척도의 값도 낮음(높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일본의 소득세체계가누진성이있다는 것을뜻

한다. <표 3 >을 가로로 보면시계열적인 소득분포

의 누진성 추이를 알 수 있다. 1990년과2 0 0 0년

을 비교하여 볼 때 모든 소득계층에서 누진성이

저하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감소폭

이 크게나타나고있음을볼 수 있다. 예컨대, 300

만엔초과∼5 0 0만엔이하의 저소득계층은누진성

의 척도가 0 . 6 4에서 0 . 6 3으로 조금밖에 변하지

않고 있는 데 비하여, 1500만엔 초과 ~ 2000만

엔 이하의 고소득계층은 그 값이 3 . 3 5에서 2 . 9 4

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득세의

누진과세에 의한 소득재분배기능이 상대적으로

저하하고있음을의미한다.

소득세의 소득재분배효과를측정하는 다른 방법

소득계층 1 9 9 0 1 9 9 5 2 0 0 0

3 0 0만엔이하 0 . 5 0 0 . 4 9 0 . 4 6

3 0 0만엔초과∼5 0 0만엔이하 0 . 6 4 0 . 6 2 0 . 6 3

5 0 0만엔초과∼8 0 0만엔이하 0 . 8 0 0 . 7 3 0 . 7 3

8 0 0만엔초과∼1 0 0 0만엔이하 1 . 2 8 1 . 1 7 1 . 1 1

1 0 0 0만엔초과∼1 5 0 0만엔이하 2 . 0 3 1 . 8 6 1 . 7 2

1 5 0 0만엔초과∼2 0 0 0만엔이하 3 . 3 5 2 . 9 2 2 . 9 4

2 0 0 0만엔초과 4 . 9 1 4 . 6 8 4 . 8 8

<표3> 소득세부담의누진성: 각소득계층의

‘소득세액비율/급여수입비율’

자료: 내각부( 2 0 0 2 )『재정경제백서』. 원자료는 일본 國稅廳『稅務統計

から見た民間給與の實態』



8) 소득으로서는고용자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급여의합계액을이용하고있다.
9) 내각부에서계산한지니계수의추이를 보면, 과세전(당초) 소득의경우는1 9 9 1년 0 . 3 7 1에서1 9 9 7년 0 . 3 8 0으로증가하고있으며, 과세후

재분배소득의경우도1 9 9 1년 0 . 3 4 5에서1 9 9 7년 0 . 3 5 8로증가하고 있다. 이는1 9 9 1년에비해 1 9 9 7년의소득분포가약간 악화되었음을의
미한다. 내각부(2002,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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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나타내는 경우가 많

다. 주지하듯이 지니계수는 0부터 1 사이의 값을

취하고 이 값이클수록 소득분포가불평등함을나

타낸다. 동 백서에서는 후생노동성이「국민생활기

초조사」의 개표(個票) 데이터(개인의 생활패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상세하게조사한 데이터)를이

용하여 조사한소득세의소득재분배효과를소개하

고있다. 

재분배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과세

전(사회보장지출 전)과 과세 후(사회보장지출 후)

에 있어서의지니계수의변화율을재분배계수로하

여이용하고있다. 재분배계수가클수록소득과세에

의한 재분배효과도 크게 된다. 계산결과에 따르면

재분배계수는 1 9 9 1년 0 . 0 7 0에서 1 9 9 5년 0 . 0 5 1 ,

1 9 9 7년 0 . 0 5 6으로감소하고있다
8 )

. 이 후생노동성

의 계산결과로부터도1 9 9 0년대개인소득과세의재

분배효과가저하하고있음을알수있다
9 )

. 

개인소득과세의재분배효과가 저하한 것과는 대

조적으로사회보장정책에따른재분배효과는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재분배효과를 제시하

고 있는것이후생노동성의「소득재분배조사」이다.

이에 따르면 1 9 8 0년대 이후지니계수가 상승하고

있지만, 조세의재분배효과는감소되고있는데 비

하여 사회보장에 따른 재분배효과는 계속하여 증

가하고있다. 재분배계수의추이를보면조세에의

한 재분배계수는 1 9 8 0년 5.4%, 1989년 2 . 9 % ,

1 9 9 8년 1 . 3 %로 하락하고 있는데 비하여, 사회보

장에 의한 재분배계수는 1 9 8 0년 5.0%, 1989년

12.5%, 1998년 1 7 . 1 %로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소득세의 누진과세에 의

한 재분배효과보다는사회보장지출에의한재분배

효과가중시되고있다. 

마지막으로 일본 개인소득과세의한계세율을 이

용한 부담구조에 관하여 언급하기로 하자. 개인의

행동에보다크게영향을미치는것은, 소득이1단

위 증가할 때 조세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가를보

이는한계세율이다. 동백서의계산결과에따르면,

‘전업주부+자녀2인’의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경

우, 연간급여소득7 0 0만엔까지는10% 정도, 900

만엔은 2 0 %대, 1200만엔은3 0 %대, 1400만엔은

4 0 %대의한계세율을보이고 있다. 이처럼급여소

득의 증가와 함께 한계세율이 상승하는 이유로는,

① 소득세와 주민세의 적용세율이 상승한다고 하

는 점 ② 급여소득공제율이소득계층에따라 다르

다고하는점을들수 있다. 

해외
동향
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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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부담의누진성이라고하는것은소득에비하

여 얼마나많은세부담을하는가를나타내는척도이

므로각 소득계층의‘소득세액비율/급여수입비율’을

누진성을나타내는하나의척도로이용할수있다.



10) 稻垣光隆編( 2 0 0 2 )『圖說日本の稅制』.
11) 1984년에는법인세율이4 3 %까지상승하였다.
12) 대부분의국가에서법인실효세율의인하와함께법인과세베이스의확대를도모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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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법인소득과세

1. 국제비교

일본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합한 법인 수는

2 0 0 0년 현재약 2 8 6만개에이른다
1 0 )

. 법인에부과

되고 있는 세금으로서는 국세법인세, 지방세로서

법인사업세와 법인주민세가있다. 법인주민세로서

는 도부현민세(광역자치단체세)와 시정촌민세(기

초자치단체세)에각각법인세할과법인균등할이라

는 4가지 종류의 주민세를 부담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법인은 국세법인세이외에지방세로서5가

지 세금을부담하고있다. 

일본의법인세율을주요국가의법인세율과비교

하여 보자. <표 4 >에서는 주요국의 법인소득과세

세율을나타내고있다.

미국에서는레이건 정권 이전에는 법인소득과세

세율이 5 0 %를 넘는수준이었으나그후각종우대

조치의 개정에 따른과세베이스의확대와 함께세

율인하가 실시되어 현재는 <표 4 >에서 보듯이

4 0 . 7 5 %로 되어있다. 영국의경우대처정권당시

대폭적인 법인세의 인하가 있었다. 1980년대 초

영국의 법인실효세율은 5 0 %를 넘는 수준에서

1 9 8 5년에는35% 정도의수준으로대폭적으로인

하되었다. 현재의법인세율은3 0 %로서주요선진

국 가운데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독

일의 경우 1 9 8 0년대부터 1 9 9 0년대에 걸쳐 주요

국가 가운데 법인실효세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

다. 1993년 유럽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면서 1 9 9 4

년에는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기업경쟁력의 확보,

투자촉진, 고용확보, 구동독지역의부흥을도모하

였다. 2001년에는 법인세율을 4 8 . 5 5 %에서

3 8 . 4 7 %로 대폭적으로 인하하였다. 프랑스에서는

1 9 8 0년대초에는법인세율이5 0 %로 높았으나그

후 계속적인인하를단행하여1 9 9 0년대에는3 0 %

대로 인하가 이루어졌고 현재는 3 5 . 3 3 %로 되어

있다. 

일본에서도그 동안3 7 . 5 %였던국세기본세율을

1 9 9 8년에는 3 4 . 5 %로, 1999년에는 이를 다시

3 0 %로 국제적인 수준에까지 낮추는 개혁을 실시

하여왔다
11 )

. 그결과<표4 >에서보는바와같이현

행 일본의 법인실효세율은 미국이나 독일과 비교

하여그리높게되어있지는않다.

이상의 경향으로부터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폭적

인 법인세율의인하가 이루어졌음을알 수 있다
1 2 )

.

이러한 법인세율의 인하경쟁은 세수의 감소나, 조

세체계의 공평성, 중립성을손상시키는 소위 유해

한 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을가져오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법인실효세율(국세) 2 7 . 0 2 7 . 3 7 3 1 . 9 1 3 0 . 0 2 2 . 0 5 3 4 . 3 3

[지방법인과세포함시] [ 2 9 . 7 ] [ 4 0 . 8 7 ] [ 4 0 . 7 5 ] - [ 3 8 . 4 4 ] -

<표4> 법인소득과세세율의국제비교( 2 0 0 1 )

(단위: %)

자료: 재무성(2002) 『재정금융통계월보』(조세특집) .
내각부(2002) 『경제재정백서』p . 1 3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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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OECD에서는이를방지하기위한일환으

로 국제협조를 통한 권고 등을 하고 있으나, 대부

분의 아시아국가는위에서 든 국가들에 비하여 법

인세율이 낮은 실정이다. <표 4 >에서 보듯이 우리

나라의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과세 세율은 2 9 . 7 %

이다. 또 <표 4 >에는나와있지 않으나, 대만의법

인세율은 25%, 싱가포르는 2 4 . 5 %로 되어 있다

(내각부(2002, p.130)). 이때문에O E C D만이법

인세율을인상하는조정은어렵게된다. 물론해당

국가의 경제·사회구조, 공공서비스의 수준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정세율만의 국제비교는 한

계가있다. 

2. 법인세부담수준

1) 법인의실제세부담률

법정실효세율만으로기업의실제세부담을측정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세액계산시에는산출세액

에 대하여 세액공제나 가산분 등 과세베이스와관

련되는 조정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이다. 우선 실제

의 세부담률을 거시데이터(세무통계로 본 법인기

업의 실태)를 이용한 법인소득과세의세부담률(실

제 세부담률이라부르기로한다)을보기로하자
1 3 )

.

이 계산결과에따르면, 법정세율과 실제세부담

률과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시계열적으로보면

1 9 9 0년대 초반에는 이 둘 간에 그리 차이가 없었

으나, 1990년대 후반에 들어 차이가 크게 벌어지

고 있다. 2000년의경우법정실효세율이4 0 . 8 7 %

인 데 비하여 실제세부담률은 4 6 . 4 %로, 실제 부

담률이 법정 세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 독일, 영국 기업의 실제 세부담률은

40%이하를 기록하고 있다(내각부(2002,

p.140)). 이결과로부터 일본이 다른주요국에 비

해 기업의실제세부담률은높은수준으로되어있

음을알수 있다.

다음으로미시데이터로본 기업의 세부담에대하

여 보기로하자. 『경제재정백서』( 2 0 0 2 )에서는일본

기업이다른국가에서같은사업활동을하였다고할

때 법인소득에얼마만큼의세금이부과될것인가를

시산하고있다. 선택한업종은전자(electronics), 철

강, 자동차, 정보서비스, 소매의5업종을 대상으로

한 각각의매출액상위5개사이다. 이들5개사를추

출하여1 9 9 9년도와2 0 0 0년도의재무제표와사업보

고서의수치를단순 평균하는형식으로모델기업의

재무제표를작성한다음, 이모델기업이같은사업내

용, 같은재무제표로미국, 영국, 프랑스에서사업활

동을한경우의세부담을비교하고있다.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일본소득과세의경제효과

13) 동 백서에서는 법인소득과세와관련된 실제세부담률을, (법인세액+법인사업세액+법인주민세(법인세할)±세액공제/가산액) / (과세소득+
전년도법인사업세액)에기초하여계산하고있다.

일본에서도 그 동안 3 7 . 5 %였던 국세기본세율을

1 9 9 8년에는 3 4 . 5 %로, 1999년에는 이를 다시

3 0 %로국제적인수준에까지낮추는개혁을실시하

여왔다.



14) 일본어로는稅效果會計라하고있으나여기서는조세효과회계라는용어를사용하기로한다. 
15) 법인세만이아닌기타이익에관련되는금액을과세표준으로하는세금액도포함하고있는데, 원문에서는이를‘법인세등’이라하고있으나

본고에서는간단히법인세라고하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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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2 0 0 1년 4월 1일 당시의 세제를 적용하여

비교한 계산결과에 따르면, 모든 업종의 모델기업

이 일본에서 부담하는 법인소득과세 부담률이 다

른 나라에서보다 높게 나타난다. 특히 전자산업의

모델기업을 보면 미국에서 6 %의 부담, 영국에서

14%, 프랑스에서 2 1 %인 데 비하여 일본에서는

2 9 %로서 일본에서의 법인소득과세 부담이 높게

나타나고있다. 

이상의 결과는 일본에서의 법인소득과세 부담이

법정실효세율에서보인차이이상으로법인과세부

담이높게나타나고있음을보여준다. 그요인으로서

과세소득을산정하는과정에서의익금·손금의설정

이나과세소득에세액산정후의 각종세액공제·가

산등에서차이가난다고하는점을들수있다.

2) 기업입장에서본법인소득과세의부담수준

기업이‘납부하는세금’은 법인세법의규정에따

라 계산된‘과세소득금액’에‘법정실효세율’을 곱

하여계산된다. 이‘납부하는세금’에는세전당기

순이익과대응하지않는‘조세비용’이 포함되어있

다. 때문에 세전 당기순이익과 법인세액과의 차이

인 세후순이익이 기업의 업적을 나타내기에는적

당하지 않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하에서는기업이

법인과세 부담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경제재

정백서』에서논의하고있는조세효과회계
1 4 )

내용을

중심으로설명하기로한다. 

법인의 비용 및 손실항목의 규정이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에서각각다르기 때문에 기업입장에

서 법인소득과세의 부담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조세효과회계기준에

서는조세효과회계를‘기업회계상의자산 또는부

채액과 과세소득계산상의 자산 또는 부채액이 상

호간에차이가있는경우에, 법인세
1 5 )

를 당해기간

의 기업활동에 상응하도록 적절히 맞추어 배분함

으로써 법인세공제 전의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를

합리적으로 대응시키는 것을목적으로 하는 절차’

라고하고있다(내각부(2002, p.134)).

일본재무성 조사에따르면, 2000년도까지조세

효과회계를 도입한 기업 수는 7 7 , 6 3 1개사로서 전

체기업수의3 %라고한다. 자본계급별로보면, 자

본금 1 0억엔 이상의 기업에서는 9 8 . 0 %의 기업

( 5 , 3 6 1개), 자본금1억엔에서1 0억엔규모의기업

에서는6 0 . 8 %가 이미도입하고있다. 

기업이 법인세 부담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세

부담감)를파악하기위한방법으로, 당기순이익중

에서얼마만큼을조세비용(tax cost)으로부담하는

가의 비율을 계산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비율은

조세회계효과의 개념에 기초하여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이를‘조세효과회계적용후의

법인세부담비율’이라고하고있다.

조세효과회계란 이와 같은‘회계상의 손익’과

‘세무상의 손익’의 인식차이를 수정하기 위한 회

계기법이며, 국제회계기준에 걸맞은 세계표준

(global standard)라고 할 수 있다. 조세효과회

계에서는 법인세의 기간배분을 고려하여 기간에



16) 법인세선불분의예로서는감가상각비의상각한도초과액, 각종충당금의전입한도초과액등을들수있다. 법인세후불분의예로서는조세특
별조치법에따른특별상각준비금에의전입, 감가상각자산압축적립금의전입등이있다.

17) 내각부(2002, pp.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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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지않은미리지불한법인세액(법인세선불

분)을‘이연세금자산’으로 하고, 그 반대의 법인

세 후불분을‘이연세금부채’로 계상한다
1 6 )

. 이러

한 조정이 이루어지고나서비로소 기업은 당기의

세전 당기순이익에 대응하는 조세비용을 파악하

는 것이가능하게된다.

2 0 0 0년도를 대상으로 일본에서 조세효과회계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를 보면, 이연세금자산이

1 9 . 4조엔, 이연세금부채가 3 . 9조엔으로 되어 있

다. 그결과2 0 0 0년도에납부하는세금( 2 7 . 8조엔)

에 비하여1 5 . 5조엔이적게되어‘조세효과회계적

용 후의법인세부담액’은 1 2 . 3조엔이된다. 반대로

세후당기순이익은1 5 . 5조엔이증가하게된다
1 7 )

.

조세효과회계적용후의법인세를세전당기순이

익으로나누면‘조세효과회계적용후의법인세부

담비율( A )’을 구할수 있다. 이부담률과법정세율

( B )’의 괴리를 보면, 조사대상기업 2 8 6개사 가운

데 A가B를상회하고있는기업은 7 8사(조사대상

기업의 27.3%), A가 B를 하회하고 있는 기업은

6 5사(조사대상기업의2 2 . 7 % )의 결과를보여준다.

이 결과는 기업간에 법인세 부담감의차이가 상당

정도나타나고있음을말해준다.

업종별로 보면, 수산·광업·건설업에서A와 B

의 괴리(=A - B)가상대적으로크게나타나고있

어 실제의부담세율이높게(무겁게) 나타나고있으

며, 기계·전기기기산업에서그 괴리가작게나타

나고있어 실제의 부담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가

볍게) 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상으로부터같은 법인소득과세 세율이 부과되

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효과회계적용 후의 법인

세부담에대해서는기업에따라상당정도그 부담

감을다르게느끼고있음을알 수있다. 

3. 일반균형모델을이용한 법인소득과세의효과

법인소득과세는 자본이나 노동의 가격을 변화시

킬 뿐만아니라산업부문간의생산요소의이동이나

생산량의변화등의효과를가져온다. 이때문에법

인소득과세의효과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는 법인소득과세의변경에따른거시경제적인영향

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분석은 미국의

퍼듀( P u r d u e )대학의 헤르텔( H e r t e l )교수를 중심

으로한 그룹이개발한응용일반균형분석( C G E )모

델이널리응용되고있다. 이모델은가계나기업이

효용극대화나이윤극대화를목표로 시장에서 거래

를 하고, 재화나생산요소의가격변동을통하여수

요와 공급이 조정되어 복수시장의 균형이 동시에

달성된다고하는가정에기초하고있다. 

『경제재정백서』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일본 법인

해외
동향
해외
동향

기업이법인세부담을어떻게느끼고있는가(세부담

감)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당기순이익 중에서

얼마만큼을 조세비용(tax cost)으로 부담하는가의

비율을계산하여이용할수있다.



18) 동백서의시뮬레이션은1 )처음의균형점과새로운균형점만을비교하기때문에이들균형간의이행과정을보이는것이아니라는점2 )정부
부문의재정수지에대한영향은파악하고있지않다고하는점3) 1997년이기준으로되어있어그후세계경제의구조는크게변하였을가능
성이있다고하는점등의한계가있다.

19) 백서에서이용하고있는것은G T A P모델인데, 이는국제무역이세계각국경제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기위한목적으로1 9 9 2년설립된세
계무역분석센터(Center for Global Trade Analysis)에의해개발된응용일반균형모델이다.  http://www.gtap.agecon.edu/에서는G T A P모
델의모델방정식체계와데이터셀이함께제공되고있다.

20) 자본비용에대한효과는[C=J(1-k-tz)((1-t)i+d)/(1-t)P] 식에기초하여계산하고있다. 이식에서C는자본비용, J는자본재가격, k는투
자감세공제율(k=0), t는법인실효세율( 1 9 9 7년 49.98%), z는감가상각액의 현재가치, i는 부채이자율, d는 감가상각률, P는 생산물가격
(GDP 디플레이터)이다.

8 4 2 0 0 3 년1월호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소득과세에 자원배분에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케

이스로 나누어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
1 8 )

. 케이스

1은 자본총량이고정되어있다고 가정하여자원배

분에 미치는 효과만을 포착하는 경우이고, 케이스

2는 자원배분에미치는효과에 더하여 자본축적에

미치는영향도파악하는경우이다. 

동 백서에서는, 이용하는모델
1 9 )

이 법인소득과세

에 의한 자본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점을고려하여우선법인소득과세10% 인

하에따른각 산업별의변화폭을계산하고있다
2 0 )

.

각 산업별 자본비용의변화폭을 나타내고 있는것

이<표 5 >이다.

위의결과를보면법인소득과세의인하가자본비

용에미치는영향이각 산업에따라다르게나타나

고 있다. 일반적으로자본비용의하락폭이큰 산업

일수록 법인소득과세로인한 혜택을 많이받는 산

업이 된다. 운송업이나 전력·가스·수도업, 통신

업, 전기기계가 비교적 자본비용의 하락폭이 적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섬유·의복, 기타서비스업의

하락폭이크게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이다르게나타나는이유로서동 백서에서

는 두 가지를 들고있다. 우선산업에 따라 설비의

상각년수가다르다고하는점이다. 예컨대수송기계

나전기기계와같이설비의상각년수가짧은산업에

서는상각액의현재가치가높게되기때문에자본비

용의하락폭이상대적으로작게 된다. 다음으로산

업에따라차입금의금리가다르다고하는점 등을

들고있다. 예컨대운송업이나전력·가스·수도업

과 같이차입금금리의수준이높은산업에서는자

본비용의하락폭이상대적으로작게된다. 

이상과 같은 법인소득과세 인하에 따른 각 산업

별 자본비용에의 영향을 모델에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는다음과같다. 

자본총량이 고정되어 있는케이스 1에서는 자본

요소가격의 하락이 생산량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

하나, 자본축적의효과를 고려하는 모든 산업에서

생산량이큰 폭으로증가하는효과를보인다. 케이

스 1에서는 자본총량이고정되어있다고가정하므

로 자본가격이 변화하면 자본투입량이 변화하나,

농림수산업 광업 식료품 섬유·의복 화학·석유 금속 수송기계 전기기계

기타설비기계 기타제조업 전력·가스·수도 건설업 통신업 운송업 기타서비스업

- 3 . 4 - 3 . 2 - 3 . 2 - 3 . 5 - 2 . 9 - 3 . 3 - 2 . 6 - 2 . 2

- 3 . 0 - 3 . 0 - 2 . 1 - 3 . 1 - 2 . 3 - 1 . 8 - 3 . 7

<표5> 법인소득과세10% 인하에따른

각산업별자본비용의변화

(단위: %)

자료: 내각부(2002) 『경제재정백서』p . 1 4 9 .



21) 이때국내저축을통한경로인가해외자본유입을통한경로인가에따라자본축적의정도가다르기때문에무역수지등에미치는영향은다소
다르게나타난다. 동백서에서는자본축적의원천으로서국내저축을상정하는경우(케이스2 a )와, 해외저축이국제간의자본수익률등의차
이를반영하여나타나는경우(케이스2 b )로나누어시뮬레이션을하고있다. 내각부(2002, pp.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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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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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산업의 자본투입량이 증가하게 되면 자본투

입량이 감소하는 산업이 반드시 있게 되므로 생산

량에미치는효과는한정적이다. 이에비해케이스

2에서는자본비용의하락에 따른자본재의수요증

가가자본축적에영향을미치게되고, 이것이생산

량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므로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결과를보이는것이다. 

산업별 재화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케이스

1과케이스2에서광업과 정부부문을제외하고모

든 산업에서 재화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나, 케이스

2에서는케이스 1보다도재화가격이보다큰 폭으

로 하락하고있다. 이는자본요소가격의하락이제

품가격의저하로연결되는효과가케이스2에서상

대적으로크게나타나고있음을의미한다.

무역구조에미치는영향을보면, 케이스1에서는

기타설비기계, 수송기계등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

는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

되어무역수지가악화되는결과를보이고있다. 반

대로 기타서비스업, 섬유·의복업등 생산량이 증

가하는 산업에서는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

되어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결과를 보인다. 이와는

달리 케이스 2에서는 전기기계, 수송기계등 대부

분의산업에서수출과수입이모두증가하고있다.

그 결과 무역수지가개선되는 산업과 악화되는 산

업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수송기계산업에서는

무역수지가 개선되나, 광업, 기타제조업등에서는

악화되고있다.

마지막으로경제성장및 경제후생에미치는영향

을 보면, 케이스1에서는실질G D P와 경제후생이

거의변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나지만, 케이스2에

서는 실질 G D P가 2.8% 증가하고경제후생 수준

도 G D P대비0.8% 증대하는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케이스 1에서는자본을 포함한생산요소의

총량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므로, 어떤산업의

생산량의증가는 다른 산업의 생산량의 감소에 의

해 상쇄되기 때문이며, 케이스 2에서는 생산량의

증가에대응하여실질G D P가 증대하기때문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법인소득과세

의 인하에 따른 자본비용의 하락은 자원배분에의

영향을 통해 다방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

② 자본량이일정한경우에는산업간의자원재배

분에머물게 되므로생산량에는거의영향을 미치

지 못한다고하는점, ③자본축적을고려하면, 소

득의 증가가 저축·투자의 증가를 가져와 자본스

톡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각 산업의 생산량 증대

와 실질 G D P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된다고 하는

점이다
2 1 )

.

법인소득과세의 효과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서는법인소득과세의변경에따른거시경제적인영

향을파악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한분석은응용일

반균형분석( C G E )모델이널리응용되고있다.



22) 이에비하여영국의경우는세율1 0 %를적용받는소득계급이전체의10% 정도이며, 22%의세율적용을받는소득계층이약8 0 %를차지하
는분포를이루고있다고한다(내각부(2002, p.102)).

23) 1 9 9 8년에는급여소득자에서차지하는소득세비납세자비율이일시적으로2 5 %까지상승하였다. 이는1 9 9 8년에한하여소득세를대상으로
총액2 . 8조엔의특별감세(본인3 . 8만엔, 부양가족1 . 9만엔)가실시되었기때문이다.  

8 6 2 0 0 3 년1월호

해외
동향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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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일본소득과세에대한평가와시사점

1. 개인소득과세에대한 평가와 시사점

일본의 조세정책은 1 9 5 5년 이후의 자민당 장기

집권과 함께 감세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소득세감세정책이중심이된다. 일단감

세가이루어지면증세로되돌리려할 때 심한조세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데, 일본에서는이러한 조세

저항을 무릅쓴 정책보다는 공채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을 실시하여 왔다. 그 결과 일본의 공채 누적

규모는 2 0 0 2년 1 2월 현재 약 7 0 0조엔 규모로

G D P의 1 4 0 %에 이르는 실정이다. 문제는이러한

재정상황의 개선 여지가 그리 희망적이 아니라고

하는점이다. 

일본은 1 9 9 0년대의 평성불황시기에도경기대책

의 일환으로과세최저한의인상과세율의인하를통

한 계속적인감세정책을실시하여왔다. 1989년조

세총액에서 차지하던 소득과세의 비중이 6 8 . 1 %로

서 2 4개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던 것이,

1 9 9 9년에는그 비중이5 0 %로 하락하여OECD 평

균인4 7 . 3 %를 약간웃도는수준으로까지하락하고

있다. 이와같이소득과세의비중이 내려간 이유로

는 ① 1 9 9 0년대경기침체② 소비과세비중의증가

③ 개인소득세감세정책과1 9 9 0년대후반의법인세

율의인하라는세가지를들수있다. 1990년대경기

부양정책의일환으로실시된소득세감세정책은경

기회복으로이어지지 않았고, 개인소득과세의비중

을감소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여왔다.

현행 일본 개인소득과세의 특징으로서 다음 두

가지를지적할수 있다. 

우선들 수 있는것이개인소득과세의경우최저

세율적용소득계층이많다고하는점이다. 일본은

1 9 9 9년 항구감세정책의결과일본의현행소득과

세의세율구조는10%, 20%, 30%, 37%의4단계

누진구조로 되어 있다. 이 중 1 0 %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소득계층에 전체 급여소득자의 약 8 0 %

가 포함되고있다
2 2 )

. 소득계층(급여수준)별납세자

분포와소득세액의납세액을보면, 2000년연수입

7 0 0만엔이하의납세자는전체납세자의8 1 . 1 %를

차지하는 데 비하여 소득세납세액은 3 9 . 1 %에 지

나지 않고, 1000만엔 초과의 소득계층은 전체 납

세자의6 . 4 %에 지나지않는데 비하여소득세납세

액은4 1 . 3 %를 차지하고있다. 

다음으로 일본의 개인소득과세의경우 비납세자

의 비율이 높다고 하는점을들 수 있다. 취업자에

서 차지하는 소득세 비납세자 비율은, 1990년

25.2%, 1995년23.0%, 2000년2 6 . 0 %를 기록하

고 있으며, 급여소득자에서차지하는 비납세자 비

율은, 1990년 14.0%, 1995년 14.8%, 2000년

1 8 . 9 %에 달하고 있다
2 3 )

. 소득계급이 낮을수록 비

납세자의비율이많게되는것은당연하다고할 수

있으나, 일본의 경우 중간소득층에서도 비납세자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예를 들어 5 0 0만엔 초과



24) 주요국의·전업주부+자녀2인’세대과세최저한을계산한결과를보면, 미국이3 1 5 . 3만엔, 영국이1 3 7 . 8만엔, 독일이3 8 3 . 3만엔, 프랑스가
2 9 8 . 1만엔이다(내각부(2002), p.107).

25) 인적공제1 5 2만엔은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배우자특별공제, 부양공제각3 8만엔을합한금액이고, 특정부양공제는고등학생과대학생자녀
를둔세대에적용되는소득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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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0 0만엔이하소득계층의비납세자비율은1 9 9 0

년 0 . 6 %였는데 비하여2 0 0 0년에는7 . 0 %로 상승

하고있다(내각부(2002, p.106)). 

비납세자가많게된 배경에는과세최저한이계속

하여높아져 왔다는 것을들 수 있다. 일본의과세

최저한은‘단신세대’가 연수입 11 4 . 4만엔, ‘전업

주부+자녀2인’인 세대는 3 8 4 . 2만엔에 이른다
2 4 )

.

일본 급여소득자의 과세최저한은 급여소득공제

( 1 3 0 . 8만엔), 인적공제( 1 5 2만엔), 특정부양공제

( 6 3만엔), 사회보험료공제( 3 8 . 4만엔)를합계한금

액이다
2 5 )

. 일본의 과세최저한이 높게 된 이유는

1 9 8 0년대 이후세제개정에서 각종 공제의 인상이

계속적으로이루어져왔기때문이다. 1987년의배

우자특별공제의 창설, 1989년과 1 9 9 5년의 각종

공제의 확충에 따라 특히 전업주부세대의 과세최

저한이큰 폭으로인상되었다.

이상의 특징으로부터 개인소득과세에있어 납세

자의공동화가심하게발생하고있다는것을알 수

있다. 개인소득과세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기간세

로서의 위치를 재정립하고자배우자특별공제의폐

지와 과세최저한의 인하 등이 개인소득과세 개혁

의 골자가된다. 배우자특별공제의경우2 0 0 4년부

터 그 폐지를예정하고있다.

일본의 개인소득과세가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에 대해생각하여보자. 계속적인감세정책의결과

일본의 개인소득과세가 비록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낮다고는하나<표1 >에서보듯이우리나라

는 국세수입에서국세소득세의비중이2 1 . 6 %로서

일본에 비하여도 훨씬 낮은 수준이고, 국민소득에

서 차지하는국세소득세의비중을 보아도 3 . 9 %로

서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1 9 9 9년 우리나라 소득과세 비중은

2 9 . 9 %로서 OECD 29개 국가 중 2 9위로서 최하

위를기록하고있으며(OECD 평균은47.3%), 이

중 특히 개인소득과세의 비중은 1 9 . 1 %로서 비중

면에서 볼 때 OECD 평균3 5 . 2 %의 약 절반정도

에 불과한실정이다. 

이는우리나라소득세제의열악성을보여주는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소비·자산과세의균

형을 통한 공평성과 효율성의 달성을 추구한다고

하는점을받아들인다고하면, 위에서언급한조세

구조로부터도명백하게알 수 있는바와같이우리

나라국세에서 세원의 충실을 도모해야 할 분야는

개인소득과세분야라고할것이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2 0 0 3년 1월부터의소득세법개정과함께교육비와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주택자금등 연말정산관련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일본의 소득과세 비중이 내려간 이유로서는 ①

1 9 9 0년대 경기침체, ② 소비과세 비중의 증가, ③

개인소득세감세정책과1 9 9 0년대후반의법인세율

의인하라는세가지를들수있다. 



26) 보다구체적으로보면, 근로자의료비소득공제한도의확대(연3 0 0만원에서5 0 0만원으로), 건강진단비를의료비소득공제대상에포함시킴,
부양가족교육비공제한도의 확대, 자동차보험과암보험등 보장성 보험료공제한도의 확대( 7 0만원에서1 0 0만원으로), 주택자금관련이자
상환액의 공제한도 확대( 3 0 0만원에서 6 0 0만원으로), 신용 및 직불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한도 확대를 들고 있다. 『동아일보』
(2002.12.24). 

27) 국세청(2001) 『국세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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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각종공제한도를 크게확대할 것이라 하고 있다
2 6 )

.

공제한도의인상을통한소득세의소득분배적기능

도 중요성이있다고하겠으나, 소득세가제대로 정

착되기도전에공제한도의인상또는과세최저한의

확대조치로인한비납세자의증가나최저세율적용

납세자의증가가소득과세의공동화로이어질가능

성도배제하지못할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 상위

1 0 %의인구가결정세액의7 5 . 2 %를납부하고있는

데 반하여 하위 1 0 %의 인구는 0 . 1 %를 납부하는

데 불과하다( 2 0 0 0년). 이는 결정세액의 대부분을

상위10% 계층이납부하고있음을 의미한다
2 7 )

. 이

러한 실정으로부터도개인소득과세의공동화 가능

성이염려된다.

앞서언급하였듯이일단감세정책을실시하고나

면 증세가 필요한 경우에 심한조세저항이나정책

협조의 어려움으로이를다시 인상하는 것은상당

한 진통이따른다. 일본에서계속하여소득세감세

정책을실시하여왔다고하더라도이는그 동안소

득세나 법인세 등 직접세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소득세비중을줄이고그 대신에소비세등의간접

세의비율을높인다고하는차원(직간비율의조정)

에서세제개혁을실시하여왔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반대 방향의 개

혁, 즉 소득과세 등 직접세의 비율을 높여가는 세

제개혁이 앞으로의 소자녀화나 고령화에 대비한

바람직한 방향이 된다. 일본에서는소득과세 비중

이 높은데도 현재 소득과세의 공동화문제가 대두

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일본의경험을반면교

사로서고려한다면우리나라에서도소득과세의공

동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본으로부터

얻을수 있는중요한시사점이다. 

2. 법인소득과세에대한 평가와 시사점

1 9 9 0년대후반법인세율인하에따라일본법인

소득과세의 법정 실효세율은 4 0 . 8 7 %로서 미국이

나 독일에 비해 그리 높지 않은 수준으로 되어 있

다. 그렇다고는하나제3절에서본 바와같이법인

활동시 실제로 부담하는 세부담률은 일본이 다른

주요국에비해높게나타나고있다. 법인세부담이

기업의 경제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는 분명하지 않으나 거품경제의 붕괴와 함께 일본

은 법인세수가크게하락하여왔다. 일본국세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수입은 거품경제가 한창이던

1 9 8 8년도에 3 5 . 3 %까지 상승하였다가 1 9 9 0년대

에 들어 거품경제가 붕괴하면서 법인세수의 비중

도계속하여하락하여2 0 0 0년에는약 20% 정도로

떨어지고있다. 

일본에서이러한법인세수의감소와함께법인과

세의문제로 지적되고 있는것이 결손법인의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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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법인세의 공동화이다. 이는개인소득과세

의 공동화문제와같은맥락으로볼 수 있다. 2000

년 적자법인(결손법인)이 6 8 . 4 %를 차지하고 있

다. 또이익계상법인중 자본금1억엔미만인법인

이 3 0 . 9 %를 차지하며, 이들이납부하는 법인세는

전체법인세액의3 3 . 4 %이다. 이에비해전체법인

수의 0 . 0 3 %에 불과한 1 0 0억엔 이상인 법인이

3 5 . 8 %를 납부하고 있다. 이러한법인과세의공동

화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 일본 법인세제개혁의

중요과제이다. 

OECD 국가와비교할때 1 9 9 9년 우리나라법인

소득과세의 비중은 10.9%로서 OECD 평균

1 2 . 1 %에 비해 약간 낮은 구조로 되어 있다( 2 9개

국 중 1 8위). 국세법인세세율은 <표 4 >에서 보듯

이 2 7 . 0 %로서 국세수준에서만 본다면 일본보다

약간낮은수준이고, 다른선진국에비해서도높은

수준이아니다. 이러한실정을감안한다면, 선진국

과 비교하여서는법인세를 낮추는 개혁은 그리바

람직하다고하기어렵다. 

그러나우리와경쟁상대에있는다른국가들과법

인세율을비교하면그리 낮은수준은 아니다. 아시

아 국가의법인세율을보면, 대만25.0%, 싱가포르

24.5%, 말레이시아28.0%, 태국 30.0%, 그리고

필리핀은 3 2 . 0 %이다(내각부(2002, p.130)). 이들

세율과우리나라의법인세율2 9 . 7 %와 비교하면(지

방세 부담세율 2 . 7 %를 합한 수치), 우리나라가그

리낮은세율이아님을확인할수있다. 

이렇게본다면법인세율의인상이나인하를통한

법인세부담률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그리 쉬

운 일이아니라는점을알 수 있다. 나아가제3절에

서 본 바와같이법인이실제로얼마만큼을부담하

는가의 실제 부담세율에 기초한 분석이나, 법인세

율의 조정이 경제성장과 후생수준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갖는가에관한분석도중요할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반균형모델을 이용한 법인과

세의 경제효과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인실

外( 2 0 0 2 )에서는 한국 계산가능 일반균형모델

(Korean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KOCGE)을 이용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있다. 이들에의하면, 우리나라법인세제

도의 문제점을 법인세의 세율수준과 더불어 기업

형태별, 자금조달별, 자금조달형태별로 세금부담

이 다르다는소위 조세차별에의한 비효율을 지적

하고있다. 이연구에서제시하는주요한것으로는

(pp.75~84), 법인세의세율인하시발생하는세수

감소의 보전은 소득세나 소비세의 인상보다는 세

출을 줄이는 것이 후생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점,

법인세의 폐지는 효율성과 저축 그리고 노동공급

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나아가이 연구에서는모델에 의한도

출은 아니지만 법인세의 개편방향으로서, 조세감

면제도의 정비, 조세지출제도의 활성화, 법인세율

의 인하와이중과세조정, 결손금공제제도의선진

해외
동향
해외
동향

법인세부담이기업의경제활동에얼마나영향을미

치고있는지는분명하지 않으나거품경제의붕괴와

함께일본은법인세수가크게하락하여왔다.



28) 일본의법인과세개혁에관해서는국중호·한상국( 2 0 0 2 )에서자세히다루고있다.
29) 이때이인실外( 2 0 0 2 )에서언급하는개혁내용도참고가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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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향
해외
동향

국 수준 개선, 구조조정지원 세제의 상시화, 연결

납세제도의 도입, 법인세율의 인하와 기업과세제

도의간소화, 그리고준조세의정비를들고있다. 

본고는일본법인과세의기본입장이나그 분석내

용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법인과세에 주는 시사점

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분석에 기초한 시

사점제시에는한계가있다. 여기서는일본의법인

소득과세가 처하고 있는 상황 및 법인소득과세의

개혁과 관련하여, 국세법인세와지방세법인과세의

과세원리를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그시사점으로지적하고자한다
2 8 )

.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에서는 법인과세의 공

동화가 심하고, 국세법인세와지방세법인사업세가

같은 과세베이스로 되어 있어 국세와 지방세에서

심한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법인소득과세의공

동화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개혁으로서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외형표준과세의 도

입 논의이다. 그배경에는국가수준에서의법인세

와 지방 수준에서의 법인과세의 과세논리를 다르

게적용하고자하는의도가있다. 

일본 세제조사회는 국세법인세의 경우 세율인하

는 어느정도달성되었다고보고있어앞으로는과

세베이스를 확대하여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그 중점을두고있다. 그방향으로서지방법인

과세로서현재의법인소득(이득)으로되어있는과

세표준을 법인의 외형을 기준으로 과세베이스로

하는 개혁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2004년부터

는 자본금1억엔이상의기업을대상으로외형표준

과세를도입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기존기업

으로부터반대가있어그 실현에상당한진통을겪

고 있는것이현 실정이다. 이는일단어떤제도가

실현되면 그것을 개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를 보여주는좋은예이다. 국세및 지방세 관련법

인과세의균형있는구축이 필요한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의 법인사업세와 같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

도록하는교훈을얻어야할 것이다.

우리나라는지방의소득과세로서법인에대한과

세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세법인세에

서는 기업활동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현재와 같은법인이익에 대한과세로 하여법인세

세율과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2 9 )

. 나아가 앞으로 지방공공서비스

의 편익에 대한 부담으로서우리나라가법인 관련

지방세의 도입을 검토하는 경우 법인지방세로서

안정적인세수확보를위한외형표준과세의확립이

중요할것이다. 현행일본의법인사업세와같이법

인의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세수의 불안정성

을 가져오게 될 것임은 지금 일본이 처한 상황이

여실히보여주고있음을직시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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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 선 중 서울시립대학교세무대학원

제 1 장 서론

소규모기업
1 )

의 발전은 경제의 균형생산과효율성을제고하고고용을 증대시키는등 중요

한 역할을담당하고있다. 이러한소규모기업의중요성
2 )

은 각종연구를통해다각도로인식

되어왔으며, 정부에서도수많은정책을통해소규모기업에대한지원
3 )

을 아끼지않고있는

실정이다. 이는세법의경우도예외가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등에서소규모기업에대한각

종 지원법률이마련되어시행되고있다. 하지만, 이러한세제상 혜택은그 절차의 복잡성이

나, 최저한세의적용
4 )

등으로큰 효과를보지못하고있는것도현실이다.

이러한상황에서소규모법인에대한보다효율적인지원책의하나로제시될수 있는것이

바로본 논문에서소개하는선택적조합과세제도방식이다. 소규모법인에게미국식조합과세

(Partnership Taxation) 방식을적용받을수 있는선택권을부여하여, 사업초기에는조합과

세 방식을택하여손실을주주개인의여타소득과합산하고, 차후기업이안정적성장시기

에 진입한후에는일반법인세법에의해과세받을수 있도록하여소규모법인에게개인기업

과 법인의세법상이점을최대한활용할수 있도록하는제도이다. 즉, 사업초기에발생하는

세법상 손실을 당해연도의개인소득세에서즉시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소규모법인투자에

따르는파산위험일부를과세당국이부담함에따라투자활성화를꾀하도록하는제도이다.

*본논문은한국조세연구원이개원1 0주년기념으로시행한전국대학(원)생대상논문현상공모에서우수작으로입선한논문입

니다. <편집자주>

1) 소규모기업이라함은흔히사용되는중소기업보다제한적규모의법인을일컫는것으로서, 이에대한설명은본문의제2장에

서보다자세히언급하고자한다. 

2) 이동호( 1 9 9 3 )는중소기업의중요성으로서“자유경쟁체제촉진에따른기술혁신의가속, 의사결정신속에따른경기변동의충

격흡수, 그리고고용증대등”을들고있다.

3) 현행소규모법인에대한지원은중소기업기본법등에의한금융지원, 세제혜택등이있다.

4) 현행조세특례제한법1 3 2조에서는중소기업의경우과세표준의 1 2 %에미달하는 세액상당부분은감면등을 배제하고있다.

이는1 5 %의법인세율을적용받는대부분의소규모법인이3 %밖에감면을받지못하도록제도적으로정해진것으로서, 이는

감면규정적용및계산상의복잡성과더불어소규모법인의조세지원제도이용을방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전국대학(원)생현상논문공모우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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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법인에대한선택적조합과세제도에관한연구▶▶

본 논문은소규모기업중 법인형태를취하는기업에게최근활발히논의
5 )

되고있는미국식

조합(Partnership) 과세제도를선택적으로적용받을수 있는권리를 부여하여, 소규모법인

에 대한세제상혜택
6 )

을 제고하는새로운법규를도입하고자하는목적을가진다. 다만, 조합

과세제도의적용에있어, 세법을제외한여타법률에서는통상적법인과동일하게인식된다

는소규모법인의특성상일반적인조합과세제도방식을그대로적용할수는없을것이다
7 )

.

따라서현재논의되고있는미국식조합과세제도(Partnership Ta x a t i o n )와는별도의차

별적법률마련을전제로하여, 그와유사한과세구조를가지는소규모법인만의선택적조합

과세제도를도입하는방안을중심으로논하고자한다.

이를위해서 소규모법인과세제도에대한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현행우리나라소규모

법인에대한실태를분석하여그 문제점을제시하고, 현재시행되고있는조세특례제한법상

소규모법인에대한지원책등의대안또는병행제도로서의국내현실에맞는입법안을제시

하는것을그 목적으로한다.

본 연구는 우리세법상의문제점에대한개괄을 넘어, 소규모법인에대한선택적 조합과

세제도의 기본 틀과 제반 거래에 관한 규칙의 제정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본원칙을 제

시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본원칙은 조합과세 형태를 선택한 소규모법인

과 관련하여발생할 수 있는거래의단계에 따라구체적인거래유형을 설정하여실무적으

로 운용가능한규칙을도출할수 있도록 구성하는데 초점을맞추고있다. 따라서각 거래

별 조세효과를논함에있어본 논문은사례를 병행하는방법을취하였다. 또한관련세제에

대한지식과 운용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않고 기업의 실제 운용사례가 흔치않은 환경에

서의새로운 제도의 도입에는초기단계에서가능한 한 기본 골격을 간결하게갖추는 지혜

가 필요하므로일반 법인세법또는 소득세법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이를

준용하도록제시하였다.

본 논문은5장을전체기본구조로하고있으며, 주제장인제4장에서제시된운용사례는미

5) 최용선(2002); 김진수·김재진(2000); 이창희(2001); 안창남(2001); 이준규·이은상( 2 0 0 1 )은 미국식 조합과세제도

(Partnership Taxation)에대한도입필요성을제시하였으며, 재정경제부에서도중장기세재개편방안( 2 0 0 1 )에서파트너쉽과

세제도도입에관한방안을제시하고있다.

6) 사업초기에발생하는손실을투자자의개인소득에서직접비용으로처리함으로써나타나는절세효과를통해소규모법인의

투자유치를촉진할수있다는것을근간으로한다. 이러한투자유치효과이외에도이중과세의완전제거등의효과가있으

며, 제2장에서이에대해보다자세히논하고자한다. 

7) 현재논의되는미국식조합과세제도는세법에서만당해기업을미국식조합형태로보는것이아닌일반법률에서도미국식조

합형태로보는것을전제로한다. 즉, 당해기업형태를채택한기업은법적으로그수익과비용의처리에있어엄격한규제를

받는일반법인과는달리회계적으로쉽게측정할수없는인적구성요소등에의해그수익과비용의배분에보다유연한형태

로기업을운용할수있다는점이장점으로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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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사례를도입안에맞추어재구성하였다
8 )

. 

제1장에서는연구의목적과 방법을 기술하였고, 제2장은소규모법인에대한선택적 조합

과세제도의의의와각종이론을살펴보았다. 그리고제3장은현재우리나라의소규모법인에

대한과세실태파악과더불어, 이에대한문제점을제시하고소규모법인에대한선택적조합

과세제도도입필요성을제시하였다. 제4장은본 논문의 주제장으로서각종 필요에 의해

도입되어야하는소규모법인의설립부터청산에 이르는거래의 단계에 따라선택적 조합과

세제도의 운영에따른과세방법의기본구조및 원칙을제시하여실정법상도입시그 방안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제5장은앞서논한소규모법인에대한선택적조합과세제도도입방안

을요약·정리하면서본 연구의한계와앞으로의연구방향을제시하면서마무리지었다.

제 2 장 선택적 조합과세제도의의의및 이론적 배경

본장에서는우리가도입하고자하는소규모법인에대한선택적조합과세제도의기본적개

념과특성을정의하고, 일반적이론에입각하여당해제도의도입필요성을밝히고있다. 이

를 위해서제1절에서는세법상소규모법인및 선택적조합과세제도의정의, 그리고각 기업

형태들과의비교를통한소규모법인의특성을전개함으로써우리나라에서는아직까지생소

한 제도인 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의기본적 개념을 정리하였다. 제2절은

현재 소규모법인에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를시행하는 미국의 도입배경과 법인 실체에

대한일반적 이론인법인의제설및 법인실재설에입각한소규모법인의실체를세법상 어떻

게 보아야하는지를정의하고있다. 마지막으로제3절에서는선택적조합과세제도의일반적

인장점과단점을열거하고이러한특성을가진제도의도입 필요성을밝힌다. 

제 1 절 소규모법인에대한선택적조합과세제도의의의

1. 소규모법인에대한선택적조합과세제도의정의

(1) 소규모법인의정의

전국대학(원)생현상논문공모우수작

8) 본논문의구성및체계는“최용선, 「조합과세제도도입방안」, 『도시과학논총』, 2002”의구조를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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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소규모법인에대한선택적조합과세제도를채택하고있는미국의경우IRC §1 3 6 1에

서는 소규모법인( S - C o r p o r a t i o n )을 Subchapter S의 선택을 한 소규모사업법인( s m a l l

business corporation)으로정의하고각요건들을세법에서규정하고있다
9 )

. 

이에대응하여현행우리나라의법체계상으로는조합과세제도의적용을받을수 있는소규

모법인을중소기업기본법상의소기업에해당하는법인으로정의내릴수있다. 즉, 소규모법인

에 대한규정을별도로정하지않는우리의세법상소규모법인에대한명확한정의를찾을수

는 없으나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3조에서중소기업의범위를“실질적인독립성이있는중

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제2호의규정에적합할것”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 세법상소규

모법인역시중소기업기본법상의소기업에해당하는법인으로정의내릴수있을것이다.

중소기업기본법은다음에제시하는각 항목별요건
1 0 )

을 만족하는기업중 <표1 >의 종업원

수기준에따라소기업을구분하고있다.

1) 제외대상기업

상시근로자수가1천인이상인기업과다음의상시근로자수·자본금또는매출액의규모

가 기준에 적합하지않은기업, 그리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규정에 의한대규모

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은대상에서제외한다.

2) 주된사업기준

하나의기업이2 이상의서로다른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산정한매출액중 매출액의

<표1> 업종별소기업의 종업원 수 기준
11 )

구분 종업원수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5 0인이하

기타 1 0인이하

9)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Subchapter S”는 미국 연방법의 2 6번째 체제(United States Code Title 26)인연방세법( I n t e r n a l

Revenue Code: 통상I R C )의 1 3 6 1조에서1 3 7 9조까지를규정한절이다. 이는소득세법(Sub-title. A - Income Taxes) 제

1장기본세및특별부가세(Chapter 1 - Nomal Taxes and Surtaxes) 중1 9번째절인소규모법인및소규모법인주주에대

한조세규정(Subchapter S - Tax Treatment of S-Corporations and Their Shareholders)을의미하는것으로서미소득

세법중소규모법인및당해주주들에대한세법상의규정들을총괄하는뜻으로사용된다.

10) 중소기업적용요건과동일하며, 이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3조에서7조까지그내용을규정하고있다. 

11)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8조[중소기업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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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가장큰 사업을주된사업으로본다.

3) 종업원이되는상시근로자기준

소기업과 중기업의구분에 기준이 되는종업원은 상시근로자를말하며, 이는근로기준법

제1 4조의규정에의한근로자중“일용근로자, 3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근로하는자, 그리

고기술개발촉진법규정에의한기업부설연구소의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자를말한다.

4) 자본금및매출액, 종업원수기준

소규모법인에부합하는자본금및 매출액, 또는종업원수 기준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3조와관련한별표에서나타내는바와같다.

우리나라에있어세법상소규모법인에대한정의는잠정적으로상기와같은중소기업기본

법상의소기업에해당하는법인으로정의내릴수 있다. 그러나실제로소규모법인에대한선

택적조합과세제도가도입된다면, 이러한정의는세법규정의일부로서여타법정요건을충

족하는 의미를 가질 것이다. 즉, 세법상소규모법인에대한선택적 조합과세제도가도입된

후에는중소기업기본법상의소기업해당법인과더불어차후제4장에서살펴볼당해법인의

소유주주수또는업종요건을만족하는법인으로정의내려질수있을것이다. 

(2) 선택적조합과세의정의

선택적조합과세제도라함은 법정하는소규모법인에게소득세법상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와

유사한형태로과세받을수있는선택권을부여한제도를뜻한다. 여기서세법에서정하는소규

모법인은세법을제외한기타법률에서는일반법인과동일한취급을받는다. 이는세법에서예

외적으로조합과세형태로과세받을수있도록하여, 당해자격을선택하면특수한경우를제외

하고는법인세에서규정하는납세의무를지지않는다. 미국I R C의Subchapter S에서기술한소

규모법인에대한과세제도와유사하며, 조합과세형태를선택한소규모법인에서발생한소득은

법인단계에서는어떠한납세의무도지우지않고, 바로개인주주에게유입되어개인소득세로만

최종과세된다. 즉, 법인과개인간의완전한이중과세제거는물론이고, 차후상세한설명을하

게되는사업초기의위험제거라는커다란이점을소규모법인에게부여하는제도라할수있다.

전국대학(원)생현상논문공모우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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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규모법인에대한선택적 조합과세제도의특징

일반적으로사업은여러가지형태의기업에의하여이루어질수 있으며, 현행세법상으로는

개인기업과법인기업을그 사업형태로들 수 있다. 하지만, 본절에서는미국의파트너쉽과소

규모법인에대한선택적조합과세제도가현행세법상에도입된다는가정하에, 분류형태를개인

사업(Sole Proprietorships), 파트너쉽(Partnership), 소규모법인(S-Corporation), 그리고일반

법인( C - C o r p o r a t i o n )으로나누어각각의특성을소규모법인과비교하여설명하고자한다.

1) 개인사업과소규모법인

개인사업이란한 사람의 개인에 의해영위되는 사업형태로서보통 개인들이새로운 사업

을 시작할때 선택한다. 개인사업은그 개인과별개의 과세단위로취급하지않으며, 사업에

따른이익과손실은개인의종합소득세신고에의하여직접보고되어진다. 

개인사업은소규모법인형태를 포함한 여타사업형태와비교해 볼 때, 가장큰 장점은설

립과청산이사업형태중 제일자유롭고, 사업자가아무런조세상의효과없이자금을투자하

거나빼낼수 있다는것이다. 비록사업과관련하여별도로기장을하고은행계정을유지하

지만, 기장은일반법인에비해엄격한절차및 감시를받지않으며, 은행계정도개인소유이

므로어떠한조세효과나법률상의제약없이자유로이인출할수 있다는점은개인사업형태

를선택하는이유가된다.

그러나 개인사업의 경우는 소규모법인에비하여 단점으로 대두되는것은, 사업자의무한

책임성과사업자 자신을 피고용인으로인정해주지않는다는것이다. 법인이아닌개인이라

는 점으로사업에 관련한계약또는의무는한계없이개인이모두책임을지는위험성이있

으며, 자가근로에의한대가를필요경비로인정받을수 없다는점은개인사업을선택하지않

는이유가되기도한다.

2) 파트너쉽과소규모법인

파트너쉽이란둘 이상의개인이나기업에의해영위되는사업을의미한다. 함께사업을하

고자하는동업자나친척또는부동산개발과관련하여사업상이익과비용을분담하려는투

자집단등이선택하는형태이다. 이는현행과세제도상공동사업자와유사하나동일한형태

는 아니며, 차후미국식조합과세제도가도입될가능성이있으므로미국의파트너쉽을그 비

교대상으로가정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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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쉽은납세신고의주체이기는하지만, 납세의주체는 아닌 도관( c o n d u i t )으로 기능

한다. 즉파트너쉽의소득, 비용, 세액공제등은모두파트너에게보고된다. 따라서, 파트너

쉽은매년영업실적을보고하는신고서
1 2 )

를 제출하고, 파트너들각자에게소득등의배분보

고서
1 3 )

에 의해통보되어, 개인의종합소득세신고시합산하게된다.

이는소규모법인이조합과세 형태를 선택하였을 때와유사한 형태이지만, 파트너쉽은개

개인의성격이짙은인적회사회사인데 비해, 소규모법인은비록외형면에서작다고는하나

상법상물적회사라는것이가장큰 차이점이라할 수 있다. 즉, 상법상물적회사인파트너쉽

은 개인기업과마찬가지로파트너들이무한책임을지므로, 이러한특성이 소규모법인과비

교해가장큰 단점이라할 수 있다. 비록특수한파트너쉽형태의경우무한책임을지지않으

나 무한책임파트너쉽(General Partnership)의경우에는예외없이모든파트너들이연대

하여무한책임을지도록되어있어이에대한 위험부담을회피할수없도록되어있다
1 4 )

. 

반면, 소규모법인과비교한파트너쉽의장점은소득과 손실의분배비율및 기타분배비율

에 유연성( f l e x i b i l i t y )을 가진다는것이다
1 5 )

. 소규모법인은주식및 지분의 소유비율로써그

분배비율을정할수밖에없지만, 파트너쉽은계약또는협약에의해소득, 손실, 그리고분리

과세되는각종비용들의분배비율을정할수 있어법에서규정하는범위내에서는자유로이

세무계획및전략을세울수 있는기회를부여하고있다.

3) 일반법인과소규모법인

일반법인과소규모법인은세법이외의제도에서는동일한법인으로취급받지만, 세법에서

만 이를다르게 취급한다. 세법상법인의 사업형태는 일반법인과소규모법인으로나눌수

있다. 일반법인의경우매사업연도이익에대하여법인자체를납세의무자로하여과세가이

루어지는데 반하여, 소규모법인은조합과세선택권을행사하였을때는파트너쉽형태와유

사하게주주들의소득으로각종이익및 손실이 귀속되어각 주주들에게과세되어진다. 즉,

소규모법인은채무이행계약에대해서는일반법인과같이유한책임성을지니지만, 조세채권

에있어서는일반법인과달리납세의무를지지않는다. 

12) 미국의경우Form 1065

13) 미국의경우Form 1065의Schedule K-1

14) 파트너쉽형태중하나인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의경우에는그구성원들이유한책임성을지니고있다.

15) 김재문( 1 9 9 6 )은 미국의 S - C o r p o r a t i o n이 Partnership 에비해불리한 점으로 세제상 엄격한 제한(사원/주주의수, 주식의

종류등)에의해 S - C o r p o r a t i o n으로서의자격을쉽게잃을수있다는점을하나의단점으로들었다.

전국대학(원)생현상논문공모우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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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과세형태를선택할수있는소규모법인의특징

위에서각종사업형태와비교한소규모법인만의특징을나열하면다음과같다.

① 과세형태의선택권부여: 일반법인세과세또는조합과세

② 상법상물적회사: 유한책임성(일반법인과유사)

③ 분배비율의경직성: 주식및지분의소유비율로서분배비율결정(일반법인과유사)

④ 조합과세형태선택시법인세 납세의무없음: 개인주주들의개인소득세로신고(파트

너쉽과유사)

제 2 절 선택적 조합과세제도도입의 이론적 배경

소규모법인에대한선택적조합과세제도도입에대한이론적배경을 논하기위해서는, 먼

저이미오래 전부터실정법으로시행하고있는미국의도입배경을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1 9 4 7년 미재무성은소규모법인과세( Taxation of Small Business)라는연구를 공표하였

으며, 그속에는일정한법인에대해파트너쉽과세를하는것의가부및 비법인기업의재투

자수익에대해과세를하는문제를포함하여소규모법인(법인및 개인의쌍방을포함)에대

한 과세상의불균형문제를시정하기위한각종제안에관한분석이행해졌다. 이어1 9 5 2년

에는이 문제에관해상하양원합동위원회에서소규모법인에대해서는개인사업또는파트너

쉽으로서의과세를, 파트너쉽에대해서는법인으로서의과세를각각선택할수 있도록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를 하였다. 그 뒤 1 9 5 8년 기술적 수정법안( Te c h n i c a l

Amendment Act of 1958)에의하여파트너쉽과세방식과소규모법인에대한선택적조합

과세제도가도입되었다. 

이러한선택적조합과세제도를도입한목적은본래기업형태의상이에서오는세부담불

균형을시정하려는데 의의가있으며이 제도가도입됨으로써소규모법인소득에대한이중

과세문제가완전배제되도록하였다. 이러한원칙은더욱세분되어파트너쉽및 소규모법인

의 소득, 손실, 소득공제, 또는세액공제중 어떤항목들은파트너쉽및 법인형태에관한규

정의적용을 받아야하는반면, 다른항목들은개인(파트너및 주주)에관한규정의적용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파트너쉽 및 소규모법인은 소득세법상 별도의 독립된 납세의무자( a

separate entity)로취급받기도하고, 한편으로는단순히 파트너 또는 주주이익의 집합체

(an aggregate of the interests of partners or shareholders)로서취급되기도한다. 이러

한 파트너쉽 및 소규모법인에 대한 과세원칙들은 각각 연방세법의 Subchapter K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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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hapter S에종합적규정을두고있다
1 6 )

. 

미 연방세법상Subchapter S의규정은기본적으로소규모법인을주주의‘집합체’로 보는

법인의제설에바탕을두고있다. 비록법인이라는형태를띠고있지만, 대부분의소규모법인

의 경우소수의주주로서경영이이루어지므로당해기업의운영형태를볼 때, 개인기업또

는 파트너쉽과유사한 형태를보이기때문이다. 오히려기업운영면에서볼 때는, 같은법인

일지라도일반법인은경영과소유가분리되고수많은주주들이지분을나누어가지므로더

큰차이를보여주고있다고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미국세법에있어서 소규모법인에대한기본원칙은법인의제설을채택하여

소규모법인을주주에대한도관으로보고있으나, 일부조항에있어서는소규모법인을주주

와 별개인 실체로보기도한다. 역사적으로도미연방 소득세법내에서는사업소득(개인, 법

인 포함)에대한소득과세에는법인의제설과법인실재설이병행하여 발전하여왔다. 이 두

가지이론의병존은기업을영위하는데 있어바람직한사업형태를구성할수 있는유연성을

제공한다는이점이있는반면, 세법을적용하는데 있어서임의성과자의성을제공한다는점

에서문제점을야기시키기도했다. 

소규모법인과주주에대한과세문제를기술한미연방세법Subchapter S는소규모법인에

대하여어느이론을적용할것인가에대하여는구체적으로밝히지는않고있다. 하지만소규

모법인에대한양 이론은세법의각 조항에내재되어있고Subchapter S의입법역사와이

이론을현실에적용하여세법판결을하는데 있어서종종인용되고있다. 따라서소규모법

인과주주에대한새로운세제의도입및 운용을위해서는양 이론에대한이해가필수적이

며, 이를토대로 소규모법인에대한선택적 조합과세제도의기본원칙과세부규정들을정립

하여야할것이다.

1. 법인의제설

법인의제설은 개인의사 절대라고 하는 법리 위에서 권리의무의 주체는 자연인인 개인에

한하며, 자연인이아닌법인이권리의무의주체가될 수 있는것은법률의힘에의하여자연

인과같이천부적인 것이아니고 사회적 요청에 따라법률에 의해가설된 것에불과하다는

것이다.

전국대학(원)생현상논문공모우수작

16) 김진수, 김재진, 『파트너쉽과세제도에관한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0.12



재정포럼 1 0 1

소규모법인에대한선택적조합과세제도에관한연구▶▶

따라서 법인의제설에의하면 소규모법인은 단순한 주주들의 집합일 뿐이며, 각 주주들은

주식지분별로 소규모법인의 자산을 공동소유로 보고, 모든 거래결과들을 주식지분에 따라

개별주주에게귀속된다. 이런의미에서소규모법인은법인의 영업활동과투자활동의결과

로 창출되는세금관련정보가주주들의세무신고목적을 위해수집되는하나의 도관으로인

식된다.

즉, 주주에대한 분배소득에대해과세하고 소득지급자는원천징수의무를부여받게 되지

만, 실제수익이주주에게배분되었는지는고려되지않는다. 소규모법인의손실도각 주주에

게 각자의 이익 및 손실의 분배지분에따라분배되어 각자의 세금신고에포함시켜야한다.

또한주주에대한과세시분배소득을그 소득발생의원천에따라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양

도소득등으로 구분하여과세하므로과세절차면에서다소복잡한점은있으나 기업의형태

에따른일반 법인에대한과세와의차별화측면에서는보다타당하다고할수 있다.

이처럼 법인의제설에의한소규모법인의과세는 일반법인의이익및 배당금에대한이중

과세, 그리고사업초기위험부담면에서중요한이점으로작용함으로써소규모법인의설립을

촉진하는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법인의제설의개념은 소규모법인에대한 기본적 원칙

및 주주의출자, 그리고이익과손실을배분할때 주주의과세부담을결정하는데도적합한

이론이라할 수있다.

2. 법인실재설

법인실재설은법인이권리의무의주체로서실질을가지는사회적실존체로보는이론으로

서, 법인은법적·경제적실존체로서자연인인개인과 마찬가지로권리의무의주체가 되고

구성원들의생명과관계없이독립된영속적생명을가질뿐만아니라주주의변동과관계없

이그 동일성을유지하면서계속적인사회활동을영위하고있다는것이다.

따라서법인실재설에의하면소규모법인은주주와는별개의실재하는인격체로인식된다.

앞서밝힌바와같이세법외의목적에서만이아니라세법상으로도주주와소규모법인이별

개의납세자로회계방법을선택하고과세관청에자신의 소득을매년보고하는주체가됨을

뒷받침해주는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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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법상양이론의적용

이러한 두 이론에서소규모법인은세법목적상법인의제설을바탕으로법인실재설을취하

는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해서법인의제설이법인실재설의우위를 점한다고볼 수는

없다. 적어도세법상으로는두 이론은상호보완적인관계로서소수주주들에의한기업운영

방식으로볼 때, 법인의제설을기본틀로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나, 여타법률및 행정상편

의
1 7 )

등에따라법인실재설을결합하여소규모법인에대한선택적조합과세제도하는세제를

뒷받침하는것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 

소규모법인에 대한 특례적인 과세제도를 둔다는 사실 자체가 일반법인과는 다른 형태의

기업을 인정하자는 것이고, 이는 소규모법인을 세법상으로는 도관기업( p a s s - t h r o u g h

e n t i t y )으로 인식한다는 전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이러한 전제의 바탕 위에서 법규정을

구성해나가야할 것이다. 다만, 주주와소규모법인간의거래에서나몇 가지특수한 경우에

서는도관기업이라는전제만으로는기술상의실질규정을반영하기어렵기때문에소규모법

인을하나의실체로규정하는것이현실적접근방법이될 것이다.

제 3 절 조합과세선택소규모법인의특성및 도입필요성

미국의경우1 9 9 6년을기준으로전체법인의4 9 . 8 %가 조합과세제도를적용받는소규모법

인( S - C o r p o r a t i o n )으로나타나고 있으며, 그 수는 2 3 0만개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증가치

를 살펴보면미국의소규모법인선택은 점차그 수가증가하는추세를 보이고 있다
1 8 )

. 이렇

듯 미국에서소규모법인이세무상조합형태의 과세적용을선택하는이유는 다음에서살펴

보는몇 가지장점들을들 수있다. 

1. 조합과세선택소규모법인의장점

첫째, 소규모법인은그 자체로는일반적으로과세되지않으며, 소득은주주에게만과세되

전국대학(원)생현상논문공모우수작

17) 행정상편의라함은, 소득신고에있어조합과세형태를선택한소규모법인이비록납세의무가없다고할지라도신고의무를

두어, 행정상개인소득세감시의편의및개인주주들의납세편의를도모하는것을말한다.

18) 미국국세청(IRS) 자료에따르면, 소규모법인을선택한 기업이 전체법인중 2 4 . 1 %에 지나지않았지만, 1996년기준으로

그비율이 4 9 . 8 %까지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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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일과세형태의이점이있다. 미국의경우법인단계에서의과세와배당후의개인단계에

서의과세사이에이중과세를제거하는장치가없으므로, 조합과세형태를선택한소규모법

인은이중과세를피할수 있다는장점이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는배당세액공제라는이중

과세완화장치가있어미국만큼의세금절감효과를 보기는 힘들지만, 일부나마이중과세를

제거하는이익을누릴수있다.

둘째, 손실은주주의다른소득을상쇄하는데 사용될수 있다. 소규모법인의경우일반법

인에비해상대적으로소득금액이적거나결손이발생할가능성이많다
1 9 )

. 따라서법인의초

기 결손에대한부담을주주인개인에게로유입시킴에따라개인소득세산정시이점을줄 수

있다. 

셋째, 유한책임성을들 수 있는데, 상법상소규모법인은그 형태를 법인으로보기때문에

일반적인개인사업자나, 무한책임파트너쉽(general partnership)과같은무한책임이아닌

유한책임만을진다. 소규모법인은법인이라는법형식에파트너쉽의도관개념을세제상결합

한 것으로서, 세법을제외한기타법률에서는법인으로적용받지만, 과세상으로는소규모법

인 형태라는독특한납세의무자( e n t i t y )로 존재한다. 이로인하여소규모법인의주주는당해

소규모법인에대한채권변제시이점이라할수있는유한책임성을가질수있는것이다.

넷째, 법인보다더 낮은개인소득세율을적용받을수 있다는 것으로서, 개인의소득수준

에따라현행 법인세율보다낮은개인소득세율을적용받을수가있다.

위에서열거한대표적인네 가지장점에도, 개인사업자에비해소규모법인은자본모집이

용이하다는것 등도장점으로제시된다.

2. 조합과세선택소규모법인의단점

소규모법인이조합과세형태를 선택한 경우에 상기와 같은다수의 장점에도불구하고다

음과같은단점을동시에갖는다.

첫째, 소규모법인의모든이익은배당여부에불문하고주주에게바로과세된다. 따라서주주

의세율이높다면배당세액공제가존재하는현행세법상결국높은세액을부담하는것이된다.

둘째, 소규모법인의 주주인 피고용인에게는 일반적으로 면세되는 부가급부( f r i n g e

19) 국세통계연보( 2 0 0 0 )에서는법인의외형별법인세신고현황에서1 0억원미만의사업자는전체인원의6 1 . 9 % ( 1 0 6 , 0 4 9 )임에도

불구하고, 총세액구성비는2 . 9 % ( 2 2 1 , 1 5 1백만원)에불과하다. 이는그만큼소득의규모가작거나결손기업이많음을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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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 n e f i t s )의 지급이불가능하게된다. 주주인피고용인에게제공되는부가급부는법인의소

득계산시에는공제되는반면주주에게는과세된다. 

셋째, 일반적인기업조세전략의하나인 과세연도의선택을 통한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조합과세형태를 선택한 소규모법인은주주와 다른 과세연도를선택할 수 없도록 규정
2 0 )

해

야하므로과세이연등의방법을택할 수 없게된다.

3. 우리나라에서의선택적과세제도도입필요성

우리나라에있어소규모법인에대한선택적조합과세제도도입은상기의 여러장점들 중,

두 번째장점인사업초기발생하는손실을투자자인파트너개인소득에서직접비용으로처

리함으로써나타나는절세효과가가장큰장점으로부각된다. 

일반적으로현재우리나라에미국식조합과세제도를도입하고자주장하는자들은당해제

도의도입으로, 조합형태를취하는기업은손실의주주배분을통해투자유치에상당한도움

을 받을수 있다는것을큰 장점으로내세우고있다
2 1 )

.이러한 장점은위험이큰 벤처기업이

나 단기프로젝트사업등에상당한도움을줄 것으로예상되고, 제도의도입으로이러한사

업들대부분이조합형태로 당해사업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2 2 )

. 그러나, 이는일반적으로

지속적인성장이나타날것으로예상되는제조업등의산업군에속한기업입장에서는그다

지 바람직한기업형태는아닐것이다. 설립시일반법인이아닌조합형태로 기업을설립할

경우, 초기에는손실에대한절세효과로투자자에게매력적으로보일수는있으나, 차후기

업 형태변경의경직성
2 3 )

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는이윤은일반적인법인형태보다더 큰 부

담을투자자에게지우게될 것이다. 따라서미국식조합형태는일반적인산업군에속한기

업들에게는그다지매력적이지못한기업형태로비추어진다. 

전국대학(원)생현상논문공모우수작

20) 주주와다른과세연도를법인을가질수있도록규정한다면, 당해발생하는법인의소득을최대2년가까이이연할수있다.

예를들면, 1월1일이기말인소규모법인에게소득이2 0 0 2년1월2일에발생한다면, 소득의집계는2 0 0 3년1월1일에이루

어져주주들에게분배되며, 그소득은2 0 0 3년 1 2월3 1일에개인에게확정되어과세된다.

21) 최용선, 「조합과세제도도입방안」, 『도시과학논총』, 2002. 2.

22) 미국의한예로서드림웍스( D r e a m W o r k s )나월트디즈니(Walt Disney) 같은제작사들은특정영화의제작을위해유한파트

너쉽(LLP) 또는유한책임회사( L L C )를설립하여그지분을출자하고있다. 이는파트너쉽협약에는무한책임파트너( g e n e r a l

p a r t n e r )인제작사가손실의배분및현금의우선배당권등여러가지편익에있어서우선적으로배정을받을수있도록규

정함으로써그투자유치를제고한것이다. 

23) 파트너쉽형태의기업을다시일반법인형태로전환하기위해서는세법만이아닌상법및여타법령에의거, 파트너쉽의청산

과일반법인의설립등의까다로운절차를거쳐야만한다. 따라서설립당시에파트너쉽으로인가받은기업이차후다시일반

법인으로변경하는것은상당히힘드므로, 경직성이라표현하였다.



재정포럼 1 0 5

소규모법인에대한선택적조합과세제도에관한연구▶▶

현재중소기업에대해조세특례제한법등에서는각종혜택을주고있는실정이나, 그적용

의 복잡성이나최저한세의적용등으로큰 효과를발휘하지못하고있다
2 4 )

. 이러한중소기업

에 대한사업초기의투자유치를위한세제상의혜택은본 논문에서이야기하는소규모법인

에 대한선택적조합과세제도를도입함으로써분명히제고할수 있다. 앞서지적한바와같

이 미국식 조합기업형태는 일반적인기업입장에서는분명히 바람직한형태라고볼 수는

없으나, 사업초기에있어서는세제상매력적인형태임은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이러한미

국식조합과세제도에서세법상기업형태의 선택을보다탄력적으로운영하는방안을통해

소규모법인들에게혜택을주는것이필요하다하겠다. 즉, 사업초기법정하는범위의소규모

법인들에게는조합과세형태로 세법을 적용하고, 차후기업성장으로당기순이익등이증가

하는경우에는일반법인과세형태의세법을적용받을수 있도록세법상의기업형태를자유

롭게선택하는권리를부여하는것이필요하다. 

제 3 장 소규모법인세제의 현황및 개선점

제2장에서는소규모법인에대한선택적조합과세제도의정의와이를도입하기위한근거등

을 살펴보았다. 본장에서는현재우리나라에서의소규모법인에대한현황과과세실태를통해

문제점을파악하여이에대한해결책으로서의소규모법인과세제도를제시하고자한다.

제 1 절 우리나라의소규모법인현황및 과세실태

1. 우리나라의소규모법인현황

현재우리나라의법인은그 수적인측면만을보면, 전체법인중 소규모법인의수가8 0 %

이상을차지하고있다. 

<표2 >에서와 같이1 9 9 9년 기준으로영세법인및 소규모법인은전체법인의8 0 %를 넘는

수를보여주고있다. 

24) 이러한중소기업에대한지원정책의비효율성은원윤희( 1 9 9 5 )가당해연구논문에서자세히설명하고있으며, 차후제3장에

서보다자세히살펴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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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현행소규모법인에대한과세제도

현행우리나라의소득세제는법인에대한과세(법인세)와개인에대한과세(소득세)로대

별된다. 본논문에서다루고있는소규모법인은법인세의범주에서과세되고있으며별도의

규정을두지않고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중소법인등에대한감면또는세액공제

등의정책적특례만을두고있을뿐이다. 

상법등 기타법률에서는일반법인과소규모법인은동일한법인의형태를가지지만, 앞서

2장에서살펴본소규모법인의개념에서와같이그 외형이나자본구조면에서크나큰차이를

보인다. 일단외형적 측면에서소규모법인과일반법인의차이로인하여 발생하는 세수효과

와 경제적효과등은뚜렷한차이를보여준다. 이는소규모법인을일반법인과는다른방법으

로구분하여주는것이 필요함을보여준다.

다음으로자본구조의차이를볼 수 있다. 둘모두주주들의출자에의한자본조달의방식

을 가지지만, 소규모법인의대부분은소수의주주로구성된가족기업으로서개인사업자들과

실질적으로큰 차이를보이지않고있다. 이들이굳이개인사업자가아닌법인으로서사업을

하는이유는파산위험에서주주를보호해주는유한책임성등을그 이유로꼽을수 있다.

전국대학(원)생현상논문공모우수작

구분
합계

5억원미만 5억원∼3 0억원 3 0억원∼1 0 0억원 1 0 0억원이상

연도 (영세법인) (소규모법인) (중규모법인) (대규모법인)

1 9 9 7 1 7 9 , 3 1 6
8 6 , 8 1 1 6 0 , 8 8 0 2 2 , 4 1 3 9 , 2 1 2

( 4 8 . 4 % ) ( 3 4 . 0 % ) ( 1 2 . 5 % ) ( 5 . 1 % )

1 9 9 8 1 8 1 , 8 3 5
8 7 , 6 1 7 6 3 , 7 4 8 2 1 , 1 7 7 9 , 2 9 3

( 4 8 . 2 % ) ( 3 5 . 1 % ) ( 1 1 . 6 % ) ( 5 . 1 % )

1 9 9 9 2 0 6 , 3 5 4
1 0 2 , 9 5 5 6 9 , 6 8 5 1 2 , 5 9 7 1 0 , 1 1 7

( 4 9 . 9 % ) ( 3 3 . 8 % ) ( 6 . 1 % ) ( 4 . 9 % )

<표2> 외형규모별법인수
2 5 )

(단위: 개)

25)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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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세·소득세제와소규모법인세제

현행세법상 담세력의 표상인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제와소득세제로각각법인과 개인

에게과세되고있다. 이러한법인세제와소득세제에서소규모법인에대한선택적 조합과세

제도의도입은어떠한의미를가지는가를살펴볼필요가있다.

현행우리나라의조세제도하의기업소득에대한과세체계는개인기업인경우기업주개인

에 대하여종합소득세(사업소득)를과세하는것으로납세의무가종결되지만, 법인기업은일

차적으로법인에대해법인세를과세하고법인세가과세된 소득이 배당되는단계에서출자

자인개인에게종합소득세(배당소득)를다시과세하는과세체계를취하고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세법상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소득을과세함에 있어서 각각 과세소득의

범위, 세율및 각종공제, 감면제도의차이가 있기때문에 두 형태의 기업사이에는동일한

크기의소득이발생하더라도세부담의차이가필연적으로발생한다.

소규모법인에대한선택적조합과세제도의도입으로이러한법인세제와소득세제에가져

올 수 있는변화로는먼저법인세제에서소규모법인이라는새로운기업형태의도입으로인

하여법인세가과세되지않는법인이생기게된다는것을들 수 있다. 상법또는기타법률상

법인으로취급받지만, 법인세가과세되지않는법인이 있다는 것은소규모법인세제가도입

됨에따라법인세제가가지는큰의의라할 수 있다.

그리고 소득세제는소규모법인에대한선택적 조합과세제도가도입됨에따라소득세법상

의 사업소득또는기타사업과관련있는세제의정비가필요하게된다. 현행세법상의사업

소득에들어가지않는소규모법인의영업활동으로인한소득이공동사업장의규정과유사하

게 주주들의사업소득으로과세되므로, 이에대한정비가필요함이소득세제가가지는의의

라할 수 있다.

제 2 절 현행소규모법인과세제도의문제점

앞서살펴본 바와같이전체법인중 80% 이상을소규모법인이차지하고있는현실에서

소규모법인에대한별도의 과세제도를두지않고일반법인과동일하게취급하는것은분명

히 문제로지적된다. 다음에서는기업의형태를개인사업과법인으로만분류하는등의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통해 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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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법인과의외형및자본구조의차이

소규모법인은매출액과같은외형또는자본구조 등의측면에서일반법인과는확연한 차

이가있으나, 아직까지동일한 과세체제를적용받고있다. 외형측면에서 영세할 뿐만아니

라 주주의구성에서일반법인과다른소규모법인에게일반적인법인세제를그대로적용하기

에는문제가있다.

특히소규모법인의경우에는친·인척들을주주로등록하는실질상개인기업또는친척들

을 주주로하는동족기업인경우가많으며, 이러한경우에는실질과세의원칙과개인사업자

또는공동사업자들과의형평성상문제에서도그 주주에게바로귀속되는소규모법인세제가

도입됨이합당하다할 것이다.

2. 현행소규모법인에대한조세지원제도의이용도미비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세법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법인의경우최저한세의제한등으로이에대한이용도는극히미미한실정으

로서보다일반적이고적용받기쉬운과세제도에서의변화를꾀하는것이필요한때이다. 각

종 조세지원제도의경우에는그 이용을위해서는절차상이나, 법해석상까다로운점들이많

으며, 각종규제장치들이마련되어있어선뜻그 지원을받기가힘든것이사실이다. 그러나

소규모법인에대한선택적조합과세제도는일반적인과세형태로서절차등이그다지까다롭

지않고, 이해도측면에서도납세자들이보다쉽게받아들일수 있을것이다. 다만, 사업초기

조합과세를선택한법인이법인세과세로전환하는경우발생할수 있는각종문제점등은기

업성장에따른기장능력의증가에따라큰 문제가되지는않을것이다.

3. 개인사업자의법인화유도정책의미비

현재의개인사업을행하고있는사업자들의기장에대한엄격한관리가없으므로, 그세원

파악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이러한이유로 근로사업자등에게 불공평한소득세 과세

문제가대두되고있다. 

그러나 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가도입되는 경우에는 각종 장점이 있는

소규모법인사업형태로다수의기업형태전환이있을것이다. 이러한소규모법인의전환을

전국대학(원)생현상논문공모우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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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개인사업자들의세원포착이보다용이하게이루어질수 있으며, 세원노출로인해납

세자들의성실신고·납부를유도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2 6 )

. 

제 3 절 소규모법인에대한선택적조합과세제도도입효과

미국의S-Corporation 세제를기본틀로한 소규모법인에대한선택적조합과세제도가도

입된다면, 앞서제시한 현행소규모법인과세제도의문제점의 해결과 더불어소규모법인에

대한효율적지원이라는조세효과를거둘수 있다. 앞서기술한바와같이, 복잡한조세특례

법과최저한세제도등으로인해미미한조세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현실에서본 제도를도

입함으로써여타조세특례제한법과병행또는독자적으로소규모법인에대한조세지원에효

율성을상당히증가시킬수 있을것이다. 

우선, 소규모법인에대해법인과개인간의이중과세문제를완전히제거함에따라, 일부나

마 적용받던이중과세부담을완전히 제거하는이익을 소규모법인과당해주주들에게부여

하게된다. 

그리고, 소규모법인은 사업초기에 발생하는 결손을 주주인 개인에게로 유입시킴에 따라

개인소득세산정시이점을주어, 소규모법인의초기투자유치에상당한효과를발휘하게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규모법인에대한 특별한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기업에게는세무상 기업형태와 여타규정등을이용해초기투자유치뿐만아니라 각

자의능동적인세무전략(tax planning)에따라다양한조세의절감효과를거둘수 있게될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현실적인문제점 해결과 세 가지조세효과 외에도 소규모법인들의다양한

세무전략수립등에의해아직까지미숙한우리나라의소규모기업회계처리및 세무회계시

스템수준을한단계 향상시키는효과도함께기대할수있을것이다. 

26) 배원기( 1 9 9 1 )는소규모법인과세제도를도입함에따라개인사업자의법인화를꾀하여과세상성실납부등의효과를거둘수

있다고이야기한다. 따라서개인사업자의소규모법인으로의전환은회계처리등의엄격한적용등으로인해세부담측면에서

오히려도움이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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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소규모법인에대한선택적조합과세제도도입기본구조

제3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의소규모법인에 대한 현황과 과세실태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선택적 조합과세제도 도입을 제시하였다. 본장에서는

현실적문제점들의해결방안인선택적 과세제도도입을, 미국의소규모법인과세제도를기

본으로하여기본구조를제시하고이를적용할때 나타날수 있는문제점과보완책, 그리고

우리나라의법적환경에 의해특수하게나타날 수 있는차별적 규정들을 운용사례와 함께

제시하여, 본규정을도입하는데 도움이되고자한다. 

제 1 절 소규모법인세제의 기본개념및 개요

소규모법인과세규정을우리현실에 맞게제정하기 위해서는이 분야의 세제를 오랫동안

운영·발전시켜온국가의제도를벤치마킹( b e n c h m a r k i n g )하는것이현명한출발이라고보

여지므로주로미국의현행제도및 규정을참고하여과세방안을제시하였다. 또한소규모법

인으로과세받는것이다른종류의형태로기업을영위하는경우보다유리한조세효과를낳

을 수 있도록만든다면기존의기업형태로부터소규모법인으로의전환을유도할뿐만아니

라 소규모법인의주주들은제도의도입시에는의도하지않았던 조세상의편익을얻기위하

여 왜곡된형태의거래를구성할개연성을배제하기어렵다. 따라서제도의오·남용기회를

방지할수있는 방안도동시에고려하였다.

1. 소규모법인에대한선택적조합과세제도의개념

소규모법인에대한선택적조합과세제도는법인이라는법형식을가진실체이지만, 세무상

특수한취급의형태로이를파트너쉽과같은도관으로취급받을수 있는권리를소규모법인

에게부여한제도이다. 따라서법인으로과세받을것을선택한소규모법인의경우는현행법

인세규정을그대로적용하므로이하에서는조합형태로과세받을것을선택한소규모법인을

대상으로만그 제도의개괄및 운용을서술하고자한다.

1) 소규모법인의선택및 설립

① 소규모법인의선택은 법에서규정하는요건들을만족하는경우, 주주들의동의를얻어

전국대학(원)생현상논문공모우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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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수있다.

② 원칙적으로소규모법인의회계연도는소득세법상개인의과세연도와일치한다.

2) 소규모법인의운영 및 세액의 산정

① 소규모법인은납세의주체가아니므로원칙적으로납세의무를지지않는다.

② 소규모법인의소득은주주들에게직접과세한다.

③ 소규모법인의소득, 손실, 비용등을이용한과세표준의산정은원칙적으로소규모법인

단계에서결정한다.

④ 통상적인사업소득의과세표준산정은 소규모법인단계에서결정하나, 그외의소득항

목(이자, 배당, 양도소득등)들과특수한항목(기부금, 조세상우대조치항목등)들은각

주주들에게직접귀속된다.

⑤ 소규모법인의소득또는손실등의분배비율은주주들의지분에따라결정된다.

⑥ 소규모법인주식기초가액은주식의 매입시에는취득원가, 출자에의한지분취득시에

는 현금출자액과출자자산에의해기초가액이결정되고, 이기초가액은주주가소규모

법인의손익에서차지하는몫을반영하여증감한다.

⑦ 소규모법인이 일반법인으로부터 청산절차없이 전환된 경우에는 원평가익세가 과세되

고 이는소규모법인이납세의무를진다(소규모법인의예외적납세의무) .

3) 지급또는분배

① 원칙적으로소규모법인의분배에 대해서는비과세한다. 이는과세연도중에발생한소

규모법인에대한소득에대해서는이미개인주주들의소득으로과세된것이므로지급

및 분배에 대해서는 자산 형태의 변화로 취급한다(소규모법인중 주주가 소유한 자산

→ 지급또는분배되는현금또는주식등) .

② 소규모법인의분배에따른자산형태의변화에따라주식의기초가액은감소하게된다.

③ 예외적으로 소규모법인의지급또는 분배재원이 원평가익일 경우에는이에 대하여 원

평가익세를과세하게된다.

4) 종료또는청산

① 소규모법인 선택은 주주들의 자의 또는요건의 불충족으로 인한과세권자의처분으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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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규모법인의청산과정에서주주들에게분배되는것들은원칙적으로비과세되나, 원평

가익의분배는예외적으로과세한다.

2. 기초가액( B a s i s )의도입과손실인식의제한

소규모법인에대한선택적 조합과세제도는일반법인과개인, 그리고 미국의 파트너쉽 개

념이교차하고있다는점에서법인세법과소득세법, 그리고미국의파트너쉽과세제도의체

제를혼용하여제시하고있다. 이러한각각의세법적용상의괴리를 연결해주는논리적고

리가바로기초가액이며, 이는본 제도를도입시함께고려하여야한다. 이는소규모법인이

일반법인에서청산을 거치지 않고바로공동사업자와유사한 규정을 적용받으면서, 법인세

제와소득세제간에필연적으로발생하는문제들을기초가액의계산구조에반영하여이 계산

구조안에서조정하고자하는것이다. 따라서기초가액의개념은소규모법인세제전반에걸

쳐서핵심이되는개념이라할 수 있다.

1) 기초가액의개념및 기본구조

기초가액은소규모법인주식의양도차액을결정하기위한기초로이용된다는점에서현행세

법상의양도소득의필요경비, 감가상각자산의장부가액, 취득가액등의개념과유사한것으로

볼 수 있다. 법인세제와소득세제에서의자산이장부가액, 취득가액, 또는필요경비등은역사

적원가주의가그지배개념이나, 자산의소유자가당해소유의변동이나가격변동과관련된하

나의지표로서인식한다는점에서는손익을반영하기도한다. 그러나일반법인의경우어떠한

경우에도당해자산의소유주의개인소득이나손실, 그리고그소유주가갖는지분을가지고있

는법인의손익이기초가액에반영되지않는다. 이에반하여소규모법인세제에는도관개념(법

인의제설)의채택으로인하여소규모법인기초가액은<계산식1 >과같이유동적으로변화된다.

이러한 계산식에 따라 주주들에 의해 보고되어지는 손실 또는 손금들은 기초가액까지로

제한된다. 이때, 손금으로인정되지않은손금또는손실액은익년도이후로무제한이월하

여 기초가액의가산항목이 되는추가출자또는법인의 과세가능한소득등에의해주주의

기초가액이증가하는경우에는이를공제할수 있다.

소규모법인의경우에는 주주들이 소규모법인의부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기때문에,

부채에대한기초가액에서의증가는이루어지지않는다. 다만, 주주들이법인에게법인의부

채 형태로 돈을빌려주는경우에, 주주들이취하는손실액의한도는 그 주주가빌려준금액

전국대학(원)생현상논문공모우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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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은증가하게된다. 그러나, 주식의기초가액은변화하지않는다. 

기초가액을계산함에있어서그 순서는위의계산식과같이부( n e g a t i v e )의 조정을행하기

이전에정( p o s i t i v e )의 조정이먼저행하여그 한도를결정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그리고

개별주주들의손실인식에있어서 주식의 기초가액은소규모법인의해당부채액에우선하

여감액한다.

[ 예1 ]

소규모법인의주주인 甲의 기초가액이 2 0 , 0 0 0원이고, 甲이 법인에 빌려준 소규모법인의

부채액이1 0 , 0 0 0원이다. 소규모법인의1회계연도에2 5 , 0 0 0원, 2회계연도에1 0 , 0 0 0원, 그

리고3회계연도에5 , 0 0 0원의손실이발생한경우, 甲의손실인식액은다음과같이계산된다.

기초가액 = 2 0 , 0 0 0

부채 = 1 0 , 0 0 0 (주주에대한소규모법인의부채)

손금한도 3 0 , 0 0 0

일반법인 소규모법인 파트너쉽(미국)

주식매입원가( 1 ) 주식매입원가 주식매입원가

= 기초가액 + 소득지분액( 2 ) + 부채지분(5) 

-  손실지분액( 3 ) + 소득지분

-  분배(배당) 지분액( 4 ) - 손실지분

=  기초가액 - 분배(배당) 지분액

= 기초가액

(1) 주식매입원가: 주식대가로지급하는금액(현금, 현물등)

(2) 소득지분액: 사업소득수입금액과분리신고항목소득의지분액

(3) 손실지분액: 사업소득계산상필요경비(지출, 손실) 및기타의소득공제항목의지분액

(4) 분배(배당) 지분액: 배당등의사유로주주들이받게되는것들의금액

(5) 부채지분: 당해주식소유주주가상환책임을지는부채

<계산식1> 일반법인, 소규모법인, 파트너쉽출자주주의기초가액계산
2 7 )

2 7 )<계산식1 >에나타난각기업유형별기초가액은, 원가법을채택하고있는현행세법상체계에서는출자주주의주식양도계산시

필요한주식의매입원가와유사한개념이다. 다만, 파트너쉽이나, 소규모법인의경우에는그기업특성상일반법인주주의주식

보유와는다르게주식매입원가를가지고는당해주식의양도시세무상그이익을정확하게계산할수없다. 따라서기초가액이

라는개념을도입하여, 계속적으로변화하는주식의양도이익을계산하는데필요한세무상기초가액을계산해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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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의 한도를3 0 , 0 0 0원으로하여1회계연도에2 5 , 0 0 0원, 2회계연도에5 , 0 0 0원만을 손

실로서공제받을수있고, 나머지는손실로서인정해주지않는다.

1회계연도의손실: (25,000) => 100% 공제가능

2회계연도의손실: (10,000) => 5,000원만공제가능

( = 20,000 + 10,000 - 25,000)

3회계연도의손실: ( 5,000) => 공제불가능

소규모법인이이후에 1 0 , 0 0 0원의부채를 甲에게 상환한 경우에는 이에대한취급으로서

1 0 , 0 0 0원만큼을주주의 소득으로귀속한다. 이때 이익의 성격은기록에의해증빙을갖추

고있다면양도소득으로, 그렇지않은경우는사업소득으로취급한다.

2) 기초가액도입에 따른 기타손금제한규정

상기의기초가액을도입함에따라기초가액과부채에대한손금은다음과같은기타제한

규정들을도입하여야할 것이다. 

먼저, 위험에대한제한규정을들 수 있는데, 이는주주들은그들이출자하거나대출해준

금액이상에대한위험부담은가지지않는다. 따라서위험의크기는보통기초가액에서소규

모법인에대출하여준 대출금을합한것으로한다.

다음으로는소극적 활동에대한제한규정을들 수 있는데, 이는만약주주가법인의 사업

에있어서 실질적인참여를하지않고있는경우, 소극적활동으로보고이를제한할수 있다

는것이다. 

마지막으로소규모법인이종료하는 경우에는, 소규모법인의손실은 일정기간
2 8 )

내에 이를

세법상손금으로인정받아야하며, 그러하지못한경우에는손실들을인식할기회를상실하

게되는 것으로규정해야할것이다.

전국대학(원)생현상논문공모우수작

2 8 )일정기간이란, 종료이후의이행기간이라이야기할수있으며, 미국의경우는소규모법인의최후회계연도가종료된후로부터

1년의기간또는소규모법인의마지막세무신고의기한일중늦은날을종료이후의이행기간으로할수있다. 그리고만약소

규모법인의종료원인이법원의결정으로인한것이라면, 그종료이후의이행기간은법원의결정후1 2 0일의기간을말한다.

우리나라의경우도소규모법인의제정시관련법령들과의형평을고려하여적정한기간을명시하여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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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소규모법인의선택: 설립및 변경

일반적으로조합형태의과세를적용받을수있는소규모법인이되는방법은새로이신설하

는 것과기존의법인을소규모법인으로변경하는방법이있다. 이러한신설소규모법인과일

반법인에서의변경법인의경우에대하여다음과같은것들을세법상규정하는것이필요하다.

1. 선택의요건

선택적 조합과세 방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은 소규모 사업법인으로분류되어

야한다.

이러한 소규모법인의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소기업인법인에 해당하면서, 다음에서

규정하는조건들을만족할경우에소규모법인으로인정하는것으로하여야할 것이다.

1) 중소기업기본법상소기업인법인

중소기업기본법상소기업의요건인종업원수, 자본금, 외형등의기준
2 9 )

에 부합하는법인

은소규모법인으로본다. 이러한중소기업기본법상의요건은이미밝힌바 있다.

2) 단일종류의주식발행요건

소규모사업법인은단일종류의주식발행또는공모(issued and outstanding)를요건으로한

다. 이러한제한은의결권의차이는허용되지만, 배당이나청산시권리차이는허용하지않는

다는의미이다. 따라서, 예외적으로의결권이있는주식과의결권이없는것으로나눌수는있

으나 배당 등에서는차이가없으므로이러한두 가지종류의주식은동일한보통주( c o m m o n

s t o c k )로서취급받는다. 하지만이와는대조적으로보통주와우선주로주식을나누어발행하

는 경우에는배당시에차이가발생하므로이는두 가지종류의주식으로취급한다. 이러한요

건에 따라 두가지 종류의주식으로취급받지않는경우는 자사주(treasury stock), 미행사된

주식매입선택권, 유령주(phantom stock), 주식가치에따른 보상권(stock appreciation

right), 보증(warrant), 그리고전환사채(convertible debenture) 등을들수있다.

2 9 )미국의소규모법인세제에서는외형적제한규정으로주주의수를7 5명( 1 9 9 7년이전에는3 5명)으로제한하고있다. 이는소

규모법인을주주의수로써파악한것일뿐이므로우리나라의경우에는기존의중소기업기본법에서사용하고있는각종소기

업기준을그대로준용하여사용하는것이합리적으로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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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배당과청산에있어서동일한권리를제공하는지아닌지의결정은그 법인의운영

을 지배하는조항에그 기초를둔다. 이러한지배조항은법인의정관, 부칙, 그리고배당·

청산과정에구속력이 있는협약(binding agreements) 등을포함한다. 한편으로고용계약,

차입계약, 그리고기타상업적 계약은지배조항으로고려하지않으며, 이러한계약의 주요

목적이단일종류의주식요구조건을회피할목적이아닌한, 그요구조건이강제되지는않을

것이다.

이는주식에만 국한하여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소규모법인상태에서 주식으로 재분류

될 수 있는부채에대해서도적용을해야할 것이다. 즉, 부채의성격도다음과같은특성으

로제한되어야할것이다.

● 기채회사(起債會社: debtor)는부채의 이자 등의지급에 있어 서면상 제한하는 규정을

가져야한다.

●이자율과지급일은법인의이익, 경영상의판단, 기타이와유사한것에영향을받지않는다.

●사채는특정규정없이는주식으로전환할수없다.

3) 기타 제한요건

상기의두 가지요건이외에것으로서주주의수에대한제한, 업종별제한등을둘 수 있

다. 주주의수에대한요건은그 주주의수가법정하는수를넘지않는범위내에서만소규모

법인을선택할수 있도록하는것이고, 업종별제한은소규모법인선택을할 수 있는법인의

업종을 보험업(insurance company),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의경우는 금하는 규

정을삽입하는등상황에맞게 제정할수 있을것이다.

2. 선택서의작성

소규모법인이되기위해서는당해법인은반드시국세청에유효한선택서
3 0 )

를 제출해야만

한다. 유효한 선택을 위해서는, 기한내
3 1 )

에 신고제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주주의

동의가필요해야할것이다.

전국대학(원)생현상논문공모우수작

3 0 )미국의경우, 그선택서는Form 2553(Appendix B 참조)에따라작성된다. 우리나라의경우도이와유사하게각종요건들을

반영한서식에따라작성하여야할것이다.

31) 미국의경우소규모법인을당해과세연도에적용받기위해서는, 소규모법인선택신고서가이전연도, 또는당해과세연도의3

번째달 1 5일이전까지제출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이에대한적정한규정을반영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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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선택서작성시국세청은소규모법인상태의선택서상의오류를수정할수 있다. 다

만, 선택서상오류가납세자의부주의( i n a d v e r t e n t )에 의한경우에한하며, 그외의나머지

것들은소규모법인요건에적격하여야한다. 그리고소규모법인과같이기업활동을영위

했어야만한다. 또한기한내제출을 못한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기한연장사유
3 2 )

에 해당

하는경우에는이를인정하는것으로한다.

3. 주주의동의

유효한 선택의요건중 하나로서당해법인주주모두의동의가 필요하다. 이러한동의는

반드시서면으로작성되어야하며, 일반적으로선택의최종기한까지모든주주의동의를받

아 소규모법인선택서와함께제출하는것으로되어야한다. 그러나이미소규모법인선택

서를기한내제출한경우에는, 주주들은동의서제출에대한기한의연장은합리적인이유를

가지는경우에한하여이를인정하는방안으로유연하게제정하는것이납세자의편의상올

바른것이라여겨진다. 만약주식을공동으로소유하고있다면, 공동소유주주모두의동의를

필요로한다. 또한비록소규모법인선택이전에주식을매각한주주일지라도당해과세연도

기초에주주였으면그들의동의도필요로한다.

[ 예2 ]

甲乙법인의주주인甲이2월1일에소유한전체주식을매각하였다. 그리고다음달인3

32) 국세기본법제6조에서는천재·지변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사유로인하여국세기본법또는세법에서규정하는신고등을

정해진기한까지할수없다고인정하는때에는관할세무서장은그기한을연장할수있다고규정한다. 따라서소규모법인선

택신고시에도이규정이적용될것이다.

〔그림 1〕소규모법인선택서 제출기간

선택가능시기

1 / 1 3 / 1 5 12/31 역년(기말)

├───────┼────────────────┤

│ 당해과세연도 │

※신고기한을3월1 5일로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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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 5일에소규모법인선택이적합하게이루어졌다.

이 경우에는소규모법인선택을하기전에주식을매각했더라도주주인甲의동의를필요

로 한다. 이와는반대로소규모법인선택을한 후에신규로들어오는주주의 경우는동의를

당연히필요로하지않는다.

4. 소규모법인선택의취소및종료

소규모법인의선택은법인스스로철회하거나법원의결정또는다음에서살펴볼일정사

유에해당되기전까지는 유효하다. 한번선택한 소규모법인은다음과세연도부터무기한적

으로그 선택의효력이발생하며, 별도의신청및신고 등을요구하지않는다. 

1) 자발적철회

소규모법인의선택의자발적철회는철회되는날에해당과점주주의동의와기한
3 3 )

내 철회

신청서제출을그요건으로한다. 

2) 일정 사유에 의한소규모 사업법인 상태의 취소

소규모법인으로의선택이 소규모법인선택시의요건에부합하지않아부적격으로판단된

다면소규모법인의선택효과는종료된다. 

그러한소규모법인상태의종료는법인에서당해사유가발생한날부터효력을미친다. 예를

들어, 법인이이종(異種)의주식을가지게되거나, 소규모법인의정의에위배되는사유가발

생한다면, 그발생일부터소규모법인상태는종료된다. 이렇듯소규모법인과세기간중에종료

되어일반법인으로당해법인의상태가전환되는경우에는세금신고시소득항목과공제항목

은소규모법인과일반법인으로나누어집계하여야만한다. 이러한경우소득항목등은다음과

같이비례적배분법과장부마감법중하나의방법을선택하여세법상규정할수있다.

① 비례적배분법: 각각의항목들은일별로동등하게안분된다.

② 장부마감법: 당해사유발생일에장부를실제로마감하고일반적인회계처리방법에기

초하여종료일까지벌어들인소득을보고한다.

전국대학(원)생현상논문공모우수작

33) 미국의경우당해 과세연도시작일부터 2와2 / 1개월이후에철회신청을한경우에는다음 과세연도부터그효력을미친다.

우리나라도이와유사한규정을제정하는것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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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료후 재선택

소규모법인의선택이종료된 후, 당해법인은5년동안소규모법인상태로의재선택을할

수없다. 다만, 다음의경우에는예외적으로5년내재선택을인정한다.

●과점주주의교체: 법인의소유에서50% 이상의변화가있는경우

●당해종료가의도되지않은것으로서, 합리적인기간내에수정되는경우

5. 소규모법인의과세연도

소규모법인은비록납세의무를지지는않지만, 일반법인과같이소득을계산하여이를보

고해야할 의무를 지워야한다. 즉, 소규모법인은세무보고에대해서는하나의 실체로서인

정하고, 보고기간을선택해야한다는것이다.

미국세법§1 3 7 8에서소규모법인의과세연도는재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업목적상특수한

경우를제외하고는역년에따르도록규정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이와유사하게각 회계

기간마다보고할의무를지우고, 기말에그 소득이주주들에게귀속된다고규정해야할 것이

다. 그리고자유로운과세기간의선택은과세이연목적에사용될수 있으므로과세기간의선

택에엄격한제한을두어특수한몇몇경우를제외하고는역년을따르도록규정하는것이합

리적이다.

[예3 ] 소규모법인의회계연도가1월1일부터시작하여1 2월3 1일까지라면, 역년에의해계

산되는주주들의개인소득세과세연도와일치하므로별다른문제가발생되지않는다. 그러나,

만일소규모법인의과세연도가2 0 0 1년6월 3 0일끝난다면, 주주들은소규모법인소득( 2 0 0 0년

7월1일에서2 0 0 1년 6월3 0일까지의벌어들인소득) 중당해주주의몫을1 2월 3 1일에그의

세금신고서에포함하게될것이다. 그래서, 다소간의소득이연의기회가발생하게된다.

제 3 절 소규모법인의운영

소규모 법인은 조세목적상 소득세법상의개인들의 공동사업처럼 취급된다. 다만, 특이한

사항은각 과세연도에서소규모법인운영으로얻어지는소득을통상적인소득및 지출은합

산하여지분별로계산하고, 기타몇가지항목들에한해서는각 항목별구분된상태의 소득,

소득공제, 그리고세액공제를개인별로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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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소득의산정

일반적으로, 소규모법인의소득신고항목은 (1) 비분리된상태에서의통상적인 영업활동

등으로인한소득이나손실, 그리고(2) 분리된상태에서의소득, 손실, 소득공제및 세액공

제로나누어질수 있다. 본질적으로, 비분리신고항목은통상적인영업활동등으로 인한것

으로서소규모법인상태에서법인세의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과같은방식으로산정된다. 한

편 소규모기업법인의구분신고항목은각 주주들에게분배되어개별주주들의개인세금신

고서에바로귀속된다. 이러한별도구분항목은세법상열거해줄필요성이있으며다음의것

을포함하여야할것이다.

●별도분리신고항목들: 소득세법상사업소득이아닌 소득과 법정하는 특수한 소득 또는

손실들로서대표적인것들을열거하면다음과같다.

- 면세소득( Tax-exempt income), 양도소득, 기부금, 세액공제(credit), 일정한포트폴리

오 소득
3 4 )

또는영업활동과무관한소득원천(투자활동으로인한이자또는배당소득등)

에서발생한소득

2. 소득과손실의분배

각각의주주는별도로구분하지않는소득이나손실을비례하여배분하고, 나머지각 항목

들은모두별도로구분한다. 비례배분방법은각과세연도의주주소유지분별로안분하여계산

하고각 계산금액의합계액은각각의소규모법인항목액과동일한금액으로하고오직소유

지분에따른분배만을허용
3 5 )

한다. 그리고주주의주식보유비율이당해연도중에변경된다면,

이러한분배는주식을소유한보유일별로비례하여각항목들을그주주에게할당한다. 

전국대학(원)생현상논문공모우수작

34) 포트폴리오소득(Portfolio Income)이라함은 이자, 배당, 로열티, 그리고투자(소극적투자활동 제외)에서기인한 이득과

손실등을 포함하는소득이다. 이러한개념은미국의1 9 8 6년Tax Reform Act에서소개된바있으며, 소득을소극적 소득,

적극적소득, 그리고포트폴리오소득으로구분할수있다. 이러한구분의실익은소극적활동으로인한손실은적극적소득

이나포트폴리오소득과상쇄할수없다는점에있다. 

35) 미국의파트너쉽과세제도의경우에는각상황에맞는특수한분배, 즉소유지분과는별도의분배비율을설정할수있도록하

고있다. 그러나소규모법인의경우에는이를금지시키고있는데, 이는법인이라는성격상주식의소유상태로분배비율을정

하는것이합당할뿐만아니라, 분배비율의조작을통해세액을감소시키는법의오·남용기회를막을수있다는점에서우

리나라도이러한소유지분별분배제도를채택하는것이합당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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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법인상태가종료되는경우에는, 과세연도가단축되는결과를야기시킬것이고, 이에

따라보유기간비율을계산하여야한다. 그리고주주의사망등으로주주의탈퇴가발생하는경

우에는, 사망일까지보유기간에비례하여안분한몫을개인의소득세신고서로보고하게된다.

이 경우각 소득항목계산에필요한과세연도의취급방법으로서두 개의과세연도로나누

어 모든주주에게적용하는방법도선택할수 있다. 이방법하에서는, 퇴사일에장부상마감

이 되고, 모든주주들에게하나의과세연도로소규모법인항목중 그들의몫을배분하게된

다. 이러한방법의선택은주주사이의소득, 손실, 그리고세액공제를전이하여세액을줄이

는 기회로서사용되어질수 있으므로, 당해방법의선택은 퇴사후전체세액에영향받는경

우에는 이러한 방법의 소득과 손실의 분배를 금지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대한

예는다음과같다.

[ 예4 ]

甲과乙은각각소규모법인丁의주주로서50 : 50 의비율로서전체주식지분을소유하고

있다. 다음은소규모법인에서발생한일자별소득과지분변경내역이다.

1) 소규모법인의통상소득: 월1 5 , 0 0 0원×1 2개월= 1 8 0 , 0 0 0원

2) 2002년4월3일: 乙은丙에게乙 소유의주식전부를매각

3) 2002년8월1 8일: 별도신고항목인양도소득7 5 , 0 0 0원발생

<계산식2 >

항목별신고액

= 소규모법인항목×소유지분비율(%) ×소유기간비율( % )

〔그림2〕일자별 지분변경사례

1 / 1 4 / 3 8 / 1 8 12/31 

├────────┼────────┼───────┤

│←자본이득無→↓ ↓

주식매각 양도소득7 5 ,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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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적인방법적용시

甲: 통상소득 180,000 ×5 0 % = 9 0 , 0 0 0

양도소득 75,000 ×5 0 % = 3 7 , 5 0 0

127,500 원

乙: 통상소득 180,000 ×5 0 % × = 2 2 , 9 3 2

양도소득 75,000 ×5 0 % × = 9 , 5 5 5

32,487 원

丙: 통상소득 180,000 ×5 0 % × = 6 7 , 0 6 8

양도소득 75,000 ×5 0 % × = 2 7 , 9 4 5

95,013 원

총계: 255,000 원

② 퇴사로인해과세기간종료: 乙이2 0 0 2년 4월3일자로퇴사함에따라그의주식지분에

관한장부를마감(종료)한경우

甲 : 통상소득 180,000 ×5 0 % = 9 0 , 0 0 0

양도소득 75,000 ×5 0 % = 3 7 , 5 0 0

127,000 원

전국대학(원)생현상논문공모우수작

9 3
3 6 5
9 3
3 6 5

2 7 2
3 6 5
2 7 2
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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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 : 통상소득(월할)   [15,000×(3+       )]×5 0 % = 2 3 , 5 0 0

양도소득 0

23,500 원

丙 : 통상소득(월할)   [15,000×(8+       )]×50%            = 6 6 , 5 0 0

양도소득 75,000 ×5 0 % = 3 7 , 5 0 0

104,000 원

총계: 255,000 원

상기의 예에서와 같이소득의 총액은 동일하지만동일사건에 대해서도 과세연도의처리

방식에따라각 주주들간의소득전이가일어난것으로도볼 수 있다. 따라서이에대해장부

마감법은엄격한자격기준을세법에규정해야할것이다.

3. 소규모법인의납세의무: 원평가익세

공동사업과는달리소규모법인은원평가익에있어세금을납부할의무를지워야한다
3 6 )

. 

이러한소규모법인에원평가익세
3 7 )

를 과세하는이유는일반법인이소규모법인으로전환한

후 바로청산하는것을방지하기위함이다. 원평가익세는일반법인이소규모법인이되고나

서 일정기간내
3 8 )

에 자산의 처분에 의해계상된 원평가익에대하여 적용함으로인하여 청산

후 조직변경을한 법인과의과세상 형평을이루게된다. 따라서이 규정은 원칙적으로일반

법인상태에서소규모법인으로세법상의조직을 변경한 법인에게만적용되며, 신규설립한

소규모법인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

원평가익세의과세방법은법인이계상한원평가익의순액에서일정한이월영업손실및 이

4
3 0

2 6
3 0

36) 현행세법상공동사업이나미국의파트너쉽같은경우에는당해공공사업체또는파트너쉽자체에는어떠한납세의무도지우

지않는다. 다만, 각종협력의무만이있을뿐이며, 모든세액은각공동사업자또는파트너에게과세된다.

37) 원평가익(Built-in gain): 원평가익이라함은소규모법인의선택이전에일반법인으로과세상적용받고있던법인의미청산유

보이익을말한다.

38) 미국의경우, 그기간을1 0년으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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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양도손실을공제한 금액에대하여 법정하는세율
3 9 )

로 <표2 >와 같은체계로과세된다. 계

상되는원평가익의순액은 총액에서, 당해법인자산의취득원가의총액을 공제한 액까지로

한정되어있다.

[ 예5 ] 

법인이 조직을 변경한 시점에서 1 , 0 0 0 , 0 0 0원의 원평가익이있고6 0 0 , 0 0 0원의 원평가손

이 있는경우, 원평가익의순액4 0 0 , 0 0 0원만이 본 사항의과세대상이된다. 따라서조직변

경 이후에취득된자산가액의증가나지위의변경일이후의기존자산가액의증가는원칙적

으로원평가익세의과세대상이되지않는다.

원칙적으로본 규정에의해계상된원평가차익의순액에대해서는법인이당해이익을계

상한연도에과세가 이루어진다. 이과세에는과세소득액에의한제한이 있으며, 이에따라

1과세연도에있어서의계상된원평가익의순액은당해법인의과세소득까지로한정된다. 그

한도액을초과한금액은익년도이후로이월된다. 

[ 예6 ] 

소규모법인이동일연도에1 , 0 0 0 , 0 0 0원의계상된 원평가익과1 , 0 0 0 , 0 0 0원의당기영업손

실이있는경우계상된원평가익은당해에는본 규정에의한과세를받지않는다. 왜냐하면,

그 법인의계상된원평가익( 1 , 0 0 0 , 0 0 0원)이그 과세소득( 0 )을 상회하고있기때문이다. 계

상된원평가익 중 과세되지 않은금액( 1 , 0 0 0 , 0 0 0원)은 이월되어익년도이후의 연도(다만,

계상기중의연도)에그해의 과세소득액에의한제한의범위액에서과세된다.

원평가익과세규정에서는원평가익에대한과세소득은과세상계상기간중에계상된소득이

포함되도록되었다. 따라서, 처분에는매각또는교환에의한소득만이아니고, 결과적으로법

인의소득을수취할권리를처분하는과세사실(외상매출금의회수등)이포함된다. 계상된원

평가손(Built-in Loss)에는계상기간중에손금처리할수있는금액으로서소규모법인으로서의

최초과세연도이전에발생한것이포함된다. 원평가익과세가일정한비과세거래에의해일반

전국대학(원)생현상논문공모우수작

39) 미국의경우, 법정하는법인세율은최고세율로규정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는최고세율또는조직변경당시의적용가

능한법인세율로규정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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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부터, 또는 다른소규모법인으로부터취득한자산에도적용되어야할것이다. 마지막

으로, 세무당국은순원가가익을감소시킬목적으로소규모법인선택의직전의법인에게출자

된평가손이있는자산은위장출자방지규정을적용하여이를규제하여야할것이다.

이러한원평가익에대한과세는법규정상요건에부합하지않는것에는과세하는한편, 요

건에부합하는것은과세하지않도록하며, 법인이청산기타자산의 처분을법에서정하는

일정기간동안하지않으면원평가익과세를피할수있다. 

그리고계상된원평가익의순액을입증할책임은납세자가지게되므로, 납세자가이것을

입증할수 없으면소규모법인인동안에발생한 자산평가의증가분은통상법인단계에서과

세받지않음에도불구하고소규모법인선택이전의평가익뿐만아니고그 후의평가익에대

하여도과세되도록규정하는것이세무행정상의편의와 납세자의성실성 유도측면에서올

바른것으로여겨진다.

4. 기타운영상적용법규

소규모법인의 운영과정에서 과세권자 및 납세자들이 유의해야 할 몇가지 점들은 다음과

같다.

● 앞서주주의수에대한요건이소규모법인에적용된다면, 소규모법인은다른법인의주

식은소유할수 있지만, 일반법인이소규모법인의주주가되어서는아니된다. 이는일반

법인이주주가되는경우소규모법인의주주수 요건을우회하여회피하는수단이되기

때문이다.

[ 1단계] 당해연도자산의매각등으로발생한원평가익이나일반법규하의과세소득중에서적은것선택*

[ 2단계] 일반법인과세연도부터기인된미소멸된이월결손금과자본손실을공제

[ 3단계] 2단계에서얻어진과세표준(Tax Base)에그원평가익세율(미국의경우는당해법인의최고한계세율)을곱함

[ 4단계] 3단계에서얻어진총액에서일반법인과세연도로부터발생하는모든이월된사업상세액공제와조세우대조치에

의한세액공제(credit) 이월액을공제

[ 5단계] 법인은4단계에서나타난세금을납부한다.

* 과세소득을초과하여인식되는원평가익의순량은그다음해가법정기간(미국의경우1 0년) 내에있는한은그다음연

도로이월된다.

<표3> 원평가익에대한조세부담의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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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법인은일반법인에게적용되는기부금에대한제한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 이는

기부금의경우법인단계가아닌주주단계에서합산하여계산되므로법인단계에서의기

부금규정을적용할여지가없다.

● 소규모법인에게용역을제공하거나자본을공급한주주와특수관계에있는자(일반적으

로 가족들)들은합리적인보상을받을수 있다. 만약법정하는합리적보상이상의소득

을받는 경우에는이를주된소득자의소득으로합산하여과세하는것으로한다.

● 소규모법인의임원인주주에게귀속되는인건비등은통상적인필요경비적성격으로보

아 소규모법인단계에서 계산한다. 이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의 인건비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규정을따르지아니한다.

제 4 절 소규모법인의분배

소규모법인의분배에 있어서세법에서는일반법인에서조직변경을한 소규모법인과신설

소규모법인과는다른규정을적용해야한다.

소규모법인선택이전에 일반법인이었던경우, 주주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원평가익이

있을것인반면, 이전에일반법인이아니었던경우에는, 모든소득은주주에게로유입되므로

주주는법인의모든발생소득에대해서이미세금을부담하였을것이다. 따라서원평가익이

없는법인과 원평가익이존재하는법인과의분배상의차이를 다음과같이나누어 과세규정

을마련하여야한다.

1. 원평가익이없는법인의분배

일반법인으로부터조직 변경한 소규모법인이아닌 경우, 원평가익은어떠한 의미도 가지

지 않는다. 즉, 소규모법인의분배는부채를 감소시키지는않으나, 주식의기초가액을감소

시킨다. 따라서그 주식의기초가액이0이 될 때까지는분배에따라지속적으로기초가액을

감소시키고, 기초가액을넘어서는일정초과분배분은자산또는주식의양도에따른자본이

득이되어양도소득으로과세된다.

전국대학(원)생현상논문공모우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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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평가익이존재하는법인의분배

원평가익이존재하는법인의 경우에는 앞서설명한 원평가익이없는법인의 경우보다복

잡한규정들이필요하다. 이러한원평가익을가지는법인의경우는, 모든소득이이미사업

소득으로서과세되어지기때문에예전에가지고있던원평가익이외에는배당에있어더 이

상의과세가능한이익은존재하지않는다.

만약당해연도의당기순이익에대해충분한분배를하고일반법인이었을때의원평가익을

가지고분배를하려고한다면, 소규모법인의수익을구분하여기재해나가야만한다. 즉, 당

해 분배의 조세상 취급은 그 분배가 어디에서기인한 것인지에 따라다르게 취급하게되는

것이다.

(1) 소규모법인에서회계상유보된이익을재원으로하는경우: 비과세

현행기업회계기준에따라당기순이익을유보하여익년도 이후에 이를재원으로배당등

의 분배를하게되는경우에는이러한 분배에대하여비과세한다. 즉, 주식의기초가액만을

감소시킬뿐 이에대한세법상의과세문제는발생하지않게된다. 

한편면세소득( Tax exempt income)의경우에는사업소득등으로 과세되지아니한 소득

이지만, 이에대한배당도일반적인과세된이익과 같이비과세한다. 주식의기초가액을초

과하여기인한일정분배는주식의매각이나교환등으로인한양도소득으로취급된다. 그러

므로, 기초가액은주주가비과세분배를받는것에대한상한선이된다.

(2) 일반법인의사업연도동안유보된이익을재원으로하는경우: 원평가익과세

일반법인의사업연도동안유보된이득을재원으로분배하는경우에는, 당해유보이익중

앞서설명한원평가익에해당하는것에한하여원평가익세를과세한다.

[ 예7 ] 

소규모법인甲乙은甲만이유일한주주이며, 모든주식의취득원가는1 0원이다. 甲乙이1 2월

3 1일에취득원가가1 0원이고, 공정시장가치가1 0 0원인원평가익이있는자산을분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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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평가익세가적용되지 않는경우: 법인이계상한 소득의 전액9 0원이 주주에게유입

되어 주주의 주식 기초가액은 1 0 0원(취득원가 1 0원+법인소득9 0원)이 된다. 주주의

주식기초가액은분배된 자산이 공정시장가치인1 0 0원만큼 감소하게 되고, 주주가분

배받은자산의취득원가는1 0 0원이된다. 주주는분배에관하여소득을계상하지않으

나 그주식의기초가액은0이된다.

주식매입원가 : 1 0원

+ 소득지분액 : +  90원

-  손실지분액 : -   0원

-  분배(배당) 지분액(4) - 100원

= 기초가액 : 0원

② 원평가익세가적용되는경우: 주주의 주식의 기초가액 증가액은 법인단계에서의소득

액에서법인단계에서의세액을제한금액이된다. 그밖의사항들은①과동일하다.

제 5 절 소규모법인의종료및 청산

소규모법인의세법상의조합과세선택종료는 소규모법인자체의 자의적 선택과 요건불

충족등에따른 과세권자의처분등에서기인한다.

1. 소규모법인의종료

소규모법인의 종료는 소규모법인의 자의적 선택과 요건의 불충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이에대해서는이미설명한바 있으므로다음에서는소규모법인의청산에대한설명만을간

략히하고자한다.

2. 소규모법인의청산

소규모법인은일반법인이적용받는대부분의청산법규를그대로따르지만, 세법에서는구

분되어진다. 청산에따라소규모법인주주에게분배되는자산은회계상당해재산이주주에

전국대학(원)생현상논문공모우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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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매각되는 것처럼처리되어 과세가능한것처럼 보이나, 소규모법인은일반법인과는달리

청산이득에대한증분세(incremental tax)를발생시키지않기때문에당해이득은단지원

평가익세만의 과세로 주주에게 유입되어진다. 이렇게과세하는 이유는 법인이득이 주주의

주식기초가액을동일액으로증가시키고주주가청산절차를밟게될때, 주주에의해인식되

는 이득을감소시키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대게소규모법인은일반법인에게부과되는이중

과세를피하게된다. 

제 6 절 기타법인및 고려사항

이상에서는소규모법인에대한선택적조합과세에대한운영상필요한기본규정들을열거

하고이에대한사례를제시하였다. 다른고려사항으로는세법을제외한여타법률과의관계

와회계처리규정의적용등도있을것이다.

1. 여타법률과의관계

먼저여타법률과의관계를보자면, 소규모법인은비록조합형태의과세방식을택할수 있

다고할지라도, 상법상주식회사인일반법인과동일하게여타법률에서취급된다. 따라서일

반법인에서소규모법인으로, 그리고소규모법인에서일반법인으로전환시에세법을제외한

어떠한법률에서도이에대한제한규정은없을것이다.

다른한편으로고려해야할 것으로서, 소규모법인과세제도에대한회계처리규정을들 수

있다. 본논문의처음에 전제한바와같이소규모법인은세법을 제외한여타법률또는규정

에서는 일반법인과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회계처리규정에있어서도일반법인과동

일한규정을적용받게될 것이다. 다만, 일반법인에서소규모법인으로또는소규모법인에서

일반법인으로의전환시에는세무회계의편의를위해서당해장부를마감한것으로가정하여

결산한후 새로운회계연도로시작하는장부를본래의장부이외로새로이기입하는불편함

은감수하여야할것이다. 

2. 기타고려사항

제 4장에서는 미국의 S-Corporation 세제를우리나라에 맞게 도입할 경우, 주로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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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들에는어떠한것들이있는지를사례등을통하여살펴보았다. 그밖에과세권자들이입

법상또는실제 운영상고려하여야할것들은다음과같다. 

● 현재의세법에소규모법인과세제도가마련되어있지않음으로해서법인또는개인사업

자로분류됨을피할수 없는기업에게과세상불이익또는불평등이초래되는가? 

● 세수의추가확보가새 제도제정의주요목적이아니라고가정한다면소규모법인과세

제도의도입이국가경제전체에도움이될 것인가? 즉경제정책적측면에서기왕에법

인또는개인사업자로서과세되는기업이소규모법인으로과세될경우이로인해서기업

경쟁력이강화될것인가? 

● 소규모법인과세제도의도입으로인해서기존에다른형태로운영되는기업을소규모법

인형태로 전환하도록유도하는유인이존재한다면이러한조세정책이자원배분의왜곡

을일으키지않으면서효율성과형평성을제고또는유지하는데도움이되겠는가?

● 새로운제도의도입에의해서추가되는세법의복잡성으로인해야기될 행정비용및 납

세순응비용의증가와이의도입이가져다줄사회적이익의증가또는사회적손실의감

소를어떻게비교하겠는가?

● 입법상의미비에따른운영상의문제점이발생될경우그에대한대책으로강구할수 있

는세법상의보완또는 안전장치로어떤것을둘 것인가?

● 좀더현실적인명제로서소규모법인으로의전환을꾀할기존의법인및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의변동으로인해일어날수있는세수의일실 또는증가는얼마나되겠는가?

제 5 절 결 론

본 논문은소규모법인에대한육성책의하나로서, 소규모법인에대한선택적조합과세제

도를도입하고자, 미국의현행S-Corporation 세제를기본틀로하여국내현실에맞는실

제 도입방안들을모색하였다. 논문에서제시된 소규모법인에대한선택적 조합과세제도는

법인자체에납세의무를지우지않고법인의주주에게납세의무를지우는조합과세또는공

동사업자에대한과세방법의선택권을소규모법인에게부여하고있다. 그리고조합과세방식

을 선택한소규모법인은영업활동으로인한소득이 과세연도말에모두개인주주들의소득

으로과세됨에따라배분이나청산등으로인한이중과세문제가없어지게된다. 다만, 일반

법인에서소규모법인으로의전환시에청산에따른평가익을비과세하는특례규정을둠에따

라잔존하는원평가익에대해서는소규모법인자체가납세의무를지도록규정하였다. 

전국대학(원)생현상논문공모우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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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소규모법인에대한세제는입법론적으로법인세나소득세와동떨어진하나의독립

된 세제로서만존재하여야되는것은아니다. 따라서법인세제의일부로서그 특례적조항을

삽입하여법인단계에서는비과세를, 그리고주주단계에는소득세법상공동사업장규정을준

용하여나가는것도바람직할것이다. 

본 논문에서는소규모법인에대한선택적조합과세제도를도입함에따라나타나는조세효

과(설립, 운용, 청산시현행 세법상 일반법인·공동사업과소규모법인간의조세상 효과차

이)에대한분석이충분히이루어지지못하였다. 따라서각 기업 형태별, 그리고거래단계별

조세효과를개념적인분류와더불어실증적차이
4 0 )

를분석하여제시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소규모법인에대한선택적조합과세제도가세법상에도입된다면, 그소규모법인의효율적

인 세무계획은그 선택이적합한지를결정하는데부터시작한다. 이러한소규모법인에대한

특례적과세제도도입시납세자가고려할요소들은어떠한것이있는지를알아보고이를향

후연구과제및방향으로제시하고자한다.

먼저납세자들이고려할요소들로는다음의것들이있다.

● 사업손실이 예견되는지여부: 사업손실이예견된다면, 소규모법인선택은 이러한 손실

들이주주에게유입되기때문에상당한매력이있음이틀림없다.

● 주주들에게적용되는소득세세율: 만약주주들이고율의세율로과세된다면, 소규모법

인상태를피하고낮은일반법인세율을적용받는것이바람직하다.

● 일반법인이 이전해부터 기인한 이월결손금존재여부: 이월결손금은소규모법인의과

세연도에서사용될수 없다(단, 원평가익세에대한것은제외). 

● 최저한세적용문제: 개인과일반법인양쪽모두가최저한세를적용받지만, 소규모법인

그 자체는최저한세를적용받지않는다. 다만, 개인주주들에게유입된각 소득및 조세

우대항목들에따라최저한세가적용될수도있고그렇지않을 수도있는것이다.

40) Benjamin C. Ayers, C. Bryan Cloyd, and John R. Robinson (1996)은「Journal of ATA, Vol. 18. Supplement, 1996」에

발표한 논문“Organizational Form and Taxes : An Empirical Analysis of Small Businesses”에서소규모 사업이 S -

C o r p o r a t i o n의형태를선호하는이유로서조세적요인(소득세절감효과)이부분적으로작용함을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소

규모법인에대한선택적조합과세제도가도입된다면, 이에앞서이러한실증적연구도선행될필요가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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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살펴본 바와같이소규모법인을선택할 때는주주들에게세무상 장점을 주느냐

여부에따라그 소유주들에게영향을끼치는 모든조항들을고려해야만한다. 하지만, 때로

는사업형태의 선택은다른요인들에의해결정되기도하는바, 세금을기초로한 선택을우

선하기보다는기업의전반적상황등을고려한전체적이익에목표를두어야할것이다.

다시한 번 향후의연구과제를정리하면, 소규모법인과세제도를도입함에따라납세자들

의 효율적세무관리를위한방안은어떠한것이있는지에대한것이다. 그밖에제4장마지막

절에서밝힌바와같이과세권자의측면에서는이러한제도를도입함에따른경제적또는정

치적문제점에는어떠한것들이있을수 있는지도앞으로연구해나가야할 과제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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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서민층의소득세 부담3 , 2 0 0억원경감

○근로자에대한특별공제를확대하여자녀교육비·의료

비 등 필요경비를많이 지출하는 3 0∼5 0대 가장 근로

자의세부담을경감

- 유치원생교육비: 100 →1 5 0만원

- 중고생교육비: 150 →2 0 0만원

- 대학생교육비: 300 →5 0 0만원

- 의료비: 300 →5 0 0만원

- 보험료: 70 →1 0 0만원

- 장기주택자금이자상환액: 300 →6 0 0만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상향조정(일 6만원

→8만원)함으로써일용근로자의세부담경감

○근로자의 건강진단비를의료비공제대상에포함시키고,

동일 금융기관내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도그이자상환액을소득공제

○지로로납부한학원비를신용카드소득공제대상에포함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현행 2 0 %에서3 0 %로 상향조

정하여직불카드사용을활성화

□ 서민층 생활안정을위한세제지원 강화

○소액상가임차보증금에 대해 국세에 대한 우선권을 부

여하여영세상인의경제생활을보장

○주택과 상가임차인이임대차계약전에임대인의미납국

세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에

대한보호를강화

□ 납세편의제고

○법인이 체납으로납세증명서를발급받을수 없어체납

세금의 납부 및 파산절차진행이곤란한 점을해소하기

위하여 파산법원의 요청이 있는경우납세증명서제출

의무를면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세무조사와업무감사결과

에 따른과세예고통지뿐만아니라현지확인조사·실지

조사에 따른 파생자료로 인한 과세예고통지까지 확대

하여납세자의사전권리구제제도를활성화

○지출증빙서류의확대

-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지출

한 경우 그 증빙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영

정 책 흐 름

2 0 0 3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자료는 2 0 0 2년 1 2월 2 0일재정경제부에서 발간한『2 0 0 3년1월1일부터달라지는경제제도및법규』의내용중

조세·재정분야와관련있는사항을발췌하여정리한것입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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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흐 름

수증)를수취하여5년간보관하도록되어있으나

- 신용카드 영수증 대신에 신용카드월별이용대금명세

서 또는 임의조작할수 없는 ERP 시스템상의 신용

카드거래정보도지출증빙으로인정

○법인설립신고등첨부서류간소화

- 법인의 설립신고 등의 경우에 첨부해야 하던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국세청에서 행정정보통신망의 공동이

용을통해등기부등본을확인할수 있는점을감안하

여앞으로는제출하지않도록함

□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노력

○국세를 법정기한내납부하지 않는 경우부과되는 가산

세율인하( 1일1만분의5 →1일1만분의3 )

- 대상국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주세, 특별소비세

○준비금 환입시적용되는이자상당가산율인하( 1일 1만

분의4 →1일1만분의3 )

○고유목적사업준비금미사용시적용되는가산이자율인

하( 1일1만분의4 →1일1만분의3 )

□ 다국적 기업본부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세

부담을 싱가포르수준으로인하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외국인근로자에대해서는해

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현행 월정액급여의

2 0 %에서4 0 %로상향조정

○연봉제로 급여를 지급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자녀교육비와 주거비지출액을 월정액급여의4 0 %한도

로소득공제

□ 자산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

법 변경

○자산소득에 대하여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폐지하고개인별과세제도로전환

○부부합산금융소득금액이4천만원이상인경우금융소

득종합과세하던것을개인별금융소득이4천만원이상

인경우로변경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을5억원에서3억원으로조정

□ 기업회계와세무회계조정

○무형고정자산의범위조정

- 창업비에대하여현재5년이내의기간에균등액을감가

상각하도록되어있으나앞으로는당기비용으로처리하

도록함

- 연구개발비를개발비로명칭을변경하고 감가상각대

상내용범위및상각방법을기업회계기준과일치시킴

□ 구조조정세제보완

○합병시승계받은이월결손금공제요건완화

- 피합병법인의승계사업에서결손금이발생한경우동

결손금을 승계된 이월결손금에서차감하도록 하였으

나 합병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보다 합병후

과세소득이커지게되는경우가있어이를폐지

□ 2 0 0 3년 하반기부터(예정) 도입되어투자자보호 장치를강

화하여자산운용산업이투자자로부터신뢰를회복할수있도

록하고자산운용대상확대등자산운용산업과관련된규제를

개선하여자산운용산업이활성화될수있는계기가마련



재정포럼 1 3 7

□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

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간접투자로 정의하고 간접투자에 해당

하는 금융행위는자산운용업법이우선적용

□ 투자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적절한 포트폴리

오 구성을 통한 위험분산을 위해 투자대상을 유가증권

이외에 부동산 및 장내·외 파생상품 등 실물자산으로

확대하여 다양한형태의 펀드가 출현

○미국·영국등의경우와같이부동산및상품(금등) 실

물자산에투자하는펀드출현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실적적으로 원본 보전이 가

능한상품개발가능

□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한도 등을

설정하여 분산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재산의 건

전한운용가능

□ 펀드 등의 판매경쟁을 통한 판매서비스를 제고하고 실

적상품에 대한 투자자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증권회사

와 은행외보험사에도판매업무가허용

○판매채널확대에따른투자자보호를 위해 실적상품판

매시에유의해야할원칙인판매행위준칙* 마련

*판매사가판매시준수해야하는선관주의의무, 원금보장등수익을

보장하는행위금지및각종설명서제공및설명의무등

□ 국고금 납입고지서를 e - m a i l로 받아 가정에서 홈뱅킹

으로납부 가능

○납부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가기관에 납부하는 국세·

관세·범칙금·수수료·부담금등 각종국고금의납입

고지서를납부자의e-mail 주소로직접송달

○납부자가 서면으로 고지받거나 e - m a i l로 고지를 받은

후 은행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홈뱅킹으

로신속하고편리하게납부

□ 국고금을 잘못 납부한 경우 행정기관에 일일이 서면으

로 반납신청을하지않아도 지급받을수 있도록 개선

○종전에는 국고금을잘못 납부한 경우반납신청을위한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만 돌려 받을

수있었으나

○앞으로는 복잡한 신청절차 없이도 예금계좌번호만 전

화나구두로통보하면계좌이체로반환

□ 공사대금 등을 받을 경우 국가기관이 국고수표를 발행

하지않고계좌이체의방법으로신속하게 지급

○공사대금이나물품대금등의지급수단으로사용되던국

고수표를폐지하고납품자등의예금계좌로바로입금

○일선기관에서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소모품 등의 구매

경비를 지급할 때도납품자가계좌이체 받기를 희망할

경우에는현금이나카드대신반드시계좌이체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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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등의송달방법

물납재산환급방법

납기연장사유

미납국세열람제도

전자공매제도

전자신고시첨부서류제출기한

기한연장기간신설

기한연장신청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확대

납세증명서제출예외

징수유예기간확대

납세증명서조회

징수유예신청시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적용

시한연장

일몰도래감면제도적용시한

연장

ㅇ직접교부, 우편

ㅇ현금환급

ㅇ화재,전화, 재해, 도난을당한때등

<신 설>

ㅇ서면신청으로공매참가

ㅇ신고서와함께제출

<신 설>

<신 설>

ㅇ유권해석, 국세청장의업무감사결

과예고통지

ㅇ대상:세무조사결과서면통지, 

업무감사결과예고통지

ㅇ국가등이대금을받아국고에귀속

되는경우만증명서제출예외

ㅇ6월내:재해·도난으로인한재산손

실등

ㅇ9월내:사업의중대한위기등

ㅇ세무서장에게문서로조회

<신 설>

ㅇ적용시한: 2002.12.31

*투자금액의1 0 %를세액공제

ㅇ2 0 0 2년말일몰도래제도

-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손금산입

- 에너지절약시설투자공제

- 기업어음제도개선세액공제

- 기관투자자가창투조합등을 통해

출자하는경우에대한과세특례

- 신용카드사용금액소득공제

ㅇ전자송달추가

- 전자송달신청서제출

- 대상:납세고지서,환급통지서,신고안내문

ㅇ원칙: 물건환급

- 예외:물납재산의기매각,분할환급곤란한경우에는종전과

같이현금환급

ㅇ‘금융기관의토요휴무시다음정상근무일로납기연장’추가

ㅇ주택,상가임차예정자가임대인의미납국세열람가능

- 열람신청서제출

ㅇ인터넷을이용한공매방법추가

ㅇ1 0일의범위내에서제출(조기환급시는즉시제출)

ㅇ3월이내( 1월재연장가능)

- 납부기한연장은9월내

ㅇ기한만료일3일전까지신청

- 기한만료일부터3일이내에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신청

ㅇ청구세액1 0억원이상인사실판단사항추가

ㅇ현지확인조사, 실지조사에의한것, 감사현지시정분추가

ㅇ파산법인의관할법원이납세증명서제출예외를세무서장에게

요청시제출예외

ㅇ9월내로통일

ㅇ국세정보통신망을이용한전자적방식에의해서도조회

ㅇ납부기한3일전까지신청

- 징수유예사유가납부기한으로부터3일이내에발생한경우에

는납부기한까지신청

ㅇ적용시한을2 0 0 3 . 6 . 3 0까지6개월연장함

ㅇ2 0 0 3년말까지적용시한연장

-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손금산입

ㅇ2 0 0 5년말까지적용시한연장

- 에너지절약시설투자공제(공제율축소: 1 0 %→7 % )

- 기업어음제도개선세액공제(공제율축소: 0 . 5 %→0 . 3 % )

- 기관투자자가창투조합등을통해출자하는경우에대한과세

특례(연기금,공제사업운용법인만적용)

- 신용카드사용금액소득공제( 2 0 0 5 . 1 1 . 3 0까지)

ㅇ국세기본법§1 0

(공포일부터)

ㅇ국세기본법§5 1의2

(공포일부터)

ㅇ국세기본법시행령§2

(공포일부터)

ㅇ국세징수법§6의2

( 2 0 0 3 . 1 . 1 )

ㅇ국세징수법§67 ①

( 2 0 0 3 . 1 . 1 )

ㅇ국세기본법§5의2

(공포일부터)

ㅇ국세기본법시행령§2의2

(공포일부터)

ㅇ국세기본법시행령§3

(공포일부터)

ㅇ국세기본법시행령§6 3의8

①,②(공포일부터)

ㅇ국세징수법시행령§5

( 2 0 0 3 . 1 . 1 )

국세징수법시행령§2 2

( 2 0 0 3 . 1 . 1 )

국세징수법시행령§5②

( 2 0 0 3 . 1 . 1 )

국세징수법시행령§2 3

( 2 0 0 3 . 1 . 1 )

ㅇ조세특례제한법시행§2 3

( 2 0 0 3 . 1 . 1 )

ㅇ조세특례제한법

-§2 5의2 ,§7의2, §14, 104

의3 (2003.1.1)

-§1 2 6의2 (2002.12)

조세정책과

☎ 5 0 3 - 9 2 0 8

조세정책과

☎ 5 0 3 - 9 2 0 8

조세정책과

☎ 5 0 3 - 9 2 0 8

조세정책과

☎ 5 0 3 - 9 2 0 8

조세정책과

☎ 5 0 3 - 9 2 0 8

조세정책과

☎ 5 0 3 - 9 2 0 8

조세정책과

☎ 5 0 3 - 9 2 0 8

조세정책과

☎ 5 0 3 - 9 2 0 8

조세정책과

☎ 5 0 3 - 9 2 0 8

조세정책과

☎ 5 0 3 - 9 2 0 8

조세정책과

☎ 5 0 3 - 9 2 0 8

조세정책과

☎ 5 0 3 - 9 2 0 8

조세정책과

☎ 5 0 3 - 9 2 0 8

조세지출예산과

☎ 5 0 3 - 9 2 1 1

조세지출예산과

☎ 5 0 3 - 9 2 1 1

재정경제부<신·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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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내투자세액공제대상

시설투자확대

중소기업대상업종추가

지방이전공장임시특별세액감면요건

완화및기한연장

조세감면사후관리제도폐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확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확대

물류산업범위확대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확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시설

확대

이자상당가산액가산율인하

ㅇ세액공제대상시설

- E R P설비

- 전자상거래설비

- 정보보호시스템설비

- 연구·인력개발설비

- 디지털방송용장비

ㅇ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등이허용되

는중소기업지원대상업종: 27개

ㅇ5년이상사업한법인이 수도권외지

역으로이전시

- 처음6년간100%, 다음5년간

50% 세액감면

ㅇ적용시한: ’0 2 . 1 2 . 3 1

ㅇ일반법인은감면세액상당액을기업

합리화적립금으로적립

ㅇ중소기업및개인은감면세액상당

액을2년이내에차입금상환또는5

년이내에사업용자산투자에 사용

ㅇ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적용대상:

1 9개업종

ㅇ감면내용

- 수도권소기업: 20%감면

- 지방중소기업: 30%감면

*도·소매업, 의료업및자동차정비

업은1 0 %감면

ㅇ적용대상설비

-공정개선·자동화시설, 첨단기술

설비, ERP,전자상거래설비

ㅇ공제율

-중소기업: 5 % ( E R P는10%), 대기

업3 %

ㅇ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이허용되

는물류산업: 9개업종

ㅇ소음방지시설, 가스충전시설등에

대한투자금액의3 %를세액공제

ㅇ고효율형광램프등에너지절약시설

에대해투자금액의7 %를세액공제

ㅇ당초적립목적대로중소기업투자준

비금등을사용하지않아 익금환입

하는경우적용하는가산율: 1일

4 / 1 0 , 0 0 0

ㅇ세액공제대상시설투자범위확대

- 환경보전시설

- 에너지절약시설

-비상대비업무시설

ㅇ선박관리업을중소기업업종에추가

ㅇ공장의경우3년이상사업후이전한경우세액감면허용

ㅇ’0 5 . 1 2 . 3 1까지적용시한연장

ㅇ기업합리화적립금적립, 차입금상환, 사업용자산투자등조

세감면사후관리제도폐지

ㅇ9개업종추가

- 과학및기술서비스업, 포장및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

문디자인업,뉴스제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및주

문자상표부착방식수탁생산업

ㅇ의료업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제외

ㅇ적용대상설비추가

- S C M (공급망관리설비) , C R M (고객관계관리설비) 추가

ㅇ공제율조정

-중소기업: 7 % ( E R P도7%), 대기업은3 %

ㅇ물류산업에항만법상의예선업을추가

ㅇ적용대상시설에전기자동차의전기충전시설추가

ㅇ적용대상시설에수도법에의한절수설비및절수기기추가

*수도권내투자도세액공제허용

ㅇ1일3 / 1 0 , 0 0 0으로인하

ㅇ조세특례제한법§1 3 0

( 2 0 0 3 . 1 . 1 )

ㅇ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

( 2 0 0 3 . 1 . 1 )

ㅇ조세특례제한법§6 3의2

( 2 0 0 3 . 1 . 1 )

ㅇ조세특례제한법§145, §1 4 6

( 2 0 0 2 . 1 2 )

ㅇ조세특례제한법§7

( 2 0 0 3 . 1 . 1 )

ㅇ조세특례제한법§2 4

( 2 0 0 3 . 1 . 1 )

ㅇ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5

( 2 0 0 3 . 1 . 1 )

ㅇ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 2

( 2 0 0 3 . 1 . 1 )

ㅇ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 5

의2 (2003.1.1)

ㅇ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3

( 2 0 0 3 . 1 . 1 )

조세지출예산과

☎ 5 0 3 - 9 2 1 1

조세지출예산과

☎ 5 0 3 - 9 2 1 1

조세지출예산과

☎ 5 0 3 - 9 2 1 1

조세지출예산과

☎ 5 0 3 - 9 2 1 1

조세지출예산과

☎ 5 0 3 - 9 2 1 1

조세지출예산과

☎ 5 0 3 - 9 2 1 1

조세지출예산과

☎ 5 0 3 - 9 2 1 1

조세지출예산과

☎ 5 0 3 - 9 2 1 1

조세지출예산과

☎ 5 0 3 - 9 2 1 1

조세지출예산과

☎ 5 0 3 - 9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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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양도세비과세범위확대

신축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특례축소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수정신고관련

규정명확화

부가세영세율적용대상「장애인용정보통

신기기」

「한국공항공단」을정부업무대행단체에

서제외

국민주택「설계용역」을부가가치세면제

대상에추가

금지금부가세면제

중고자동차재활용매입세액공제율축소

시기연장

역외금융에대한조세지원폐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확대

신용카드사용금액소득공제대상확대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실현을위한

세제지원

미납부가산세율인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환입

결손금소급공제에의한환급

세액계산

ㅇ8년이상자경농지양도시양도소득

세비과세

ㅇ2 0 0 3 . 6 . 3 0까지취득하거나건축한

신축주택을양도하는경우양도소

득세특례적용

<신 설>

ㅇ장애인용보장구

-의수족·휠체어등1 3가지보장구

ㅇ정부업무대행단체의범위

-농협·수협, 별정우체국등

-한국공항공단

ㅇ국민주택(전용면적8 5㎡이하)의건

설용역과국민주택관련전기공사

·소방공사·통신공사등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면제

<신 설>

ㅇ중고자동차재활용매입세액공제율

축소(’0 3 . 1 . 1 .부터)

- 10/110 →8 / 1 0 8

ㅇ금융기관의역외금융에서발생하는

소득에대한법인세·소득세면제

ㅇ조세조약에서간접외국납부세액공

제제도를채택하고있는경우2 0 %

이상출자한해외자회사로부터받

는수입배당금에대하여간접외국

납부세액공제허용

ㅇ신용카드(직불카드포함)사용금액

에대한공제율: 20%

ㅇ외국인근로자의해외근무수당비과

세한도: 월정액급여의20% 

<신 설>

ㅇ1일1만분의5의율

ㅇ1일1만분의4의율

ㅇ1일1만분의4의율

ㅇ5년이상자경한농지를농업기반공사·영농회사법인및영농조

합법인에 양도하는경우도비과세

ㅇ신축주택취득시한단축

-서울·과천·5대신도시(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지역은2002.12.31 종료

ㅇ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규정신설

ㅇ장애인용특수정보통신기기및소프트웨어추가

-시각장애인용점자단말기 등

ㅇ「한국공항공단」삭제

ㅇ국민주택신축에필요한설계용역을부가가치세면제대상에

추가

ㅇ금세공용·금융상품용금지금부가세면제

ㅇ중고자동차재활용매입세액공제율축소시기를6개월연장

- 10/110 →8 / 1 0 8

- 2003.7.1부터적용

ㅇ과세전환

ㅇ조세조약에서동제도를채택하고있지않거나조세조약을체결

하지않은국가에소재하는해외자회사( 5 0 %이상출자한경우

에한함)에출자한내국법인에대해서도동자회사가납부할법

인세상당액의5 0 %를세액공제추가

ㅇ직불카드사용금액에대한공제율: 30%

ㅇ지로로납부한학원비를공제대상에포함

ㅇ비과세한도확대: 월정액급여의4 0 %

ㅇ연봉제로급여를지급받는외국인근로자는자녀교육비와주거

비지출액을월정액급여의4 0 %범위내에서소득공제

ㅇ1일1만분의3의율

ㅇ1일1만분의3의율

ㅇ1일1만분의3의율

ㅇ조세특례제한법§6 9

( 2 0 0 3 . 1 . 1 )

ㅇ조세특례제한법§9 9의3

( 2 0 0 3 . 1 . 1 )

ㅇ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 1 0

( 2 0 0 3 . 1 . 1 )

ㅇ조세특례제한법§105, 제4

호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05  (2003.1.1)

ㅇ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 0 6

( 2 0 0 3 . 1 . 1 )

ㅇ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 0 6

( 2 0 0 3 . 7 . 1 )

ㅇ조세특례제한법§1 0 6조의3

( 2 0 0 3 . 7 . 1 )

ㅇ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 0 8

( 2 0 0 3 . 7 . 1 )

ㅇ조세특례제한법§2 1

( 2 0 0 3 . 1 . 1 )

ㅇ조세특례제한법§1 0 4의6

( 2 0 0 3 . 1 . 1 )

ㅇ조세특례제한법§1 2 6의2

( 2 0 0 2 . 1 2 . 1 )

ㅇ조세특례제한법

§1 8조의2 (2003.1.1)

ㅇ법인세법시행령

§119 (2003.1.1)

ㅇ법인세법시행령

§5 6조( 2 0 0 3 . 1 . 1 )

ㅇ법인세법시행령

§119 (2003.1.1)

재산세제과

☎ 2 1 1 0 - 2 3 2 1

재산세제과

☎ 2 1 1 0 - 2 3 2 1

소비세제과

☎ 2 1 1 0 - 2 3 2 4

소비세제과

☎ 2 1 1 0 - 2 3 2 4

소비세제과

☎ 2 1 1 0 - 2 3 2 4

소비세제과

☎ 2 1 1 0 - 2 3 2 4

소비세제과

☎ 2 1 1 0 - 2 3 2 4

소비세제과

☎ 2 1 1 0 - 2 3 2 4

국제조세과

☎ 2 1 1 0 - 2 3 2 7

국제조세과

☎ 2 1 1 0 - 2 3 2 7

소득세제과

☎ 5 0 3 - 9 2 1 4

소득세제과

☎ 5 0 3 - 9 2 1 4

법인세제과

☎ 2 1 1 0 - 2 3 1 7

법인세제과

☎ 2 1 1 0 - 2 3 1 7

법인세제과

☎ 2 1 1 0 - 2 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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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서류의범위확대

특수관계자의범위조정

과세이연대상국고보조금범위

무형고정자산의범위조정

합병시승계받은이월결손금

공제요건완화

기준초과차입금법인판정시

자기자본의계산방법

납세지변경신고및설립신고시

첨부서류간소화

근로소득자특별공제한도

확대

의료비공제대상확대

장기주택자금이자상환액공제

대상확대

일용근로자근로소득공제확대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폐지

외국인관광객호텔숙박용역

영세율연장

「기능성쌀」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ㅇ신용카드매출전표보관

ㅇ소액주주: 주권상장법인또는협회

등록법인의주주로서발행주식총

수의1 0 0분의1에미달하는주식을

소유한주주

<신 설>

ㅇ연구개발비: 계상한사업연도개시

일부터5년이내균등상각

ㅇ창업비: 5년이내균등상각

ㅇ합병후승계사업에서결손금이발

생한경우공제가능한승계결손금

에서차감

ㅇ납입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가산

- 주식할인발행차금차감

ㅇ등기부등본첨부

ㅇ보험료공제: 70만원

ㅇ의료비공제: 300만원

ㅇ교육비공제

- 유치원생: 1 0 0만원

- 초중고생: 1 5 0만원

- 대학생: 3 0 0만원

ㅇ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3 0 0만원

ㅇ질병치료목적의의료비를소득

공제

ㅇ금융기관간장기주택차입금을 이

전한경우에만공제

ㅇ소득공제금액: 일6만원

ㅇ자산소득에대하여부부합산과세

ㅇ부부합산금융소득금액을기준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여부판단

ㅇ’0 2 . 1 2 . 3 1까지적용

<신 설>

ㅇ신용카드월별이용대금명세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보관되

어있는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거래정보도지출증빙으로인정

ㅇ소액주주등: 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1 0 0분의1에미달

하는주식등을소유한주주또는출자자

ㅇ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의한보조금을추가

ㅇ개발비: 관련제품의판매또는사용이가능한시점부터2 0년이

내의기간내에서신고한내용연수에따라균등액을상각

ㅇ창업비: 폐지

ㅇ주파수이용권과공항시설관리권: 고시하거나등록한기간내에

서균등액을상각

<폐 지>

ㅇ납입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가산

- 주식할인발행차금차감

- 감자차익가산

ㅇ등기부등본첨부생략

ㅇ보험료공제: 100만원

ㅇ의료비공제: 500만원

ㅇ교육비공제

- 유치원생: 1 5 0만원

- 초중고생: 2 0 0만원

- 대학생: 5 0 0만원

ㅇ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600만원

ㅇ건강진단비를의료비공제대상에포함

ㅇ동일금융기관내에서이전하는경우에도공제대상에포함

ㅇ소득공제금액: 일8만원

ㅇ자산소득에대하여개인별로과세

ㅇ개인별금융소득금액을기준으로금융소득종합과세여부판단

ㅇ6개월연장 (’0 3 . 7 . 1부터폐지)

ㅇ면세대상에추가

ㅇ법인세법시행령§1 5 8

(2 0 0 2 . 1 2 . 3 1이속하는사업연도)

ㅇ법인세법시행령§8 7

( 2 0 0 3 . 1 . 1 )

ㅇ법인세법시행령§6 4

( 2 0 0 3 . 1 . 1 )

ㅇ법인세법시행령 §2 4 ,§2 6

(2 0 0 2 . 1 2 . 3 1이 속하는

사업연도)

ㅇ법인세법시행령§8 1

( 2 0 0 3 . 1 . 1 )

ㅇ법인세법시행령§5 4

( 2 0 0 3 . 1 . 1 )

ㅇ법인세법시행령§9 ,§1 5 2

( 2 0 0 3 . 1 . 1 )

ㅇ소득세법§52 

( 2 0 0 3 . 1 . 1 )

ㅇ소득세법시행령§1 1 0

( 2 0 0 3 . 1 . 1 )

ㅇ소득세법시행령§1 1 2

( 2 0 0 3 . 1 . 1 )

ㅇ소득세법§47 

( 2 0 0 3 . 1 . 1 )

ㅇ소득세법§61 (2002.8.29)

ㅇ소득세법§14 (2002.8.29)

ㅇ부가가치세법시행령§2 6

( 2 0 0 3 . 1 . 1 )

ㅇ부가가치세법시행령§2 8

( 2 0 0 3 . 1 . 1 )

법인세제과

☎ 2 1 1 0 - 2 3 1 7

법인세제과

☎ 2 1 1 0 - 2 3 1 7

법인세제과

☎ 2 1 1 0 - 2 3 1 7

법인세제과

☎ 2 1 1 0 - 2 3 1 7

법인세제과

☎ 2 1 1 0 - 2 3 1 7

법인세제과

☎ 2 1 1 0 - 2 3 1 7

법인세제과

☎ 2 1 1 0 - 2 3 1 7

소득세제과

☎ 5 0 3 - 9 2 1 4

소득세제과

☎ 5 0 3 - 9 2 1 4

소득세제과

☎ 5 0 3 - 9 2 1 4

소득세제과

☎ 5 0 3 - 9 2 1 4

소득세제과

☎ 5 0 3 - 9 2 1 4

소비세제과

☎ 2 1 1 0 - 2 3 2 4

소비세제과

☎ 2 1 1 0 - 2 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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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사유의확대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전산테이

프로제출가능

월합계세금계산서교부시기

조정

구매확인서에의하여공급되는금지금의

영세율적용폐지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금융·보험업」의

범위조정

도시가스사업자의가정용가스공급에대

한영수증교부허용

무인자동판매기에의한사업의사업장범

위명확화

인·허가사업폐업신고절차보완

장기할부판매의개념을소득세법규정과

일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일명확화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인하

법인사업자등록신청시구비서류간소화

특소세과세대상승용차범위를자동차관

리법상의승용차범위와일치

택시등조건부면세승용차의특소세추징

세액계산방법개선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인하

특별소비세납세증명표지부착제도폐지

탁주·약주·청주의알콜도수제한폐지

부가세환급대상농·어업용기자재

품목확대

부가가치세영세율이적용되는「축산업주

업법인」의판정및확인제도개선

<신 설>

ㅇ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서

류로제출

ㅇ거래처별로1역월이내거래관행상

정하여진기간의가액을합계하여

교부가능

ㅇ영세율적용

<신 설>

<신 설>

ㅇ자판기설치장소를사업장으로

등록

ㅇ폐업신고시사업자등록증첨부

제출

ㅇ당해재화의인도기일이속하는달

의다음달부터최종부불금의지급

기일이속하는달까지의기간이1년

이상인것

ㅇ2 0일이내승인통지

ㅇ1일0 . 0 5 % (연1 8 . 2 5 % )

ㅇ법인의경우법인등기부등본첨부

ㅇ일반형: 주로사람의수송을목적

으로제작된것

ㅇ추징당시판매가격기준

ㅇ1일0 . 0 5 % (연1 8 . 2 5 % )

ㅇ가구류·골프용품등에특소세납

세증명표지부착

ㅇ알콜도수제한

- 탁주: 3도

- 약주: 13도

- 청주: 14도

ㅇ농업용: 5종

ㅇ어업용: 8종

ㅇ판정: 축산업수입금액또는자산가

액9 0 %이상

ㅇ확인: 시·도지사

ㅇ회수기일이6월이상경과한1 0만원이하의소액채권으로서회

수실익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

ㅇ전산테이프,디스켓으로제출가능

ㅇ사업자가임의로정한기간의가액을합계하여교부가능

ㅇ영세율적용폐지

< 2 0 0 3 . 7 . 1부터금지금면세제도도입>

ㅇ대한주택보증회사의보증업

ㅇ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및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사업

ㅇ도시가스법에의한도시가스사업자가산업용이아닌도시가스를

공급하는경우영수증교부허용

ㅇ무인자동판매기가설치된사업장업무를총괄하는장소를사업장

으로등록

ㅇ사업자등록증에추가하여관할시·군·구에폐업한사실을입

증하는폐업신고서사본등첨부

ㅇ당해재화인도기일의다음날부터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1년이상인것

ㅇ2 0일이내승인여부미통지시승인한것으로간주

ㅇ1일0 . 0 3 % (연1 0 . 9 5 % )

<삭 제>

ㅇ일반형: 자동차관리법제3조에규정된승용자동차

ㅇ추징당시취득세시가표준액기준

ㅇ1일0 . 0 3 % (연1 0 . 9 5 % )

<삭 제>

ㅇ알콜도수제한폐지

ㅇ인삼재배용지주목·차광망·구명부기·구명동의·기상용팩시

밀리추가

ㅇ판정: 자산가액기준을폐지하고수입금액기준으로단일화

ㅇ확인: 세무서장

ㅇ부가가치세법시행령§6 3조

의2 (2003.1.1)

ㅇ부가가치세법시행령§6 0

( 2 0 0 3 . 1 . 1 )

ㅇ부가가치세법시행령§5 4

( 2 0 0 3 . 1 . 1 )

ㅇ부가가치세법시행령§2 4

( 2 0 0 3 . 7 . 1 )

ㅇ부가가치세법시행령§3 3

( 2 0 0 3 . 1 . 1 )

ㅇ부가가치세법시행령§7 9조

의2 (2003.1.1)

ㅇ부가가치세법시행령§4

( 2 0 0 3 . 7 . 1 )

ㅇ부가가치세법시행령§1 0

( 2 0 0 3 . 7 . 1 )

ㅇ부가가치세법시행령§2 1

( 2 0 0 3 . 1 . 1 )

ㅇ부가가치세법시행령§5

( 2 0 0 3 . 1 . 1 )

ㅇ부가가치세법시행령§7 0의3

( 2 0 0 3 . 1 . 1 )

ㅇ부가가치세법시행령§7

( 2 0 0 3 . 1 . 1 )

ㅇ특별소비세법시행령별표1

6호( 2 0 0 2 . 1 2 . 1 1 )

ㅇ특별소비세법시행령§1 2의7

( 2 0 0 2 . 1 2 . 1 1 )

ㅇ특별소비세법시행령§1 8조

의2 (2002.12.11)

ㅇ특별소비세법시행령§3 7

( 2 0 0 2 . 1 2 . 1 1 )

ㅇ주세령§1 (2003.1.1)

ㅇ농림특례§7 별표5·6

( 2 0 0 3 . 1 . 1 )

ㅇ농림특례§7

( 2 0 0 3 . 1 . 1 )

소비세제과

☎ 2 1 1 0 - 2 3 2 4

소비세제과

☎ 2 1 1 0 - 2 3 2 4

소비세제과

☎ 2 1 1 0 - 2 3 2 4

소비세제과

☎ 2 1 1 0 - 2 3 2 4

소비세제과

☎ 2 1 1 0 - 2 3 2 4

소비세제과

☎ 2 1 1 0 - 2 3 2 4

소비세제과

☎ 2 1 1 0 - 2 3 2 4

소비세제과

☎ 2 1 1 0 - 2 3 2 4

소비세제과

☎ 2 1 1 0 - 2 3 2 4

소비세제과

☎ 2 1 1 0 - 2 3 2 4

소비세제과

☎ 2 1 1 0 - 2 3 2 4

소비세제과

☎ 2 1 1 0 - 2 3 2 4

소비세제과

☎ 2 1 1 0 - 2 3 2 4

소비세제과

☎ 2 1 1 0 - 2 3 2 4

소비세제과

☎ 2 1 1 0 - 2 3 2 4

소비세제과

☎ 2 1 1 0 - 2 3 2 4

소비세제과

☎ 2 1 1 0 - 2 3 2 4

소비세제과

☎ 2 1 1 0 - 2 3 2 4

소비세제과

☎ 2 1 1 0 - 2 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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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용기자재의보유여부에대

한확인제도보완

농어업용기자재구입시농어민의부가

세환급신청기한의조정

부가세환급대상농어업용기자재부정환

급자의가산세율인하

면세유적용대상업종의명확화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인하

민속주·농민주의제조시설기준완화

미납세반출신고서류의간소화

수출주류의면세절차간소화

1세대2주택중복보유허용기간단축

1세대1주택거주요건신설

주택을3주택이상보유한자가양도시

실가과세

상속주택과세

투기지역실가과세

고가주택기준변경

재개발·재건축사업기간중취득한주택

양도시과세방법개선

재개발·재건축아파트양도시과세방

법변경

ㅇ동장·이장

ㅇ구입일이속하는동일과세기간에

신청해야환급

ㅇ이자상당가산세율

- 1일0 . 0 5 % (연1 8 . 2 5 % )

ㅇ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및

축산복합농업

ㅇ납부불성실가산세율

- 1일0 . 0 5 % (연1 8 . 5 % )

ㅇ시설기준

- 국실: 9㎡이상

- 담금실: 20㎡이상

- 증류실: 15㎡이상

ㅇ수출미납세반출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내국신용장또

는구매확인서

ㅇ수출주류의면세절차

- 사전승인필요

ㅇ1세대2주택자의일시적2주택보유

허용기간: 2년

ㅇ1세대1주택으로서3년이상보유한

경우양도세면제

ㅇ3주택이상을보유한자가주택을양

도시기준시가과세

ㅇ1주택소유자가주택을상속받아상

속주택을양도시비과세

<신 설>

ㅇ고급주택기준

- 아파트등: 전용면적4 5평이상+

실가6억원초과

- 단독주택: 건평8 0평이상+실가

6억원초과, 대지1 5 0평이상실가

6억원초과

- 엘리베이터, 수영장등이설치된주

택

ㅇ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기간중취

득하여거주한주택을재건축주택

완공후1년이내양도시비과세

ㅇ재개발·재건축으로완공된아파트

등을양도하는경우

ㅇ통장·이장, 어촌별수협조합장

ㅇ동일과세기간으로제한하는제도폐지

ㅇ이자상당가산세율

- 1일0 . 0 3 % (연1 0 . 9 5 % )

ㅇ농산물건조장운영업을추가

ㅇ납부불성실가산세율

- 1일0 . 0 3 % (연1 0 . 9 5 % )

ㅇ시설기준을종전의1 / 2로완화

ㅇ사업자등록증사본제출폐지

ㅇ사후신고허용

ㅇ1년으로단축

ㅇ1세대1주택으로서3년이상보유한경우양도세면제 다만, 서

울·과천·5대신도시(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의경우3년

보유기간중1년이상거주요건추가

ㅇ3주택이상을보유한자가 주택양도시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ㅇ상속받은주택양도시과세

ㅇ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감안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부동산가

격안정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정하는지역에소재하는부

동산의경우실지거래가액으로과세

ㅇ실가6억원초과(면적에관계없이금액기준만사용)

ㅇ1년이상거주한경우에한하여비과세

ㅇ재개발·재건축아파트등에대한과세방법을단계별로구분하

여양도차익계산

ㅇ농림특례§9

( 2 0 0 3 . 1 . 1 )

ㅇ농림특례§9

( 2 0 0 3 . 1 . 1 )

ㅇ농림특례§1 0

( 2 0 0 3 . 1 . 1 )

ㅇ농림특례§1 4

( 2 0 0 3 . 1 . 1 )

ㅇ주세법시행령§2 7

( 2 0 0 3 . 1 . 1 )

ㅇ주세법시행령§9별표3

( 2 0 0 3 . 1 . 1 )

ㅇ주세법시행령§3 7

( 2 0 0 3 . 1 . 1 )

ㅇ주세법시행령§3 0

( 2 0 0 3 . 1 . 1 )

ㅇ소득세법시행령§1 5 5

( 2 0 0 2 . 1 0 . 1 )

ㅇ소득세법시행령§1 5 4

( 2 0 0 2 . 1 0 . 1 )

ㅇ소득세법시행령§1 6 2조의2

( 2 0 0 2 . 1 0 . 1 )

ㅇ소득세법시행령§1 5 5

( 2 0 0 3 . 1 . 1 )

ㅇ소득세법시행령§1 6 2조의2

( 2 0 0 2 . 1 0 . 1 )

ㅇ소득세법시행령§1 5 6

( 2 0 0 3 . 1 . 1 )

ㅇ소득세법시행규칙§7 1

( 2 0 0 3 . 1 . 1 )

ㅇ소득세법시행령§1 6 6

( 2 0 0 3 . 1 . 1 )

소비세제과

☎ 2 1 1 0 - 2 3 2 4

소비세제과

☎ 2 1 1 0 - 2 3 2 4

소비세제과

☎ 2 1 1 0 - 2 3 2 4

소비세제과

☎ 2 1 1 0 - 2 3 2 4

소비세제과

☎ 2 1 1 0 - 2 3 2 4

소비세제과

☎ 2 1 1 0 - 2 3 2 4

소비세제과

☎ 2 1 1 0 - 2 3 2 4

소비세제과

☎ 2 1 1 0 - 2 3 2 4

재산세제과

☎ 5 0 3 - 9 2 2 1

재산세제과

☎ 5 0 3 - 9 2 2 1

재산세제과

☎ 5 0 3 - 9 2 2 1

재산세제과

☎ 5 0 3 - 9 2 2 1

재산세제과

☎ 5 0 3 - 9 2 2 1

재산세제과

☎ 5 0 3 - 9 2 2 1

재산세제과

☎ 5 0 3 - 9 2 2 1

재산세제과

☎ 5 0 3 - 9 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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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아파트양도시과세방법

변경

사전처분재산에대한입증책임완화

증여재산에서공제하는채무

범위확대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축소

경영권포함중소기업주식에대한할증평

가율인하

전자송신방식에의한서류제출근거 마련

국외지배주주범위확대

상호합의종료일

금융정보교환

신용보증재단보증서를관세

담보로추가

특송화물(DHL 등)의신속한통관

관세납부액의수정신고시

납부기한연장

관세통계의공개

수출입물품의신고대상범위

확대

대체에너지생산용기자재관세감면

- 양도시와취득시의기준시가에의

하여과세

- 공동주택기준시가고시전에취득

한아파트는최초로고시한공동주

택의기준시가에의하여환산

ㅇ1년이내에처분한재산가액이재산

종류별로2억원( 2년이내5억원)인

경우로서처분내역을미소명한금액

이처분재산가액의20% 상당액과

2억원중

- 적은금액보다적을경우: 과세하

지아니함

- 많을경우: 전액과세

ㅇ당해증여재산에담보된채무에한정

ㅇ1 0년내증여받은재산가액의합계

액에서

- 5억원공제

ㅇ대기업·중소기업구분없이일률적

으로

- 지분율이50% 초과시: 30%

- 지분율이50% 이하시: 20%

ㅇ호적등본등을관할세무서에직접

제출

ㅇ외국모회사와국내자회사및외국본

점과국내지점과의관계

ㅇ상호합의개시일부터5년

ㅇ다른법률에저촉되지아니한경우

정보교환가능

ㅇ은행지급보증서,신용보증기금의보

증서등

ㅇ국내수취인이특송화물에대한관세

를납부하기전에는통관불허( 1 0만

원이하自家사용물품제외)

ㅇ수정신고와동시에납부

ㅇ일반인의열람신청권허용

ㅇ상용물품등

<추가>

ㅇ태양열에너지기자재5개품목에한

해관세감면(감면율6 5 % )

- 종전부동산취득시부터재개발·재건축후양도시까지를단계

별<종전부동산→종전토지(대지권)→신축아파트>로양도차익을

계산하여합산

- 좌동

- 2 0 %상당액과2억원중적은금액을차감한잔액에대해서만과세

ㅇ당해증여재산을임대한경우임대보증금을채무로인정

- 3억원공제

ㅇ중소기업에한해50% 경감

- 15%

- 10%

ㅇ호적등본등발급기관이당해서류를관할세무서에직접전자송

신방식에의한송신시제출인정

ㅇ형제회사를국외지배주주범위에추가

ㅇ양국간합의가있는경우8년까지가능

ㅇ금융실명법에불구하고조세조약에따라외국과세당국이금융정

보를요청하는경우상호주의에따라비거주자(한국국적자제

외) 및외국법인의금융정보를제공

ㅇ중소기업들이수입물품통관시제공하는담보에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보증서추가

ㅇ특송화물업체가납부를보증하는경우관세납부전에도물품통

관가능

ㅇ수정신고한날의다음날까지납부

ㅇ교부신청권추가

ㅇ전자설비에의한교부가능

ㅇ가공무역을위하여무상으로수출입되는물품기타고가물품

ㅇ태양열·태양광·풍력및연료전지생산용기자재등2 6개품목

으로확대

ㅇ소득세법시행령§1 6 6

( 2 0 0 3 . 1 . 1 )

ㅇ상속·증여세법시행령§1 1

( 2 0 0 3 . 1 . 1 )

ㅇ상속·증여세법시행령§3 6

( 2 0 0 3 . 1 . 1 )

ㅇ상속·증여세법§5 3

( 2 0 0 3 . 1 . 1 )

ㅇ상속·증여세법§6 3

( 2 0 0 3 . 1 . 1 )

ㅇ상속·증여세법시행령§6 4

( 2 0 0 3 . 1 . 1 )

ㅇ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2

( 2 0 0 3 . 1 . 1 )

ㅇ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23  (2003.1.1)

ㅇ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31 (2003.1.1)

ㅇ관세법§24 (2003.1.1)

ㅇ관세법§2 4

( 2 0 0 3 . 1 . 1 )

ㅇ관세법§3 8

( 2 0 0 3 . 1 . 1 )

ㅇ관세법§3 2 2

( 2 0 0 3 . 1 . 1 )

ㅇ관세법시행령§2 6 1

( 2 0 0 3 . 1 . 1 )

ㅇ조특법§1 1 8관세경감규칙

( 2 0 0 2 . 1 2 . 4 )

재산세제과

☎ 2 1 1 0 - 9 2 2 1

재산세제과

☎ 2 1 1 0 - 2 3 2 1

재산세제과

☎ 2 1 1 0 - 2 3 2 1

재산세제과

☎ 2 1 1 0 - 2 3 2 1

재산세제과

☎ 2 1 1 0 - 2 3 2 1

재산세제과

☎ 2 1 1 0 - 2 3 2 1

국제조세과

☎ 2 1 1 0 - 2 3 2 7

국제조세과

☎ 2 1 1 0 - 2 3 2 7

국제조세과

☎ 2 1 1 0 - 2 3 2 7

관세제도과

☎ 5 0 3 - 9 2 3 2

관세제도과

☎ 5 0 3 - 9 2 3 2

관세제도과

☎ 5 0 3 - 9 2 3 2

관세제도과

☎ 5 0 3 - 9 2 3 2

관세제도과

☎ 5 0 3 - 9 2 3 2

관세제도과

☎ 5 0 3 - 9 2 3 2



재정포럼 1 4 5

제 목 종 전 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및시행일 관계부처

공장자동화물품관세감면

관세사의실무수습기간단축

관세사시험에최소합격인원제도입

전산자격증소지자의가점폐지

ㅇ가스발생기등5 0 3개품목

- 감면율: 대기업40%, 중소기업

5 0 %

ㅇ1년

<신 설>

ㅇ전산자격증별로관세사시험시

- 3∼5점가점부여

ㅇ직류전동기등4 7 5개품목( 2 8개감소)

- 감면율: 대기업40%, 중소기업5 0 %

ㅇ6개월

ㅇ전년도시험합격자의±2 0 %내에서결정

- 다만매년최소7 0명이상선발

- 2004년관세사시험부터폐지

ㅇ관세법§9 5

( 2 0 0 3 . 1 1 . 1 )

ㅇ관세사법시행령§6

( 2 0 0 3 . 1 . 1 )

ㅇ관세사법시행령§1 0

( 2 0 0 3 . 1 . 1 )

ㅇ관세사법시행령§14  

( 2 0 0 3 . 1 . 1 )

관세제도과

☎ 5 0 3 - 9 2 3 1

관세제도과

☎ 5 0 3 - 9 2 3 2

관세제도과

☎ 5 0 3 - 9 2 3 2

관세제도과

☎ 5 0 3 - 9 2 3 2

제 목 종 전 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및시행일 관계부처

소득표준율폐지, 기준경비율제도시행 ㅇ무기장사업자의소득금액을표준소

득률에의해계산

- 소득금액=수입금액×표준소득률

ㅇ2 0 0 3 . 5의「2 0 0 2년귀속종합소득세확정신고」부터무기장사

업자는기준경비율또는단순경비율에의해소득금액을계산

<소득금액추계방법>

- 기준경비율적용사업자(업종별로직전연도매출액이6천∼1억5

천만원이상자) =수입금액- (증빙서류를수취한매입비용, 인건

비, 임차료)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적용사업자(업종별로직전연도매출액이6천∼1억5

천만원미만자와당해연도신규업자) =수입금액- (수입금액×단

순경비율)

ㅇ소득세법시행령§1 4 5

*2 0 0 2 . 1 . 1이후

발생소득부터적용

납세홍보과

☎ 3 9 7 - 1 2 0 0

국 세 청



1. 인구

가. 인구규모

○2 0 0 2년 7월1일현재우리나라 총인구는4 , 7 6 4만명으

로전년에비해0.63% 증가

- 여자1 0 0명당남자수를나타내는성비는1 0 1 . 4명으로

여자1 0 0명당남자가1 . 4명이많음

- 2 0 0 2년 인구성장률이 1 9 7 0년 1 . 9 9에 비해 1 / 3수준

인 0 . 6 3 %로둔화

○출산력은1 9 8 0년대중반에이미대체출산력수준(합계

출산율 2 . 1명)에 이른 후 출생률 감소가 지속되어

2 0 0 1년에는합계출산율이1 . 3 0명으로2 0 0 0년 1 . 4 7명

보다0 . 1 7명이낮아졌음

- 2 0 0 1년 인구 천명당 출생아수인 조출생률은 1 1 . 6명

으로2 0 0 0년1 3 . 4명에비해 1 . 8명감소하였으며

- 인구 천명당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조사망률은 5 . 1명

으로2 0 0 0년5 . 2명보다0 . 1명낮아졌음

1 4 6 2 0 0 3 년1월호

정 책 흐 름

2002 한국의사회지표

※이자료는통계청에서 2 0 0 2년 1 2월 2 6일발간한『2002 한국의사회지표』중조세·재정분야와관련있는

사항을발췌하여정리한것입니다. <편집자주>

1 9 7 0 3 2 , 2 4 1 1 6 , 3 0 9 1 5 , 9 3 2 1 . 9 9 1 0 2 . 4 3 1 . 2 8 . 0 4 . 5 3

1 9 8 0 3 8 , 1 2 4 1 9 , 2 3 6 1 8 , 8 8 8 1 . 5 7 1 0 1 . 8 2 2 . 7 7 . 3 2 . 8 3

1 9 9 0 4 2 , 8 6 9 2 1 , 5 6 8 2 1 , 3 0 1 0 . 9 9 1 0 1 . 3 1 5 . 4 5 . 8 1 . 5 9

1 9 9 5 4 5 , 0 9 3 2 2 , 7 0 5 2 2 , 3 8 8 1 . 0 1 1 0 1 . 4 1 6 . 0 5 . 4 1 . 6 5

1 9 9 9 4 6 , 6 1 7 2 3 , 4 5 8 2 3 , 1 5 9 0 . 7 1 1 0 1 . 3 1 3 . 2 5 . 2 1 . 4 2

2 0 0 0 4 7 , 0 0 8 2 3 , 6 6 7 2 3 , 3 4 1 0 . 8 4 1 0 1 . 4 1 3 . 4 5 . 2 1 . 4 7

2 0 0 1 4 7 , 3 4 3 2 3 , 8 3 5 2 3 , 5 0 8 0 . 7 1 1 0 1 . 4 1 1 . 6 5 . 1 1 . 3 0

2 0 0 2 4 7 , 6 4 0 2 3 , 9 8 4 2 3 , 6 5 6 0 . 6 3 1 0 1 . 4 - - -

연도 총인구
1 )

남 여 인구성장률 성비(여자= 1 0 0 ) 조출생률
2 )

조사망률
2 )

합계출산율
2 )

< 총인구, 조출생률, 조사망률및합계출산율: 1970∼2 0 0 2년 >

(단위: 천명, 인구천명당, 可妊여성1명당)

자료: 통계청, 1) 「장래인구추계」2001. 12. 2) 「2 0 0 1년인구동태통계연보」

2002 한국의사회지표



나. 인구구조

○ 2 0 0 2년 총인구를 연령 3계층으로 구분하면, 0∼1 4세

유년인구는총인구의 20.6%, 15∼6 4세 생산가능인구

는71.5%, 65세이상노령인구는7 . 9 %를차지

- 1 4세이하 유년인구비중은 출산율 둔화 등 때문에 점

차낮아지고있으며

- 1 5∼6 4세생산가능인구비중도2 0 0 0년을정점으로둔화

- 6 5세이상 노령인구비중은 2 0 0 0년 7 . 2 %로 고령화사

회로 진입한 후 2 0 1 9년에는 1 4 . 4 %로 고령사회로,

2 0 2 6년에는2 0 . 0 %로 초고령사회에도달하여급속한

노령화추이를보일것임

- 2 0 1 9년 노령인구비율은1 4 . 4 %로 유년인구1 4 . 1 %를

처음으로 초과할 것이며, 2026년 노령인구 비율은

2 0 . 0 %로5명중1명은6 5세이상노인일것으로전망됨

○2 0 0 2년 중위연령은 3 2 . 9세로 7 0년 1 8 . 5세에 비해

1 4 . 4년이많아져인구가고령화되고있음

○2 0 0 2년 0∼1 4세 인구에 대한 6 5세이상 인구의 비율

(노령화지수)은7 0년에비해 5 . 3배증가한 3 8 . 5임

- 또한, 생산가능연령층이부양해야하는노년층인구비율

재정포럼 1 4 7

1 9 7 0 3 2 , 2 4 1 1 3 , 7 0 9 1 7 , 5 4 0 9 9 1 4 2 . 5 5 4 . 4 3 . 1

1 9 8 0 3 8 , 1 2 4 1 2 , 9 5 1 2 3 , 7 1 7 1 , 4 5 6 34.0 6 2 . 2 3 . 8

1 9 9 0 4 2 , 8 6 9 1 0 , 9 7 4 2 9 , 7 0 1 2 , 1 9 5 2 5 . 6 6 9 . 3 5 . 1

2 0 0 0 4 7 , 0 0 8 9 , 9 1 1 3 3 , 7 0 2 3 , 3 9 5 2 1 . 1 7 1 . 7 7 . 2

2 0 0 2 4 7 , 6 4 0 9 , 7 9 3 3 4 , 0 7 5 3 , 7 7 2 2 0 . 6 7 1 . 5 7 . 9

2 0 1 9 5 0 , 6 1 9 7 , 1 4 7 3 6 , 1 5 8 7 , 3 1 4 1 4 . 1 7 1 . 4 1 4 . 4

2 0 2 6 5 0 , 6 1 0 6 , 4 8 7 3 4 , 0 1 0 1 0 , 1 1 3 1 2 . 8 6 7 . 2 2 0 . 0

2 0 3 0 5 0 , 2 9 6 6 , 2 1 7 3 2 , 4 7 5 1 1 , 6 0 4 1 2 . 4 6 4 . 6 2 3 . 1

인 구( 천명) 구성비( % )
연 도

계 0∼1 4세 1 5∼6 4세 6 5세+ 0∼1 4세 1 5∼6 4세 6 5세+

〈연령 3계층별인구추이: 1970∼2 0 3 0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 0 0 1 . 1 2 .

〈 연령3계층별인구 추이〉



1 4 8 2 0 0 3 년1월호

정 책 흐 름

1 9 7 0 1 8 . 5 7 . 2 5 . 7 1 9 7 1 6 2 . 3 5 9 . 0 6 6 . 1

1 9 8 0 2 1 . 8 1 1 . 2 6 . 1 1 9 8 1 6 6 . 2 6 2 . 3 7 0 . 5

1 9 9 0 2 7 . 0 2 0 . 0 7 . 4 1 9 8 9 7 0 . 8 6 6 . 8 7 5 . 1

1 9 9 5 2 9 . 3 2 5 . 2 8 . 3 1 9 9 1 7 1 . 7 6 7 . 7 7 5 . 9

2 0 0 0 3 1 . 8 3 4 . 3 1 0 . 1 1 9 9 5 7 3 . 5 6 9 . 6 7 7 . 4

2 0 0 1 3 2 . 3 3 6 . 3 1 0 . 6 1 9 9 7 7 4 . 4 7 0 . 6 7 8 . 1

2 0 0 2 3 2 . 9 3 8 . 5 1 1 . 1 1 9 9 9 7 5 . 6 7 1 . 7 7 9 . 2

연도 중위연령 노령화지수
1 )

노년부양비
1 )

연도 기대여명
2 )

남 여

< 중위연령, 노령화지수, 노년부양비및기대여명: 1970∼2 0 0 2년>

(단위: 세, %)

자료: 통계청, 1) 「장래인구추계」2001.12.  2) 「1 9 9 9년생명표」

※노령화지수= ( 6 5세이상인구÷0∼1 4세인구)×1 0 0

노년부양비= ( 6 5세이상인구÷1 5∼6 4세인구)×100 

1 9 8 0 7 2 6 7 . 7 1 9 . 0 9 6 9 - 2 4 3 7 4 . 9

1 9 9 0 2 , 3 3 3 1 9 . 4 5 4 . 4 2 , 7 2 0 - 3 8 7 8 5 . 8

1 9 9 5 4 , 5 0 8 1 9 . 3 1 0 0 . 0 3 , 5 6 5 9 4 3 1 2 6 . 5

1 9 9 9 4 , 6 6 0 3 7 . 3 1 0 0 . 0 4 , 5 3 0 1 3 0 1 0 2 . 9

2 0 0 0 5 , 7 9 5 2 4 . 4 1 2 3 . 3 5 , 2 1 3 5 8 2 1 1 1 . 2

2 0 0 1 6 , 3 7 9 1 0 . 1 1 3 4 . 7 5 , 0 2 8 1 , 3 5 1 1 2 6 . 9

연도
내국인 외국인

출국자① 전년대비 증감률 인구천명당출국자(명) 입국자②
① -  ② (①/②)×1 0 0

< 출·입국자추이: 1980∼2 0 0 1년 >

(단위: 천명, %)

자료: 법무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각연도

1 9 8 0 3 3 , 3 5 8 7 0 1 , 1 3 0 2 5 , 9 3 8 6 , 2 2 0 -

1 9 9 0 2 3 , 3 1 4 1 , 8 8 5 2 , 7 3 7 1 5 , 7 7 2 2 , 9 2 0 -

1 9 9 5 1 5 , 9 1 7 2 , 4 9 2 6 , 5 7 3 5 , 6 9 5 1 , 1 5 0 7

1 9 9 9 1 2 , 6 5 5 2 , 5 8 2 5 , 2 6 7 3 , 3 4 2 1 , 4 6 4 -

2 0 0 0 1 5 , 3 0 7 2 , 4 0 2 8 , 3 6 9 3 , 3 4 5 1 , 1 8 7 4

2 0 0 1
1 1 , 5 8 4 1 , 6 6 9 6 , 0 7 9 2 , 6 3 9 1 , 1 9 7

-
( 1 0 0 . 0 ) ( 1 4 . 4 ) ( 5 2 . 5 ) ( 2 2 . 8 ) ( 1 0 . 3 )

증감률

( 2 0 0 1 / 2 0 0 0 )
△2 4 . 3 △3 0 . 5 △2 7 . 4 △2 1 . 1 0 . 8 -

해외이주 목적별
연도

신고자수 사업 취업 연고 국제결혼 기타

< 목적별해외이주 신고자수: 1980∼2 0 0 1년>

(단위: 명, %)

주: 국제입양은포함되지않음

자료: 외교통상부재외국민이주과



도계속증가하여2 0 0 2년현재노년부양비가1 1 . 1 %임

·이는 1 5∼6 4세 인구1 0 0명당노년층1 1명을부양

해야하는의미를나타냄

○ 1 9 9 9년 출생시 기대여명은 7 5 . 6세로 1 9 7 1년에 비해

1 3 . 3세증가

- 여자는7 9 . 2세, 남자는7 1 . 7세로여자가7 . 5년더오래삶

다. 출입국자현황

○ 2 0 0 1년 한 해 동안출국한국민은6 3 8만명, 입국한외

국인은5 0 3만명으로외국인입국보다국민출국이1 3 5

만명더 많음

- 2 0 0 1년 내국인 출국자는 전년보다 10.1% 증가한반

면외국인입국자는3.5% 감소하였음

○ 2 0 0 1년 해외이주신고자수는1 1 , 5 8 4명으로2 0 0 0년보

다24.3% 감소하였음

- 해외이주목적은전년에비해국제결혼은증가한반면

사업, 취업및연고는감소하였음

·이주목적별은 취업( 5 2 . 5 % )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연고, 사업순임

2. 가 족

가. 가구형태

○2 0 0 0년 현재일반가구는1 4 , 3 1 2천가구로1 9 9 5년보다

1 0 . 4 %증가하였음

- 가구원수가3인이하인 가구의 비중은 증가추세가 지

속되고있음

· 특히1인가구의비중이급속히증가하여2 0 0 0년현재1 5 . 5 %임

- 2 0 0 0년 현재전체가구의4 4 . 5 %를 차지하고있는4

인이상가구의비중은감소추세임

- 4인이상가구비중은줄어들고3인이하가구의증가로

평균가구원수도감소추세를보이고있음

○2 0 0 0년 현재 혈연가구 1 1 , 9 2 8천가구중 7 2 . 9 %는 2세

대가구임

- 1세대가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 0 0 0년

현재1 7 . 1 %임

재정포럼 1 4 9

1 9 7 5 6 , 6 4 8 4 . 2 8 . 3 1 2 . 3 7 5 . 1 5 . 0 6 , 3 6 7 7 . 0 7 1 . 9 2 0 . 1 1 . 0

1 9 8 0 7 , 9 6 9 4 . 8 1 0 . 5 1 4 . 5 7 0 . 1 4 . 5 7 , 4 7 0 8 . 8 7 3 . 1 1 7 . 6 0 . 6

1 9 8 5 9 , 5 7 1 6 . 9 1 2 . 3 1 6 . 5 6 4 . 3 4 . 1 8 , 7 5 1 1 0 . 5 7 3 . 3 1 5 . 8 0 . 5

1 9 9 0 1 1 , 3 5 5 9 . 0 1 3 . 8 1 9 . 1 5 8 . 1 3 . 7 1 0 , 1 6 7 1 2 . 0 7 4 . 1 1 3 . 6 0 . 3

1 9 9 5 1 2 , 9 5 8 1 2 . 7 1 6 . 9 2 0 . 3 5 0 . 1 3 . 3 1 1 , 1 3 3 1 4 . 7 7 3 . 7 1 1 . 4 0 . 2

2 0 0 0 1 4 , 3 1 2 1 5 . 5 1 9 . 1 2 0 . 9 4 4 . 5 3 . 1 1 1 , 9 2 8 1 7 . 1 7 2 . 9 9 . 9 0 . 2

가구원분포( % ) 세대수별분포( % )

연 도 일반가구 가구원수별 혈연가구 세대수별

(천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평균가구원수

(천가구)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가구원수및 세대수별 분포: 1975∼2 0 0 0년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각연도



나. 혼인, 이혼

○2 0 0 1년 연간 혼인건수는 3 2 0천건(쌍)으로 2 0 0 0년

3 3 4천건보다1 4천건감소하였음

-조혼인율(인구천명당)은1 9 8 0년에최고수준인1 0 . 6건

을기록한후, 계속낮아져2 0 0 1년에는6 . 7건에불과함

- 2 0 0 1년남자의평균초혼연령은2 9 . 6세, 여자는2 6 . 8

세로2 0 0 0년보다각각0 . 3세씩늦어졌음

○2 0 0 1년 연간 이혼건수는 1 3 5천건(쌍)으로 2 0 0 0년

1 2 0천건에비하여1 5천건늘어났음

- 조이혼율은8 0년 0 . 6건, 90년1 . 1건에서9 8년 2 . 5건

으로 상승한 후 2 0 0 0년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

1 5 0 2 0 0 3 년1월호

정 책 흐 름

혼인건수(천건) 4 0 3 . 0 3 9 9 . 3 3 9 8 . 5 3 7 5 . 6 3 6 2 . 7 3 3 4 . 0 3 2 0 . 1

조혼인율 1 0 . 6 9 . 3 8 . 7 8 . 0 7 . 7 7 . 0 6 . 7

이혼건수(천건) 2 3 . 7 4 5 . 7 6 8 . 3 1 1 6 . 7 1 1 8 . 0 1 2 0 . 0 1 3 5 . 0

조이혼율 0 . 6 1 . 1 1 . 5 2 . 5 2 . 5 2 . 5 2 . 8

1 9 8 0 1 9 9 0 1 9 9 5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1 9 9 0 2 7 . 8 2 4 . 8 3 6 . 8 3 2 . 7

1 9 9 5 2 8 . 4 2 5 . 4 3 8 . 4 3 4 . 6

1 9 9 8 2 8 . 9 2 6 . 1 3 9 . 8 3 6 . 1

1 9 9 9 2 9 . 1 2 6 . 3 4 0 . 0 3 6 . 4

2 0 0 0 2 9 . 3 2 6 . 5 4 0 . 1 3 6 . 6

2 0 0 1 2 9 . 6 2 6 . 8 4 0 . 2 3 6 . 7

평균초혼연령(세) 평균이혼연령(세)
연 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 혼인및이혼건수, 평균초혼및이혼연령: 1980∼2 0 0 1년>

(단위: 인구천명당건)

< 국민총소득, 국내총생산및국민처분가능소득추이: 1980∼2 0 0 1년>

(단위: 십억원, %)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각연도

1 9 8 0 3 7 , 0 3 2 9 7 3 7 , 7 8 9 3 2 . 9 3 4 , 5 0 1

1 9 9 0 1 7 8 , 6 2 8 4 1 7 1 7 8 , 7 9 7 6 7 . 9 1 6 0 , 5 4 8

1 9 9 5 3 7 6 , 3 1 6 8 3 5 3 7 7 , 3 5 0 1 0 0 . 0 3 3 5 , 4 2 4

2 0 0 0 5 1 9 , 2 2 7 1 , 1 0 5 5 2 1 , 9 5 9 1 0 9 . 1 4 5 8 , 2 1 6

2 0 0 1
p

5 4 3 , 8 7 5 1 , 1 4 9 5 4 5 , 0 1 3 1 1 0 . 5 4 8 0 , 0 3 0

증감률
4 . 7 4 . 0 4 . 4 1 . 3 4 . 8

( 2 0 0 1 / 2 0 0 0 )

연 도 G N I (명목) G D P (명목)
GDP 디플레이터 국민처분가능소득

1인당(만원) ( 1 9 9 5 = 1 0 0 ) (명목)

자료: 한국은행, 「계간국민계정」각연도

산식: GDP 디플레이터=명목G D P /실질G D P×1 0 0



2 0 0 1년에는2 . 8건으로증가함

- 2 0 0 1년 남자의평균이혼연령은4 0 . 2세, 여자는3 6 . 7

세로2 0 0 0년에비해각각 0 . 1세씩늦어졌음

3. 소득·소비

가. 국민총소득(GNI), 국내총생산(GDP) 및국민처분가능소득

○국민총소득( G N I )은 2 0 0 1년 5 4 3 . 9조원(명목)으로

2 0 0 0년 5 1 9 . 2조원에비해4.7% 증가하였음

- 국민들의생활수준을나타내는1인당G N I는2 0 0 1년1 , 1 4 9

만원으로2 0 0 0년1 , 1 0 5만원에비해4.0% 증가하였음

- 국민경제 전체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소득규모인 국민처분가능소득은2 0 0 1년 4 8 0 . 0조

원으로2 0 0 0년에비해4.8% 증가하였음

나. GDP대비민간최종소비지출및저축률

○민간최종소비지출은2 0 0 1년 3 2 4 . 2조원으로2 0 0 0년에

비해 8.4% 증가하였고,  GDP대비 비율은 5 9 . 5 %로

2 0 0 0년보다2.2%p 증가

- 국민의소비생활을거시적으로파악가능하게하는 1

인당 소비지출액은 2 0 0 1년 6백8 5만원으로 2 0 0 0년

대비7.6% 증가하였음

재정포럼 1 5 1

< 민간최종소비지출및 저축률추이: 1980∼2 0 0 1년 >

(단위: 십억원, %)

1 9 8 0 2 3 , 9 6 1 . 4 6 3 . 4 6 2 9 2 4 . 4 1 9 . 1 5 . 2

1 9 9 0 9 3 , 5 0 4 . 9 5 2 . 3 2 , 1 8 1 3 7 . 5 2 9 . 2 8 . 3

1 9 9 5 2 0 6 , 4 0 6 . 5 5 4 . 7 4 , 5 7 7 3 5 . 5 2 5 . 8 9 . 7

2 0 0 0 2 9 9 , 1 2 1 . 8 5 7 . 3 6 , 3 6 3 3 2 . 4 1 9 . 3 1 3 . 0

2 0 0 1
p

3 2 4 , 2 2 6 . 3 5 9 . 5 6 , 8 4 8 2 9 . 9 1 7 . 1 1 2 . 8

연 도
민간최종 1인당소비지출액

총저축률
소비지출 G D P대비 (천원) 민간저축률 정부저축률

자료: 한국은행, 「계간국민계정」각연도

산식: 1인당소비지출액= 민간최종소비지출액/연앙인구

총저축률= (제도부문별총저축/국민총처분가능소득)×1 0 0

< 국내소비지출및재화형태별 소비지출추이: 1980∼2 0 0 1년 >

(단위: 십억원, %)

1 9 8 0 2 3 , 7 6 8 . 7 2 . 8 1 2 . 5 5 1 . 5 3 3 . 3

1 9 9 0 9 1 , 9 5 4 . 1 9 . 4 9 . 1 3 6 . 4 4 5 . 0

1 9 9 5 2 0 1 , 6 2 9 . 7 8 . 6 1 0 . 1 2 9 . 9 5 1 . 4

2 0 0 0 2 9 3 , 6 7 8 . 3 6 . 0 7 . 1 2 9 . 6 5 7 . 2

2 0 0 1
p

3 1 7 , 3 1 0 . 8 5 . 5 6 . 7 2 8 . 9 5 8 . 9

연 도
국내 재화형태별구성비

소비지출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자료: 한국은행, 「계간국민계정」각연도



- 2 0 0 1년 국내소비지출중내구재, 준내구재및 비내구

재의비중은감소하고, 서비스비중은증가추세임

○2 0 0 1년 민간저축률은전년대비2.2%p 감소한1 7 . 1 %

이며, 정부저축률도전년대비0.2%p 감소한1 2 . 8 %임

다. 도시근로자가계수지

○2 0 0 1년도시근로자가구의월평균소득은2 6 3만원으로

전년대비10.0% 증가하였음

- 2 0 0 0년에 비해 월평균 가계지출은 9.0%, 소비지출

은8.5% 증가하였음

- 2 0 0 1년 평균소비성향은7 5 . 5 %로 2 0 0 0년( 7 6 . 4 % )에

비해0.9%p 감소하였으며

- 흑자율은 2 4 . 5 %로 2 0 0 0년( 2 3 . 6 % )에 비해 0 . 9 % p

증가하였음

라. 농가의월평균소득및소비지출

○2 0 0 1년 농가의 월평균소득은 1 9 9만원으로 2 0 0 0년에

비해3.6% 증가하였음

1 5 2 2 0 0 3 년1월호

정 책 흐 름

< 도시근로자가구의월평균소득및 가계지출추이: 1980∼2 0 0 1년 >

(단위: 천원, %, %p)

1 9 8 0 2 3 4 . 1 2 2 4 . 5 1 8 3 . 6 1 7 4 . 0 7 7 . 5 2 2 . 5

1 9 9 0 9 4 3 . 3 8 7 0 . 2 7 2 3 . 0 6 5 0 . 0 7 4 . 7 2 5 . 3

1 9 9 5 1 , 9 1 1 . 1 1 , 7 3 2 . 5 1 , 4 0 9 . 1 1 , 2 3 0 . 6 7 1 . 0 2 9 . 0

2 0 0 0 2 , 3 8 6 . 9 2 , 1 1 3 . 5 1 , 8 8 8 . 2 1 , 6 1 4 . 8 7 6 . 4 2 3 . 6

2 0 0 1 2 , 6 2 5 . 1 2 , 3 1 9 . 2 2 , 0 5 7 . 5 1 , 7 5 1 . 6 7 5 . 5 2 4 . 5

증감률
1 0 . 0 9 . 7 9 . 0 8 . 5 △0 . 9 0 . 9

( 2 0 0 1 / 2 0 0 0 )

연 도 월평균소득 가계지출
처분가능소득 소비지출

평균소비성향 흑자율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연보」각연도

산식:  평균소비성향= 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1 0 0

흑자액= 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

흑자율= 흑자액/처분가능소득×1 0 0

< 농가의 월평균소득및가계비추이: 1980∼2 0 0 0년>

(단위: 천원, %, %p)

1 9 8 0 2 2 4 . 4 2 1 4 . 9 1 7 8 . 2 8 2 . 9 1 7 . 1

1 9 9 0 9 1 8 . 8 9 1 3 . 8 6 8 5 . 6 7 5 . 0 2 5 . 0

1 9 9 5 1 , 8 1 6 . 9 1 , 8 0 2 . 4 1 , 2 3 1 . 8 6 8 . 3 3 1 . 7

2 0 0 0 1 , 9 2 2 . 7 1 , 9 0 3 . 2 1 , 5 0 0 . 3 7 8 . 8 2 1 . 2

2 0 0 1 1 , 9 9 2 . 2 1 , 9 7 2 . 5 1 , 5 3 8 . 1 7 8 . 0 2 2 . 0

증감률
3 . 6 3 . 6 2 . 5 △0 . 8 0 . 8

( 2 0 0 1 / 2 0 0 0 )

연 도
농가

월평균소득 처분가능소득 가계비
평균소비성향 흑자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각연도



- 월평균 가계비도 2 0 0 1년 1 5 4만원으로 2 0 0 0년에 비

해2.5% 높아졌음

- 2 0 0 1년 평균소비성향은2 0 0 0년에 비해 0.8%p 감소

한7 8 . 0 %이며

- 흑자율은2 0 0 0년보다0.8%p 증가한2 2 . 0 %임

4.  노동

가. 노동력공급구조추이

○ 2 0 0 1년 1 5세이상의 노동력인구는 3 , 6 4 8만명으로 전

년대비1.0% 증가하였으며,

- 노동시장에참여하고있는경제활동인구도2 , 2 1 8만명

으로전년대비1.1% 증가하였음

○ 2 0 0 1년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대비 0.1%p 증가한

6 0 . 8 %임

-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73.6%로 전년대비

0.4%p 감소한반면, 여자는0.5%p 증가한4 8 . 8 %로

나타났음

나. 외국인근로자수추이

○외국인 근로자수는 2 0 0 1년 현재 1 2 9천명으로 전년대

비4.9% 증가

- 1 9 9 7년까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외국인 근로자수

는 IMF 영향으로1 9 9 8년에는감소하였으나, 1999년

부터다시증가

- 취업분야별로는 산업연수부문이 전체 7 8 . 1 %를 차지

한 1 0만명이며, 회화 지도(6.5%), 예술흥행관련

( 4 . 0 % )순으로나타났음

·2 0 0 1년 회화지도관련외국인 근로자수는8 , 3 8 8명

으로2 0 0 0년 6 , 4 1 4명에비해30.8% 증가하였음

다. 졸업생취업률

○대학교 졸업생 취업률은2 0 0 2년 현재 6 0 . 7 %로 2 0 0 1

년보다4.0%p 증가

- 남자졸업생은62.3%, 여자졸업생은5 9 . 1 %임

○ 대학은2 0 0 2년 현재8 0 . 7 %로 2 0 0 1년보다0.3%p 감소하

재정포럼 1 5 3

1 9 8 5 2 7 , 5 5 3 1 5 , 5 9 2 5 6 . 6 7 2 . 3 4 1 . 9 1 4 . 9 7 0 3 9 . 0 6 2 2

1 9 9 0 3 0 , 8 8 7 1 8 , 5 3 9 6 0 . 0 7 4 . 0 4 7 . 0 1 8 , 0 8 5 4 0 . 8 4 5 4

1 9 9 5 3 3 , 6 6 4 2 0 , 8 5 3 6 1 . 9 7 6 . 5 4 8 . 3 2 0 , 4 3 2 4 0 . 4 4 2 0

2 0 0 0 3 6 , 1 3 9 2 1 , 9 5 0 6 0 . 7 7 4 . 0 4 8 . 3 2 1 , 0 6 1 4 1 . 3 8 8 9

2 0 0 1 3 6 , 1 3 9 2 1 , 1 8 1 6 0 . 7 7 3 . 6 4 8 . 3 2 1 , 3 6 2 4 1 . 6 8 1 9

증감률
1 . 0 1 . 1 0 . 1 △0 . 4 0 . 5 1 . 4 0 . 3 △7 . 9

( 2 0 0 1 / 2 0 0 0 )

연도
1 5세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남자 여자 취업자
여자취업자 실업자

인 구 인 구 구성비

< 경제활동인구, 취업자및실업자: 1985∼2 0 0 1년 >

(단위: 천명, %, %p)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각연도



였고, 고등학교졸업생도2 0 0 1년보다0.1%p 감소하였음

라. 산업별취업자구성비

○2 0 0 1년 농림어업과 광공업 취업자 비중은 2 0 0 0년에

비해각각0.6%p, 0.4%p 감소한10.3%, 19.8%임

- SOC 및기타산업취업자비중은1.1%p 증가한7 0 . 0 %임

○산업별 취업구조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농림어업

1 5 4 2 0 0 3 년1월호

정 책 흐 름

1 9 9 7 1 0 5 , 0 2 4 1 , 5 1 9 7 , 6 0 7 9 9 7 3 , 0 8 8 1 , 4 4 4 9 0 , 3 6 9 8 6 . 0

1 9 9 8 7 5 , 3 5 7 1 , 3 8 1 4 , 9 2 7 4 7 1 3 , 2 3 1 1 , 1 3 3 6 4 , 2 1 4 8 5 . 2

1 9 9 9 9 1 , 5 3 7 1 , 3 4 3 5 , 0 0 9 3 4 7 3 , 6 2 8 2 , 2 6 5 7 8 , 9 4 5 8 6 . 2

2 0 0 0 1 2 2 , 5 4 9 1 , 4 5 0 6 , 4 1 4 3 3 8 3 , 5 1 6 3 , 9 1 6 1 0 4 , 8 4 7 8 5 . 6

2 0 0 1 1 2 8 , 5 3 9 1 , 6 1 4 8 , 3 8 8 2 0 6 3 , 2 1 1 5 , 0 9 2 1 0 0 , 3 4 4 7 8 . 1

증감률
4 . 9 1 1 . 3 3 0 . 8 △3 9 . 1 △8 . 7 3 0 . 0 △4 . 3 △7 . 5 % p

( 2 0 0 1 / 2 0 0 2 )

연도
외국인

교수및
회화지도 기술지도

전문및
예술흥행 산업연수

근로자 연구 특정직업 구성비

< 외국인근로자수: 1 9 9 7∼2001 >

(단위: 명, %)

자료: 법무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각연도

1 9 9 8 6 7 . 2 6 3 . 3 7 0 . 9 6 6 . 3 6 7 . 8 6 5 . 4 5 0 . 5 5 4 . 1 4 5 . 8

1 9 9 9 6 4 . 9 6 1 . 5 6 8 . 0 6 8 . 1 6 9 . 1 6 7 . 4 5 1 . 3 5 2 . 6 5 0 . 0

2 0 0 0 6 6 . 1 6 2 . 1 6 9 . 7 7 9 . 4 8 1 . 0 7 8 . 2 5 6 . 0 5 8 . 6 5 3 . 4

2 0 0 1 6 6 . 4 6 3 . 0 6 9 . 4 8 1 . 0 8 2 . 7 7 9 . 8 5 6 . 7 5 9 . 0 5 4 . 1

2 0 0 2 6 6 . 3 6 2 . 6 6 9 . 7 8 0 . 7 8 2 . 9 7 9 . 2 6 0 . 7 6 2 . 3 5 9 . 1

2002 - 2001 △0 . 1 △0 . 4 0 . 3 △0 . 3 0 . 2 △0 . 6 4 . 0 3 . 3 5 . 0

연 도
고등학교 대 학 대학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 졸업생취업률추이: 1998∼2 0 0 2년 >

(단위: %, %p)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각연도

1 9 9 9 1 1 . 6 1 9 . 9 1 9 . 8 6 8 . 6

2 0 0 0 1 0 . 9 2 0 . 2 2 0 . 1 6 8 . 9

2 0 0 1 1 0 . 3 1 9 . 8 1 9 . 7 7 0 . 0

2001 - 2000 △0 . 6 △0 . 4 △0 . 4 1 . 1

연 도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SOC 및기타

< 산업별취업자구성비 : 1999∼2 0 0 1년 >

(단위: %, %p)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각연도



취업자비율은여전히높은편이고,  SOC 및기타산업

은상대적으로낮은수준임

마. 구인배율, 취업률, 입직률, 이직률

○공·사립 직업안정기관에등록한구인수를구직자수로

나눈 비율인 구인배율은 5 3 . 0 %로 2 0 0 0년에 비해

7.9%p 증가하였음

- 직업안정기관을통하여취업한취업자수를구직자수로나

눈취업률은2 1 . 0 %로2 0 0 0년에비해2.1%p 증가하였음

○ 2 0 0 1년 입직률은 2 . 2 6 %로 2 0 0 0년에 비해 0 . 5 8 % p

감소하였고,

- 2 0 0 1년 이직률도 2 . 5 2 %로 2 0 0 0년에 비해 0 . 1 1 % p

감소하였음

바. 근로시간및임금격차추이

○2 0 0 1년 현재 주당 근로시간은 4 7시간으로 2 0 0 0년보

다 3 0분줄어듦

- 월평균 근로일수도 2 0 0 1년 2 4 . 3일로 2 0 0 0년보다

0 . 3일줄어듦

○2 0 0 1년 근로자 월평균임금은 1 7 5만원으로 전년보다

6.4% 증가

-직종별 임금격차 파악을 위해 사무직 임금을 1 0 0으로

할 때, 고위임직원및 관리자와 전문가의임금은 4 0∼

80% 높고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및단순노무직은낮

은수준임

○산업별 임금격차 파악을 위해 제조업 임금을 1 0 0으로

할 때, 도소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임금이 제조업

재정포럼 1 5 5

한 국 1 0 . 9 2 0 . 2 2 0 . 1 6 8 . 9

독 일 2 . 7 2 3 . 8 2 3 . 3 7 3 . 5

일 본
1 )

5 . 1 2 0 . 6 2 0 . 5 7 4 . 4

미 국
1 )

2 . 6 1 5 . 1 1 4 . 7 8 2 . 3

연 도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SOC 및기타

< 주요국가별산업별 취업자구성비: 2000 >

(단위: %)

주: 1) 구산업분류임

자료: ILO,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2 0 0 1

1 9 8 0 1 0 1 . 9 8 0 . 2 4 . 4 0 4 . 8 0

1 9 9 0 1 1 8 . 1 8 0 . 8 2 . 9 9 3 . 2 0

2 0 0 0 4 5 . 1 1 8 . 9 2 . 8 4 2 . 6 3

2 0 0 1 5 3 . 0 2 1 . 0 2 . 2 6 2 . 5 2

연 도 구인배율 구인배율 입직률 이직률

< 구인배율, 취업률, 입직률, 이직률: 1980∼2 0 0 1년 >

(단위: %)

자료: 노동부, 「노동통계연감」각연도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각연도

산식: 입직률= 당월입직자수/전월말근로자수×1 0 0

이직률= 당월이직자수/전월말근로자수×1 0 0



보다높은수준으로나타났음

사. 노동생산성지수추이

○2 0 0 1년 노동생산성 지수는 1 9 2 . 0으로 2 0 0 0년보다

4.2% 증가하였음

- 제조업은1 9 2 . 4로2 0 0 0년보다4.0% 증가하였음

아. 노동조합조직률, 노사분규건수, 근로손실일수

○노동조합은 2 0 0 1년에는6 , 1 5 0개로2 0 0 0년보다7 . 9 %

증가하였음

- 노동조합조합원수도전년대비2.8% 증가한1 5 7

만명이가입하고있음

- 2 0 0 1년 노사분규건수는 2 0 0 0년 2 5 0건에서

6.0% 감소한2 3 5건임

·2 0 0 1년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건수 및 분쟁

기간감소에따라전년보다42.8% 감소

1 5 6 2 0 0 3 년1월호

정 책 흐 름

< 산업별주당근로시간: 1980∼2 0 0 1년 >

(단위: 시간, 일)

1 9 8 0 5 1 . 6 5 3 . 1 5 0 . 4 5 0 . 5 4 7 . 2 2 4 . 6

1 9 9 0 4 8 . 2 4 9 . 8 4 5 . 8 4 7 . 5 4 4 . 5 2 4 . 7

2 0 0 0 4 7 . 5 4 9 . 3 4 4 . 4 4 5 . 0 4 5 . 4 2 4 . 6

2 0 0 1 4 7 . 0 4 8 . 3 4 4 . 3 4 5 . 1 4 5 . 0 2 4 . 3

연 도
주 당 월평균

근로시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및음식숙박업 사회및개인서비스업 근로일수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각연도

1 9 9 9 1 , 4 9 5 1 8 3 . 1 1 3 5 . 4 1 0 0 . 0 7 4 . 7 8 7 . 7 9 5 . 3 6 5 . 4

2 0 0 0 1 , 6 4 3 1 8 9 . 0 1 3 7 . 1 1 0 0 . 0 7 8 . 1 8 7 . 6 9 5 . 9 6 2 . 8

2 0 0 1 1 , 7 4 8 1 8 9 . 4 1 4 0 . 7 1 0 0 . 0 7 6 . 8 8 7 . 4 9 7 . 9 6 0 . 5

임금격차(사무직= 1 0 0 )

연 도 평균임금 고위임직원 전문가, 기술공
사무직 서비스판매 농림어업

기능원,
단순노무직

(천원) 및관리자 및준전문가 장치기계조작원

< 직종별근로자임금격차추이: 1 9 9 7∼2001 >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각연도

1 9 9 9 1 0 9 . 5 1 0 0 . 0 1 5 5 . 3 1 0 8 . 3 9 6 . 4 1 0 9 . 4 1 2 2 . 4 1 1 7 . 8

2 0 0 0 1 0 6 . 7 1 0 0 . 0 1 5 3 . 9 1 0 8 . 1 9 5 . 7 1 1 1 . 8 1 2 1 . 7 1 0 5 . 3

2 0 0 1 1 1 0 . 9 1 0 0 . 0 1 5 7 . 8 1 0 8 . 5 9 6 . 6 1 1 2 . 4 1 2 0 . 0 1 0 8 . 5

연 도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건설업
도소매 운수창고 금융, 보험 사회, 개인

수도업 음식숙박업 통신업 부동산업 서비스업

< 산업별근로자임금격차추이 : 1999∼2 0 0 1년>

(제조업= 1 0 0 )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각연도



5. 교 육

가. 국민교육수준및기회

○ 2 0 0 0년 국민의 평균교육년수는 1 0 . 6년(고등학교1∼2

학년정도)임

- 2 0∼2 9세의 평균교육년수는 1 3 . 1년, 30∼3 9세는

1 2 . 8년임

○2 0 0 0년 2 5세이상 인구의 학력구성비는 초졸이하가

23.0%, 중졸이 13.3%, 고졸이 39.4%, 대졸이상이

2 4 . 3 %임

○2 0 0 2년초등학교에서중학교진학률은99.9%, 중학교

에서 고등학교는 99.6%,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는

7 4 . 2 %임

재정포럼 1 5 7

1 9 8 0 2 8 . 8 △2 . 4 5 2 . 0 △9 . 1 2 8 . 0 △4 . 4 3 8 . 7 △9 . 2

1 9 9 0 6 0 . 0 1 2 . 6 7 6 . 6 8 . 5 6 0 . 1 1 2 . 5 6 6 . 4 1 6 . 3

2 0 0 0 1 8 4 . 3 9 . 7 1 5 7 . 0 6 . 4 1 8 5 . 0 9 . 9 1 4 4 . 5 1 0 . 1

2 0 0 1 1 9 2 . 0 4 . 2 1 6 8 . 3 7 . 2 1 9 2 . 4 4 . 0 1 5 1 . 4 4 . 8

연 도
총지수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및수도업

지 수 증감률 지 수 증감률 지 수 증감률 지 수 증감률

< 노동생산성지수추이: 1980∼2 0 0 1년>

(1995=100, 단위% )

주: 물적노동생산성지수

자료: 생산성본부, 「생산성리뷰」각연도

< 노동조합조합원수 및노사분규건수추이: 1989∼2 0 0 1년 >

1 9 8 9 7 , 8 6 1 1 , 9 3 2 1 9 . 8 1 , 6 1 6 6 , 3 5 1 , 4 4 3

1 9 9 9 5 , 6 3 7 1 , 4 8 1 1 1 . 9 1 9 8 1 , 3 6 6 , 2 8 1

2 0 0 0 5 , 6 9 8 1 , 5 2 7 1 2 . 0 2 5 0 1 , 8 9 3 , 5 6 3

2 0 0 1 6 , 1 5 0 1 , 5 6 9 1 2 . 0 2 3 5 1 , 0 8 3 , 0 7 9

증감률(%, %p)
7 . 9 2 . 8 0 . 0 △6 . 0 △4 2 . 8

( 2 0 0 1 / 2 0 0 0 )

연 도
노동조합수 노사분규 근로손실

(개소) 노동조합조합원수(천명) 노동조합조직률 (건) (일)

자료:  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각연도

< 평균교육년수및 2 5세이상인구의 학력구성비: 1980∼2 0 0 0년>

1 9 8 0 7 . 6 6 . 5 9 . 9 9 . 2 7 . 5 4 . 2 5 5 . 3 1 8 . 1 1 8 . 9 7 . 7

1 9 8 5 8 . 6 6 . 7 1 1 . 0 1 0 . 1 8 . 5 4 . 6 4 3 . 4 2 0 . 5 2 5 . 9 1 0 . 2

1 9 9 0 9 . 5 7 . 7 1 2 . 0 1 1 . 1 9 . 5 5 . 5 3 3 . 4 1 9 . 0 3 3 . 5 1 4 . 1

1 9 9 5 1 0 . 3 7 . 0 1 2 . 7 1 2 . 1 1 0 . 5 6 . 3 2 6 . 6 1 5 . 7 3 8 . 0 1 9 . 7

2 0 0 0 1 0 . 6 5 . 7 1 3 . 1 1 2 . 8 1 1 . 2 7 . 2 2 3 . 0 1 3 . 3 3 9 . 4 2 4 . 3

평균교육년수(년) 2 5세이상인구의학력구성비( % )
연 도

평균 6∼1 9세 2 0∼2 9세 3 0∼3 9세 4 0∼4 9세 5 0세+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각연도



나. 교육환경

○2 0 0 2년 4월1일현재 우리나라총 학생수는1 0 , 8 3 5천

명이며 총인구중학생이 차지하는비율은 2 2 . 7 %로 인

구4명중1명정도가학생임

- 인구1만명당대학교(원)학생은6 3 4명임

○2 0 0 2년교원1인당학생수는초등학교2 8 . 1명, 중학교1 9 . 3

명, 일반계고등학교1 6 . 4명, 실업계고등학교1 4 . 4명임

1 5 8 2 0 0 3 년1월호

정 책 흐 름

1 9 8 0 8 7 4 , 3 2 9 9 5 . 8 7 4 1 , 6 1 8 8 4 . 5 4 6 7 , 3 8 8 2 7 . 2

1 9 9 0 7 6 3 , 6 9 4 9 9 . 8 8 3 5 , 6 9 9 9 5 . 7 7 6 1 , 9 2 2 3 3 . 2

1 9 9 5 8 1 3 , 3 8 7 9 9 . 9 8 1 9 , 2 4 6 9 8 . 5 6 4 9 , 6 5 3 5 1 . 4

2 0 0 0 6 1 4 , 7 5 9 9 9 . 9 6 3 1 , 3 9 8 9 9 . 6 7 6 4 , 7 1 2 6 8 . 0

2 0 0 1 6 1 4 , 9 1 7 9 9 . 9 6 2 6 , 5 0 7 9 9 . 6 7 3 6 , 1 7 1 7 0 . 5

2 0 0 2 6 3 0 , 1 8 7 9 9 . 9 6 0 2 , 6 7 5 9 9 . 6 6 7 0 , 7 1 3 7 4 . 2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도

초등학교 졸업자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 졸업자 중학교→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대학(교)

< 진학률: 1980∼2 0 0 2년>

(단위: 명,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각연도

1 9 8 0 1 0 , 5 6 8 2 7 . 7 5 , 6 5 8 2 , 4 7 2 1 , 6 9 7 5 9 8 1 5 7

1 9 9 0 1 1 , 0 0 7 2 5 . 7 4 , 8 6 9 2 , 2 7 6 2 , 2 8 4 1 , 4 6 7 3 4 2

2 0 0 0 1 0 , 8 2 3 2 3 . 0 4 , 0 2 0 1 , 8 6 1 2 , 0 7 1 2 , 8 2 9 6 0 2

2 0 0 1 1 0 , 8 1 9 2 2 . 9 4 , 0 8 9 1 , 8 3 1 1 , 9 1 1 2 , 9 4 7 6 2 2

2 0 0 2 1 0 , 8 3 5 2 2 . 7 4 , 1 3 8 1 , 8 4 1 1 , 7 9 6 3 , 0 2 1 6 3 4

( 1 0 0 . 0 ) ( 3 8 . 2 ) ( 1 7 . 0 ) ( 1 6 . 6 ) ( 2 7 . 9 )

연도 총학생수
전체인구에대한 학 생 수

학생비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원)1 ) 인구만명당(명)

< 학교급별학생수 : 1980∼2 0 0 2년 >

(단위: 천명, %)

주: 1) 휴학생포함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각연도

1 9 8 0 4 7 . 5 4 5 . 1 3 3 . 9 3 2 . 6 5 1 . 5 6 5 . 5 5 9 . 9 5 9 . 6

1 9 9 0 3 5 . 6 2 5 . 4 2 5 . 4 2 3 . 4 4 1 . 4 5 0 . 2 5 3 . 6 5 1 . 5

2 0 0 0 2 8 . 7 2 0 . 1 2 0 . 9 1 8 . 2 3 5 . 8 3 8 . 0 4 4 . 1 4 0 . 3

2 0 0 1 2 8 . 7 1 9 . 6 1 9 . 5 1 6 . 4 3 5 . 6 3 7 . 3 4 1 . 6 3 6 . 4

2 0 0 2 2 8 . 1 1 9 . 3 1 6 . 4 1 4 . 4 3 4 . 9 3 6 . 7 3 4 . 7 3 2 . 2

연 도
교원1인당학생수 학급당학생수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 교원1인당학생수 및학급당 학생수: 1980∼2 0 0 2년 >

(단위: 명)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각연도



- 초등학교의경우도교원1인당학생수가8 0년이후계

속감소

○학급당 학생수는 대체로 감소하여 교육환경이많이개

선된것으로나타남

-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 4 . 9명, 중학교 3 6 . 7명,

일반계 고등학교 3 4 . 7명, 실업계 고등학교 3 2 . 2명으

로, 중학교학급당학생수가가장많음

○전공분야별 대학생은 자연계가 4 2 . 9 %이며 그 다음은

사회계, 인문계순임

○중·고등학생의중도탈락률은질병, 가사, 부적응및유학

등의이유로각각1.1%, 2.5%이며대학및대학교학생은

휴학, 제적등의이유로각각25.5%, 25.6%임

6. 보건

가.  1인당하루의식품및영양공급량

○2 0 0 1년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 소비량은 농가, 비농가

모두 2 0 0 0년보다 감소하였으며 비농가에서 감소폭이

농가보다높은것으로나타남

- 그동안 거의 매년 증가하여 오던 쇠고기 소비량은

2 0 0 1년에는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돼지고기와 달

걀소비량은증가하였음

○국민 식생활 수준의 향상으로1인당 하루의 총열량 공

급량은거의3 0 0 0㎉수준임

재정포럼 1 5 9

1 9 8 0 4 0 2 , 9 7 9 1 1 . 0 2 1 . 1 4 1 . 2 5 . 5 5 . 4 1 3 . 3

1 9 9 0 1 , 0 4 0 , 1 6 6 1 5 . 0 2 7 . 6 4 0 . 4 3 . 9 6 . 6 6 . 5

1 9 9 5 1 , 1 8 7 , 7 3 5 1 4 . 0 2 5 . 8 4 4 . 0 3 . 8 7 . 1 5 . 3

1 9 9 7 1 , 3 6 8 , 4 6 1 1 3 . 9 2 5 . 7 4 4 . 9 3 . 6 7 . 2 4 . 6

2 0 0 0 1 , 6 6 5 , 3 9 8 1 3 . 5 2 6 . 7 4 3 . 7 3 . 7 8 . 3 4 . 0

2 0 0 1 1 , 7 2 9 , 6 3 8 1 3 . 4 2 6 . 9 4 3 . 4 3 . 6 8 . 7 4 . 0

2 0 0 2 1 , 7 7 1 , 7 3 8 1 3 . 5 2 6 . 9 4 2 . 9 3 . 7 9 . 0 4 . 0

연 도 재적학생수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계 사범계

< 전공분야별대학생비율: 1980∼2 0 0 2년 >

(단위: 명,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각연도

1 9 8 0 1 . 2 2 . 1 5 . 2 9 . 7

1 9 9 0 1 . 0 2 . 3 1 6 . 1 1 5 . 5

1 9 9 5 1 . 0 2 . 5 1 9 . 3 1 9 . 7

1 9 9 9 0 . 9 2 . 2 2 5 . 6 2 5 . 4

2 0 0 0 1 . 0 2 . 5 2 5 . 1 2 5 . 3

2 0 0 1 1 . 1 2 . 5 2 5 . 5 2 5 . 6

연 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 학 대학교

< 중도 탈락률: 1980∼2 0 0 1년>

(단위: %)

주: 중도탈락률= (제적자, 중퇴자및휴학자) /재적학생수×1 0 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각연도



- 2 0 0 1년에는 2 , 9 9 4㎉로 2 0 0 0년( 3 , 0 1 0㎉)에 비해

0.5% 감소하였음

- 단백질, 지방질 공급량은 2 0 0 0년보다 각각 1 . 4 % ,

4.9% 증가하였음

나. 주류출고량과담배의소비추이

1 6 0 2 0 0 3 년1월호

정 책 흐 름

1 9 8 0 4 1 2 . 5 3 4 3 . 7 7 . 1 1 7 . 3 1 7 . 9

1 9 9 0 4 3 9 . 3 3 0 6 . 9 1 1 . 3 3 2 . 3 2 5 . 1

1 9 9 5 4 0 8 . 7 2 7 7 . 6 1 8 . 4 4 0 . 5 2 7 . 7

2 0 0 0 3 8 3 . 2 2 4 4 . 4 2 3 . 3 4 5 . 2 2 7 . 7

2 0 0 1 3 7 7 . 3 2 3 1 . 7 2 2 . 2
P

4 6 . 3
P

3 0 . 3
P

증감률
△1 . 5 △5 . 2 △4 . 7 2 . 4 9 . 4

( 2 0 0 1 / 2 0 0 0 )

연 도
쌀소비량

쇠고기소비량 돼지고기소비량 달걀소비량
농가 비농가

< 1인당하루의 쌀및 육류소비량추이: 1980∼2 0 0 1년>

(단위: g, %)

자료: 통계청, 「양곡소비량조사보고서」,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각연도

1 9 8 0 2 , 4 8 5 7 3 . 6 3 6 . 6

1 9 9 0 2 , 8 5 3 8 9 . 3 7 2 . 2

1 9 9 5 2 , 9 5 9 9 6 . 9 7 6 . 9

2 0 0 0 3 , 0 1 0 9 7 . 1 8 0 . 1

2 0 0 1
p

2 , 9 9 4 9 8 . 5 8 4 . 0

증감률( 2 0 0 1 / 2 0 0 0 ) △0 . 5 1 . 4 4 . 9

연 도
영양공급량

총열량 단백질 지방질

< 1인당하루의영양 공급량 추이: 1980∼2 0 0 1년>

(단위: ㎉, g,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식품수급표」각년도

〈 1 9세이상인구1인당 주류출고량추이 〉



○ 2 0 0 1년 1 9세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주류 출고량은

2 0 0 0년대비3.6% 감소한8 0 . 5ℓ로나타남

○출고량을주류종류별로보면 2 0 0 0년보다맥주는 증가

( 1 . 4 % )하였으나, 그외소주, 탁·약주등주류는감소

하였음

○ 2 0 0 1년 연간 담배판매량은2 0 0 0년보다 5 . 7 %감소하

였으나, 판매금액은11.1% 증가하여담배판매금액(수

입담배포함)은5조8 , 6 4 5억원으로나타남

- 국산담배 판매량은 2 0 0 0년보다 12.3% 감소한반면,

판매금액은0.2% 증가함

- 담배 판매량 및 금액을 1 9세이상 인구로 나누어보면

하루평균 7 . 8개비씩 소비하며하루4 6 3원씩담배소

비를위해 지출하는것으로나타남

·전년에 비해서 담배를 하루 0 . 6개비 덜 피웠고 지출은

3 9원늘었음

다. 의료인력현황

○2 0 0 1년 우리나라의 의료인력은 의료인 1인당 인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에서 감소하여 의료환경

재정포럼 1 6 1

1 9 8 0 2 , 5 6 8 . 5 1 1 9 . 0 1 4 3 3 . 1 6 6 . 4 4 9 4 . 9 2 2 . 9 5 7 9 . 6 2 6 . 9 6 0 . 9

1 9 9 0 2 , 6 6 9 . 4 9 4 . 1 5 6 4 . 1 1 9 . 9 7 0 1 . 6 2 4 . 7 1 , 3 0 7 . 7 4 6 . 1 9 6 . 1

1 9 9 5 2 , 9 4 2 . 3 9 3 . 6 2 4 9 . 3 7 . 9 7 6 1 . 8 2 4 . 2 1 , 8 5 0 . 3 5 8 . 8 8 0 . 8

1 9 9 9 2 , 7 7 5 . 3 8 2 . 9 1 8 2 . 5 5 . 5 9 4 4 . 4 2 8 . 2 1 , 5 7 8 . 7 4 7 . 2 6 9 . 7

2 0 0 0 2 , 8 4 6 . 9 8 3 . 5 1 8 1 . 0 5 . 3 8 6 6 . 9 2 5 . 4 1 , 7 3 0 . 8 5 0 . 8 6 8 . 2

2 0 0 1 2 , 7 9 1 . 8 8 0 . 5 1 7 0 . 2 4 . 9 7 8 4 . 9 2 2 . 6 1 , 7 5 5 . 2 5 0 . 6 8 1 . 5

증감률( 2 0 0 1 / 2 0 0 0 ) △1 . 9 △3 . 6 △6 . 0 △7 . 5 △9 . 5 △1 1 . 0 1 . 4 △0 . 4 1 9 . 5

연도
출고량

1 )

탁·약주 소주 맥주
기타

1인당(ℓ) 1인당(ℓ) 1인당(ℓ) 1인당(ℓ) 

< 19세이상인구1인당 주류출고량추이: 1980∼2 0 0 1년>

(단위: 1,000㎘, %)

주: 1) 주정은제외

자료: 국세청,「국세통계연보」각연도

1 9 8 0 6 9 , 7 5 9 8 7 5 . 2 6 9 , 7 5 9 8 7 5 . 2 3 , 2 3 3 8 . 9 4 0 . 6 1 1 1

1 9 9 0 9 5 , 7 1 5 2 , 5 4 0 . 0 9 1 , 5 2 7 2 , 3 6 2 . 5 3 , 3 7 3 9 . 2 8 9 . 5 2 4 5

1 9 9 5 1 0 0 , 5 4 4 3 , 7 4 6 . 1 8 8 , 2 4 2 3 , 1 6 1 . 1 3 , 1 9 8 8 . 8 1 1 9 . 1 3 2 6

2 0 0 0 1 0 4 , 9 4 5 5 , 2 8 0 . 0 9 5 , 0 7 6 4 , 5 8 6 . 6 3 , 0 7 7 8 . 4 1 5 4 . 8 4 2 4

2 0 0 1 9 8 , 9 1 7 5 , 8 6 4 . 5 8 3 , 4 1 6 4 , 5 9 5 . 0 2 , 8 5 2 7 . 8 1 6 9 . 1 4 6 3

증감률( % )

( 2 0 0 1 / 2 0 0 0 )
△5 . 7 1 1 . 1 △1 2 . 3 0 . 2 △7 . 3 △0 . 6개비 9 . 2 3 9원

연 도
총판매1 ) 국산담배 1 9세이상인구1인당1 )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개비) 1일당(개비) 금액(천원) 1일당(원)

< 연간 담배판매량및 판매금액: 1980∼2 0 0 1년>

(단위: 백만개비, 십억원)

주: 1) 외국산담배포함

자료: 한국담배인삼공사경영정보국



이개선되고있음

- 의사1인당인구는6 2 9명, 한의사는3 , 7 0 0명, 치과의사

는 2 , 5 0 7명, 약사는 9 1 3명으로 전년보다한의사 1인당

인구가가장많이낮아졌음

라. 건강보험진료실적

○2 0 0 1년 우리나라 사람의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는

2 8 7천원으로 2 0 0 0년 2 5 5천원보다 12.5% 증가하여

3 2천원이많아졌음

- 1인당내원일수는1 3 . 2일로전년 1 1 . 6일보다1 . 6일이

늘어났음

○2 0 0 1년 우리나라 사람의 1인당 약국에서의 조제건수

는 5 . 4건으로2 0 0 0년2 . 5건보다2 . 9건이나많아졌음

- 1인당약제비는1 0 0천원으로전년2 6천원보다2 8 5 . 6 %

증가한7 4천원늘어났음

7. 주거·교통

가. 주택수

○2 0 0 1년 우리나라의 총 주택수는 1 , 1 8 9만 2천호이며

1 6 2 2 0 0 3 년1월호

정 책 흐 름

< 의료인력현황: 1980∼2 0 0 1년>

(단위: 명, %)

1 9 8 0 1 , 6 9 0 1 2 , 6 4 5 1 0 , 5 3 1 1 , 5 6 5 1 , 0 0 1

1 9 9 0 1 , 0 0 7 7 , 4 0 1 4 , 4 5 7 1 , 1 5 5 4 2 9

2 0 0 0 6 4 8 3 , 9 1 1 2 , 6 0 6 9 2 9 2 1 5

2 0 0 1 6 2 9 3 , 7 0 0 2 , 5 0 7 9 1 3 2 2 4

증감률( 2 0 0 1 / 2 0 0 0 ) △2 . 9 △5 . 4 △3 . 8 △1 . 7 4 . 2

연 도 의사1인당인구 한의사1인당인구 치과의사1인당인구 약사1인당인구 병상당인구수
1 )

주: 1)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특수병원및한방병원에한함

자료: 보건복지부,「보건복지통계연보」각연도

1 9 9 0 2,937,881 73,703 7 . 9 1 2 , 4 4 6 0 . 3 2 2 , 4 6 6 5 6 4

1 9 9 5 5,999,465 1 3 7 , 2 8 2 9 . 5 5 9 , 6 5 7 1 . 4 1 6 6 , 5 7 9 3 , 8 1 2

1 9 9 9 1 1 , 2 0 1 , 1 5 7 2 5 0 , 2 9 7 1 1 . 6 7 0 , 4 3 6 1 . 6 3 2 0 , 4 7 4 7 , 1 6 1

2 0 0 0 1 1 , 7 2 1 , 6 3 6 2 5 5 , 1 7 6 1 1 . 6 1 1 5 , 1 3 0 2 . 5 1 , 1 9 0 , 5 8 4 2 5 , 9 1 9

2 0 0 1 1 3 , 2 3 6 , 4 2 6 287,179 1 3 . 2 2 4 7 , 1 7 9 5 . 4 4 , 6 0 6 , 9 0 2 9 9 , 9 5 2

증감률( % )
1 2 . 9 1 2 . 5 1 . 6일 1 1 4 . 7 2 . 9건 2 8 6 . 9 2 8 5 . 6

( 2 0 0 1 / 2 0 0 0 )

의료기관 약 국

연 도 진료비(백만원) 연평균1인당 연평균1인당 조제건수(천건) 연평균1인당 약제비 연평균1인당

진료비(원) 내원일수(일/명) 조제건수(건/명) (백만원) 약제비(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1 건강보험통계연보」



주택보급률은9 8 . 3 %임

- 연간주택건설호수는 5 3만호이며 공공건설 1 2만 8천

호, 민간이4 0만2천호임

·G D P대비 주택건설투자비의 비율인 주택투자율이

2 0 0 1년도4 . 2 %로전년보다0.3%p 증가

나. 주택유형별및점유형태별가구분포

○ 2 0 0 0년 단독주택의 비율은 4 9 . 9 %로 감소한 반면, 아

파트는3 6 . 8 %로증가하고있음

○ 2 0 0 0년 주택의 점유형태는 자가 54.2%, 전세28.2%, 월세

1 4 . 8 %임

다. 원하는주택형태및주택마련시기

○2 0 0 1년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 1순위는 단독주택으로

5 8 . 9 %이고, 다음으로아파트3 7 . 8 %임

○주택마련시기는결혼전에15.8%, 결혼후에8 4 . 2 %이고,

결혼후주택마련시기까지는평균1 0 . 8년이소요되었음

라. 내집장만시까지의이사횟수

재정포럼 1 6 3

< 주택보급및주택투자율: 1980∼2 0 0 1년>

(단위: 천가구, 천호, %)

1 9 8 0 7 , 4 7 0 5 , 4 3 4 7 2 . 7 2 1 2 1 0 6 1 0 5 5 . 5

1 9 9 0 1 0 , 1 6 7 7 , 3 5 7 7 2 . 4 7 5 0 2 6 9 4 8 1 8 . 8

1 9 9 5 1 1 , 1 3 3 9 , 5 7 0 8 6 . 0 6 1 9 2 2 8 3 9 1 7 . 4

2 0 0 0 1 1 , 9 2 8 1 1 , 4 7 2 9 6 . 2 4 3 3 1 4 0 2 9 3 3 . 9

2 0 0 1 1 2 , 0 9 9 1 1 , 8 9 2 9 8 . 3 5 3 0 1 2 8 4 0 2 4 . 2p

연 도
가구수

1 )

주택수
2 )

연간주택건설호수 주택투자율

주택보급률 공공 민간

주: 1) 일반가구에서비혈연가구및1인가구를제외한가구수임

2) 빈집포함

자료: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각연도, 「2 0 0 2년주택업무편람」

1 9 7 5 9 2 . 0 1 . 4 4 . 4 2 . 2 6 3 . 6 1 7 . 5 1 5 . 7 3 . 3

1 9 8 0 8 9 . 7 4 . 9 2 . 6 2 . 8 5 8 . 6 2 3 . 9 1 5 . 5 2 . 0

1 9 8 5 8 2 . 2 9 . 0 4 . 6 4 . 1 5 3 . 6 2 3 . 0 1 9 . 8 3 . 7

1 9 9 0 7 5 . 3 1 4 . 8 6 . 4 3 . 4 4 9 . 9 2 7 . 8 1 9 . 1 3 . 1

1 9 9 5 5 9 . 8 2 6 . 9 8 . 8 4 . 5 5 3 . 3 2 9 . 7 1 4 . 5 2 . 5

2 0 0 0 4 9 . 9 3 6 . 8 9 . 1 4 . 2 5 4 . 2 2 8 . 2 1 4 . 8 2 . 8

연 도
주택유형별가구분포 주택점유형태별가구분포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및다세대 영업용건물내주택 자가 전세 월세
1 )

무상및기타

< 주택유형및점유형태별가구분포: 1975∼2 0 0 0년 >

(단위: %)

주: 1) 사글세, 보증부월세포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각연도



○가구주가결혼하여내 집을장만할때까지평균 이사횟

수는2 0 0 1년5 . 0회로9 7년 4 . 2회보다늘어났음

- 이사횟수로는2 0 0 1년에는 5∼1 0번( 3 3 . 3 % )이，9 7

년에는 1∼2번( 3 6 . 1 % )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고있음

○가구주가 결혼 후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 한 번도 이사

하지 않은 가구의 비율은 2 0 0 1년 1 3 . 1 %로 9 7년

1 4 . 7 %보다1.6%p 낮아졌음

마. 교통

○2 0 0 1년 자동차 등록대수는 1 2 , 9 1 4천대로 2 0 0 0년

1 2 , 0 5 9천대보다7.1% 증가하였음

- 승용차 10.0%, 화물차8.6%, 특수차 5.4% 순으로

증가하였으나, 버스는오히려11.9% 감소하였음

○2 0 0 1년 전체 자동차 중 6 8 . 8 %는 승용차이며, 화물차

는21.1%, 버스는9 . 7 %임

1 6 4 2 0 0 3 년1월호

정 책 흐 름

1 9 9 7 6 1 . 4 3 5 . 2 2 . 1 0 . 8 0 . 6 1 4 . 4 8 5 . 6 1 0 . 9

2 0 0 1 5 8 . 9 3 7 . 8 1 . 3 0 . 5 1 . 5 1 5 . 8 8 4 . 2 1 0 . 8

연 도
원하는주택형태( % ) 주택마련시기(년)

단독주택
1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결혼전 결혼후 평균주택마련연수

< 원하는주택형태및 주택마련시기: 1997, 2001년>

주: 단독주택에다가구주택포함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각연도

1 9 9 7 1 0 0 . 0 1 4 . 7 8 5 . 3 3 6 . 1 2 9 . 4 2 7 . 2 7 . 3 4 . 2

2 0 0 1 1 0 0 . 0 1 3 . 1 8 6 . 9 3 0 . 5 2 7 . 7 3 3 . 3 8 . 5 5 . 0

연 도
결혼후주택 한번도 이사횟수 평균이사

마련가구 이사하지 않음
이사함

1∼2번 3∼4번 5∼1 0번 1 1번이상 횟수

< 결혼후내집 장만시까지의이사횟수 >

(단위: %, 회)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각연도

1 9 9 6 9 , 5 5 3 6 , 8 9 4 6 , 6 5 3 1 , 9 6 3 6 6 3 3 4

1 9 9 7 1 0 , 4 1 3 7 , 5 8 6 7 , 3 3 5 2 , 0 7 2 7 1 9 3 6

1 9 9 8 1 0 , 4 7 0 7 , 5 8 1 7 , 3 2 4 2 , 1 0 5 7 4 9 3 5

1 9 9 9 1 1 , 1 6 4 7 , 8 3 7 7 , 5 6 7 2 , 2 9 8 9 9 3 3 5

2 0 0 0 1 2 , 0 5 9 8 , 0 8 4 7 , 7 9 8 2 , 5 1 1 1 , 4 2 7 3 7

2 0 0 1
1 2 , 9 1 4 8 , 8 8 9 8 , 5 8 8 2 , 7 2 8 1 , 2 5 7 3 9

( 1 0 0 . 0 ) ( 6 8 . 8 ) ( 6 6 . 5 ) ( 2 1 . 1 ) ( 9 . 7 ) ( 0 . 3 )

증감률

( 2 0 0 1 / 2 0 0 0 )
7 . 1 1 0 . 0 1 0 . 1 8 . 6 △1 1 . 9 5 . 4

연 도 계 승용차 자가용 화물차 버 스 특수차

< 자동차등록현황: 1996∼2 0 0 1년 >

(단위: 천대, %)

주: 매년1 2월 3 1일기준임

자료: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각연도



- 2 0 0 1년 자가용승용차비중은6 6 . 5 %로 2 0 0 0년보다

10.1% 증가하였음

○2 0 0 1년여객수송분담률은공로가전체7 4 . 0 %로가장많

은부분을차지하고있으나점차분담률이낮아지고있음

- 지하철 여객수송 분담률은 2 0 0 1년에 1 9 . 0 %로 증가

세를지속하고있으며

- 철도 여객수송 분담률은 2 0 0 0년에는 줄어들었으나,

2 0 0 1년도다시증가함

8. 정보·통신

가. 일반전화, 이동전화

○2 0 0 1년 일반전화 가입자수는 2 , 2 7 3만명으로 2 0 0 0년

2 , 1 9 3만명에비해3.6% 증가하였음

- 인구 백명당 전화가입자수도 2 0 0 0년 4 6 . 7명에서

2 0 0 1년4 8 . 0명으로1 . 3명증가

재정포럼 1 6 5

1 9 9 0 1 3 , 2 7 6 3 1 . 0 8 0 0 . 2 2 3 7 5 . 5

1 9 9 5 1 8 , 6 0 0 4 1 . 2 1 , 6 4 1 3 . 6 3 2 8 7 . 3

1 9 9 7 2 0 , 4 2 2 4 4 . 4 6 , 8 2 8 1 4 . 9 4 2 4 9 . 2

1 9 9 8 2 0 , 0 8 9 4 3 . 4 1 3 , 9 8 2 3 0 . 2 5 0 5 1 0 . 9

1 9 9 9 2 1 , 2 5 0 4 5 . 6 2 3 , 4 4 3 5 0 . 3 5 6 5 1 2 . 1

2 0 0 0 2 1 , 9 3 2 4 6 . 7 2 6 , 8 1 6 5 7 . 0 5 3 9 1 1 . 5

2 0 0 1 2 2 , 7 2 5 4 8 . 0 2 9 , 0 4 6 6 1 . 4 5 1 6 1 0 . 9

증감률( % )
3 . 6 2 . 8 8 . 3 7 . 5 △4 . 2 △5 . 2

( 2 0 0 1 / 2 0 0 0 )

연 도
일반전화가입자수 이동전화 가입자수 공중전화설치대수

(천명) 인구백명당(명) (천명) 인구백명당(명) (천대) 인구백명당(명)

< 일반전화·이동전화가입자수, 공중전화설치대수: 1990∼2 0 0 1년 >

(단위:  천대, %)

자료: 정보통신부( w w w . m i c . g o . k r )

1 9 9 6 14,061,115 11,480,422 81.6 1,728,171 12.3 819,542 5.8 9,413 23,567 

1 9 9 7 13,611,159 10,887,456 80.0 1,855,166 13.6 832,999 6.1 9,899 25,639 

1 9 9 8 13,479,623 10,783,922 80.0 1,838,870 13.6 829,050 6.2 8,277 19,504 

1 9 9 9 13,325,620 10,455,862 78.5 2,015,999 15.1 823,563 6.2 9,051 21,145 

2 0 0 0 13,492,487 10,410,577 77.2 2,235,221 16.6 814,472 6.0 9,702 22,515 

2 0 0 1 1 3 , 3 2 7 , 8 0 2 9,857,403 74.0 2,527,099 19.0 912,149 6.8 9,340 21,811 

증감률
△1 . 2 △5 . 3 △3 . 1 1 3 . 1 2 . 4 1 2 . 0 0 . 9 △3 . 7 △3 . 1

( 2 0 0 1 / 2 0 0 0 )

연 도 총수송인원
공로 지하철 철도

해운 항공
분담률 분담률 분담률

< 교통수단별여객수송 분담률: 1996∼2 0 0 1년>

(단위: 천명, %, %p)

자료: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각연도



○급증하던 이동전화가입자수는2 0 0 1년 현재 2 , 9 0 4만 6

천명으로2 0 0 0년에비해2 2 3만명( 8 . 3 % )이증가하였음

- 인구 백명당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2 0 0 0년 5 7 . 0명에

서 2 0 0 1년6 1 . 4명으로증가

나. 개인용컴퓨터(PC) 보급대수및P C통신가입자수

○2 0 0 1년한해동안보급된개인용컴퓨터( P C )는 3 , 8 3 4

천대로2 0 0 0년에비해16.7% 감소하였음

○P C통신가입자수는2 0 0 1년1 , 7 1 0만명으로2 0 0 0년

1 , 6 8 1만명에비해1.7% 증가

- 인구 천명당 P C통신 가입자수도 2 0 0 0년 3 5 8명에서

2 0 0 1년3 6 1명으로증가

다. 컴퓨터사용능력및사용시간

○2 0 0 2년6세이상인구중6 3 . 0 %는컴퓨터를사용할줄안

다고응답하여2 0 0 1년5 8 . 7 %에비해4.3%p 증가하였음

○컴퓨터 사용자는일주일에평균1 4 . 0시간으로2 0 0 1년

보다3 6분증가하였음

9. 환경

가. 주요도시의대기오염도

○2 0 0 1년대도시대기오염도는대체로전년보다호전되었음

○2 0 0 1년주요도시의오존오염도를보면부산, 광주, 대

전은 전년보다 높게 나타났고 부산의 오존 오염도가

1 6 6 2 0 0 3 년1월호

정 책 흐 름

1 9 9 5 1 , 6 5 4 3 6 . 7 3 3 . 6 2 7 . 4 1 2 . 0 9 . 9 1 7 . 0 7 1 8 1 5 . 9

1 9 9 6 1 , 8 6 6 4 1 . 0 3 3 . 0 2 8 . 3 1 6 . 9 4 . 2 1 7 . 6 1 , 7 1 1 3 7 . 6

1 9 9 7 1 , 9 2 1 4 1 . 8 3 5 . 2 2 6 . 1 1 8 . 2 8 . 5 1 2 . 0 3 , 1 1 8 6 7 . 8

1 9 9 8 1 , 8 5 1 4 0 . 0 3 5 . 9 2 3 . 1 1 4 . 0 1 8 . 3 8 . 7 6 , 4 3 8 1 3 9 . 1

1 9 9 9 2 , 8 8 1 6 1 . 8 3 3 . 8 2 8 . 2 1 0 . 0 1 2 . 9 1 5 . 1 1 0 , 1 5 5 2 1 7 . 9

2 0 0 0 4 , 6 0 2 9 7 . 9 4 1 . 7 2 7 . 1 8 . 0 8 . 6 1 4 . 7 1 6 , 8 0 7 3 5 7 . 5

2 0 0 1 3 , 8 3 4 8 1 . 0 4 8 . 1 2 0 . 8 8 . 5 8 . 7 1 3 . 9 1 7 , 1 0 1 3 6 1 . 2

증감률

( 2 0 0 1 / 2 0 0 0 ) △1 6 . 7 △1 7 . 3 6 . 4 △6 . 3 0 . 5 0 . 1 △0 . 8 1 . 7 1 . 0

연 도
PC 보급대수 PC 보급구성비 PC 통신가입자수

(천대) 인구천명당 개인, 가정 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기타
1 )

(천명) 인구 천명당

< 신규 P C보급대수및 P C통신가입자수: 1995∼2 0 0 1년 >

(단위:  대, %, %p)

주: 1) 금융기관, 연구기관, 의료기관포함

자료:  한국전자산업진흥회(www.eika.org), 정보통신부( w w w . m i c . g o . k r )

2 0 0 1 1 0 0 . 0 5 8 . 7 4 1 . 3 1 3 . 4

2 0 0 2 1 0 0 . 0 6 3 . 0 3 7 . 0 1 4 . 0

연 도 6세이상인구
컴퓨터사용능력 1주일평균

사용할줄안다 사용할줄모른다 컴퓨터사용시간

< 컴퓨터사용능력및 사용시간: 2001, 2002년>

(단위: %, 시간)

자료:  통계청, 「정보화실태조사보고서」각연도



0 . 0 2 5 p p m으로가장높음

나. 4대강수질오염도

○영산강의나주유역에서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 O D )이 6 . 2

㎎/ℓ로가장높고, 다음이낙동강의고령유역( 4 . 3㎎/ℓ)임

10. 복지

가. 사회보장예산

○2 0 0 2년 사회보장예산은 1 0조 6 , 7 6 0억원으로 2 0 0 1년

에비해0.7% 감소하였음

재정포럼 1 6 7

< 주요도시의대기오염아황산가스( S O2): 1990∼2 0 0 1년>

(단위:  ppm)

1 9 9 0 0 . 0 5 1 0 . 0 3 9 0 . 0 4 1 0 . 0 4 4 0 . 0 1 7 0 . 0 2 9 0 . 0 3 1

1 9 9 5 0 . 0 1 7 0 . 0 2 3 0 . 0 3 1 0 . 0 2 3 0 . 0 1 0 0 . 0 1 7 0 . 0 2 8

1 9 9 9 0 . 0 0 7 0 . 0 1 4 0 . 0 1 1 0 . 0 0 8 0 . 0 0 7 0 . 0 0 9 0 . 0 1 7

2 0 0 0 0 . 0 0 6 0 . 0 1 0 0 . 0 0 9 0 . 0 0 8 0 . 0 0 6 0 . 0 0 7 0 . 0 1 3

2 0 0 1 0 . 0 0 5 0 . 0 0 8 0 . 0 0 8 0 . 0 0 7 0 . 0 0 4 0 . 0 0 6 0 . 0 1 2

연 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자료:  환경부, 「환경통계연감」각연도

※아황산가스( S O2) 연간환경기준치: 0.02ppm 이하

< 주요도시의오존( O3) 오염도: 1990∼2 0 0 1년 >

(단위:  ppm)

1 9 9 0 0 . 0 0 9 0 . 0 1 7 0 . 0 0 8 0 . 0 0 8 0 . 0 1 0 0 . 0 0 9 0 . 0 1 3

1 9 9 5 0 . 0 1 3 0 . 0 1 6 0 . 0 1 7 0 . 0 1 3 0 . 0 1 6 0 . 0 1 5 0 . 0 1 5

1 9 9 8 0 . 0 1 7 0 . 0 2 2 0 . 0 1 7 0 . 0 1 6 0 . 0 2 2 0 . 0 1 8 0 . 0 1 7

1 9 9 9 0 . 0 1 6 0 . 0 2 2 0 . 0 1 7 0 . 0 1 8 0 . 0 1 8 0 . 0 2 0 0 . 0 1 8

2 0 0 0 0 . 0 1 7 0 . 0 2 2 0 . 0 1 9 0 . 0 1 9 0 . 0 1 7 0 . 0 2 0 0 . 0 2 1

2 0 0 1 0 . 0 1 5 0 . 0 2 5 0 . 0 1 9 0 . 0 1 9 0 . 0 1 9 0 . 0 2 1 0.020 

연 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자료: 환경부, 「환경통계연감」각연도

※오존( O3) 환경기준: 8시간평균치0 . 0 6 p p m이하

1 9 9 0 1 . 0 3 . 4 5 . 4 3 . 0 1 . 7 3 . 2 - 6 . 7

1 9 9 5 1 . 3 3 . 8 7 . 3 5 . 1 1 . 2 4 . 8 1 . 5 7 . 0

1 9 9 8 1 . 5 3 . 6 3 . 1 3 . 0 1 . 0 2 . 5 1 . 6 5 . 9

1 9 9 9 1 . 5 3 . 3 3 . 1 2 . 8 1 . 0 2 . 6 1 . 7 6 . 8

2 0 0 0 1 . 4 2 . 7 4 . 3 2 . 7 1 . 0 2 . 6 1 . 4 6 . 5

2 0 0 1 1 . 3 3 . 4 4 . 2 3 . 0 1 . 0 3 . 4 0 . 8 6 . 2

연 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팔당댐 노량진 고령 물금 대청댐 공주 담양 나주

< 4대강주요지점의수질BOD: 1990∼2 0 0 1년 >

(단위: ㎎/ℓ)

자료: 환경부, 「환경통계연감」각연도



- 정부예산중사회보장예산이차지하는비중은2 0 0 2년

9 . 7 %로전년에비해1.1%p 감소하였음

○2 0 0 2년 사회보장예산중에서공적부조는2 0 0 1년에비

해4.1%, 사회복지 서비스는2.6% 증가하였음

나. 공적연금

○공적연금가입자(국민·공무원·사립교직원)는 2 0 0 1

년 1 7 , 4 0 7천명으로 2 0 0 0년 1 7 , 3 3 0천명에 비해 7 7천

명증가하였음

- 가입자대비수혜자 비율은공무원연금의경우 2 0 0 0

년 1 6 . 6 %에서 2 0 0 1년 17.6%, 사립·교직원은

6 . 3 %에서 6 . 8 %로 국민연금은 5 . 8 %에서 5 . 9 %로

늘어났음

다. 건강보험

○2 0 0 1년건강보험적용인구는4 6 , 0 9 1천명으로2 0 0 0년

에비해0.3% 증가하였음

○연간건강보험총부담액은2 0 0 1년 8조8 , 5 6 2억원으로

1 6 8 2 0 0 3 년1월호

정 책 흐 름

1 9 8 5 1 2 , 5 3 2 3 . 2 3 9 7 1 4 8 3 7 . 3 7 5 1 8 . 9

1 9 9 0 2 7 , 4 5 6 5 . 4 1 , 4 8 7 3 8 6 2 6 . 0 2 2 5 1 5 . 1

1 9 9 5 5 1 , 8 8 1 5 . 6 2 , 9 2 5 5 7 4 1 9 . 6 6 2 3 2 1 . 3

2 0 0 0 8 8 , 7 3 6 9 . 1 8 , 0 7 4 2 , 4 0 9 2 9 . 8 2 , 5 6 6 3 1 . 8

2 0 0 1 9 9 , 1 8 0 1 0 . 8 1 0 , 7 4 6 3 , 2 7 0 3 0 . 4 3 , 7 6 3 3 5 . 0

2 0 0 2 1 0 9 , 6 3 0 9 . 7 1 0 , 6 7 6 3 , 4 0 3 3 1 . 9 3 , 8 6 2 3 6 . 2

증감률

( 2 0 0 2 / 2 0 0 1 )
1 0 . 5 △1 . 1 △0 . 7 4 . 1 1 . 5 2 . 6 1 . 2

연도 정부예산 사회보장 예산비중 사회보장예산( A ) 공적부조( B ) B / A 사회복지서비스( C ) C / A

주: 일반회계기준예산자료임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각연도

< 사회보장예산: 1985∼2 0 0 2년 >

(단위: 십억원, %, %p)

1 9 9 1 5 , 8 1 2 4 , 7 6 9 8 . 0 8 8 5 3 . 4 1 5 9 1 . 1

1 9 9 5 8 , 6 3 6 7 , 4 9 7 1 1 . 7 9 5 8 5 . 9 1 8 1 2 . 2

1 9 9 9 1 7 , 3 8 3 1 6 , 2 6 2 7 . 7 9 1 4 1 4 . 1 2 0 8 5 . 1

2 0 0 0 1 7 , 3 3 0 1 6 , 2 1 0 5 . 8 9 0 9 1 6 . 6 2 1 1 6 . 3

2 0 0 1 1 7 , 4 0 7 1 6 , 2 7 8 5 . 9 9 1 3 1 7 . 6 2 1 6 6 . 8

공적연금가입자

연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교직원

가입자대비수혜자 가입자대비수혜자 가입자대비수혜자

주: 군인연금가입자제외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각연도

< 공적연금가입자및수혜자: 1991∼2 0 0 1년>

(단위: 천명, %)



2 0 0 0년7조 2 , 2 8 8억원보다22.5% 증가하였음

- 1인당연간부담액은22.3% 증가한1 9 2천원임

○ 2 0 0 1년 연간 건강보험 총급여비는 1 2조 9 , 4 0 6억원으

로2 0 0 0년보다4 7 . 2 %증가

- 2 0 0 1년 1인당 급여비는 2 8 1천원으로 전년 1인당 부

담액1 9 1천원보다9 0천원높아급여비와부담액의차

이가커지고있음

라. 사회복지서비스

○2 0 0 1년 사회복지시설은노인시설 2 8 8개소, 아동 2 7 4

개소, 장애인2 0 6개소임

- 노인복지시설은평균5 8명, 아동복지시설은6 9명, 장

애인시설은8 6명을수용하고있음

재정포럼 1 6 9

1 9 9 0 3 9 , 9 9 0 1 , 8 8 3 , 5 2 8 4 7 1 , 9 0 3 , 1 9 7 4 8 1

1 9 9 5 4 3 , 7 0 2 3 , 6 0 0 , 7 0 0 8 2 3 , 9 5 5 , 2 9 3 9 1 9

2 0 0 0 4 5 , 9 3 6 7 , 2 2 8 , 8 1 7 1 5 7 8 , 7 8 9 , 3 2 9 1 9 1 3 4

2 0 0 1 4 6 , 0 9 1 8 , 8 5 6 , 1 5 8 1 9 2 1 2 , 9 4 0 , 6 0 3 2 8 1 8 9

증감률( % )
0 . 3 2 2 . 5 2 2 . 3 4 7 . 2 4 7 . 1 -

( 2 0 0 1 / 2 0 0 0 )

연 도
건강보험 건강보험총부담액

2 )

건강보험총급여비
3 )

차이

적용인구
1 )

1인당(천원) ( A ) 1인당(천원) ( B ) ( B - A )

주: 1) 연평균의료보험적용2) 국고부담보험료가제외된수치임3) 지급기준(현금급여비및건강진단비제외)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각연도

< 건강보험적용인구, 총부담액및총급여비: 1990∼2 0 0 1년>

(단위: 천명, 백만원)

1 9 9 0 2 7 8 8 4 1 1 8 9 7 2 9 1 1 8 1 0 8 -

1 9 9 5 2 6 9 6 7 1 0 1 4 6 5 8 7 1 7 4 8 5 2 0

1 9 9 9 2 7 1 6 6 1 0 2 2 9 5 6 1 2 1 9 3 8 8 2 4

2 0 0 0 2 6 9 6 6 1 2 2 5 0 5 6 1 3 1 9 6 8 8 2 5

2 0 0 1 2 7 4 6 9 1 3 2 8 8 5 8 1 8 2 0 6 8 6 4 0

연 도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시설수 평균수용인원 평균종사자수 시설수 평균수용인원 평균종사자수 시설수 평균수용인원 평균종사자수

< 사회복지시설수용인원및종사자수: 1990∼2 0 0 1년 >

(단위: 개소, 명)

자료: 보건복지부,「보건복지통계연보」각연도

1 9 9 0 5 9 6 7 7 7 4 2 3 6 1 4 3 8 3 5 0 -

1 9 9 5 6 6 5 0 5 7 5 2 4 7 1 6 4 2 3 1 7 1 7

1 9 9 9 9 7 3 7 4 6 4 2 6 5 1 5 4 4 3 0 6 2 1

2 0 0 0 5 9 5 3 5 5 5 2 3 0 1 8 4 5 2 9 0 2 2

2 0 0 1 6 2 5 1 5 5 5 2 8 9 2 0 4 3 2 6 7 2 0

연 도
여성복지 정신질환요양 부랑인

시설수 평균수용인원 평균종사자수 시설수 평균수용인원 평균종사자수 시설수 평균수용인원 평균종사자수



마. 보육시설수및보육아동수

○아동 보육시설수는매년늘어나2 0 0 1년 2만9 7개소로

2 0 0 0년에비해4.3% 증가

- 시설주체별로보면 가정이 2 0 0 0년보다 5.1%, 민간은

4.3% 증가했으나, 직장은오히려3.9% 감소한것으로나

타남

- 2 0 0 1년 보육아동수는7 3만 4천명으로2 0 0 0년에비해

7.0% 증가하였음

바. 국내·외입양

○2 0 0 1년 한해동안발생한입양아동수는2 0 0 0년 4 , 0 4 6

명보다1 6 0명늘어난 4 , 2 0 6명임

- 국내 입양아수는 1 , 7 7 0명으로 2 0 0 0년( 1 , 6 8 6명)보다

8 4명, 국외입양아수는 2 3 6 0명에서 2 , 4 3 6명으로 7 6명

늘어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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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흐 름

1 9 9 0 1 , 9 1 9 4 8 360 3 9 2 0 1 , 5 0 0

1 9 9 5 9 , 0 8 5 2 9 4 1 , 0 2 9 4 , 1 2 5 8 7 3 , 8 4 4

1 9 9 9 1 8 , 7 6 8 6 4 1 1 , 3 0 0 1 0 , 5 5 8 2 0 7 6 , 7 0 3

2 0 0 0 1 9 , 2 7 6 6 8 6 1 , 2 9 5 1 1 , 3 0 4 2 0 4 6 , 4 7 3

2 0 0 1 2 0 , 0 9 7 7 3 1 , 3 0 1 1 , 7 9 1 9 6 6 , 8 0 1

증감률( % )
4 . 3 7 . 0 0 . 8 4 . 3 △3 . 9 5 . 1

( 2 0 0 1 / 2 0 0 0 )

연 도
총시설수

아동수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각연도

< 보육시설및보육아동수: 1990∼2 0 0 1년>

(단위: 개소, 천명)

1 9 9 0 3 1 2 7 4 4 , 6 0 9 1 , 6 4 7 2 , 9 6 2

1 9 9 5 2 7 2 3 4 3 , 2 0 5 1 , 0 2 5 2 , 1 8 0

1 9 9 8 2 7 2 3 4 3 , 6 7 5 1 , 4 2 6 2 , 2 4 9

1 9 9 9 2 6 2 2 4 4 , 1 3 5 1 , 7 2 6 2 , 4 0 9

2 0 0 0 2 6 2 2 4 4 , 0 4 6 1 , 6 8 6 2 , 3 6 0

2 0 0 1 2 4 2 0 4 4 , 2 0 6 1 , 7 7 0 2 , 4 3 6

2 0 0 1 - 2 0 0 0 △2 △2 0 1 6 0 8 4 7 6

입양기관 입양아동

계 국내
1 )

국외
2 )

계 국내
1 )

국외
2 )

주: 1) 아동을국내에서입양시키는경우

2) 아동을국외로입양시키는경우

자료: 보건복지부,「보건복지통계연보」각연도

< 입양기간및 입양아동수: 1990∼2 0 0 1년>

(단위: 개소,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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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정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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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키우는경제를

물리학자들이 관찰한 현상 가운

데‘브라질 땅콩 효과(Brazil Nut

E f f e c t )’란 것이 있다. 공장에서는

크고작은땅콩을아무렇게나담아

캔 제품을만들지만소비자가캔의

뚜껑을 열면 언제나 큰 땅콩들만

맨위에 올라와 있게 되는 현상이

다. 캔이 공장을 떠나 자동차에 실

려 슈퍼마켓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땅콩들의 대

류(對流)현상이 나타나 큰 땅콩들

은 계속 위로 올라오고 작은 것들

은 밑으로가라앉게되는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

(IMF) 체제아래에서절대선(善)처

럼 군림해온 이른바신(新)자유주

의경제는 마치 캔 속의 브라질 땅

콩처럼 소수의 부자를 더 큰 부

(富)를 가진 상류층으로 밀어올리

고 많은중산·서민층을밑으로끌

어내렸다. 기업은상류층만을겨냥

한 최고급 브랜드를 따로 내놓고

은행은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다주

는 단 몇 퍼센트의 부자고객에게

마케팅을집중하게됐다.

이로 인해 이익에 별 보탬을 주

지 못하는 다수의 고객이 은행원

대신 기계와 거래하도록 창구에서

밀려나는 것은 중산·서민층이 경

제의관심권에서멀어지고있는현

실의 상징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빈부격차의확대로중산·서민층이

자신의미래에대한희망을상실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상시 구조조

정 속에서 직장인의 정년은 이미

무의미해졌고, 턱없이올라버린 집

값은이들로부터‘내집마련의꿈’

과‘부자 아빠의 꿈’을 앗아가고

있다. 좁아지는 취업문 앞에 무력

감에 빠져드는 청년층도 늘고 있

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신주류로

떠오른 이른바‘2 0 3 0세대’의 변화

욕구는정치개혁에대한갈망뿐아

니라작아져가는미래의경제적삶

에 대한희망을되살리려는의지를

담고 있다. 열심히 일하고 착실히

저축해도 삶이 자꾸만 곤궁해진다

면 숭고한근로의가치는외면받고

한탕주의와 머니게임이 판칠 뿐이

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그 자신이 가난

속에서 드라마틱하게 역경을 극복

한 서민형지도자란점에서중산·

서민층이그에게거는기대는역대

어느 대통령의 그것과 다르다. 노

무현경제팀이경제의파이를무조

건 키우는 단순한 성장보다 커진

파이가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의

미있는 성장’을 고민해야 하는 이

유가여기에있다.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한

나라의 통화정책이 그 나라의 금

리수준을 결정하고 성장률이 그

나라의 재정정책에 좌우되는 시대

는 이미 지났다. 불확실성을 키우

는 변수가 그만큼 많아진 것이다.

특히 우리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

제는 미국처럼 절대비중을 차지하

는 수출시장의 경기에 성장률이

좌우되고 국제금융시장과의 동조

본란에서는조세정책에 대한여론을 파악하고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하여주요 일간지의사설 및 칼럼등에 실린 조세·

재정관련 내용을발췌, 소개하고 있으며『재정포럼』독자께서보내주시는 의견도게재하고 있습니다. 선정된내용은 한국

조세연구원의견해와는 무관합니다.

- 편집자주-

이런의견
저런생각



재정포럼 1 8 7

화로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한 경

제구조를갖는다.

그래서 정치적 자주권확대 못지

않게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경

제 의존도를낮추는노력은안정적

인 성장을위한필요조건이기도하

다. 특히 금융과 서비스업앞에 제

조업의부가가치가하잘것없어보

이는 오늘의 세계화된 경제체제는

아무리밤새워좋은제품을만들어

도 환율 등 금융시장의 급작스런

변화로손해를볼 수 있는하이리

스크의 시스템이다. 글로벌경제에

대한안목과금융의경쟁력을키우

지 않으면많은파이가하루아침에

남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향신문이지난주국내대기업최

고경영자(CEO)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이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

제과제로꼽힌것은글로벌경제현

장에서뛰고있는우리기업인들의

금융에대한우려가깔려있다.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가

1 9 9 7년 세계은행총회에서“오늘의

글로벌 금융시장은 흉포한 야수들

이 득실거리는정글”이라말했듯이

잔혹한 국제자본시장의 논리는 지

금 이 순간에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노무현 경제팀이 우리 경제

의 취약성을보완하기위한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안정기조를 다지

는 것은 우리 경제에 대한 희망을

키우는 또 하나의 작업이다. 오늘

날 세계경제의게임의법칙처럼돼

버린세계화의‘덫’에 걸리지않고

오히려세계화를‘기회’로 삼을수

있는경쟁력을새 리더십에기대해

본다. 

『경향신문』2 0 0 2년1 2월2 3일자데스크칼럼

사회지표악화방관안된다

2 0 0 2년 사회지표에 나타난 국민

생활모습은우리사회의역동적인

변화를여실히보여주고있다.

우리가 변화 속도보다더 주목해

야 할 것은 국민생활의 구조적 왜

곡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과

차세대의 성장잠재력에 심각한 애

로가나타나고있다는점이다.

놀라울 정도로 정보화 속도가빠

르게진행되고학력도높아지고있

음에도불구하고국민들이책을읽

지 않는다는것은정보화와지식사

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역설적인 양

상이아닐수 없다. 

6세 이상 인구 중 6 3 %가 컴퓨터

를 사용할줄 알고, 인구1 0 0 0명 중

3 6 1명이컴퓨터통신망가입자일정

도로우리나라의정보화사회이행

속도가 빠른 것은 매우 긍정적인

양상이다.

그러나 2 0 0 2년의 학습참고서를

제외한 신간 도서 발행 부수가 9 5

년의 80% 수준으로떨어졌다는사

실은 그만큼 국민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는것을반영한다.

한편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사

회안전망이 대폭 강화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주요범죄발생건수는

9 5년 대비 137% 증가했다는 사실

은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모습이

아닐수없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양상은 인구

노령화는 가속되는 반면 인구성장

률은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어

인구구조적으로 경제의 역동성과

잠재 성장률 저하 및 연금재정 악

화가불가피해지고있다는점이다.

인구성장률은 9 5년 1 %에서 금년

0 . 6 %로 급속하게낮아지고있는반

면 6 5세 이상 인구비중은 금년

7 . 9 %에서 2 0 1 9년 1 4 . 4 %에 이를 전

망이다.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낮아지는

반면노령인구비중이높아지는추

세가차세대성장잠재력에어떤영

향을미칠지는명백한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혼율은 높아지고

저축률은낮아지고있다.

이런 양상 역시 차세대 성장잠

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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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국민생활을 왜곡시키고 차세대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양상을

시대 조류라고 방관한다면 그것은

지금 세대는 물론 차세대 삶의 질

저하를 방치하는것과같다.

우리 사회에다가오고있는어두

운 미래의 그림자가 더 이상 국민

들의삶을악화시키기전에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와 정부 모두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논의하고방안을강구하는것이절

실하다.

『매일경제』2 0 0 2년1 2월2 6일자사설

새정부‘분배정책’의조건

1 9 7 0년대 한국과 영국은 극명하

게 대비되는 경제모델을 갖고 있

었다.

당시 한국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했다. 해마다 두

자릿수성장률을보이며빠른속도

로 저개발국가의 굴레에서 벗어나

고 있었다. 

압축성장은 중앙정부가 자원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졌다. 이른바한국식 경제모델에

서 성장에 장애가 되는 요소는 철

저히 배제되었다. 부(富)의분배나

복지에는눈을돌리지않았으며이

런 요구는정치적으로탄압받았다. 

하지만 이에대한저항도멈추지

않아 7 0년 1 1월 전태일 분신자살

이후 7 0년대를관통하는사회흐름

으로자리잡았다. 

당시영국은세계에서가장 침체

하고 노쇠한 경제를 갖고 있었다.

이익단체들의 끊임없는 파업과 무

능한 정부가 합작해낸‘영국병’이

만연했다. 밀턴프리드먼의지적대

로 이 병은 무리한 복지국가 추구

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제2차세계

대전전까지세계최강이었던영국

경제는유럽안에서도독일과프랑

스에뒤떨어지는2류로추락했다. 

한국은 고도성장을, 영국은 복지

국가를 추구했지만 두 모델 모두

적지 않은 후유증을 수반했다. 한

국은억눌렸던사회적요구가 8 0년

대 민주화과정에서용암처럼분출

하면서극심한혼란을겪었고영국

역시마거릿대처총리가영국병을

수술하면서‘사회통합’이라는가치

가 깨지는아픔을겪었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2 0일 내

외신 기자회견에서 시장경제를 강

조하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

지만 어디까지가 시장경제이고 어

디까지가 정부의 역할인지에 대해

서는학자들사이에도많은견해가

있다. 

노 당선자의 공약과 발언을 살

펴보면 빈부격차 해소와 복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과거한국이외면한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기

도 하다. 

하지만 영국의 교훈에서 보듯이

복지에만 신경을 쓰다보면 경제

자체가쇠퇴할수 있다. 나눠줄부

를 축적하지 못하면 분배 정책도

의미가없는것이다. 따라서새 대

통령 당선으로 경제운용의 틀이

바뀐다 해도 그 한계는 국가경쟁

력의범주를벗어날수 없다. 함께

먹어야 할 밥상을 깨뜨리면서까지

이익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지금우리사회는질적인변화를

겪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났

듯이 이 변화는 미래세대인 20, 30

대가주도하고있다는점에서불가

역성(不可逆性)을띠고 있다. 한국

사회는 이제 하나의 다리를 건넌

셈이다. 

이런 전환기에는 사회적 요구가

봇물처럼터져나올가능성이농후

하다.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각계

의 요구가 도를 넘을 수도 있다.

어떤그릇이라도이런요구를모두

담아낼 수는없다. 따라서조정 능

력이어느때보다중요하겠지만때

로는 과감히 버릴 수도 있어야 한

다. 경우에따라서는욕을먹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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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이되어야한다. 

물질적 기반의 변화는때때로 전

혀 의도하지 않은 사회의 질적 변

화를 가져온다. 세계 최고의 초고

속 인터넷망보급률과인터넷사용

률이라는물질적기반이이번선거

의 질적변화를가져온요인중 하

나라는사실을되새겨봐야한다. 

복지국가라는 꿈은 추구할 만한

가치가있지만지나치면나라의경

쟁력이 떨어져 전체가 가난해지는

딜레마에빠질수 있다. 

사회통합을 위해 분배 문제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지만 나눠

줄 돈을 버는 일이야말로 모든 것

의 전제조건이다. 

『동아일보』2 0 0 2년1 2월2 2일자광화문에서

재산세인상거부이래도되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위해 마

련한 투기지역 내 아파트 재산세

가산율 인상을서울의 2 5개 구(區)

가 집단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

러운일이다. 

지자체의반대로 당장재산세 인

상이어려워진측면도있지만지자

체의 저항 앞에 정부가 통일된 부

동산 정책을 수행할 수 없는 전례

가 될수 있다는우려때문이다. 

재산세 인상은 지난해부동산 투

기가 극을 달리며 논란을 거듭해

왔다. 투기 억제를 위한 보유과세

강화도 그 때 정해졌다. 문제는어

정쩡한행정자치부의태도다. 

대선을 앞두고 급격한인상은 힘

들다며 차일피일하더니 지자체에

내려보낸최종안은당초의인상률

( 2 3 ~ 5 0 % )보다 대폭 후퇴한 것이

었다. 

인상의지가약화된 데다가산율

최종결정은지자체재량에맡겨져

있으니일이잘 될 까닭이없는것

이다. 지자체장들의이기주의도도

를 넘었다. 부동산시장이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인상 거부의 이유로

들고있으나재산세강화는투기의

선제적효과가크다. 

대표적 투기과열 지역인 강남구

는 주민에게 찬반 여론까지 물었

다. 세금을 올리는데 좋아할 주민

이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웃지 못

할 해프닝이다. 

재산세 과표의 현실화는결코쉬

운 일이아니다. 투기 억제와 재산

세의합리적부과라는목적이좋다

해도 이번 일은 시행 과정에서 현

실을 도외시한 측면이 적지 않다.

집단저항이예상됐다면별도의방

도를강구했어야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이번 결정

을 서울시가 직권으로 변경고시할

수 있게 돼 있어 찬물에 손 안 담

그려는 공직사회 분위기로는 당초

부터기대하기어려운정부조처였

다. 

부동산 투기 억제나세금인상효

과를이번처럼지자체의판단에좌

우되게 방치할 수는 없다. 또한재

산세과세형평이그동안갈등으로

번진데는정부가지역간 시세차

이를 반영키 위한 가산율 조정을

휴지로만들어온탓도있다. 

차제에 토지와 건물의재산세 통

합은물론재산세국세화를진지하

게 고려할때가왔다. 

『중앙일보』2 0 0 3년1월3일자사설

부와신분의세습사회이미진입

빈부대물림 현상과 대책논쟁

부자아빠와 가난한아빠는 부자

아들과가난한아들로이어지는숙

명의 조건인가, 한국 사회는 개인

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인생역전이

가능한열린사회인가?

연초 사이버공간에서 빈부의 대

물림 현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논쟁은 1월1일치 <한겨레>에 실린

‘부와가난대물림되는신분’기획

기사로 불거졌다. 대지주의손자로

서울대치동 6 0평대아파트에사는

이상민( 3 8·유통업체대표)씨와 소

작농의 손자로 봉천동 7평짜리 월

셋방에 사는 박경하( 4 0·막노동)씨

의 4대에걸친가계도는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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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의견
저런생각

빈부의 대물림 현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선동적인기사”“좋은 고발기사”

대물림되는빈부를전형적으로보

여주는두 집안을선택해그림으로

드러낸기사에대해“계층간위화감

과 적대감을 조성하는 <한겨레>의

반사회적선동”이라는비판이나왔

다. 

“인구 4 7 0 0만명이면 별의별 사람

이 다 있게 마련인데 부유층의 탈

법에만초점을맞춰도덕적비난을

유도하는것은언론의사회통합기

능에 역행한다.”( <인터넷한겨레>

게시판아이디‘피트’) 

빈부격차는 어느 사회에서나 필

연적인만큼해결을위해선극단적

사례를대비시키는것보다“부자들

주머니를 열 생각을 해야”(〃 태

형) 한다는게 이들의대안이었다.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폭로하는

기사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기사가 위화감을

준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가 그렇

기 때문이다. 빈부 대물림 기사는

도시빈민 지역을 한번이라도 가본

사람은 절감하는 현실 그 자체다.”

(〃김길환) 

“그래도 한국사회는 역동적”

한국사회의 계층간이동과신분

변동의폐쇄성에대한논란도분분

했다. 

“한국은 그나마 공부를 통해서라

도 신분상승이 가능하지만 외국에

선 이런 게 불가능하다.”(〃 흐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처럼 빈농의

고졸출신이부유한집안의서울대

출신 경쟁자들을 제압하며 성공을

거둔일이근거로언급되었다. 

일부 계층의 자본축적이 상당히

진행된한국사회에서종전의입지

전적 성공사례는‘지나간 시절의

신화’일 뿐이라는견해도많았다. 

“한국의 천박한 자본주의는재산

세습을 통한 계급사회로들어섰다.

빈부에따른진학률차이가빈곤의

시대보다‘상대적 빈곤의 시대’에

더 커졌다는것은본격계급세습이

시작되었음을입증한다.”(〃체념) 

교육과 노력을 통해 부를 쌓고

신분상승을이룰수 있다는데 대

해서도시각차가뚜렷했다. 

“대학 입학이나 사법시험합격에

는 집안의재산보다는분위기와개

인의 의지와 능력이 결정적”(〃

쩝)이라는견해에대해“부가성공

의 유일한조건이되어서는안되는

데 우리 사회는 점점 부가 유일한

조건이되어간다”(〃훈)는댓글도

여럿이었다. 

2 0 0 2년 서울대 신입생들의 출신

지역을 보면 서울과 수도권·광역

시 출신이전체의 7 4 %였고, 아버지

들의직업은전문직18%. 경영관리

직 21%, 사무직이2 4 %였다. 아버지

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학생들

은 2 %였다. 

“부의 세습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성과를

자손에게 물려주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남보다 더 땀을 흘리겠는가”

라며근로의욕동기를강조하는주

장에 대해서는“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얻을 기회조

차 만들어주지못한다면어느누가

이 사회에 살고 싶겠는가”라는 반

문이이어졌다. 

“부의 세습은 당연하다. 하지만

거기서 그친다면 중세시대와 똑같

다. 세습이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면잘 살 수 있는기회를줘

야 한다. 그런 기회마저 빼앗기는

사람들이문제다.”(〃박성재) 

상속제도를 문제삼는 논객은 없

었지만, 상속의 절차와 내용이 정

당한부로연결되는가는토론대상

이었다. 삼성그룹이재용씨가아버

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 0억원을

증여받아 1 6억원의 세금을 내고 4

조원어치의 삼성그룹 주식과 경영

권을 장악한 일이 언급되었다. “부

의 축적이정당하게이뤄진다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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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식의 빈부격차는 이뤄질 수 없

다. 불로소득에 대한 철저한 징세

만이유일한해결책이다.”(〃 absss) 

기회의평등은 가능한가

부모의 빈부와 신분이 자녀에게

그대로대물림되는것을막기위한

‘기회의평등’을 확보하기위한다

양한대안도제시되었다. 

“부유세가해답이다. 부자가존경

받으려면그만큼사회에대한기여

와 공헌이 필요하다.”(〃 대안있

다) 

“우리나라도미국처럼 강력한 국

세청을 만들면 된다. 형평에 어긋

나지않는조세와강력한처벌이면

충분하다.”(〃냐하하) 

빈민층에게 주거와 의료·교육

등 최소한의조건을마련해주는방

법에대한네티즌들의논의는대통

령 후보들의 공약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치열하다. 하지만네티즌들

이 직접세와재산세에대한형평과

세 토론을펼치는동안조세저항의

문제가 결코 만만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의 아파트

재산세가산율인상안에대해지난

주 강남·서초·송파구를 필두로

한 서울시 2 5개 자치구가“주민들

반대로조세저항이우려된다”는 이

유로정면거부했다. 

『인터넷한겨레』2 0 0 3년1월6일자여론칼럼



■발 행 처 /한국조세연구원

■발 행 인 / 송대희 (한국조세연구원원장)

■편집위원장 / 한상국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편집위원 /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박기백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현진권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초청연구위원)

■편집간사 / 김용대 (한국조세연구원주임연구원)

박승준 (한국조세연구원연구원)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연구홍보과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연구원)

■인 쇄 /고려문화사

■월간재정포럼 / 2003년1월1 5일발행/ 제8권제1호(통권제7 9호)

1 9 9 6년5월 3 1일등록/ 등록번호라7859 /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동79 -6

TEL : 2186 -2 1 3 0∼2   E-mail: pub@kipf.re.kr

Homepage: h t t p : / / w w w . k i p f . r e . k r

■값 3,000원

• 월간『재정포럼』에실린기사의내용은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 월간『재정포럼』은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윤리강령및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교환해드립니다.

『재정포럼』정기구독 신청 안내

2 0 0 3년 1월호 통권 제7 9호

■ 정기구독회원이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

에 책값이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

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 A X·E - m a i l을 이용

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

독기간을 정확히알려 주십시오.

TEL : (02)2186-2131        FAX : (02)2186-2139

E-mail : p u b @ k i p f . r e . k r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동 7 9 - 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홍보과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 0 , 0 0 0원입니다. 2∼3년간 장기

구독도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본원소정의 지로용지나은행비치지로

용지(지로번호6 9 2 3 4 3 7 )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입금 : 우리은행(구한빛은행) 양재남지점

·계좌번호 : 441-05-000011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2003년 1월호(제79호)
	목차
	권두칼럼
	현안분석
	강원도 카지노세 논의배경과 도입방안
	지역간 불균형에 관한 소고
	배당소득세제의 정책과제

	해외동향: 일본소득과세의 경제효과
	현상 논문: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정책흐름
	2003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2 한국의 사회지표

	재정통계
	이런 의견 저런 생각



